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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편 “컨테이너선 구조규칙”의 적용

1. 이 규칙은 별도로 명시하는 것을 제외하고 2024년 7월 1일 이후 건조 계약되는 선박에 적용한다. 
2. 2023년판 규칙에 대한 개정사항 및 그 적용일자는 아래와 같다.

적용일자 : 2024년 7월 1일

제 2 장   일반배치

제  3  절 구획배치

- 1.2.4를 개정함.

제 3 장   구조설계원칙

제  3  절 부식 추가

- 표 1을 개정함.

제  6  절 구조상세 원칙

- 10.4를 신설함.
- 10.4.1부터 10.4.6까지 신설함.

제 4 장   하중

제  2  절 동적하중 상태

- 기호를 개정함.
- 2.를 개정함.
- 2.1.1을 개정함.
- 3.을 신설함.
- 3.1을 신설함.
- 3.1.1을 신설함.
- 표 7부터 표 9까지 신설함.
- 3.2를 신설함.
- 3.2.1을 신설함.
- 표 10부터 표 12까지 신설함.

제  3  절 선박 운동 및 가속도

- 2.1.1 및 2.1.2를 개정함.
- 2.2.1부터 2.2.5까지 개정함.

제  4  절 선체거더 하중

- 기호를 개정함.
- 2.2.1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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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을 개정함.
- 3.2.1을 개정함.
- 3.3.1을 개정함.
- 3.4.1을 개정함.
- 3.5.1을 개정함.
- 3.6.1을 개정함.

제  5  절 외부하중

- 1.3.2부터 1.3.8까지 개정함.
- 1.4를 신설함.
- 1.4.1부터 1.4.6까지 신설함.
- 표 32부터 표 50까지 신설함.
- 3.2를 개정함.
- 3.2.1을 개정함.
- 3.2.2를 신설함.
- 3.3을 개정함.
- 3.3.1을 개정함.
- 3.4를 개정함.
- 3.4.1을 개정함.
- 3.5를 신설함.
- 3.5.1을 신설함.
- 그림 3을 신설함.

제  6  절 내부하중

- 기호를 개정함.
- 1.2.1 및 1.2.2를 개정함.
- 1.3.1를 개정함.
- 4.1.1을 개정함.
- 5.1.1을 개정함.
- 표 2를 개정함.

제 6 장   선체국부 구조치수

제  2  절 하중적용

- 표 1을 개정함.

제  4  절 판

- 1.2를 신설함.
- 1.2.1부터 1.2.3까지 신설함.
- 표 2 및 표 3을 신설함.

제 7 장   직접강도 해석

제  2  절 화물창 구조 해석

- 표 8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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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국부구조 강도해석

- 4.2.1을 개정함.
- 4.2.2를 신설함.

제 8 장   좌굴

제  1  절 일반사항

- 1.1.1을 개정함.
- 표 1을 개정함.

제  2  절 세장비 요건

- 1.1.1을 개정함.

제  3  절 규정 좌굴요건

- 1.1.1을 개정함.
- 3.4를 신설함.
- 3.4.1을 신설함.
- 3.5를 신설함.
- 3.5.1을 신설함.

제  4  절 직접 강도해석에 대한 좌굴요건

- 1.1.2을 개정함.
- 표 1을 개정함.
- 3.을 신설함.
- 3.1부터 3.4까지 신설함.
- 표 2 및 그림 10을 신설함.

제  5  절 좌굴 능력

- 1.1.1을 개정함.
- 2.2.3을 개정함.
- 3.2를 신설함.
- 3.2.1을 신설함.

제 10 장   기타구조

제  1  절 선수부

- 기호를 개정함.
- 3.2.4, 3.2.5 및 3.2.7을 개정함.
- 3.3.4부터 3.3.6까지 개정함.

제  3  절 선미부

- 기호를 개정함.
- 5.2.3부터 5.2.5까지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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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슬로싱 압력을 받는 탱크

- 1.2.1을 개정함.
- 1.3.1을 개정함.
- 표 1을 개정함.

제 11 장   선루, 갑판실 및 선체의장

제  1  절 선루 및 갑판실

- 기호를 개정함.
- 1.1.1을 개정함.
- 표 1을 신설함.
- 1.2.1을 개정함.
- 2.2.1을 개정함.
- 3.1.1을 개정함.
- 3.1.2를 삭제함.
- 3.2를 개정함.
- 3.2.1부터 3.2.4까지 개정함.
- 3.4를 삭제함.

제  5  절 창구

- 1.를 개정함.
- 1.1.1를 개정함.
- 1.2부터 1.6까지 삭제함.
- 2. 및 3.을 삭제함.

제 12 장   건조

제  1  절 건조 및 제작

- 3.2를 신설함.
- 3.2.1을 신설함.
- 3.3.1을 개정함.

제  3  절 용접이음의 설계

- 2.4.5를 개정함.
- 그림 4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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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적용

1. 적용범위

1.1 일반사항

1.1.1   
이 규칙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선박에 적용한다.

a) 컨테이너선 
b) 항해구역의 제한이 없는 자항선

비고 1: 컨테이너선은 화물창 및 갑판에 컨테이너만 적재하도록 설계된 선박을 말한다.
비고 2: “항해구역의 제한이 없다”이라 함은 빙해 항해에 대한 선박의 능력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지리적 

제한(예 : 해양제한, 계절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
1.1.2
이 규칙은 용접 강구조물로 건조되고 보강패널로 구성된 선박에 적용한다.

1.2 컨테이너선에 대한 적용 범위

1.2.1
이 규칙은 화물창과 갑판에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이중저 및 이중선측 선박에 적용한다. 선체의장의 요건은 4편 규정
을 따른다. 길이 90 m 미만의 컨테이너선의 요건은 4편 및 10편 규정을 따른다. 
선체구조는 횡격벽 및 특설늑골에 의해 구성된 종식 또는 횡식 구조이어야 한다. 전형적인 중앙부 단면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 이중선체구조 컨테이너선

2. 규칙 적용

2.1 규칙 설명

2.1.1 규칙구성
이 규칙은 규칙의 목적을 만족하기 위한 상세한 적용 및 요건에 대한 지침을 규정하는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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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번호부여
번호부여 시스템은 표 1에 따른다.

순서 등급 예 약자

1 장  1장 규칙의 일반원칙 1장

2 절  1절 적용 1절

3 조항  1. 일반사항 [1.]

4 하부조항  1.1 적용범위 [1.1]

5 요건  1.1.1 이 규칙은 .... 적용한다. [1.1.1]

표 1 :  규칙 번호부여 및 약자

2.2 규칙 요건

2.2.1
규칙은 다음과 같이 컨테이너선의 공통적인 요건을 제공한다.

•  1장  :  규칙의 일반원칙
•  2장  :  일반배치
•  3장  :  구조설계원칙
•  4장  :  하중
•  5장  :  선체거더강도
•  6장  :  선체국부 구조치수
•  7장  :  직접강도해석
•  8장  :  좌굴
•  9장  :  피로
• 10장  :  기타구조
• 11장  :  선루, 갑판실 및 선체의장
• 12장  :  건조
• 13장  :  운항–신환 기준
• 14장  :  고박설비

1, 2, 3, 4, 5, 6, 8, 12, 13, 14장 및 10장 4절의 조항은 선박길이 전체에 적용된다. 7, 9, 10장 및 11장은 적용 범위
가 정의되어 있다.

2.2.2 규칙의 적용
선박 배치 및 치수는 그림 2와 같이 이 규칙의 관련 장에 따른다.

2.2.3 일반기준
선박 배치, 제안된 상세 및 제공된 치수(순 치수 또는 총치수)는 규칙의 해당 요건 및 최소 치수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구조요건

2.3.1 재료 및 용접
이 규칙은 3장 1절의 규정에 적합한 특성을 가지는 강으로 만들어진 용접 선체구조에 적용한다. 또한 이 규칙은 선
루나 소형 창구덮개와 같은 선체구조의 일부를 강 이외의 재료이지만 3장 1절에 적합한 재료로 된 용접구조 선박에
도 적용한다.
선박 재료가 상기 요건과 다른 선박은 이 규칙에 규정된 원칙과 기준을 근거로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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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규칙의 적용

2.4 선박 부분

2.4.1 일반사항
이 규칙의 적용에 있어서 선박은 다음의 다섯 부분으로 구분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 선수부
• 화물창 구역
• 기관구역
• 선미부
• 선루 및 갑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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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선수부
선수부는 선수격벽 전방에 위치한 다음과 같은 부분을 말한다.

• 선수부 구조
• 선수재

2.4.3 화물창 구역
화물창 구역은 화물창을 포함하는 선박의 부분을 말한다. 선수격벽과 화물창 구역의 후방격벽에 위치한 선박 부분의 
전 폭 / 길이를 포함한다.

2.4.4 기관구역
기관구역은 일반적으로 선박의 선미격벽과 화물창 구역의 후방 격벽사이의 부분을 말한다.

2.4.5 선미부
선미부는 선미격벽 후방에 위치하는 구조를 말한다.

2.4.6 선루 및 갑판실
선루는 건현갑판 상에 설치된 상부에 갑판을 가지고 있는 구조물로서, 선측에서 선측까지 달하거나 선측외판에서 너
비  의 4 %를 넘지 아니하는 위치에 그 측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갑판실은 건현갑판 또는 선루갑판 상에 설치된 상부에 갑판을 가지고 있는 구조물로서 선루의 정의에 맞지 않는 구
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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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규칙 원칙

1. 일반사항

1.1 규칙 목적

1.1.1  
이 규칙의 목적은 인명, 환경 및 재산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요 구조적 손상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설계수
명 동안 선체구조의 충분한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급 최소요건을 정하는데 있다.

2. 설계기초

2.1 일반사항

2.1.1  
이 하부 절에서는 규칙의 설계원칙의 기초로서 사용되는 선박운항에 관한 설계인자 및 전제조건에 대하여 규정한다.

2.1.2  
선박은 적절한 적하상태에서 설계수명동안 예측되는 [4.3.2] 및 [4.3.3]에서 정의되는 비손상시의 환경조건을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구조강도는 좌굴 및 항복강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최종강도 계산은 판과 보강재의 최종강도 
및 최종 선체거더 능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2.1.3  
선박은 손상상태(예, 침수)로 인한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예비강도를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1.4 유한요소해석
길이  이 150 m 이상인 선박의 화물창 구역 내에 구조부재 치수는 7장의 규정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2.1.5 피로수명
길이 이 150 m 이상인 선박은 9장의 규정에 따라 설계 수명이 평가되어야 한다.

2.2 선형 제한

2.2.1
이 규칙은 환경하중과 관련하여 다음의 선형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 90 m ≤  ≤ 500 m
• 5 ≤ /  ≤ 9
• 2 ≤ B /  ≤ 6
•  /   2.5
• 0.55 ≤   ≤ 0.9

상기의 선형과 상이한 선박의 경우, 파랑하중은 13편 부록 13-1에 따른다.

2.3 설계수명

2.3.1
선박 설계인자의 결정을 위하여 설계수명을 25년으로 가정한다. 명시된 설계수명은 선박이 운항에 종사하는 것으로 
가정되는 공칭의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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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환경조건

2.4.1 북대서양 파랑환경
이 규칙의 요건은 전체 설계수명 동안 북대서양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적용한다. 피로강도를 위한 파랑환경은 9장
에 따른다.

2.4.2 바람 및 조류
구조강도에 대하여 바람 및 조류는 고려하지 않는다.

2.4.3 빙
빙 및 착빙의 영향은 이 규칙에서는 고려되지 않는다.

2.4.4 설계온도
이 규칙은 선체강도부재의 구조평가가 다음의 설계온도에 대하여 유효한 것으로 가정한다.

• 대기 중 일일평균(daily average) 온도의 최저 평균(mean) -10 °C
• 해수 중 일일평균(daily average) 온도의 최저 평균(mean) 0.0 °C

일일 평균온도보다 낮은 평균온도의 해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재료는 3편 1장 4절 406.에 따른다. 
상기요건에서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

• 평균(Mean) : 관찰 기간(최소 20년)동안 통계적 평균
• 일일 평균(Daily Average) : 하루 낮과 밤 동안의 평균
• 최저(Lowest) : 연간 최저

계절적으로 제한된 운항의 경우에는 운항 기간 내의 최저값을 적용한다.

2.4.5 열하중
이 규칙에서는 열하중 및 잔류응력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2.5 운항조건

2.5.1
이 규칙은 평가되어야하는 최소 적하상태(loading condition)를 규정한다. 
이 규칙에서 요구하는 것 이외의 적하상태의 사양서는 선주의 책임이다. 이러한 기타의 적하상태는 문서화 되어야 
하며 또한 평가되어야 한다.

2.6 운항흘수

2.6.1
설계 운항흘수는 선주의 동의하에 건조자 / 설계자에 의해 지정되며, 적절한 구조부재 치수계산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적하지침서 상의 모든 운항 적재상태는 정해진 설계 운항흘수에 적합하여야 한다. 최소한 다음의 설계 운항흘
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 구조평가를 위한 강도계산용 흘수(scantling draught)
• 구조평가를 위한 선체 중앙에서의 최소 평형수 흘수(Minimum ballast draught)
• 4장 5절에 정의된 슬래밍 하중을 받는 선수 / 선미 선저부 평가를 위한 선수수선 / 선미단 최소 흘수

2.7 최대 운항속도

2.7.1
최대 운항속도는 설계 시방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선체구조 검증기준이 운항 속도를 고려하고 있지만, 이것이 선주 
및 선박을 적절히 항해해야 하는 운항자의 의무를 경감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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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선주의 추가요구

2.8.1
일반적인 선급 규칙 또는 협약조건에 추가하여 선주의 특정요건이 구조설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선주의 추가사
항에는 다음의 요건을 포함할 수 있다.

• 진동 해석
• 고장력강 사용비율의 최대치
• 규칙의 요구치를 상회하는 추가의 구조치수
• 규칙 등에서 규정하는 하중에 대한 추가의 설계여유
• 설계 피로수명에 대하여 설계수명의 증가 또는 그것과 동등한 방법에 의한 피로강도 개선

선주의 추가사항은 이 규칙에서 명시하지 않는다. 구조설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주의 추가사항이 있다면, 설계문
서에 분명히 명시되어야 한다.

3. 설계 원칙

3.1 전반적인 원칙

3.1.1 서론
이 하부 절에서는 하중, 구조능력 모델 및 평가 기준 그리고 건조와 운항측면에서 규칙의 근본적인 설계원칙을 정의
한다.

3.1.2 일반사항
이 규칙은 다음의 전반적인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 선박이 운항하중, 환경하중 및 환경조건의 영향을 받는 경우, 구조의 안전성은 잠재적 구조붕괴 모드에 의해 평
가될 수 있다.

• 설계는 1장 3절과 같이 설계기초에 따른다.
• 구조요건은 컨테이너선에 대한 적합한 운항 모드를 포함하는 일정한 설계하중 유형을 기초로 한다.

3.1.3 한계상태 설계원칙
이 규칙은 한계상태 설계원칙을 기초로 하고 있다.
한계상태 설계란 파악된 설계 시나리오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상유형에 대하여 각 구조 요소를 평가하는 체
계적인 접근법이다. 각각의 파손모드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한계상태와 연관될 수 있다. 모든 관련 한계상태를 고려
하여 구조요소의 한계하중은 모든 관련 한계상태에서 발생하는 최소 한계하중이다.
3장 5절에 정의된 한계상태는 다음의 4개의 범주로 나뉜다.

• 사용성 한계상태 (SLS)
• 최종 한계상태 (ULS)
• 피로 한계상태 (FLS)
• 사고 한계상태 (ALS).

이 규칙은 구조의 여러 부분과 관련한 한계상태에 대한 요건을 포함한다.

3.2 하중

3.2.1 설계하중 시나리오
구조평가는 선박이 조우하는 설계하중 시나리오를 기초로 한다. (4장 7절 참조)
설계하중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이 정적 및 동적 하중을 기초로 한다.

• 정적 설계하중 시나리오 (S)
  관련 정적하중 및 일반적으로 항내, 보호수역

• 정적 + 동적 설계하중 시나리오 (S+D)
  관련 정적하중 및 동시에 발생하는 동적하중 및 일반적으로 운항 중의 하중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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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 설계하중 시나리오 (I)
  운항 중 조우하는 선저 슬래밍과 선수충격과 같은 충격하중

• 슬로싱 설계하중 시나리오 (SL)
  운항 중 조우하는 슬로싱 하중

• 피로 설계하중 시나리오 (F)
  관련 동적하중

• 사고 설계하중 시나리오 (A)
  일반적으로 운항 중 발생하지 않은 우발적 하중

• 탱크시험 설계하중 시나리오 (T)
  탱크시험 중 발생하는 최대하중

3.3 구조능력 평가

3.3.1 일반
구조설계의 기본원칙은 요구되는 구조치수를 검증하기 위하여 정의된 설계하중을 적용하고 잠재적 파손모드를 식별
하며, 적절한 능력모델을 사용하는 것이다.

3.3.2 ULS, SLS 및 ALS를 위한 능력모델
강도평가 방법은 요구되는 정확도를 고려하여 파손모드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구조능력 평가방법은 규정된 형식 또는 유한요소해석법과 같은 한층 진보된 계산의 사용을 요구한다.
응력, 변형 및 능력의 결정에 사용되는 식은 선택된 능력평가 방법 및 설계하중의 유형과 크기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3.3.3 FLS를 위한 모델
피로평가 방법은 피로손상으로부터 구조상세를 평가하기 위해 규칙요건을 제공한다.
피로능력모델은 설계 S-N 곡선, 참조응력 범위 및 가정된 장기응력 분포곡선을 조합한 선형누적손상법칙
(Palmgren-miner 법칙)을 기초로 한다. 
피로능력 평가모델은 규정된 형식 또는 유한요소해석법과 같은 한층 진보된 계산법의 사용을 요구한다. 이 방법은 
전선 및 국부 동하중의 조합된 영향을 고려한다.

3.3.4 순 치수 방법
순 치수 방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신조 단계의 강도계산용 두께 및 운항 단계의 허용 최소 두께 간의 관계를 제공한다.
• 선박의 수명동안 부식에 대한 구조의 상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순 치수 방법에 있어서 국부 부식과 전체 부식의 차이를 구별한다. 국부 부식은 판 부재 또는 보강재와 같은 국부 
부재의 균일 부식으로 정의한다. 전체 부식은 1차 지지부재 및 선체거더와 같은 광범위한 범위의 전체적 평균 부식
으로 정의한다. 국부 부식과 전체적인 부식 모두 신조선 검토의 기본사항으로 사용하며, 선박의 운항 중에 평가되어
야 한다. 
도장 또는 유사한 부식방지 시스템을 갖추더라도 구조능력의 평가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구조능력 평가에 대한 순 
치수 방법의 적용은 3장 2절에 명시되어 있다.

3.3.5 비손상 구조
ULS, SLS 및 FLS에 대한 모든 강도계산은 구조물이 비손상이라는 가정을 기초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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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칙에 의한 설계방법

4.1 일반사항

4.1.1 설계방법
구조치수 요건은 다양한 구조부분의 필수사항으로서 관련된 한계상태 (ULS, SLS, FLS, ALS)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
다. 구조치수의 평가에 대한 기준은 다음의 설계방법 중 하나를 기초로 한다.

• 허용응력방법으로 알려진 작용응력설계방법(WSD)
• 하중저항계수설계(LRFD)로 알려진 부분안전계수방법(PSF)

WSD 및 PSF에 대하여, 두 설계평가조건 및 상응하는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 조건들은 조합하중 A와 B의 확
률수준과 관계가 있다.

4.1.2 작용응력설계방법(WSD)
•  ≤    : 조건 A
•   ≤    : 조건 B

 : 동시에 발생하는 정적하중(또는 응력의 측면에서 하중의 영향)
 : 동시에 발생하는 동적하중, 동적하중은 일반적으로 국부 및 전체 하중요소의 결합이다.
 : 특성 구조능력(예, 명시된 최소항복응력 또는 좌굴능력)
 : 허용 사용계수(저항계수), 사용계수는 하중, 구조능력 및 손상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한다.

4.1.3 부분안전계수방법(PSF)

•   ≤ 
   : 조건 A

•   ≤ 
   : 조건 B

 : 정적하중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고려한 부분안전계수
  : 동적하중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고려한 부분안전계수
 : 구조능력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고려한 부분안전계수

작용응력설계방법(WSD) 및 부분안전계수방법(PSF)의 허용기준은 정적 및 동적하중 효과의 모든 조합에 대하여 일정
하고 수용 가능한 안전수준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요건에 대하여 교정되어야 한다.

4.2 최소요건

4.2.1  
최소요건은 모든 다른 요건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최소 구조치수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최소값 이하의 두께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
최소요건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형식 중의 하나이다.

• 명시된 최소 항복응력과 무관한 최소 두께
• 좌굴파괴모드를 기초로 한 최소 강성 및 치수비

4.3 하중-능력에 기반한 요건

4.3.1 일반사항
일반적으로 작용응력설계방법은 부분안전계수방법(PSF)이 적용되는 선체거더 최종강도 기준 이외의 요건에 적용한다. 
부분안전계수 형식은 정적하중, 동적하중 및 구조능력 공식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보다 잘 설명하기 위해 매우 중요
한 손상유형에 적용한다. 
식별된 하중시나리오는 표 2에 주어진 설계하중, 설계형식, 허용기준에 대한 규칙에 따른다. 이 표는 개략적이며 단
지, 개요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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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요건을 기초로 한 하중은 모든 판, 국부 지지부재, 1차 지지부재 및 선체거더에 대한 구조치수 요건을 따르
며, 갑판실, 갑판의장품의 지지대를 포함한 모든 구조요소를 다룬다.
일반적으로 이 요건들은 명확하게 하나의 특정 손상유형을 관리하며, 따라서 여러 가지 요건이 하나의 특정 구조부
재를 평가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다.

4.3.2 SLS, ULS 및 ALS를 위한 설계하중
격벽 등과 같은 구획 경계의 구조평가는 선종 및 선박 운항과 관련된 하중조건을 기초로 한다.
방법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 ,  및 와 같은 인자들에 대한 표준화된 규칙 값이 규칙 하중값 
계산에 적용되어야 한다.
동적 전체하중과 국부하중 및 충격하중(표 1 참조)의 확률수준은 10-8이고, 장기 통계방법을 사용하여 구한다. 슬로싱 
하중(표 1 참조)의 확률수준은 10-4이다. 
구조검증을 위한 설계하중 시나리오는 동시에 작용하는 국부 및 전체 하중요소를 적용한다. 관련 설계하중 시나리오
는 4장 7절에 따른다.
동시에 발생하는 동적하중은 4장에서 주어진 동적하중 값에 동적하중 조합계수를 적용하여 명시된다. 동적하중 상태
를 정의하는 동적하중 조합계수는 4장 2절에 따른다. 
선체거더 최종강도에 대한 설계하중 조건은 5장 2절에 따른다.

운항 하중 설계하중 시나리오 허용기준

항해 상태

운송

거친 해상에서 정하중 및 동하중 S+D AC-SD

거친 해상에서 충격하중 충격 (I) AC-I

내부 슬로싱하중 슬로싱 (SL) AC-S

주기적 파랑하중 피로 (F) -

넘침 또는 순차적
방법에 의한 
평형수 교환

거친 해상에서 정하중 및 동하중 S+D AC-SD

항내 및 보호수역

적하, 양하 및
평형수 적재

적하, 양하 및 평형수 조작 상태에서 대표적 
최대하중 S AC-S

항내에서의 
특별조건

항내의 특별 조작(예, 프로펠러 검사 부양상태)중
대표적 최대 하중 S AC-S

사고 상태

충돌상태 코퍼댐 격벽을 포함한 내부 수밀구획 구조에 미치는 
충돌에 의한 최대하중 A AC-A

침수상태 사고에 의한 침수로 내부 수밀구획 구조에 미치는 
대표적인 최대하중 A AC-A

시험 상태

탱크시험 탱크시험 중 대표적인 최대하중 T AC-T

표 1 : 하중시나리오 및 규칙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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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FLS를 위한 설계하중
9장에서 주어진 피로요건에 대하여, 하중평가는 예상하중 이력에 기초하며, 평균방법(average approach)이 적용된
다. 설계수명에 대한 예상하중 이력은 동적하중 값의 10-2 확률수준으로 특정되어지고, 각 구조부재의 하중이력은 상
응하는 응력의 와이블(Weibull) 확률분포로 나타난다.
고려되는 파랑에 의한 하중은 다음을 포함한다.

• 선체거더하중
• 동적파랑압력
• 화물로 인한 동적압력

하중값은 하중조건에 상응하는 규칙인자(예,  , 와 선체중앙부에서 적용하는 흘수)를 기초로 한다. 
동시에 발생하는 동적하중은 다양한 동하중성분으로 인한 응력의 조합으로 고려된다. 응력조합 절차는 9장에 따른다.

4.3.4 구조응답해석
일반적으로 적용된 설계하중조합에 대한 구조응답을 결정하기 위해서 다음의 방법이 적용된다.

a) 보이론
• 규정 요건(prescriptive requirements)을 사용

b) 유한요소해석
• 화물창 모델 : 성긴(coarse) 요소분할
• 국부 모델   : 상세한(fine) 요소분할
• 피로 평가   : 매우 상세한(very fine) 요소분할

4.4 허용기준

4.4.1 일반사항
허용기준은 5가지의 허용기준으로 분류된다. 그 설명은 아래와 같고, 표 2 및 표 3에 나타나 있다. 규칙 요건에 적용
되는 명시된 허용기준은 특정 조합하중의 확률수준에 따른다.

a) 허용기준 AC-S는 정적 설계하중조합과 슬로싱 설계하중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런 하중에 대한 허용응력은 다
음의 영향을 고려하는 극한하중의 허용응력보다 작아야 한다.

• 반복항복
• 동하중의 허용
• 제한적으로 선정된 오작동에 대한 여유

b) 허용기준 AC-SD는 고려하는 하중이 낮은 발생 확률을 가지는 극한하중인 경우에는 S + D 설계하중조합에 적
용된다.

c) 허용기준 AC-I는 일반적으로 선저 슬래밍 및 선수충격과 같은 충격하중에 사용한다.
d) 허용기준 AC-A는 사고로 인한 정적 설계하중에 대하여 적용한다.
e) 허용기준 AC-T는 탱크시험상태의 설계하중에 대하여 적용한다.

4.4.2 허용기준
작용응력설계 요건에 적용된 명시된 허용기준은 5장부터 8장, 10장과 11장의 요건에 따른다.
허용기준에 대한 개략을 파악하기 위하여, 항복 및 좌굴 파괴모드에 대한 이 규칙의 다양한 설계하중 시나리오에 대
하여 표 2 및 표 3을 참조한다.
항복기준에 대하여 허용응력은 재료의 최소 항복응력에 비례한다. 좌굴 파괴모드에 대하여, 허용기준은 강성, 치수비 
및 좌굴 사용계수의 조정을 기초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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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기준
판 및 국부 지지부재(1) 1차 지지부재(1) 선체거더 부재

항복 좌굴 항복 좌굴 항복 좌굴

AC-S
AC-SD
AC-A
AC-T

허용응력 :
6장 4절
6장 5절

강성 및 
치수비의 조정 : 

8장 2절

허용응력 :
6장 6절

강성 및 
치수비의 조정 : 

8장 1절
8장 2절

기둥 좌굴

허용응력 : 
5장 1절

허용좌굴
사용계수 :

8장 1절 [3]

AC-I(2)
소성기준 : 

10장 1절 [3]
10장 3절 [5]

강성 및 
치수비의 조정 : 

8장 2절
10장 1절 [3]
10장 3절 [5]

소성기준 : 
10장 1절 [3]
10장 3절 [5]

강성 및 
치수비의 조정 : 

8장 2절
10장 1절 [3]
10장 3절 [5]

N/A N/A

 (1) 기타구조는 10장을 참조하며, 선루, 갑판실 및 선체의장은 11장을 참조하여야 한다.
 (2) 필요시 우리 선급의 직접해석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표 2 : 허용기준 - 규칙요건

허용기준
화물창 해석 상세 유한요소해석

항복 좌굴 항복

AC-S, AC-SD,
AC-A, AC-T 허용응력 : 7장 2절 [5] 허용 좌굴사용계수 : 8장 1절 [3] 허용 Von Mises 응력 : 7장 3절 [4]

표 3 : 허용기준 - 유한요소해석

4.5 설계검증

4.5.1 설계검증 - 선체거더 최종강도
선체거더의 최종강도에 대한 요건은 부분안전계수방법(PSF)을 기초로 한다. 안전계수는 기본변수, 정수중 굽힘 모멘
트, 파랑 굽힘 모멘트 및 최종능력의 각각에 대하여 지정한다. 안전계수는 구조 신뢰성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되
고, 파랑 굽힘 모멘트의 장기하중 이력분포도는 극한파 굽힘 모멘트를 결정하는데 적합한 선박운동해석을 사용하여 
구한다.
선체거더 최종강도 검증 목적은 가장 중요한 손상유형 중 하나가 관리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4.5.2 설계검증 - 전체(global) 유한요소해석
전체(global) 유한요소해석은 선박구조 부재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 복합적인 국부구조의 기하학적 특성, 두께 및 
구성부재의 성질뿐만 아니라 정확한 복합적인 하중상태의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규정된 요건에 기초한 하중-능력에 
따른 치수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다.
선체거더 및 1차 지지부재의 구조적 응답을 평가하고 검증하기 위하여 그리고 1차 지지부재의 부재치수 요건을 정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화물구역(3개의 화물창의 FE 모델 길이가 요구된다.)의 선형 탄성 삼차원 유한요소해석
이 수행된다. 유한요소해석의 목적은 1차 지지부재의 응력 및 좌굴능력이 적용되는 설계하중에 대하여 허용한계 내
에 있는지 검증하기 위함이다.

4.5.3 설계검증 - 피로평가 
주요 구조상세의 피로수명이 적절한지 검증하기 위해 피로평가가 요구된다. 간이피로 요건이 실제 상세 형상을 고려
하기 위해 응력집중계수(SCF)를 사용하는 종방향 보강재의 끝단 연결부와 같은 상세에 적용한다. 기하학적 구조상세
의 실제 핫스폿(hot spot) 응력을 결정하기 위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사용하는 피로평가 절차는 선택된 상세에 적용된
다. 두 방법 모두에서 피로평가 방법은 Palmgren- Miner 선형손상 모델을 기초로 한다.

4.5.4 규정 구조치수 요건과 유한요소해석의 관계
규정요건에 의하여 정의되는 구조치수는 특별히 명시되지 않으면, 유한요소해석과 같은 대체계산의 어떠한 형식에 
의해서도 경감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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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적합성 검증

1. 일반사항

1.1 신조선

1.1.1
신조선에 대하여 [2]의 승인용 제출도면 및 문서는 선박 또는 선박 길이에 따라 부여되는 용도상의 특기사항 및 선
급부호와 같은 관련 기준을 고려하여 이 규칙에서 적용되는 요건을 따라야 한다.

1.1.2
선박이 제조 중 등록검사를 받는 경우 우리 선급은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a) 규칙에 따라 제출되는 도면 및 문서의 승인
b) 선박 건조에 사용되는 재료 및 의장품의 설계승인 및 조선소에서의 검사
c) 승인도면에 대하여 부재치수 및 구조가 규칙요건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검사를 시행하거나 적절한 증

거의 확보
d) 규칙에 따른 시험 및 시운전에 입회
e) 선급 부기부호의 부여

1.1.3
우리 선급은 제조중 등록검사를 받는 선박의 건조에 사용되는 재료 및 의장품은 원칙적으로, 그 재료 및 의장품의 
사양에 따라 설계에 대한 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특정한 규칙에 명시한다.

1.1.4
선박 건조 중에 검사원은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

a) 선박의 규칙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의 실시
b) 규칙에서 요구하는 경우 건조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검사
c) 규칙요건에 해당되는 선택항목에 대한 확인
d) 적용 및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 및 시운전에 입회

1.1.5
선박 건조의 모든 단계에서 건조자는 승인된 배치로부터 변경 또는 수정을 할 경우, 우리 선급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건조자는 규칙의 요건 또는 승인도면을 변경할 경우 우리 선급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운항선

1.2.1
운항선에 대해서는 13장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2. 제출문서

2.1 문서 및 자료 요건

2.1.1 적하정보
선장이 규정된 운항 제한범위 내에서 선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포함한 적하지침 정보가 선상에 비치
되어야 한다. 적하지침 정보는 1장 5절의 요건에 따라 승인된 적하지침서와 적하지침기기에 대한 시험자료를 포함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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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계산자료 및 결과
이 규칙의 절차에 따라 계산을 수행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다음 정보에 대한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a) 사용된 계산절차 및 기술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
b) 구조모델링의 설명 
c) 적용되는 경우, 직접해석을 위한 특성 및 경계조건을 포함한 해석 매개변수의 요약
d) 적용되는 경우, 직접해석을 위한 적하상태의 상세 및 하중적용방법
e) 계산결과의 전체적인 개요
f) 적절한 계산 예제

오류가 없는 사양, 프로그램 자료 입력 및 차후의 정확한 출력 전환에 대한 책임은 설계자에 있다. 유한요소해석 보
고서 작성에 대하여는 7장 1절 [4.1]을 참조한다.

2.2 도면 및 보충 계산자료 제출

2.2.1 도면 및 보충 계산자료가 승인용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이 규칙 적용을 위하여 선급에 제출하여야 할 승인용 도면 및 보충 계산자료는 표 1과 같다. 도면은 전자문서 또는 
종이문서로 제출되어야 한다. 종이문서로 된 도면 3부와 함께 보충 문서 및 계산자료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추가
로 우리 선급이 설계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도면 및 문서를 요구할 수 있다. 
구조도면은 각 부분의 연결상세와 구조치수를 나타내야 하며, 일반적으로 등급, 제조공정, 용접절차 및 열처리를 포
함한 설계자료를 명시하여야 한다. 
용접요건에 대하여 12장 2절 및 12장 3절에 따른다. 설계 기초와 차이가 나는 경우, 이는 문서화되어 우리 선급에 
제출되어야 한다.

2.2.2 참고용 제출도면
[2.2.1]에 추가하여, 다음의 도면이 참고용으로 우리 선급에 제출되어야 한다.

a) 일반 배치도
b) 모든 구획 및 탱크의 용적과 무게중심이 표시된 용적도
c) 선도 (선급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d) 배수량 등곡선도
e) 경하중량 분포도
f) 입거 계획서
g) 하역설비 배치도

2.2.3 선박에 제공되어야 하는 도면 또는 자료
최소한으로, 다음의 도면 또는 자료가 선박에 제공되어야 한다.

a) 각 구조 항목에 대한 신조 두께를 명시하는 다음의 도면 1부를 선박에 제공하여야 한다. :
     중앙횡단면도, 강재배치도, 외판전개도, 횡격벽도, 선수 / 선미 구조도, 기관실 구조도
     선루 구조도, 갑판실 구조도, 기관실 위벽 구조도 및 케이싱 구조도

b) 최종 승인된 적하지침서 1부 ([2.1.1] 참조)
c) 최종 승인된 적하지침기기에 대한 시험자료 1부 ([2.1.1] 참조)
d) 용접에 대한 자료
e) 고장력강의 범위, 위치, 사양 기계적 성질 및 용접 / 작업 / 취급에 대한 권고사항
f) 선체 건조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강과 같은 특수 재료의 사용에 대한 상세 및 자료
g) 예인 및 무어링 배치도면
h) 용접 후처리 방법이 적용되는 곳의 위치 및 구조 상세

기타 도면 또는 기기를 우리 선급에서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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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및 계산자료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앙단면도
횡단면도
외판전개도
갑판 구조도 및 측면도
이중저 구조도
필러 배치도
늑골 구조도
디프탱크 및 평형수 탱크의 격벽도
구조상세 기준도면

선급부호   주요치수
최소 평형수 흘수   늑골간격
최대운항속도   컨테이너 설계하중
강재등급   방식보호
갑판 및 외판의 개구와 보강
선저와 외판 평판부의 경계
구조적 보강부 및 / 또는 불연속부의 상세
빌지킬 및 선체 용접부와의 연결부 상세
용접

수밀격벽 구조도
수밀터널 구조도 개구 및 폐쇄장치(설치한 경우)

선수부 구조도 -

선미부 구조도 -

기관실 구조도
주기 및 보일러의 거치대 구조도

주기관의 형식, 출력 및 회전수
기관 및 보일러의 질량 및 무게중심

선루 및 갑판실
기관실 케이싱 알루미늄 합금의 범위 및 기계적 성질(적용한 경우)

창구덮개 및 창구코밍
창구덮개의 설계하중
밀폐 및 고정장치, 고정볼트의 형식 및 위치
하기만재흘수선 및 선수단으로부터의 창구덮개까지의 거리

횡추진기 일반배치(설치된 경우), 터널구조, 터널 
및 선체구조와의 연결부 -

불워크 및 방수구 건현갑판 및 선루 갑판상에서 불워크 / 방수구의 배치 및 치수

창 / 현장의 배치도 및 구조상세 -

갑판배수구 및 위생배수구 -

계선 및 예인장치 -

계선 및 예인작업에 사용되는 선체의장설비의 
지지구조 및 지지대

설계하중 및 하중작용방향, 무어링윈치의 정격인장력(rated pull) 
및 유지부하(holding load)
반력
갑판상 지지대의 연결부 상세(무어링윈치의 거치볼트 사양포함)
자료 사양 및 용접사양

윈들러스 및 체인스토퍼에 대한 지지구조 및 
지지대

설계하중 및 하중작용방향
반력
갑판상 지지대의 연결부 상세(윈들러스의 거치볼트 사양 포함)
자료 사양 및 용접사양

선미재 또는 선미 포스트, 선미관
프로펠러축 보스 및 브래킷(1) -

수밀문 도면 및 관련 조종장치도 조종장치
동력제어 및 위치지시 회로에 관한 전기계통도

수밀문 또는 외측문 및 창구 도면 -

하역설비에 대한 지지구조

설계하중(힘 및 모멘트)
하역설비의 안전사용하중(SWL) 및 자중(self weight)
해상작업 시 최대 해상상태(해당될 경우)
선체구조와의 연결부

표 1 : 승인용 제출도면 및 계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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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인범위

3.1 일반사항

3.1.1
우리 선급 요건에 추가되거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구조적인 측면에 영향을 주는 요건을 다루는 국제, 국내, 운하 
및 기타 당국의 규정에 대하여는 선주, 설계자 및 조선소에서 직접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1.2
상기 [2]에 명시된 문서, 도면 및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 우리 선급은 이 문서가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3.1.3
도면, 보고서 또는 문서가 규칙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검토되었음을 나타내는 적절한 표시가 우리 선급의 절차에 따
라 사용되어야 한다. 

3.2 국제 및 기국규정의 요건

3.2.1 책임
설계가 선박에 적용되는 기국 및 국제 규정에 적합함을 보증하는 것은 설계자의 책임이다.
우리 선급은 일반적인 선급승인 절차의 일부로서 국제 및 기국 규정에 적합함을 평가하는 책임은 없다. 다만, 우리 
선급은 명시된 규정에 따라 선박설계의 검토 및 승인을 하기 위해 명확히 설명하는 업무협정을 할 수 있다.

도면 및 계산자료 포함되어야 할 사항

구명설비에 대한 지지구주
설계하중(힘 및 모멘트)
구명설비의 안전사용하중(SWL) 및 자중(self weight)
선체구조와의 연결부

시체스트, 스태빌라이저실 리세스 -

맨홀 배치도 -

구역의 접근 및 탈출 설비도 -

통풍기 및 탱크 벤트를 포함한 통풍 장치도 각 구획의 용도, 각 구획의 통풍관 위치 및 높이

탱크시험 계획서 각 구획의 시험절차
시험용 파이프의 높이

의장수 계산서

계산에 필요한 기하학적 요소
의장품 목록
와이어 로프의 제조 및 파단하중
합성섬유 로프의 재료, 구조, 파단하중 및 연신율

묘박설비 -

호저 파이프 -

적하지침서 및 / 또는 트림 및 복원성 자료 -
(1) 다른 조타 또는 추진장치(예로서 노즐식 조타장치 혹은 선회식 추진장치)가 설치된 경우는 관련장치의 배치 및 

구조치수를 나타내는 도면이 제출되어야 한다.



14 편 컨테이너선 구조규칙
 1 장 규칙의 일반원칙 14 편 1 장 3 절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19

4. 공사

4.1 제조자가 준수해야 할 요건

4.1.1
제조공장은 재료, 제조공정, 구조요소 등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장비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조공장은 충분히 
숙련된 인원이 배치되어야 하며, 모든 감독자 및 프로젝트 관리자의 명단과 책임 범위를 우리 선급에 알려야 한다.

4.2 품질관리

4.2.1
요구되고 가능한, 제조자는 제조 중 및 제조 완료 후에 완성도, 치수의 정확성, 제작기술의 만족도 및 양호한 조선기
술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모든 구조요소를 검사해야 한다.
제조공장에 의해 검사 및 수정이 완료된 후에, 구조요소는 일반적으로 도장이 안 된 상태 및 검사를 위해 적절한 접
근설비가 설치된 상태에서 적절한 단면이 우리 선급 검사원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검사원은 공장에서 적절히 검사하지 않은 구조물에 대해서는 불합격 처리 할 수 있으며, 점검 및 수정 완료 후에 재
신청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5. 구조상세

5.1 제조 문서의 상세

5.1.1
관련 구조 요소의 품질 및 기능에 관한 주요한 상세는 제조문서(예 : 공작실 도면)에 기재되어야 한다. 제조문서에서는 
부재치수뿐만 아니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표면상태(예 : 가스절단면 및 용접선의 마무리), 검사 및 허용요건과 관련
된 특별한 제작법 그리고 관련이 있는 경우 허용공자와 같은 항목을 포함한다. 규격(예 : 작업표준 또는 국제표준)이 
사용되는 경우 우리 선급에 제출하여야 한다. 용접이음 상세는 12장 2절을 참조하여야 한다.
제조문서에서 누락되거나 불충분한 상세로 인하여 구조물 요소의 품질 또는 기능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우리 선급
은 제작자에게 제출문서에 대하여 적절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여기에는 도면승인 시 요구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보충적 또는 추가적인 부분(예를 들면 보강)의 항목이 포함된다.

6. 동등절차

6.1 규칙 적용

6.1.1
이 규칙은 통상적인 형태, 특성, 속도 및 구조 배치를 가지는 선박에 적용한다. 가정을 정의하는 관련 설계 인자는 1
장 2절 [2]에 따른다.

6.1.2
1장 2절 [2]의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이외의 설계인자를 포함하는 규칙의 적용에는 특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예
를 들면 피로수명 연장)

6.2 새로운 설게

6.2.1
새로운 설계의 선박, 즉 1장 2절 [2.2]에서 명시된 것 이외의 특수한 형태, 특성, 속도 및 구조 배치를 가지는 선박은 
[6.2.2]부터 [6.2.4]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히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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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새로운 설계의 구조 안전성이 규칙에서 의도한 것과 적어도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우리 선급에 제
출되어야 한다.

6.2.3
그러한 경우, 우리 선급은 규칙의 적용성 및 추가 제출자료를 정하기 위하여 설계공정의 초기단계에 관여하여야 한다.

6.2.4
변경의 특성에 따라, 규칙과 동등한 자료에 대한 체계적 검토가 요구될 수 있다.

6.3 대체 계산방법

6.3.1
이 규칙의 특정 절에서 나타나 있는 경우,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것에 대한 대체 계산방법은 부재치수 및 배치가 규
칙을 사용하여 유도된 것과 적어도 동등한 강도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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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기호 및 정의

1. 주요기호 및 단위

1.1 일반사항

1.1.1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기호 및 단위는 표 1에 따른다.

기호 의미 단위

A
면적 m2

보강재 및 1차 지지부재의 단면적 cm2

C 계수 -

F 힘 및 집중하중 kN

I
선체거더 단면 2차 모멘트 m4

보강재 및 1차 지지부재의 단면 2차 모멘트 cm4

M 굽힘 모멘트 kNm

M 질량 t

P 압력 kN/m2

Q 전단력 kN

T 선박의 흘수 ([3.1.5] 참조) m

Z
선체거더 단면계수 m3

보강재 및 1차 지지부재의 단면계수 cm3

ai ‘i ’ 영향을 받는 가속도 m/s2

b
부착판의 너비 m

보강재 및 1차 지지부재의 면재 너비 mm

g 중력가속도, 9.81 m/s2 m/s2

h
높이 m

보강재 및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높이 mm

l 보강재 및 1차 지지부재의 길이 / 스팬 m

n 항목의 수 -

r
반지름 mm

판 부재의 곡률반지름 또는 선저만곡부 반지름 mm

t 두께 mm

x 선박 길이 방향 축의  좌표 ([3.5] 참조) m

y 선박 길이 방향 축의  좌표 ([3.5] 참조) m

z 선박 길이 방향 축의  좌표 ([3.5] 참조) m

 허용 사용계수(사용계수) -

표 1 : 주요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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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호

2.1 선박 주요 자료

2.1.1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이 규칙에서 사용된 선박 주요자료에 대한 기호 및 단위는 표 2에 따른다.

기호 의미 단위

L 규칙 길이 m

LLL 건현 길이 m

LPP 수선 간 길이 m

L0 규칙 길이. 110 m 이상으로 한다. (L ≥ 110 m) m

L1 규칙 길이. 250 m 이하로 한다. (L ≤ 250 m) m

L2 규칙 길이. 300 m 이하로 한다. (L ≤ 300 m) m

B 선박의 형 너비 m

D 선박의 형 깊이 m

T 형 흘수 m

TSC 강도계산용 흘수 m

TBAL 평형수 흘수 (선박 중앙부에서 최소값) m

TDesign 설계 흘수 m

TLC 고려하는 적하상태에서 선박 중앙부 흘수 m

TFD 손상된 상태에서 가장 깊은 평형상태의 흘수 m

TF 선저 슬래밍에 대한 선수수선에서 최소 흘수 m

TAE 선미 슬래밍에 대한 선미단에서 최소 흘수 m

 흘수 TSC 에서 형 배수량 t

CB 흘수 TSC 에서 방형계수 -

V 최대 운항속도 knot

x, y, z 기준 좌표계에 대한 계산 위치의 X, Y, Z 좌표 m

표 2 : 선박의 주요 자료

기호 의미 단위

 안전계수 -

 처짐 / 변위 mm

 각도 deg

 해수밀도, 1.025 t/m3 t/m3

 수직응력 N/mm2

 전단응력 N/m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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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재료

2.2.1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기호 및 단위는 표 3에 따른다.

기호 의미 단위

E 영 탄성계수 (3장 1절 [2] 참조) N/mm2

G 전단 탄성계수,    N/mm2

ReH 최소 항복응력 (3장 1절 [2] 참조) N/mm2

 전단 항복응력,    N/mm2

 포아송 비 (3장 1절 [2] 참조) -

 재료계수 (3장 1절 [2] 참조) -

Rm 규격최소 인장강도 (3장 1절 [2] 참조) N/mm2

RY 공칭항복응력,  N/mm2

표 3 : 재료

2.3 하중

2.3.1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하중에 대한 기호 및 단위는 표 4에 따른다.

기호 의미 단위

 파랑계수 -

 횡동요 주기 s

 횡동요 각 deg

 종동요 주기 s

 종동요 각 deg

a0 공통 가속도 인자 -

az 수직 가속도 m/s2

ay 횡 가속도 m/s2

ax 종 가속도 m/s2

fP 확률계수 -

kr 회전 반지름의 횡동요 진폭 m

GM 메타센터 높이 m

 파장 m

S 정적 하중상태 -

S + D 동적 하중상태 -

표 4 :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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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구조치수

2.4.1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이 규칙에서 사용된 구조치수 관련 기호 및 단위는 표 5에 따른다.

기호 의미 단위

Pex 전체 해수압력 (4장 5절 [1.1] 참조) kN/m2

Pin 액체에 의한 전체 내부 압력 (4장 6절 [1] 참조) kN/m2

Ps 정적 해수압력 kN/m2

Pls 정적 탱크압력 kN/m2

Pw 동적 파랑압력 kN/m2

Pld 동적 탱크압력 kN/m2

PD 그린 파랑 갑판압력 kN/m2

Pslh-j  방향 슬로싱 압력 kN/m2

Fx 컨테이너에 의한 전체 종방향 힘 (4장 5절 [2.2] 및 [2.3] 참조) kN

Fy 컨테이너에 의한 전체 횡방향 힘 (4장 5절 [2.2] 및 [2.3] 참조) kN

Fz 컨테이너에 의한 전체 수직방향 힘 (4장 5절 [2.2] 및 [2.3] 참조) kN

PSL 선저 슬래밍 압력 kN/m2

PFB 선수 충격 압력 kN/m2

PSS 선미 슬래밍 압력 kN/m2

Pfs 정적 침수압력 kN/m2

PST 탱크 시험압력 (정적) kN/m2

FU
갑판 또는 플랫폼 상의 집중하중으로 인한 전체 힘 
(4장 5절 [2.3] 또는 4장 6절 [5.3] 참조) kN

Msw-j 정수중 수직 굽힘 모멘트, j = h, s, p (호깅, 새깅, 항내) kNm

Qsw 정수중 수직 전단력 kN

Mwv-j 파랑 수직 굽힘 모멘트, j = h, s (호깅, 새깅) kNm

Qwv 파랑 수직 전단력 kN

Mwt 파랑 비틀림 모멘트 kNm

Mwh 파랑 수평 굽힘 모멘트 kNm

기호 의미 단위

Iy-n50 선체거더 수직 순 단면 2차 모멘트 m4

Iz-n50 선체거더 수평 순 단면 2차 모멘트 m4

ZD-n50, ZB-n50 갑판 및 선저에서의 선체거더 수직 순 단면계수 m3

zn 기선으로부터 수평 중립축까지 수직거리 m

a 3장 7절 [2.1.1]에 따른 요소판 패널의 길이 mm

b 3장 7절 [2.1.1]에 따른 요소판 패널의 너비 mm

s 보강재 간격 (3장 7절 [1.2.1] 참조) mm

표 5 : 구조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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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의

3.1 주요 제원

3.1.1 L, 규칙 길이
규칙 길이 L 은 강도계산용 흘수 TSC 의 흘수상에서 선수재의 전단으로부터 타두재의 중심선까지의 거리(m)이다. L
은 강도계산용 흘수 TSC 의 흘수선상에서 최대 길이의 96 % 미만이어서는 아니 되며, 97 %를 넘을 필요는 없다. 
타두재가 없는 선박(예 : 선회식 추진장치 탑재선박)에서, 규칙 길이 L 은 강도계산용 흘수 TSC 의 흘수선상에서 최대 
길이의 97 %로 하여야 한다.
특수한 선수 또는 선미배치를 가진 선박에서, 규칙 길이는 별도로 고려되어야 한다.

기호 의미 단위

S 1차 지지부재 간격 (3장 7절 [1.2.2] 참조) m

 보강재 또는 1차 지지부재의 스팬 (3장 7절 [1] 참조) m

 브래킷 암 길이 m

t 부식 감소가 완전히 진행된 순 두께 mm

tn50 부식 감소가 절반 진행된 순 두께 mm

tc 부식 추가 mm

tgr 총 두께 mm

tas_built 건조 두께 mm

tgr_off 제공 총 두께 mm

tgr_req 요구 총 두께 mm

toff 제공 순 두께 mm

treq 요구 순 두께 mm

tvol_add 자발적 추가두께 mm

tres 예비두께 mm

tc1, tc2 구조부재 양면의 부식추가 mm

hw 보강재 또는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높이 mm

tw 보강재 또는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두께 mm

bf 보강재 또는 1차 지지부재의 면재 너비 mm

hstf 보강재 높이 mm

tf 보강재 또는 1차 지지부재의 면재 / 플랜지 두께 mm

tp 보강재 또는 1차 지지부재의 부착판 두께 mm

de L3 형상에 대한 웨브 상단에서부터 플랜지 상부까지의 거리 mm

beff 항복 및 피로강도를 위한 굽힘에서 부착판의 유효폭 mm

Aeff , Aeff-n50 부착판(너비 s)을 가진 보강재 또는 1차 지지부재의 순 단면적 cm2

Ashr , Ashr-n50 보강재 또는 1차 지지부재의 순 전단면적 cm2

Ip 부착판을 포함한 보강재의 순 극관성 모멘트 cm4

I 판에 평행한 중립축에 대한 부착판을 포함한 보강재의 순 관성 모멘트 cm4

Z or Zn50 부착판(너비 beff )을 기진 보강재 또는 1차 지지부재의 순 단면계수 c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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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LLL, 건현용 길이
건현용 길이 LLL 은 용골의 상면으로부터 측정한 최소 형 깊이의 85 %에 있는 흘수선상에서의 길이(m)의 96 % 또는 
그 흘수선 상에 있어서 선수재의 전단으로부터 타두재의 중심까지 길이(m) 중 큰 것을 말한다.
타두재가 없는 선박의 경우, 길이 LLL 은 최소 형깊이 85 %에 있는 흘수선 상에서의 길이의 96 %로 한다.
선수재의 윤곽선이 최소 형깊이의 85 %에 있는 수선 상부에서 오목하게 들어간 경우, 최대 길이의 전단부와 선수재
의 전면은 각각 선수재 윤곽선의(그 흘수선 상부의) 최후단에서 그 흘수선에 수직으로 내린 곳으로 하여야 한다. (그
림 1 참조)

그림 1 : 오목한 선수재 윤곽

3.1.3 형폭
형폭 B 는 선박의 중앙에서 강도계산용 흘수 TSC 에서 측정한 최대 형폭(m)이다.

3.1.4 형깊이
형깊이 D 는 선박의 중앙에서 형 기선으로부터 선측에서의 최상층 전통갑판의 형 갑판선까지 측정한 수직거리(m)이
다. 둥근 거널을 가진 선박에 있어서, D 는 형 갑판선의 연장선까지 측정하여야 한다.

3.1.5 흘수
흘수 T 는 운항중인 선박에 대한 하기 만재흘수선에서의 흘수(m)로서 선박의 중앙에서 형 기선으로부터 측정한다. 
이것은 최대 허용 하기 만재흘수보다 작을 수 있다.
TSC 는 강도계산용 흘수(m)로서, 선박의 부재치수에 대한 강도요건을 만족하고 만재 적하상태를 대표한다. 강도계산
용 흘수 TSC 는 지정된 건현에 상응하는 것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TBAL 은 선박의 부재치수에 대한 강도요건을 만족하는 선체중앙에서의 최소 설계 평형수 흘수이다. 통상 평형수 흘수
는 입항 및 출항조건을 포함한 적하지침서 상의 평형수 교환작업(있다면)을 포함한 모든 평형수 적하상태의 최소 흘
수이다. 

3.1.6 배수량
형배수량은 밀도 1.025 t/m3 의 해수에서 흘수에 대한 배수량을 톤(ton)으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3.1.7 최대 운항속력
최대 전진 운항속력 V (knot)는 최대 운항흘수에서 최대 프로펠러 회전수(RPM)와 이에 상응하는 최대 연속정격출력
(MCR)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선박의 최대속력을 말한다.

3.1.8 방형계수
강도계산용 흘수 TSC 에서 방형계수(CB )는 다음과 같다.

 


Δ : TSC에서의 선박의 배수량(t)
평형수 흘수 TBAL 에서 방형계수(CB-BAL)는 다음과 같다.

  


ΔBAL : TBAL 에서의 선박의 배수량(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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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수선면계수
강도계산용 흘수 TSC 에서 수선면계수()는 다음과 같다.

 

 : TSC 에서의 수선면적(m2 )
평형수 흘수 TBAL 에서 수선면계수( )는 다음과 같다.

 

 : TBAL 에서의 수선면적(m2 )

3.1.10  경하중량
경하중량은 화물, 연료, 소모품, 승객과 선원 및 그들의 소지품이 없는 상태 그리고 윤활유 및 액체 등과 같이 운전 
중인 기기 및 관장치에 있는 것 이외에는 선상에 어떠한 액체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고려한 배수량(t)이다.

3.1.11  재화중량
재화중량 DWT는 밀도 1.025 t/m3 의 해수에서의 하기 만재흘수선에 있어서의 배수량과 경하중량과의 차이(t)이다.

3.1.12  선수단
규칙 길이 L 의 선수단(FE)은 선수재 전면에서 강도계산용 흘수선에 대한 수직선이다. (그림 2 참조)

3.1.13  선미단
비고 1: 규칙 길이 L 의 선미단(AE)은 선수단에서 L 거리에 있는 강도계산용 흘수선에 대한 수직선이다. (그림 2 참조)
3.1.14  선박 중앙
선박 중앙은 선수단에서 선미방향으로 0.5 L 거리에 있는 강도계산용 흘수선에 대한 수직선이다.

그림 2 : 선수미단 및 선박 중앙

3.1.15  선박 중앙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선박 중앙부는 선박 중앙에서 0.4 L 범위이다.

3.1.16 건현용 선수수선
건현용 선수수선 FPLL 은 길이 LLL 의 전단에서 취하여야하며, LLL 이 측정된 수선 상의 선수재 전면과 일치하여야 한
다.

3.1.17  건현용 선미수선
건현용 선미수선 APLL 은 LLL 후단에서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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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위치 1 및 위치 2

3.2.1 위치 1
위치 1은 다음을 포함한다.

a) 노출 건현갑판 및 저선미루 갑판 상
b) FPLL 으로부터 0.25 LLL 지점의 전방에 위치하는 노출된 선루갑판 상

비고 1: 노출갑판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상세는 지침 4편 2장 102.에 따른다.

3.2.2 위치 2
위치 2는 다음을 포함한다.

a) FPLL 으로부터 0.25 LLL 지점의 후방에 위치하고, 건현갑판 상방으로 최소한 1 개의 표준 선루높이에 있는 노출
된 선루갑판 상

b) FPLL 으로부터 0.25 LLL 지점의 전방에 위치하고, 건현갑판 상방으로 최소한 2 개의 표준 선루높이에 있는 노출
된 선루갑판 상

비고 1: 노출갑판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상세는 지침 4편 2장 102.에 따른다.

3.3 표준 선루높이

3.3.1
표준 선루높이는 표 6과 같다.

건현길이 LLL (m)
표준높이 hS (m)

저선미루 기타 모든 선루

90 < LLL ≤ 125 0.3 + 0.012 LLL 1.05 + 0.01 LLL

LLL > 125 1.80 2.30

표 6 : 선루의 표준높이

3.3.2
층(tier)은 갑판실 범위의 척도로서 정의된다. 갑판실 층은 한 개의 갑판과 외부격벽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첫 번
째 층은 건현갑판 상에 위치하는 층이다.

3.4 운항 정의

3.4.1 보호수역(sheltered water)
보호수역은 풍력이 뷰폿 스케일(Beaufort scanle) 6을 넘지 않는 일반적으로 잔잔한 수역(calm stretches of 
water) 이다. (예, 항구(harbours), 어귀(estuaries), 정박소(roadsteads), 만(bays), 함수로(lag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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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기준 좌표계

3.5.1
선박의 형상, 운동, 가속도 및 하중은 다음의 오른손 좌표계(right-hand coordinate system)에 따른다.
원점 : 선박의 종방향 대칭면, L 의 선미단 및 기선 사이의 교점
X 축 : 선수방향이 양의 값인 종축
Y 축 : 좌현방향이 양의 값인 횡축
Z 축 : 상방이 양의 값인 수직축

그림 3 : 기준 좌표계

3.6 명칭

3.6.1 구조 명칭
그림 4부터 그림 6까지는 이 규칙에서 공통 구조명칭을 나타낸다.

그림 4 : 컨테이너선의 화물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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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 컨테이너선의 화물창 횡단면

그림 6 : 컨테이너선의 화물창 종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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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용어

3.7.1 용어 정의

용어 정의

거주구 갑판
(accommodation deck) 주로 선원의 거주실로 사용되는 갑판

현측사다리
(accommodation ladder) 부두 또는 소형 보트로부터 승하선시에 사용되는 선측사다리

선미피크 (aft peak) 선미격벽 뒤쪽에 있는 구역

선미격벽 (aft peak bulkhead) 선미 전방에 배치된 첫 번째 횡수밀격벽

선미피크탱크 (aft peak tank) 선미격벽 선미후방의 좁은 부분에 있는 구획

앵커 (anchor)
앵커체인의 한쪽이 부착되어 있고 선박이 한 곳에 위치하도록 해저에 내려지는 
장치; 앵커는 바람 및 조류의 영향으로 떠밀리는 선박에 의하여 끌리는 경우 
바닥이 파지되도록 설계

평형수 탱크 (ballast tank) 평형수의 저장에 사용되는 구획

베이 (bay) 인접한 횡늑골 또는 횡격벽 사이의 구역

빌지킬 (bilge keel) 횡동요를 감소키기 위하여 만곡부를 따라 선박의 외판에 직각으로 설치된 구조

만곡부 외판 (bilge plating)

선저외판과 선측외판 사이의 굽은(curved) 판으로 다음과 같이 취한다.
• 원통형 선체부분 : 선저에서의 만곡부 곡선이 시작되는 부위에서부터 만곡부 

상단에서 만곡부 곡선이 끝나는 지점
• 원통형 선체부분 바깥 : 선저에서의 만곡부 곡선이 시작되는 부위에서부터 다음 

중 낮은 곳까지
  - 기선 또는 국부저인 종단면의 중심선 상부 0.2 D 의 선측외판 상의 지점
  - 만곡부 상단에서 곡선이 끝나는 지점

선저 만곡부 외판 (bilge strake) 만곡부 외판의 하부판

보스 (boss) 프로펠러 날개가 붙어있고 축 끝단부가 통과하는 중심부

선저외판 (bottom shell) 평판용골을 포함하는 외판의 주로 평평한 선저를 형성하는 외판

선수 (bow) 선박 전단의 구조배치 및 형상

선수 앵커 (bower anchor) 선박의 선수에 위치한 앵커

브래킷 (bracket) 두 부재의 연결에서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추가 부재

브래킷 토 (bracket toe) 테이퍼 된 브래킷의 가는 끝단

쇄파기 (breakwater) 선수 위로 넘어오는 물의 흐름을 제지하고 편향하기 위해 노출갑판에 설치된 경사 
보강판 구조

브레스트 훅 (breast hook) 선수에서 우현과 좌현의 선측 부재를 연결시키는 삼각 형태의 브래킷

선교 (bridge) 전방 및 양현에서 선명한 시야가 확보되고 조타가 이루어지는 선박의 상부에 
위치한 선루 또는 갑판실

좌굴패널 (buckling panel) 좌굴해석을 고려하는 요소 판 패널

건조자 (builder) 규칙을 포함하는 시방서에 준하여 선박을 건조하기 위하여 선주에 의하여 계약된 
관련자

구평강 (bulb profile) 분리된 플랜지를 대신하여 웨브 끝단에서 강 질량을 증가시킨 보강재

격벽 (bulkhead) 선박의 내부를 구획으로 나누는 구조상의 격벽

표 7 :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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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벽갑판 (bulkhead deck) 횡수밀격벽과 외판이 도달하는 최상층 전통갑판

격벽구조 (bulkhead structure) 보강재 및 거더가 설치된 횡 또는 종 격벽판

불워크 (bulwark) 노출갑판을 둘러싸는 선측의 상부에 설치된 수직판

연료고 (bunker) 선박의 기관 장치에 사용되는 연료유의 저장을 위한 구획

케이블 (cable) 앵커에 연결되는 로프 또는 체인

캠버 (camber) 선박의 양현에서 중심선 쪽으로 노출갑판이 상방으로 경사되어 올라간 형태

화물창 구역 (cargo hold region) 1장 1절 [2.4.3] 참조

칼링 (carling) 규칙적인 보강재의 구조배치를 보충하기 위해 사용되어진 보강재

케이싱 (casing) 어떤 공간의 보호를 위하여 둘러친 격벽 또는 덮개

중심선 거더 (centreline girder) 선박의 중심선에 위치한 종방향 부재

체인 (chain) 앵커를 매달거나 목재 화물 등을 고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연결된 금속링 또는 
링크

체인로커 (chain locker) 앵커체인의 보관장소로서 선박의 전단에 위치한 구획

체인파이프 (chain pipe) 앵커체인이 체인로커로 들어가거나 나갈 때 통과하는 파이프

체인스토퍼 (chain stopper) 앵커를 끌어 돌릴 때와 호저 파이프에서 보관 위치에 앵커를 고정할 때 윈들러스
가 받는 하중을 완화시키기 위해 체인을 고정하는 장치

코밍 (coaming) 창구 또는 천장의 수직 경계구조

코퍼댐 (cofferdams) 2장 3절 [1] 참조

칼라판 (collar plate) 웨브판을 관통하는 보강재에 대하여 뚫은 구멍을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막기 
위해 사용되는 판

선수격벽 (collision bulkhead) 최전방 수밀 횡격벽

승강구실 (companionway) 선박의 갑판에서 하부구역으로 유도되는 풍우밀 입구

구획 (compartment) 격벽 또는 판으로 경계가 되는 내부 공간

상시 유인 구역 
(Continually manned space)

일반적인 운항 기간 동안 지속적 또는 장기간 선원의 상주가 요구되는 구역
(20분 이상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구역 포함)

컨테이너 화물창 (container hold) 컨테이너를 운송하기 위한 화물창

크로스갑판 (cross deck) 화물 창구 사이의 구역

갑판 (deck) 구획의 상부 또는 하부경계를 이루는 수평 구조부재

갑판실 (deckhouse) 1장 1절 [2.4.6] 참조

갑판구조 (deck structure) 보강재, 거더 및 필러를 포함하는 갑판(deck plating)

갑판 트랜스버스 (deck transverse) 갑판에서 횡방향 1차 지지부재(PSM)

디프탱크 (deep tank) 2개의 갑판 또는 외판 / 내저판과 갑판 상부 또는 그 이상까지의 사이에 도달하는 
탱크

설계자 (designer)
승인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우리 선급에 제출하는 문서를 만드는 관계자. 
설계자는 건조자 또는 문서를 만들기 위하여 건조자 또는 선주와 계약된 관계자 
일 수 있다.

선외 배출판 (discharges) 빌지수, 순환수, 배수 등의 선외 배출을 위한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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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킹 브래킷 (docking bracket) 입거 목적으로 선저구조를 국부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이중저에 설치한 브래킷

이중저 구조
(double bottom structure)

내저판 하방의 외판과 그 보강재 그리고 내저판과 그 하방에 있는 각종 부재를 
포함한 구조

이중판 (doubler) 보강이 요구되는 위치에서 판의 더 넓은 면적에 설치하는 작은 조각판. 일반적으로 
보강재의 취부 위치.

이중선측 부재
(double skin member)

이중선측 부재는 웨브, 부착판에 의하여 형성되는 상하부 플랜지로 구성된 
이상화된 보와 같은 부재로 정의된다.

덕트킬 (duct keel) 판으로 형성된 상자형태의 용골로서, 화물창 및 / 또는 평형수 탱크를 통과하고 
선수방향으로 연결된 평형수관 및 다른 관을 수용하는데 사용

폐위선루
(enclosed superstructure) 풍우밀문 및 폐쇄장치가 설치된 전방 및 / 또는 후방의 격벽을 가지는 선루

기관실격벽
(engine room bulkhead) 기관실 전방 또는 후방의 횡격벽

요소판 패널 (EPP) 보강재, 1차 지지부재(PSM), 격벽 등과 같은 구조부재에 의해 둘러싸인 가장 작은 
판 요소

면재 (face plate) 웨브 끝단에 설치되고 부착판에 평행한 보강재의 구성요소

플랜지 (flange) 웨브 끝단에 설치되는 보강재의 구성요소로 때로는 웨브를 구부려 형성함.
일반적으로 부착판에 평행함.

평강 (flat bar) 웨브만으로 구성된 보강재

늑판 (floor) 선저의 횡부재

선수루 (forecastle) 선수에 위치한 짧은 선루

선수피크 (fore peak) 선수격벽 전방의 지역

선수갑판 (fore peak deck) 선박의 선수로부터 후방으로 연장하여 한층 높인 짧은 갑판

건현갑판 (freeboard deck) 일반적으로 모든 노출된 개구에 영구 폐쇄장치를 가지며 대기 및 해상에 노출된 
최상층 전통갑판

방수구 (freeing port) 갑판 상에 있는 물을 배출하기 위하여 불워크에 설치한 개구

거더 (girder) 1차 지지부재의 공통적인 용어

거전 (gudgeon) 선미 포스트 상에 위치하며 타 핀틀을 지지하기 우해 중심에 구멍을 가진 블록으
로서 타가 회전하는 것을 허용하고 지지한다.

현단 (gunwale) 선측의 상단

거싯 (gusset) 두 구조부재 사이의 강도연결에서 힘을 분산하기 위해 부착한 판

창구덮개 (hatch cover) 화물창으로 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창구 상부에 부착된 덮개

창구 (hatchway) 통상 사각형으로서 구획 하부로 접근할 수 있는 갑판상의 개구

호저 파이프 (hawse pipe) 선수 양현에 위치한 호저 또는 앵커 케이블을 통과시키기 위한 강관으로서 서퍼링 
관(spurling pipe)이라고도 한다.

호저 (hawser) 예인 또는 계류용으로 사용되는 강선 또는 섬유로프

HP 네덜란드 형강규격에 다른 구평강(bulb)

IACS 국제선급연합회

ICLL 국제만재흘수선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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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국제해사기구

내부선체 (inner hull) 외판으로부터 선내 쪽으로 두 번째 층을 형성하는 내부판

단절판 (intercostal) 1차 지지부재 사이의 불연속적인 보강재

JIS 일본산업표준

용골 (keel) 선저 중심선을 따라 종방향으로 배치된 선박의 척추 또는 중요 구조부재.
일반적으로 외판 내부에서 중심선을 따라 수직으로 보강된 평판.

너클 (knuckle) 구조부재의 불연속부

경감구멍 (lightening hole) 무게를 경함하기 위하여 구조부재에 뚫은 구멍

오수구 (limber hole) 물 또는 기름이 모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늑골 또는 판에 뚫어놓은 작은 배수구

국부 지지부재
(local support members) 단순 패널의 구조 건전성에만 영향을 주는 국부 지지부재 (예 : 갑판보)

맨홀 (manhole) 통행을 목적으로 갑판, 탱크 등에 뚫은 원형 또는 타원형의 구멍

마진판 (margin plate) 내저판의 선외측 판 및 만곡부에 굴곡이 있을 때, 마진판은 이중저 구조의 경계를 
형성한다.

MARPOL 해양오염방지협약 73/78

중앙 화물창 (mid-hold) 7장 2절 [1.2.2]에 따른 3-화물창 길이 유한요소 모델의 중앙 화물창

통상 무인 구역
(Normally unmanned space)

일반적인 운항 기간 동안 지속적 또는 장기간 선원의 상주가 요구되지 않는 구역
(20분 미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구역 포함)

노치 (notch) 용접으로 인한 구조부재의 불연속부

연료유 탱크 (oil fuel tank) 연료유 저장에 사용되는 탱크

외판 (outer shell) 외판(shell envelope)과 동일

선주 (owner)
선박의 등록 및 운항에 관하여 모든 의무와 책임을 가진 관계자 및 선주를 위하여 
준비된 유효한 증서를 가지고 건조자로부터 선박을 인도 받을 모든 의무와 책임을 
위임 받기로 동의된 관계자

필러 (pillar) 갑판이 외판 또는 격벽으로 지지되지 않은 경우 갑판 사이에 위치하는 수직 
지지부재

파이프 터널 (pipe tunnel) 기관실에서 탱크로 유도되는 빌지, 평형수 및 다른 배관들에 대한 보호구역을 
형성하는 내저판 및 외판 사이에 선체 중앙의 전후방에서 설치한 보이드 구역

판 패널 (plate panel) 보강재, 1차 지지부재(PSM), 격벽 등과 같은 구조부재에 의하여 둘러싸이고 
지지되는 보강되지 않은 판, 요소판 패널(EPP) 참조

판 (plating) 보강재, 1차 지지부재(PSM) 또는 격벽에 의해 지지되는 판

선미루 (poop) 선박의 최후단에 위치한 폐위선루 하부구역

1차 지지부재
(primary supporting members)

선체외판 및 탱크 경계(예 : 이중저늑판 및 거더, 선측 횡구조, 갑판 트랜스버스, 
격벽 스트링거 및 종격벽에 대한 수직웨브)의 전체 구조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 거더 또는 스트링거류 형식의 부재

프로펠러 포스트 (propeller post) 보링되는 선미재의 전방 포스트

러더 포스트 (rudder post) 타가 매달려 있는 선미재의 후방 포스트(또는 선미 포스트)

스캘럽 (scallop) 판 용접선의 연속용접을 허용하기 위하여 보강재에 뚫은 구멍

스카핑 브래킷 (scarfing bracket) 2개의 오프셋(offset) 구조부재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브래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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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

부재치수 (scantlings) 구조부재의 물리적 치수

갑판배수구 (scupper) 갑판으로부터 직접 또는 관을 통하여 배수를 위한 개구

현장 (scuttle) 어떤 구획에 접근하기 위한 갑판 또는 다른 곳의 작은 개구로서, 일반적으로 뚜껑, 
덮개 또는 문을 가짐.

현측후판 (sheer strake) 선측외판의 상부판

외판 (shell envelope plating) 강력갑판을 제외하고 유효한 선체거더를 형성하는 외판

선측외판 (side shell) 만곡부 외판 상부 외판 중 선측부분을 형성하는 외판

단일선측 부재
(single skin member)

웨브, 부착판에 의하여 형성되는 상부 플랜지 및 면재에 의하여 형성되는 하부 
플랜지로 구성되는 이상적인 보 같은 구조부재

천장 (skylight) 유리 원형창의 유무와 관계없이 기관실 또는 선원실 등을 위한 통풍통으로서 
역할을 하는 갑판개구

SOLAS 해상인명안전협약 1974

구역 (spaces) 탱크를 포함해서 각 개별 구역

스테이 (stay) 불워크 및 창구코밍의 브래킷

선수재 (stem) 선수전단에서 경계를 짓는 선체외판에서의 봉 또는 관

선미 (stern) 선박의 후단부

선미재 (stern frame) 선박의 선미를 형성하는 선체의 후단에 부착되는 고강도 부재들.
즉, 러더 포스트, 프로펠러 포스트 및 프로펠러를 위한 구멍을 포함한다.

선미관 (stern tube) 추진축이 통과하여 프로펠러가 이르도록 하는 관으로서 축계에 대하여 선미 
베어링 역할을 한다. 물 또는 기름 윤활방식으로 할 수 있다.

보강재 (stiffener) 2차 지지부재에 대한 공통적인 용어

스트레이크 (strake) 종방향으로 이어진 외판, 갑판, 격벽 등 단위 판

강력갑판 (strength deck) 최상층 전통갑판

스트링거 (stringer) 수직 웨브늑골에 취부된 수평거더

스트링거 판 (stringer plate) 갑판의 외측후판

선루 (superstructure) 1장 1절 [2.4.6] 참조

SWL 안전사용하중

탱크 (tank) 해수, 청수, 기름, 액체화물, FO, DO 등과 같은 액체를 운송하기 위한 구역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

탱크 정부 (tank top) 화물창의 하부를 형성하는 수평판

예인 페넌트 (towing pennant) 선박을 예인하는데 사용하는 긴 로프

트랜섬 (transom) 선미 끝단을 형성하는 구조배치

트랜스버스 링 (transverse ring) 이중저 특판, 수직 웨브 및 횡갑판 거더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선체 횡단면에서 
나타나는 모든 횡부재

트랜스버스 웨브
(transverse web frame) 선박의 종방향 구조와 연결되는 횡방향 1차 지지부재

트리핑 브래킷 (tripping bracket) 비틀림에 의하여 압축을 받는 구조부재의 보강용 브래킷

트렁크 (trunk) 갑판실과 유사하나 하층갑판이 없는 갑판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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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

중간갑판 (tween deck) 화물창에서 상갑판과 탱크 정부 사이에 있는 갑판을 이르는 용어

보이드 스페이스 (void) 선박에서 폐위된 빈 공간

제수격벽 (wash bulkhead) 탱크 내의 부분 격벽 또는 개구를 갖는 격벽

수밀 (watertight) 주위 구조에 대한 설계수압에서 누수를 방지하는 구조

노천갑판 (weather deck) 모든 해치 및 개구에 풍우밀 잠금장지를 가지는 요소가 있는 햇빛 또는 파랑 등에 
노출된 갑판의 단면 또는 갑판

풍우밀 (weathertight) 모든 해상상태에서 해수 침입을 방지하는 것

웨브 (web) 부착판에 수직으로 설치되는 보강재의 구성요소

웨브프레임 (web frame) 갑판 트랜스버스를 포함한 횡방향 1차 지지부재(PSM)

바람 및 물막이 스트레이크
(wind and water strakes) 평형수 흘수와 최대만재흘수선 사이에 있는 선측외판의 스트레이크

윈들러스 (windlass) 앵커체인을 내리고 올리는 윈치

선측탱크 (wing tank) 내측 종격벽과 선측외판으로 경계되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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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적하지침서 및 적하지침기기

1. 일반 요건

1.1 적용

1.1.1
이 절은 적하지침 정보에 대한 최소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1.1.2
승인된 적하지침서 및 승인된 적하지침기기가 선박에 제공되어야 한다.

1.1.3
적하지침서 및 본선 적하지침기기에서 정의된 종강도 및 국부강도에 대한 제한 및 해당 복원성요건을 초과하지 않는
다면, 실제 운항에 있어서 선박은 적하지침서에 명시된 적재상태와 다르게 적재할 수 있다.

1.1.4
적하지침서에 관한 요건은 [2]에, 적하지침기기에 관한 요건은 [3]에 규정되어 있다.

1.2 연차검사 및 정기검사

1.2.1
각 연차검사 및 정기검사 시에, 승인된 적하지침서가 본선에서 사용가능한지 확인되어야 한다.

1.2.2
선장은 정기적인 간격으로 시험적재상태를 적용하여 적하지침기기의 정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2.3
각 정기검사 시에 이러한 확인은 검사원의 입회하에 시행되어야 한다.

2. 적하지침서

2.1 일반요건

2.1.1 정의
승인된 적하지침서는 선박의 최종자료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적하지침서라 함은 다음을 기술하는 문서이다.

a) 정수중 굽힘 모멘트 및 전단력의 허용한계를 포함하여, 원양항해 및 항내 / 보호수역을 위한 선박설계의 기초가 
되는 적재조건

b) 정수중 굽힘 모멘트와 전단력의 계산결과 및 해당되는 경우, 면외하중으로 인한 제한사항
c) 해당되는 경우, 구조(창구덮개, 갑판, 이중저 등)에 대한 허용 국부하중
d) 관련 운항 제한사항

2.1.2 승인의 조건
승인된 적하지침서는 선박의 최종자료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개조가 선박의 주요 특성(예 : 경하중량, 부력분포, 탱크 용적 또는 용도 등)의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 적하지침서를 
최신화하여 재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 적하지침기기 시스템도 최신화하여 재승인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된 흘수, 
정수중 굽힘 모멘트 및 전단력과 원래 승인된 자료와의 차이가 2 % 보다 작은 경우에는 새로운 적하지침 및 최신화
된 적하지침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
적하지침서는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만일 영어가 아닌 경우, 영어 번역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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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적하조건
적하지침서는 4장 8절에 정의된 것과 같이, 선체 치수 승인의 기초가 되는 설계(화물 및 평형수) 적재조건, 적절히 
세분화된 입출항 조건을 포함해야 한다. 적하조건은 4장 8절에 나열되어 있다.

2.1.4 운항 제한사항
적하지침서에는 다음과 같은 운항 제한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a) 강도계산용 흘수, TSC 
b) 선체중앙부에서의 설계 최소 평형수 흘수, TBAL 
c) 전방 이중저 평형수 탱크 만재상태 시의 전방 설계 슬래밍 평형수 흘수, TF-f 
d) 어느 전방 이중저 평형수 탱크 공창 시의 전방 설계 슬래밍 평형수 흘수, TF-e 
e) 최대 허용 컨테이너 중량
f) 적하지침서 상의 모든 적하조건에서의 최대 컨테이너 중량
g) 설계속도
h) 정수중 굽힘 모멘트 및 전단력의 허용값 및 포락선 결과(envelope result)

3. 적하지침기기

3.1 일반요건

3.1.1 정의
적하지침기기라 함은 지정된 계측점에서, 임의의 적재상태 또는 평형수 상태에서 정수중 굽힘 모멘트, 전단력 및 해
당되는 경우 면외하중과 같은 관련 운항 한계정보가 명시된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음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방식의 기기를 말한다.
적하지침기기는 본선 장비에 대한 선박 사양이며, 계산 결과는 승인된 선박에만 적용가능하다.
승인된 적하지침기기는 승인된 적하지침서를 대신할 수 없다.

3.1.2 적하지침기기 승인 조건
적하지침기기는 우리 선급의 규칙에 따라 승인되어야 한다. 승인은 다음 요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a) 해당되는 경우, 형식승인을 받았는지 확인
b) 선박의 최종자료가 사용되었는지 확인
c) 모든 계측점의 수 및 위치에 대한 수락
d) 모든 계측점에서의 관련 허용 값에 대한 적합
e) 합의된 시험조건에 따라 본선 장비의 적절한 설치 및 작동에 대한 확인 그리고 작동설명서의 사본 1부의 본선 

비치 여부
개조가 선박의 주요 특성(예 : 경하중량, 부력분포, 탱크 용적 또는 용도 등)의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 적하지침서를 
최신화하여 재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 적하지침기기 시스템도 최신화하여 재승인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된 흘수, 
정수중 굽힘 모멘트 및 전단력과 원래 승인된 자료와의 차이가 2% 보다 작은 경우에는 새로운 적하지침 및 최신화
된 적하지침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
적하지침기기는 항상 작동설명서가 제공되어야 한다. 적하지침기기의 작동설명서 및 출력자료는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만일 영어가 아닌 경우, 영어 번역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적하지침기기의 작동은 설치 
후 검증되어야 한다. 적하지침기기의 합의된 시험조건과 작동설명서가 본선에 비치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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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1.1.1
이 장은 선박의 일반적인 구조배치 요건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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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격벽배치

1. 수밀격벽 배치

1.1 수밀격벽의 수 및 배치

1.1.1
모든 선박은 다음의 횡 수밀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a) 1개의 선수격벽
b) 1개의 선미격벽
c) 기관구역의 전방에 1개의 격벽과 기관구역의 후단에 1개의 격벽. 다만, 기관구역 후단의 격벽은 선미격벽으로 

간주할 수 있다.

1.1.2
전기추진설비(electrical propulsion plant)를 갖는 선박의 경우에, 발전기실 및 기관실 모두 수밀격벽으로 폐위하여
야 한다.

1.1.3
[1.1.1] 및 [1.1.2]의 요건에 추가하여, 격벽의 수와 배치는 구획, 침수성 및 손상복원성의 요건을 만족하도록 배치되
어야 하며, 기국의 요건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1.1.4
구획요건을 따르지 않은 컨테이너선의 경우, 표 1에 의한 것보다 적은 격벽이 설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선박의 길이(m)
수밀격벽의 총 수

선미기관실 선박 선미기관실 이외의 선박

90 ≤ L < 102 4 5

102 ≤ L < 123 5 6

123 ≤ L < 143 6 7

143 ≤ L < 165 7 8

165 ≤ L < 186 8 9

186 ≤ L 개별적으로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수

표 1 : 컨테이너선의 수밀격벽 수

1.1.5
화물창 구역의 격벽은 가능한 한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1.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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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수격벽

2.1 선수격벽 위치와 범위

2.1.1
선수격벽은 모든 선박에 설치되어야 하고 건현갑판까지 도달하여야 한다. 선수격벽은 주관청에 의해 허가되어진 것
을 제외하고 기준점으로부터 후방의 0.05 LLL 또는 10.0 m 중 작은 값과 0.08 LLL 또는 0.05 LLL  3.0 m 중 큰 값 
사이에 위치하여야 한다. 여기서 기준점은 [2.1.2]에 따른다.

2.1.2
구상선수가 없는 선박의 기준점은 LLL 이 측정되는 수선 상에서 선수재의 전단과 일치하는 LLL 의 전단으로 한다. 구
상선수가 있는 선박의 기준점은 LLL 의 전단으로부터 선수방향으로 다음에 의한 거리 x 에서 측정되어야 한다. 여기
서, 거리 x 는 다음 위치 중에서 최소가 되는 위치로 한다.

a) FPLL 로부터 구상선수 연장부의 전단까지 거리의 절반
b) 0.015 LLL 
c) 3.0 m

2.2 선수격벽의 배치

2.2.1
일반적으로 선수격벽은 한 평면이여야 한다. 다만, [2.1.1] 및 [2.1.2]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계단부 또는 리쎄스를 설
치할 수 있다.

2.2.2
문, 맨홀, 상설 출입구 또는 통풍 덕트는 건현갑판 하방의 선수격벽에 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선수격벽이 건현갑판 
상방까지 연장되는 경우, 연장부 내 개구의 수는 설계 및 선박 고유의 용도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유지
되어야 한다.

3. 선미 격벽

3.1 일반사항

3.1.1
수밀구획 내에 선미관 및 타 트렁크를 폐위하는 선미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축계의 배치에 의하여 수밀구획 내에 
선미관을 폐위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대체 배치는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3.1.2
구획분할과 관련하여 선박의 안전도가 저해되지 않는다면 선미격벽은 건현갑판 하부에 계단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3.1.3
선미관 및 / 또는 타 트렁크의 설치가 요구되지 않는 기기에 의하여 추진 및 / 또는 조종되는 선박의 경우 선미격벽의 
위치는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3.1.4
선미격벽이 최고 만재흘수선 상부로 확장될 경우, 건현갑판보다 낮은 격벽갑판에서 선미격벽의 경계를 지을 수 있다. 
이러한 격벽갑판을 설치할 경우, 해당 갑판 또는 상부에서 러더 스톡은 수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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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구획 배치

1. 코퍼댐

1.1 정의

1.1.1
코퍼댐이라 함은 양측의 구획이 공통경계를 갖지 아니하도록 배치된 빈 공간을 말하며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코퍼댐은 적절히 통풍되고 배수설비가 제공되며, 적절한 검사, 유지보수 및 안전한 탈출을 위한 
충분한 크기의 기밀구조이어야 한다.

1.2 코퍼댐의 배치

1.2.1
코퍼댐은 액체탄화수소(연료유, 윤활유 포함)를 수용하는 구획과 청수(기관과 보일러를 구동하기 위한)를 수용하는 구
획 및 소화용 액체 포말을 수용하는 탱크 사이에 설치되어야 한다.

1.2.2
사람이 소비하는 물을 저장하는 탱크는 인체에 위험한 물질을 포함하는 다른 탱크와 코퍼댐으로 격리되어야 한다.
비고 1: 일반적으로 청수 도는 평형수 탱크는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간주한다.

1.2.3
모서리가 접하는 경우, 이들 탱크는 인접한 것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1.2.4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탱크를 포함하는 공간의 특성 및 치수와 관련하여 실행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우리 선
급이 인정하는 경우 [1.2.1]에 따른 코퍼댐은 면제될 수 있다.
  • 인접하는 공통 경계의 판 두께가 6장 4절에 의한 두께에 추가하여 각각 청수탱크 또는 보일러 공급수 탱크의 경

우 2.0 mm, 그 이외의 탱크의 경우 1.0 mm를 증가시켜야 한다. 
  • 공통 경계 판의 필렛 용접 각목의 합은 판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 1편 1장 3절 306과 관련하여 1.0 m 증가된 설계압력으로 구조시험이 실시되어야 한다.

2. 이중저

2.1 일반사항

2.1.1
SOLAS II-1 Reg 9에 규정된 선저 또는 선측 손상 시 선박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보통 크기의 건탱크(dry 
tank)를 포함하여, 수밀탱크의 부근에는 이중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2 이중저의 범위

2.2.1
이중저는 실행 가능한 또는 선박의 설계 및 고유 용도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선수격벽으로부터 선미격벽까지 설치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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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이중저가 설치되어야 하는 곳에 있어서, 내저판은 선저를 만곡부까지 보호하는 방법으로서 선측까지 도달하여야 한다.

2.3 이중저의 높이

2.3.1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이중저의 높이는 B/20 또는 2 m 중 작은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단, 0.76 m 이상이어야 한
다.

2.4 이중저 탱크 내의 작은 웰

2.4.1
이중저에 설치된 작은 웰은 필요 이상으로 깊은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박의 축로 후단에서는 외저까지 도달
하는 웰의 설치가 허용될 수 있다. [2.1]의 규정에 적합한 이중저에 의한 보호와 동등한 정도의 보호를 제공하는 배치
로 인정되는 경우, 우리 선급은 기타 웰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평형수 탱크

6.1 평형수 탱크의 용량 및 배치

6.1.1
모든 선박은 평형수 항해 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의 평형수 탱크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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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접근 설비

1. 밀폐된 구역

1.1 일반사항

1.1.1
모든 폐위된 구역은 용이한 검사를 위해 접근이 가능하여야 한다. 설계상 접근이 실행 불가능한 작은 밀폐된 구역에 
대해서는 검사 및 유지보수를 위한 특별조치를 취해야 한다.

2. 화물구역 및 전방 구역

2.1 일반사항

모든 탱크는 용이한 검사를 위하여 접근이 가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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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재료

1. 일반사항

1.1 재료의 규격

1.1.1
건조 중 사용되는 재료는 2편 1장에 적합하여야 한다.

1.1.2
재료의 사양(예 : 제조,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 용접)을 우리 선급에 제출하여 승인받는 경우, [1.1.1]에 따른 것 외의 
다른 재료도 허용될 수 있다.

1.2 재료시험

1.2.1
재료는 2편 1장의 관련 요건에 따라 시험되어야 한다.

1.3 제조법

1.3.1
이 절의 요건은 용접, 냉간 및 열간 제조과정이 IACS UR W를 반영한 우리 선급의 규칙 및 / 또는 문서에 정의된 현
행 정상적인 작업 관행 및 재료에 대한 2편 1장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게 수행됨을 전제로 한다.
특히,

a) 모재 및 용접방법은 재료의 사용 용도에 따라 규정된 제한 조건을 따라야 한다.
b) 용접 전에 예열이 요구될 수 있다.
c) 용접, 냉간가공 또는 열간가공 후에 적절한 열처리 과정이 요구될 수 있다.

2. 선체구조용 강재

2.1 일반

2.1.1 탄성계수(Young’s modulus) 및 포아송 비(Poisson’s ratio)
탄소강의 탄성계수는 206,000 Nmm 로 하며 포아송 비는 0.3으로 한다.

2.1.2 강재의 등급 및 기계적 성질
최소 항복강도가 235 Nmm 인 강을 일반 강도의 선체구조용 강으로 간주하며, 이를 연강 ‘MS’ 로 표시한다. 최소 
항복강도가 이보다 더 높은 강은 선체구조용 고장력강으로 간주하며 ‘HT’ 로 표시한다.
선체구조용 압연강재의 재료등급(material grade)은 다음에 따른다.

a) A, B, D 및 E는 연강의 종류를 표시한다.
b) AH, DH 및 EH는 고장력강의 종류를 표시한다.

선박 건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강재의 기계적 성질은 표 1에 따른다.

2.1.3
표 1에 규정한 것 이외의 고장력강에 대하여는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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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의 강재등급
( ≤ mm)

최소 항복응력 (Nmm )
인장강도 , (Nmm )

A, B, D, E 235 400 - 520

AH32, DH32, EH32, FH32 315 440 - 570

AH36, DH36, EH36, FH36 355 490 - 630

AH40, DH40, EH40, FH40 390 510 - 660

AH47, DH47, EH47, FH47 460 570 - 720

표 1 : 선체 강재의 기계적 성질

2.1.4 고장력강
선체구조에 최소 항복응력() 235 Nmm 이외의 강재를 사용하는 경우, 선체거더 강도 및 구조부재의 치수는 
[2.2]에서 정의되는 재료계수 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1.5 선박의 비치 서류
선박에서는 선체구조에 사용된 강재의 종류와 등급을 나타내는 도면이 비치되어야 한다. 표 1에 규정한 것 이외의 
강재가 사용된 경우, 해당 강재의 화학적 및 기계적 성질과 작업 기준 또는 권고사항이 도면과 함께 비치되어야 한다.

2.2 재료계수, 
2.2.1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선체 구조부재의 치수를 결정하기 위한 연강 및 고장력강의 재료계수 는 최소 항복응력
()에 따라 표 2에 의한다. 최소 항복응력()이 중간에 해당하는 경우, 재료계수 는 선형보간법에 의한다. 

항복응력이 460 Nmm 보다 큰 강재의 경우,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최소 항복응력  (Nmm ) 
235 1.00

315 0.78

355 0.72

390 0.68(1)

460 0.62
(1) 9장에 따라 선체구조의 피로강도 평가가 수행될 경우 

재료계수 는 0.66을 사용할 수 있다.

표 2 : 재료계수, 

2.3 강재의 등급

2.3.1
다양한 강도부재에 사용되는 강재는 표 3부터 표 6까지 규정한 재료의 사용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일반적인 요건은 표 3을 따르며, 길이가 150 m 및 250 m를 넘는 선박에 대한 추가 요건은 각각 표 4 및 표 
5를 따른다. 두께에 따른 각 구분의 선체 구조부재에 대한 재료등급 요건은 표 6에 따른다.

2.3.2
표 3부터 표 5까지 규정하지 않은 강도부재에 대하여는 우리 선급이 인정한 경우 A / AH급 강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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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일반적으로 선미재, 타, 러더혼 및 샤프트 브래킷의 강판은 II 등급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구조부재 구분
강재의 등급

중앙부 0.4 
이내

중앙부 0.4 
부터 0.6  이내

중앙부 0.6 
이외

○ 2차 (secondary)
• 종통격벽의 판(1차 강도부재 제외)
• 강력갑판이 아닌 노출갑판(1차 강도부재 및 특급부재 제외)
• 선측외판

I A / AH A / AH

○ 1차 (primary)
• 선저외판(평판용골 포함)
• 강력갑판(특급부재 제외)
• 강력갑판상부의 연속 종강도 판부재(해치코밍 제외)
• 강력갑판에 접합되는 종격벽판

II A / AH A / AH

○ 특급 (special)
• 강력갑판의 현측후판(1)

• 강력갑판의 스트링거판(1)

• 이중 선측구조를 구성하는 종통격벽에 접합되는 갑판의 
강판을 제외한 종통격벽에 접합되는 갑판의 강판(1)

III II I

• 화물창구의 선외측 모서리부의 강판 III II
화물구역 : III급 이상

I
화물구역 : III급 이상

• 만곡부외판(이중저를 가진  이 150 m 미만인 선박) II II I

• 만곡부외판(이중저를 가진  이 150 m 이상의 선박)(1) III II I

• 길이가 0.15  이상인 종방향 해치코밍
• 종방향 해치코밍의 끝단 브래킷 및 갑판실 연결부분

III
D / DH 이상

II
D / DH 이상

I 
D / DH 이상

(1) 선박의 중앙부 0.4  사이에 III 급 강판이 요구되는 1조의 강판(single strake)은 선박 설계에 따른 형상의 제한이 
없는 한 “800 + 5  (mm)” 이상의 너비를 가져야 하며, 1,800 mm 를 넘을 필요는 없다.

표 3 : 강재의 사용 구분 (class and grade)

구조부재 구분 강재의 등급

• 종강도에 기여하는 강력갑판의 종방항 판  중앙부 0.4  이내 : B / AH급

• 강력갑판 상부의 종방향 판  중앙부 0.4  이내 : B / AH급

• 선저와 강력갑판 사이에 연속하는 내측 종격벽이 없는 선박의 단일선측 외판
  (single side strake)  화물 구역 내 :　B / AH급

표 4 : 길이 150 m 를 넘는 선박에 대한 강재의 최소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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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부재 구분(1) 강재의 등급

• 강력갑판의 현측후판 중앙부 0.4  이내 : E / EH급

• 강력갑판의 스트링거판 중앙부 0.4  이내 : E / EH급

• 만곡부 외판 중앙부 0.4  이내 : D / DH급
(1) 선박의 중앙부 0.4  사이에 E/EH급 강판이 요구되는 1조의 강판(single strake)은 선박 설계에 따른 형상의 

제한이 없는 한 “800 + 5  (mm)” 이상의 너비를 가져야 하며, 1,800 mm 를 넘을 필요는 없다.

표 5 : 길이 250 m 를 넘는 선박에 대한 강재의 최소 등급

건조 두께
(mm)

I 급 II 급 III 급

MS HT MS HT MS HT

     t ≤ 15 A AH A AH A AH

15 < t ≤ 20 A AH A AH B AH

20 < t ≤ 25 A AH B AH D DH

25 < t ≤ 30 A AH D DH D DH

30 < t ≤ 35 B AH D DH E EH

35 < t ≤ 40 B AH D DH E EH

40 < t ≤ 50 D DH E EH E EH

표 6 : I, II 및 III 등급에 따른 사용 강재

2.4 두께방향 특성

2.4.1
T 이음 또는 십자 이음부를 부분 또는 완전 용입으로 용접하는 경우, 그리고 판재가 두께 방향(압연 면에 직각 방
향)으로 큰 변형 응력을 받는 경우에는 2편 1장에서 정의하는 두께 방향 특성시험에 합격한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승인도면 상에는 요구되는 재료기호의 뒤에 “Z”를 부기하여 이들 강재를 지정하여야 한다.(예 : EH36Z)

2.5 스테인리스 강

2.5.1
온도 상승에 따른 스테인리스 강의 강도 저하는 재료의 탄성계수  와 재료계수 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스테인리스 강은 3편 1장 4절 401.에 따른다.

3. 단강품 및 주강품

3.1 일반

3.1.1
구조부재로 사용되는 단강품 및 주강품(이하 주단강품이라 한다.)의 화학성분 및 기계적 성질은 2편 1장의 관련 요건
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1.2
용접구조로 사용되는 주단강품은 우리 선급이 목적에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기계적 화학적 특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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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사용되는 주단강품은 2편 1장의 관련요건에 따라 시험되어야 한다.

3.2 단강품

3.2.1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경우, 단강품 대신에 압연봉강(rolled bar)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 및 시험과 관련하
여 2편 1장의 단강품에 대한 규정 대신에 2편 1장 301.의 압연봉강에 대한 요건에 따르도록 요구할 수 있다.

3.3 주강품

3.3.1
선수재, 선미재로 사용되는 주강품은 일반적으로 2편 1장의 관련요건에 적합한 최소 인장강도 = 400 Nmm를 
갖는 C 또는 C-Mn계의 용접구조용 주강재로 제조할 수 있다.

3.3.2
선체강도에 기여하는 주판(main plating)에 주강품을 용접하는 경우에는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
른다.
또한 우리 선급은 이러한 주강품에 대해서는 추가의 특성 및 비파괴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그 주강품에 용접
되는 강판의 충격특성에 적합한 충격특성 및 비파괴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4. 알루미늄 합금

4.1 일반

4.1.1
선루, 선실, 창구덮개, 헬리콥터 플랫폼 또는 그 외의 국부요소에 알루미늄 합금의 사용은 특별히 고려되어야 한다. 
사용하고자 하는 알루미늄 합금의 사양 및 제작방법 등에 대한 자료를 우리 선급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재료요건 및 구조치수는 2편 1장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Al-Mn계의 5000계열 알루미늄 합금과 Al-Mn-Si계의 
6000계열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4.1.2
저온에 사용되는 구조 또는 기타 특별한 용도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에 대해서는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4.1.3
특별히 인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알루미늄 합금의 탄성계수(Young’s modulus)는 70,000 Nmm 그리고 포아송 비
는 0.33으로 한다.

4.1.4
모든 알루미늄 합금과 강구조의 연결방법 상세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 압출 판재(extruded plating)

4.2.1
압출 판재(extruded plating)라 불리는 판과 보강재로 구성된 압출 형재(extrusions)를 사용할 수 있다.

4.2.2
일반적으로, 압출 판재의 사용은 갑판, 격벽, 선루 및 갑판실로 제한된다. 압출 판재를 다른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안별로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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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압출 판재는 보강재가 주응력의 방향과 평행하게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4.2.4
압출 판재와 주요 부재와의 연결부는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4.3 용접 이음부의 기계적 특성

4.3.1
용접 입열은 가공경화(5000계열 다만, O 상태 또는 H111인 경우는 제외) 또는 열처리(6000계열)에 의해 경화된 알
루미늄 합금의 기계적 강도를 국부적으로 저하시킨다.

4.3.2
5000계열 알루미늄 합금의 용접상태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O 상태 또는 H111인 상태와 같다. 적절히 증명되는 경
우, 더 높은 기계적 특성치를 고려할 수 있다.

4.3.3
6000계열 알루미늄 합금의 용접상태의 특성에 대하여는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4 재료계수, 
4.4.1
알루미늄 합금의 재료계수 는 다음 식에 따라 구한다.

  ′
 ′ : 용접상태에서 모재의 최소 항복응력  ′ (Nmm). 다만, 용접상태에서 모재의 최소 인장강도  ′의 

70 % 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 : 용접상태에서 재료의 최소 인장강도(Nmm)로 다음에 따른다.

 ′  
 ′ : 용접상태에서 재료의 최소 항복응력(Nmm)으로 다음에 따른다. 

 ′  
 : 출하상태에서 모재의 최소 항복응력(Nmm)
 : 출하상태에서 모재의 최소 인장강도(Nmm)
,  : 표 7에 따른다.

알루미늄 합금  
가공경화 처리를 하지 아니한 알루미늄 합금
(어닐링된 O 상태 또는 어닐링된 평평한 H111 상태인 5000계열) 1.0 1.0

가공경화에 의해 경화된 알루미늄 합금
(O 상태 또는 H111 상태 이외의 5000계열)

 ′    ′  
열처리에 의해 경화된 알루미늄 합금 (6000계열) (1)  ′   0.6
(1) 열처리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경우, 계수 은 표 8에 정의한 야금학적 이음효율계수 와 동등하게 본다.

표 7 : 용접구조용 알루미늄 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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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합금 성질 상태 총 두께(mm) 
6005A (개단면 형강) T5 또는 T6

 ≤  0.45

   0.40

6005A (폐단면 형강) T5 또는 T6 All 0.50

6061 (형강) T6 All 0.53

6082 (형강) T6 All 0.45

표 8 : 알루미늄 합금 – 야금학적 이음효율계수 

4.4.2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알루미늄 합금을 용접하는 경우, 부재치수의 결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재료계수 는 결합되는 
두 종류의 알루미늄 합금의 재료계수 값 중 큰 값으로 한다.

4.5 기타

4.5.1
코퍼댐 내에는 알루미늄 부착품(fittings)의 사용을 피해야 한다.

4.5.2
도교(gangway) 등과 같은 무거운 이동식 알루미늄 구조물의 밑면은 흠집(smear)의 생성을 막기 위하여 견고한 플
라스틱이나 목재 커버 또는 승인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그러한 보호장비는 구조물에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부
착되어야 한다.

5. 기타 재료 및 제품

5.1 일반

5.1.1
주철제 부품(허용된 경우), 동 및 동합금 제품, 리벳, 앵커, 체인 케이블, 크레인, 마스트, 데릭 포스트, 데릭, 부속품
과 와이어 로프 같은 기타 재료 및 제품은 2편 1장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5.1.2
2편 1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혹은 기타 특수한 재료의 사용은 사안별로 우리 선급에 의하여 고려되어야 한
다. 이러한 경우, 그 재료의 허용을 위한 요건이 승인되어야 한다.

5.2 주철제 부품(Iron cast parts)

5.2.1
회주철, 가단주철 또는 구상흑연주철로 만든 제품은 일반적으로 응력이 낮은 2차 부재 요소의 제작에만 허용된다.

5.2.2
보통주철은 창과 현장(sidescuttle)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창과 현창의 재료는 4편 8장 8절 804. 및 9절 904.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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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순 치수 방법

기호

이 장에서 정의도지 않은 기호는 1장 4절 참조

 : 순 두께(mm)
 : 부식 추가(mm)
 : 총 두께(mm)
 : 보강재 또는 1차 지지부재의 높이(mm)
 : 보강재 또는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높이(mm)
 : 보강재 또는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두께(mm)
 : 보강재 또는 1차 지지부재의 면재 너비(mm)
 : 보강재 또는 1차 지지부재의 면재 두께(mm)
 : 보강재 또는 1차 지지부재의 부착판 두께(mm)
 : 웨브의 상단으로부터 L3 형강의 플랜지에서 상면까지 거리(mm). (그림 3 참조)
 : L2 형강의 플랜지 연장거리(mm). (그림 3 참조)
_ : 건조 두께, 신조선 단계에서 주어지는 실제 두께(mm)
_ : 제공 총 두께(mm), [1.2.2]에 정의된 두께
_ : 요구 총 두께(mm), [1.2.1]에 정의된 두께
 : 제공 순 두께(mm), [1.2.3]에 정의된 두께
 : 설계 생산 여유(mm), 설계 또는 생산 상황에 맞추기 위하여 설계자 또는 건조자에 의하여 적용된 치수 

결정의 결과로서, 제공 총 두께와 요구 총 두께 사이의 두께 차이(요구 순 두께와 제공 순 두께 사이에 
있는 두께 차이도 동일). 두께의 차이는 추가적인 부식 여유로서 고려되지 않는다.

 : 요구 순 두께(mm), [1.3.1]에 요구된 두께.
_ : 자발적 추가 두께(mm), 에 추가하여, 부식 쇠모를 위하여 선주 또는 건조자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추가

되는 여유 두께
 : 예비 두께(mm)로서 0.5 mm로 한다.
,  : 3장 3절 표 1에 정의된 것과 같이, 고려되는 구조 부재의 한 면의 부식 추가(mm)

1. 일반

1.1 적용

1.1.1 순 두께 방법
구조요소의 순 두께  는 설계기준에 따른 구조강도에 대하여 요구된다. 구조요소에 대한 부식 추가  는 그림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순 치수 요건과는 독립적으로 구해진다. 이 방법에서 운항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식을 다루기 위하
여 추가되는 두께와 순 두께는 명확히 구분된다. 이 방법에서는 선체 수명 동안 부식에 관한 구조의 상태를 명백하
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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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국부 및 전체적인 부식
순 두께 방법에 있어서 국부 부식과 전체적인 부식은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국부 부식은 판 부재나 보강 부재와 같
은 국부 구조 부재의 균일한 부식으로 규정하며, 전체적인 부식은 주요 구조 부재나 선체 거더와 같은 광범위한 범
위의 전체적인 평균 부식으로 규정한다.

1.1.3 총 치수의 예외
총 부재 치수의 값으로 직접 구해진 항목들은 순 치수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 예를 들면, 다음 항목들은 선주 추가 
여유를 제외한 부식 추가는 이미 포함하고 있다. 총 치수 요건은 “gr”의 접미사로 식별되며 예시는 다음과 같다.

a) 11장 1절에 정의된 선루 및 갑판실의 치수
b) 단강 및 주강으로 만든 거대 부품의 치수

그림 1 : 순 치수 방법

1.2 총 치수와 순 치수의 정의

1.2.1 요구 총 두께
요구 총 두께 _는 요구 순 두께에 3장 3절에 따른 부식 추가를 더하여 얻어지는 두께로서, 다음 식으로 구한다.
_   
1.2.2 제공 총 두께
제공 총 두께 _는 신조선 단계에서 주어지는 총 두께로서, 다음과 같이 건조 두께로부터 자발적 추가 두께를 빼
서 구한다.
_  _ _
1.2.3 제공 순 두께
제공 순 두께 는 다음과 같이 제공 총 두께로부터 부식 추가를 빼서 구한다.
  _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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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식 추가의 적용

1.3.1
요구 순 두께 는 규칙에 따라 계산된 순 두께에 가까운 0.5 mm 단위로 반올림한 값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a) ≤   mm에 대하여, 규칙의 요구 순 두께는 11.0 mm이다.
b) ≤   mm에 대하여, 규칙의 요구 순 두께는 11.5 mm이다.

1.3.2
규칙과 관련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a) 판의 제공 순 두께는 판의 요구 순 두께와 같거나 커야 한다.
b) 국부 지지부재의 요구 순 단면계수, 관성 모멘트와 전단면적 특성치는 부착된 판, 웨브 및 플랜지의 순 두께를 

사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국부 지지부재의 순 단면 치수는 그림 2 및 그림 3에 정의되어 있다. 요구된 단면계
수 및 웨브 순 두께는 끝단 브래킷이 없는 부분에 적용한다.

c) 1차 지지부재와 선체 거더의 제공 순 단면 특성치는 모든 구조부재에 적용되는 표 1에 나타나 있는 적용 부식
추가를 뺀 제공 총 치수를 기준으로 하는 요구 순 단면 특성치와 같거나 커야 한다.

d) 강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제공 총 치수에서 표 1에 따른 부식 추가를 빼서 구한다. 표 1에 따른 부식 추가의 
절반을 고려하는 구조요소의 양측에서 뺀다.

e) 부식 추가는 3장 3절 [1.2]에 의한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규칙에서는 선주나 설계자에 의해 추가된 두께는 고려되지 않는다.

구조 항목 특성 / 해석 유형 적용된 부식 추가

최소두께 (1차 지지부재를 포함하는 모든 부재) 두께 
국부 강도 (판, 보강재 및 창구 늑골)

두께 / 단면 특성 
강성 / 치수비 / 좌굴능력 

1차 지지부재 (규정)
단면 특성  
강성 / 웨브 및 플랜지의 치수비
좌굴능력



FEM에 의한 강도평가

화물창 (응력 계산) 
좌굴능력 (1)

국부 상세 요소 분할 
선체 거더 강도

단면 특성  
좌굴능력 

선체 거더 최종 강도
단면 특성  
좌굴 / 붕괴 능력  

피로 평가 (간이 응력 해석) 선체 거더 단면 특성
국부 지지부재

 
피로 평가 (FE 응력 해석) 성긴요소 FE 모델

매우 상세한 분할 부분 
(1)  =  + 

표 1 : 총 치수에 적용된 부식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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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국부 지지부재의 순 단면특성 (T-형강, L-형강, 평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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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횡단면적, 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 및 단면의 중립축 위치는 단면의 표면 두께에서 부식 두께 0.5 를 빼서 구한
다.

그림 3 : 국부 지지부재의 순 단면특성 (L2-형강, L3-형강, 구평강(bulb) 및 유사 형강)



14 편 컨테이너선 구조규칙
 3 장 구조설계원칙 14 편 3 장 3 절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61

제 3 절  부식 추가

기호

 : 총 부식 추가(mm)
,  : 표 1에 따른 고려하는 구조 부재 한 면(one side)의 부식 추가(mm)
 : 예비 두께로서, 0.5 mm로 한다.

1. 일반

1.1 적용

1.1.1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부식 추가는 C-Mn 강, 스테인리스 강, 스테인리스 클래드 강 및 알루미늄 합금강에 적용한
다. 스테인리스 클래드 구조물의 노출된 탄소강 표면에 대한 부식 추가는 표 1의 상응하는 구획에 따른다. 
다른 재료에 대한 부식 추가는 우리 선급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2 부식 추가 결정

1.2.1
구조부재 두 면의 각 면에 대한 부식 추가  또는 는 표 1에 따른다.
구조부재의 각 면에 대한 총 부식 추가 (mm)는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다.
  
주어진 구획의 내부 부재에 대하여는, 총 부식 추가 는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다.
 
여기서, 은 표 1에 규정한 값으로 그 구획에 노출된 한 표면에 대한 값이다.
스테인리스 강 혹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구획의 경계부 및 내부재의 총 부식 추가, (mm)는 다음과 같이 구한
다.
   
스테인리스 클래드 강의 경우, 탄소강 표면의 부식 추가  및 스테인리스 강 표면의 부식 추가 는 각각 다음과 
같이 구한다.

a) 은 표 1에 따른 값
b)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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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 종류  또는 
평형수 탱크, 빌지 탱크, 드레인 저장탱크, 체인로커(1) 1.0

대기에 노출(5) 0.5

해수에 노출(5) 0.5

연료유 탱크, 메탄올(methanol) 연료 탱크 및 윤활유 탱크 0.5

청수 탱크 0.5

보이드 구역(2)(3)(4) 통상 접근하지 않는 구역으로, 볼트붙이 맨홀만을 통해 접근 가능한 구역, 
파이프 터널 등의 내부 0.0

건 구역(3)(4) 기관구역, 창고, 조타기실 등의 내부 0.0

컨테이너 화물창(5) 0.5

거주구 구역 0.0

기타 구역 0.5
(1) 체인로커 바닥의 상면으로부터 상방 3.0 m 이내의 판 표면에는 1.0 mm를 더한다.
(2) 외판에 대한 부식 추가를 고려할 때, 파이프 터널은 평형수 탱크로 고려한다.
(3) 보이드 구역 및 건 구역 바닥의 부식 추가는 0.5 mm로 한다.
(4) 5장의 선체 거더 강도평가의 경우 부식 추가는 0.5 mm로 한다.
(5) 5장의 선체 거더 강도평가의 경우 부식 추가는 1.0 mm로 한다.

표 1 : 구조부재 한 표면에 대한 부식 추가

1.2.2 보강재
보강재의 부식 추가는 부착판과 접합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

1.2.3
기술적 이유(reasons for workmanship)로 연장된 부분을 제외한 구획종류를 고려하여 국부 구조물의 부재 / 판이 
두 개 이상의 부식 추가 값에 영향을 받는 경우, 가장 두꺼운 부식 추가 값을 전체 판에 적용하여야 한다.

1.2.4 부식 추가 한계
13장 2절에 규정된 신환 기준을 고려하여, 총 부식 추가  는 제공 총 두께 _의 20%보다 클 필요는 없다. 부식 
추가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_ 다만, 0.5 mm 단위에 가까운 값
예를 들어,
0.75 ≤  < 1.25mm에 대하여, 부식 추가  는 1.0mm이다.
1.25 ≤  < 1.75mm에 대하여, 부식 추가  는 1.5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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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부식 방지

1. 일반

1.1 보호되어야 하는 구조

1.1.1 해수 전용 평형수 탱크
선박의 모든 해수 전용 평형수 탱크는 효율적인 부식 방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1.1.2 좁은 구역
비접근성으로 인해 검사 및 보수가 쉽지 않은 선수미 단의 좁은 구역은 일반적으로 효율적인 보호 물질로 채워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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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한계상태

1. 일반사항

1.1 한계상태

1.1.1 정의
한계상태는 요건을 더 이상 만족하지 않은 구조물의 상태로 정의된다. 구조물과 관련하여 다음의 한계상태 범주로 
나눌 수 있다.

a) 사용성 한계상태(SLS)는 규정된 요건을 더 이상 만족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b) 최종 한계상태(ULS)는 비 손상상태에서 최대 하중 부담 능력 또는 최대 허용 변형율 / 변형에 상응하는 상태를 

말한다.
c) 피로 한계상태(FLS)는 시간 변동(주기적) 하중의 영향으로 강도 저하에 상응하는 상태를 말한다.
d) 사고 한계상태(ALS)는 사고 상황에서 견디는 구조물의 능력에 관련된 상태를 말한다.

1.1.2 사용성 한계상태
통상적인 사용에 관련한 사용성 한계상태는 다음을 포함한다.

a) 구조의 사용수명을 단축시키거나 구조부재 / 비구조요소의 효율성 및 외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부손상
b) 구조부재 / 비구조요소 또는 안전장비 기능의 효율적인 사용 및 외관에 영향을 주는 허용할 수 없는 변형

사용성 한계상태의 정의에서, ‘외관’의 의미는 외적 미관이 아닌 과도한 처짐과 광범위한 균열과 같은 기준과 관련된
다.

1.1.3 최종 한계상태
최대 하중부담 능력 또는 최대 허용 변형율 / 변형에 상응하는 최종 한계상태는 다음을 포함한다.

a) 파단이나 과도한 변형 또는 불안정성(좌굴)으로 인한 단면, 부재 또는 연결부의 최대 저항능력의 한계 도달
b) 구조의 과도한 항복, 변형 또는 일부가 소성 메카니즘에 들어선 상태

1.1.4 피로 한계상태
피로 한계상태는 주기적 하중으로 인한 구조부재의 피로능력이 설계 피로수명 이하인 상태를 뜻한다.

1.1.5 사고 한계상태
사고 한계상태는 비정상적인 상황 또는 사고 상황에서 저항하는 구조물의 능력과 관련된다. 7장 5장에 따라, 이 한계
상태는 다음과 같은 비손상(손상되지 않은) 조건에서 액화 천연가스 연료 격납 시스템에 가해지는 충돌 하중과 그 지
지 구조물에 관련된다.

• 만재상태 선수 방향 0.5g
• 만재상태 선미 방향 0.25g

여기서 g는 중력 가속도이다.
다른 구획으로 계속적인 침수가 진행되지 않는 어느 구획의 침수상태가 고려된다. 한계상태는 비정상적인 하중이나 
사고 하중을 받는 비손상상태 또는 제한된 시간 동안 선박이 받는 환경하중을 가진 손상된 상태에서 다음과 관계가 
있다.

• 인명안전
• 환경
• 재산(선박과 화물)

사고 한계상태는 다음을 포함한다.
• 구획의 손실 없는 구조강도의 손실
• 구조강도 및 구획의 손실



14 편 컨테이너선 구조규칙
 3 장 구조설계원칙 14 편 3 장 5 절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65

1.2 손상유형

1.2.1
발생 가능한 여러 손상유형은 선체 구조의 다양한 부분과 관련될 수 있다. 각 손상유형은, 1개 또는 그 이상의 한계
상태와 관련되어 있다. 표 1에는 한계상태와 관련하여 선체 구조 안전성의 평가를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손상유형이 
나타나 있다.

고려하여야 하는 
발생 가능한 손상유형

한계상태(1)

SLS ULS FLS ALS

항복 (Yielding) Y Y - Y

소성붕괴 (Plastic collapse) - Y - Y

좌굴 (Buckling) Y Y - Y

파단 (Rupture) - Y - Y

피로균열 (Fatigue cracking) - - Y -

취성파괴 (Brittle fracture)(2) - - - -
(1) “Y”는 구조평가가 수행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2) 강재등급의 규칙 요건에 따라 조절된다.

표 1 : 고려하여야 하는 한계상태와 관련된 손상유형

1.2.2 항복
항복 손상유형은 면내응력과 직응력이 조함되어 고려하는 구조부재에 소성변형이 국부적으로 발생하는 유형이다. 국
부 소성변형은 구조부재 내에서 유발된 응력이 허용치 이내로 유지되는지를 검토함으로써 SLS, ULS 및 ALS 상태 
내에서 조절된다.

1.2.3 소성붕괴
소성붕괴 손상유형은 일반적으로 큰 면외 충격압력을 받는 국부 구조부재에서 발생한다. 이 손상 유형에서는 국부 
구조부재에 영구적인 면외 변형이 발생하더라도 전체 강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유형은 통상적인 소성설계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ULS 및 ALS 상태 내에서 조절된다.

1.2.4 좌굴
좌굴 손상유형은 압축하중을 받는 구조부재의 불안정 현상이다. 구조부재의 응력이 탄성 좌굴응력에 도달하게 되면, 
압축하중을 받는 동안 탄성(복원 가능한) 좌굴이 발생한다. 이러한 좌굴 손상유형은 SLS 상태 내에서 조절된다. 압축
하중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가장 약한 구조부재의 좌굴로 인하여 응력이 재분배되며 일부 구조부재는 항복응력에 
도달한다. 큰 탄성 변형을 포함한 이러한 좌굴 손상유형은 ULS 또는 ALS 상태 내에서 조절된다. 압축하중이 없어지
는 경우, 좌굴로 인한 손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구조부재 내의 응력이 항복응력을 초과하게 되면 소성(복원되지 않는) 좌굴이 발생한다. 그 결과 소성좌굴로 
인한 상당한 영구변형이 나타난다. 이 복원되지 않는 좌굴손상 유형은 선체거더 강도 관점에서 ULS 또는 ALS 상태 
내에서 조절된다.

1.2.5 파단
파단 손상유형은 고려하는 구조부재가 재료의 항복응력을 넘어서는 큰 인장응력을 받아 파괴가 발생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손상유형은 USL 또는 ALS 상태 내에서 조절되지만, 이 손상유형의 평가는 항복손상의 정도를 규정함으로써 
이루어진다.

1.2.6 취성파괴
취성파괴는 재료, 온도, 두께에 좌우된다. 그러므로 이 유형은 강재등급의 재료 규칙 요건에 따라 조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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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피로균열
이 손상유형은 위에서 언급된 손상유형과는 다르며 FLS 상태 내에서 조절된다.

2. 기준

2.1 일반사항

2.1.1
다양한 구조요소에 대한 관련 한계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이 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규칙에 포함된 강도평가는 
표 2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항복 검토, 좌굴 검토, 최종강도 검토, 피로 검토로 정의된다.

구조 요소(1) 항복 검토 좌굴 검토 최종강도 검토 피로 검토

국부구조
보강재 Y Y Y(2) Y

판 Y Y Y(3) -

1차 지지부재 Y Y Y(2) Y

선체 거더 Y Y(4) Y -
(1) “Y”는 구조평가가 수행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2) 최종강도 검토는 좌굴 검토에 포함된다.
(3) 판의 최종강도 검토는 판의 항복 검토식에 포함된다.
(4) 선체거더 강도에 기여하는 보강재 및 판의 좌굴 검토는 선체거더 굽힘 모멘트 및 전단력으로 인

한 응력에 대하여 수행한다.

표 2 : 구조강도 평가

2.2 사용성 한계상태

2.2.1 선체거더
선체거더의 항복 검토에 대하여, 응력은 확률 수준 의 하중에 대응한다.

2.2.2 판
1차 지지부재를 구성하는 판의 항복 및 좌굴 검토에 대하여 응력은 확률 수준 의 하중에 대응한다.

2.2.3 보강재
보강재의 항복 검토에 대하여, 응력은 확률 수준 의 하중에 대응한다.

2.3 최종 한계상태

2.3.1 선체거더
선체거더의 최종강도는 부분안전계수를 추가한 확률 수준 의 선체거더 하중에 대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2.3.2 판
보강재 및 1차 지지부재 사이의 판의 최종강도는 확률 수준 의 하중에 대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2.3.3 보강재
보강재의 최종강도는 확률 수준 의 하중에 대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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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피로 한계상태

2.4.1 구조 상세
보강재와 1차 지지부재와의 연결부와 같은 대표적인 용접 구조의 피로수명은 확률 수준 의 하중을 기본으로 한 
장기 분포하중으로 평가된다.

2.5 사고 한계상태

2.5.1 격벽 구조
액화 천연가스 연료 탱크 경계에 있는 전방 및 후방 코퍼댐 횡격벽은 선수/선미 충돌하중에 대하여 6장 및 7장의 항
복강도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2.5.2 판, 보강재 및 1차 지지부재
판, 보강재 및 1차 지지부재는 침수 시 6장 및 7장의 항복강도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3. 충격하중에 대한 강도 검토

3.1 일반사항

3.1.1
전방의 선저 슬래밍, 선수 충격 및 선미 슬래밍과 같은 충격하중에 대한 구조응답은 하중 면적, 하중 크기 및 격자구
조에 좌우된다.

3.1.2
격자를 구성하는 구조부재, 즉 보강재와 1차 지지부재 사이의 판 및 부착판을 포함한 보강재의 최종강도는 가해지는 
최대 충격하중에 대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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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구조상세 원칙

기호

이 장에서 정의되지 않은 기호는 1장 4절을 참조한다.

1. 적용

1.1 일반사항

1.1.1
별도로 규정되지 않는 한, 이 절의 요건은 선루와 갑판실을 제외한 선체구조에 적용된다.

2. 일반 원칙

2.1 구조적 연속성

2.1.1 일반
다음 부위는 구조적 연속성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a) 늑골 방식이 변화는 부위
b) 1차 지지부재 또는 보강재의 연결부 끝단
c) 화물창 구역의 선수 / 선미 구역 및 기관구역 간의 전환(transition)구역 부위
d) 선루의 측면과 격벽 끝단 부위

구조부재의 끝단에서는 적절한 지지구조를 설치하여 구조적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종부재 단면특성의 급격한 변화는 피하여야 한다. 구조가 전환될 때에는 부드럽게 되어야 한다.
기관구역이 2개의 화물창 사이에 있는 이중선체의 경우, 내측은 일반적으로 기관구역 내에서 연속적이어야 한다. 기
관구역이 후방에 위치하는 경우, 선체 내부는 가능한 한 멀리까지 연장되어야 하며 끝단까지 점점 가늘어져야 한다.

2.1.2 종방향 부재
종방향 부재는 강도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선체거더 종강도에 기여하는 종방향 부재는 선박의 선수미 방향으로 가능한 한 연속적으로 연장시켜야 한다. 

2.1.3 1차 지지부재
1차 지지부재는 강도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웨브 높이 또는 단면의 급격한 변화는 피하여
야 한다.

2.1.4 보강재
보강재는 강도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선체거더 종강도에 기여하는 보강재가 선체 중앙부 0.4 구간 내의 1차 지지부재를 관통할 때는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가능한 선체 중앙부 0.4  구간 바깥까지 연
속시켜야 한다. 보강재가 큰 개구, 지지대 및 부분 거더 부위에서 중단된다면, 끝단 연결 부위의 구조적 연속성을 위
하여 보강되어야 한다.

2.1.5 판
서로 다른 두께의 판이 연결될 때, 판의 건조 두께 차이는 하중전달 방향으로 두꺼운 판 두께의 50 %를 초과하여서
는 아니 된다. 이 요건은 또한 국부 삽입판(이중저 거더, 늑판 및 내저판의 삽입판)에 의한 보강에도 적용한다.

2.1.6 용접 이음
높은 응력집중 영역에서는 용접 이음을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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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부 보강

2.2.1 너클의 보강
a) 너클은 면외 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보강재 또는 동등한 수단을 너클과 나란히 설치하여 보강한

다.
b) 주요부재(외판, 종격벽 등)에 너클이 있는 경우, 전단 하중을 전달하도록 웨브, 브래킷 혹은 형강 형태의 보강

이 주요부재에 연결되어야 한다.
c) 종방향으로 깊지 않은 너클의 경우, 너클의 상하 종통재 사이에 좁은 간격의 칼링을 너클에 가로질러 설치하여

야 한다. 갑판 캠버 너클과 같이 깊지 않은 너클에 높은 면외 하중 및 / 또는 면내하중을 받지 않는 경우 칼링 
또는 다른 형식의 보강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d) 일반적으로 너클과 너클선을 따라 일직선상으로 설치되는 보강재 간의 거리는 50 mm 이하이어야 한다. 그렇
지 않다면, 설계자는 9장에 따른 피로해석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2.2 집중하중을 받는 부위의 갑판구조 보강
윈들러스, 갑판 기계, 크레인, 마스트 및 데릭 포스트 같은 집중하중을 받는 부위의 갑판구조는 보강되어야 한다.

2.2.3 컨테이너 코너 하부와 고정식 고박장치 및 셀 가이드 인접 구조 보강
컨테이너 코너 하부와 고정식 고박장치 및 셀 가이드(설치된 경우) 인접 구조의 선체구조와 창구덮개는 국부 보강이 
되어야 한다.

2.2.4 삽입판에 의한 보강
삽입판은 최소한 용접되는 판과 같은 항복강도 및 등급을 갖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2.1.5]에 따라 적용된
다.

2.3 선체거더 종강도에 기여하지 않는 종부재의 연결

2.3.1
5장 1절 [3.4.1]에 정의된 강력갑판 또는 선저에서의 선체거더 응력이 5장 1절 [3.4.1]에 정의된 연강의 허용응력보다 
큰 경우, 거터바, 강력갑판의 개구 보강재, 빌지킬처럼 선체거더 종강도에 기여하지 않고 강력갑판 또는 선저외판 및 
만곡부 외판에 용접된 종부재는 강력갑판 또는 선저외판과 같은 규격 최소 항복응력을 갖는 강재로 만들어져야 한
다.

2.3.2
[2.3.1]의 요건은 해치코밍, 스트링거 및 거더와 같은 선체거더 종강도에 기여하는 주요 구조부재의 웨브 또는 이중저
에 용접된 불연속 종보강재의 선체거더 응력이 5장 1절 [3.4.1]에 정의된 연강의 허용응력보다 높을 경우, 해당 불연
속 종보강재는 부착판과 같은 최소 항복응력을 갖는 강재로 만들어져야 한다.

3. 보강재

3.1 일반사항

3.1.1
모든 종류의 보강재(웨브 보강재 제외)는 그 단부에서 연결되어야 한다. 다만, 선박의 고립된 지역과 같은 특별한 경
우 스닙단(snip ends)이 허용될 수 있다. 여러 형태의 연결에 대한 요건은 [3.2]부터 [3.4]까지 나와 있다.

3.1.2
그림 1과 같이 보강재의 웨브와 부착판의 각도가 50 ° 미만인 경우, 트리핑 브래킷이 설치되어야 한다. 만일 비대칭 
보강재의 웨브와 부착판의 각도가 50 ° 미만인 경우, 보강재의 면재는 웨브와 판의 결합각이 큰 쪽에 설치되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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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부착판과 50도 미만의 각을 가지는 보강재

3.2 연속되지 않은 보강재의 브래킷 단부 연결

3.2.1
브래킷에 의하여 종부재 강도의 연속성이 제공되는 경우, 1차 지지부재의 양면에 배치되는 브래킷은 정확하게 정렬
되어야 하고, 브래킷의 치수는 결합된 보강재 / 브래킷의 단면계수 및 유효단면적이 해당 부재의 단면계수 및 유효단
면적보다 작지 않도록 되어야 한다.

3.2.2
브래킷 단부 연결에 있어서, 보강재와 브래킷의 연결부 및 브래킷과 지지부재의 연결부에서의 강도 연속성이 유지되
어야 한다.

3.2.3  
브래킷과 보강재 사이의 연결부는 어떠한 부분에서도 그 단면계수가 보강재에 요구된 단면계수 이상이 되도록 배치
되어야 한다.

3.2.4 웨브 순 두께
브래킷 웨브 순 두께  (mm)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   
 다만, 13.5 mm 보다 클 필요는 없다.

 : 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 0.2 플랜지 또는 자유단 보강재가 있는 브래킷의 경우
 = 0.3 플랜지 또는 자유단 보강재가 없는 브래킷의 경우

 : 보강재의 순 요구 단면계수(cm3). 두 개의 보강재가 연결되는 경우,  는 연결된 두 보강재 중 작은 순 
요구 단면계수이다.

 : 보강재 재료의 최소 항복응력(Nmm)
 : 브래킷 재료의 최소 항복응력(Nmm)
3.2.5 불연속 보강재 단부의 브래킷
불연속 보강재의 단부에는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해진 암 길이  (mm)를 갖는 브래킷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는 다음 값 이상이어야 한다.

 = 1.8  보강재 웨브의 끝단이 지지되고, 브래킷이 보강재 웨브와 일직선 상에 용접되거나 용접
을 위해 필요한 오프셋(offset)을 가지고 용접되는 연결의 경우(그림 2 (c) 참조)

 = 2.0  그 외의 경우(그림 2 (a), (b) 및 (d)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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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 65 플랜지 또는 자유단 보강재가 있는 브래킷의 경우
 = 70 플랜지 또는 자유단 보강재가 없는 브래킷의 경우

 : [3.2.4]에 따른 보강재의 순 요구 단면계수(cm)
 : [3.2.4]에 따른 최소 순 브래킷 두께(mm)
그림 2 (b)와 유사하지만 겹침이 없는 연결의 경우, 브래킷 암 길이는  ≥ 이어야 한다.
작은 보강재가 1차 지지부재 또는 격벽에 연결되는 그림 2 (c) 및 (d)와 유사하게 연결되는 경우, 브래킷의 암 길이
는 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3.2.6 다른 암 길이를 갖는 브래킷
판에서부터 브래킷 토우까지 계측되는 암 길이는 그 합이 2  보다는 커야하며, 각각의 길이는 0.8  이상이어야 한다. 는 [3.2.5]에 따른다.

3.2.7 브래킷의 자유단 보강
자유단 보강재가 필요한 경우, 자유단 보강재의 웨브 높이  (mm)는 다음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50 mm 이상이어야 한다.

 : [3.2.4]에 따른 보강재의 순 요구 단면계수(cm)

그림 2 : 불연속 보강재의 브래킷 암 길이

3.3 브래킷이 없는 연결부

3.3.1
브래킷이 없는 연결부는 회전 및 변위가 방지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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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스닙단

3.4.1
동적하중이 작은 곳에서 보강재에 의하여 지지되는 판의 순 두께,  (mm)가 다음보다 작지 않은 경우, 스닙단을 사
용할 수 있다.

         
 : 고려하는 설계하중조합에 대한 보강재의 설계압력(kNm)
 : 고려하는 설계하중조합에 대한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1.2 허용기준 AC-S의 경우
 = 1.0 허용기준 AC-SD, AC-A 및 AC-T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의 구역에는 스닙 보강재가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기관구역의 기관 또는 발전기 부근 구조
• 선미부의 프로펠러 추진 영역
• 충격하중을 받는 외판구조

3.4.2
브래킷 토우와 스닙 보강재 끝단은 인접 부재와 가까운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브래킷 또는 보강재가 판의 반대면 
상의 다른 부재에 의하여 지지되지 않는다면, 간격은 40 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스닙단의 테이퍼링은 30 °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단, 실행 불가능한 경우 대체 배치가 특별히 고려될 수 있다. 토우 또는 스닙단의 깊이는 일반적으로 
브래킷 토우 또는 스닙단 보강재의 두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15 mm보다 작을 필요는 없다.

4. 1차 지지부재

4.1 일반

4.1.1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보강재, 트리핑 브래킷, 단부 브래킷은 [4.2]부터 [4.4]까지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조배치가 
이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대체되는 배치는 설계자에 의하여 적합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4.2 웨브 보강재 배치

4.2.1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보강재는 적절한 강도가 확보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4.3 트리핑 브래킷 배치

4.3.1
트리핑 브래킷(그림 3 참조)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a) 일반보강재의 매 4간격 마다, 약 3 m 간격으로 배치
b) 단부 브래킷의 토우
c) 연속적인 곡선 면재의 끝단부
d) 집중하중 부위
e) 단면의 변화 부근

4.3.2
대칭 면재의 폭이 400 mm 보다 큰 경우, 트리핑 브래킷 위치에 이면 브래킷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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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1차 지지부재 면재가 웨브의 어느 한쪽으로 180 mm를 초과하는 경우, 트리핑 브래킷은 그 면재를 지지하는 구조이
어야 한다.

4.3.4 암 길이
트리핑 브래킷의 암 길이(m)는 다음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a)    
b)      : 트리핑 브래킷 높이(m) (그림 3 참조)

 : 트리핑 브래킷 간격(m)
 : 트리핑 브래킷 순 두께(mm)

그림 3 : 1차 지지부재의 트리핑 브래킷 배치

4.4 브래킷 단부 연결

4.4.1 일반
브래킷 또는 이와 동등한 구조물은 1차 지지부재의 끝단에 설치되어야 한다.
단부 브래킷은 일반적으로 소프트 토우이어야 한다.
면재와 결합되는 적절한 지지가 있는 경우에 브래킷이 없는 연결부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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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단부 브래킷의 치수
일반적으로 1차 지지부재에 연결되는 브래킷의 암 길이는 그림 4와 같이 부재의 웨브 깊이보다 작아서는 아니 되며 
웨브 깊이의 1.5배보다 클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브래킷 두께는 인접한 1차 지지부재 웨브 판의 두께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단부 브래킷의 치수는 스닙된 면재를 제외하고 단부 브래킷을 포함한 1차 지지부재의 단면계수가 1차 지지부재의 
스팬 중앙부에서 단면계수보다 작지 않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브래킷 면재의 순 횡단면적,  (cm)는 다음 값 이상이어야 한다.
   : 브래킷의 자유단 길이(m). 그림 4 참조. 곡선 브래킷의 경우, 브래킷 자유단 길이는 자유단 중간지점에서

의 접선(tangent)길이로 구할 수 있다.
 : [3.2.4]에 따른 브래킷 웨브의 요구 순 두께
또한, 면재의 순 두께는 브래킷 웨브 두께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그림 4 : 브래킷 치수

4.4.3 단부 브래킷의 배치
브래킷 자유단 길이 가 1.5 m를 초과하는 경우, 브래킷의 웨브는 다음과 같이 보강되어야 한다.

a) 웨브 보강재의 순 단면적(cm)은 16.5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m)은 보강재의 스팬이다.
b) 트리핑 플랫바가 설치되어야 한다. 대칭 면재의 폭이 400 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의 이면 브래킷이 설

치되어야 한다.
단부 브래킷이 부재의 웨브와 일체형이고 면제가 부재 및 브래킷의 자유단을 따라 연속되는 링 구조의 경우, 가장 
큰 면제의 전체 면적은 브래킷의 중간점까지 유지되고 점차적으로 테이퍼로 되어야 한다. 면재의 맞대기 이음부는 
브래킷 토우와 충분히 떨어져 있어야 한다.
넓은 면재와 좁은 면재가 접합되는 경우, 테이퍼는 1대 4 이하이여야 한다.
브래킷 토우는 보강되지 않은 판에 닿아서는 아니 된다. 토우 높이는 토우의 두께보다 커서는 아니 되지만 15 mm 
보다 작을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1차 지지부재의 단부 브래킷은 소프트 토우이어야 한다. 1차 지지부재가 고장력
강으로 건조된 경우, 응력집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부 브래킷의 설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면재가 단부 브래킷의 끝단에 용접되거나 끝단에 인접하여 용접이 된 경우(그림 5 참조), 면재는 스닙 처리되고 30 °
이하의 각도로 테이퍼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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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은 본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될 뿐,
설계지침 또는 권고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림 5 : 브래킷 단부에 취부되는 면재

5. 보강재와 1차 지지부재의 교차

5.1 컷아웃(Cut-outs)

5.1.1
1차 지지부재 웨브 사이로 보강재의 통과를 위한 컷아웃 및 칼라(collar)의 배치는 개구의 주위 및 부착된 웨브 보
강재의 응력집중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1.2
칼라판이 없는 컷아웃의 총 깊이는 1차 지지부재의 50 % 이하이어야 한다.

5.1.3
고응력부의 개구에는 완전 칼라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 6 참조)
≥  다만, 25 mm 이상이어야 한다.

그림 6 : 완전 칼라판

5.1.4
[5.2]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고 1차 지지부재의 토우 주위와 같은 고응력 집중지역에는 러그형 칼라판이 설치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러그의 배치는 그림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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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에서 상세는 단지 기호 및 정의를 설명하는 것으로 설계지침은 아니다.

그림 7 : 대칭 및 비대칭 컷아웃

5.1.5
컷아웃은 둥근 모서리를 가져야 하며 모서리 반지름, R은 가능한 한 커야하며, 컷아웃 폭 의 20 % 또는 25 mm 중 
큰 것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50 mm보다 클 필요는 없다(그림 6 참조). 기타 형상에 대해서는 동등한 강도 유지 및 
응력집중의 최소화에 기초하여 고려해야 한다.
비고 1: 소프트 힐 부위의 키홀(keyhole)의 상세를 위해 특정 치수가 명기된 것을 제외하고, 이 그림의 상세는 단지 기호 

및 정의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설계기준 혹은 권고사항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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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s, tws1, tws2 : 1차 지지부재 웨브 보강재 / 이면 브래킷의 순 두께(mm)
   dw, dw1, dw2 : 1차 지지부재 웨브 보강재 / 이면 브래킷의 최소 깊이(mm).
   dwc, dwc1, dwc2 : 1차 지지부재 웨브 보강재 / 이면 브래킷 및 보강재와의 연결부 길이(mm)
   tf : 플랜지의 순 두께(mm), 구형강의 경우, tf 는 7절 [1.4.1]에 따른다.

그림 8 :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보강재 상세

5.2 1차 지지부재와 보강재의 교차부

5.2.1 일반사항
면외 하중의 경우 1차 지지부재와 보강재의 교차부에 대하여 [5.2.2] 및 [5.2.3]이 적용되어야 한다.
교차부의 단면적은 적절한 허용응력과 관련한 각 성분을 통하여 전달되어진 하중의 비율로부터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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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전단 연결부를 통하여 전달되는 하중  ( kN )은 다음 식에 따른다.

a) 웨브 보강재가 관통 보강재에 연결되는 경우

     
 

b) 웨브 보강재가 관통 보강재에 연결되지 않은 경우 
W : 1차 지지부재에 보강재의 연결부를 통하여 전달되는 전체 하중으로 다음 식에 의한 값( kN )

 sin sin
         

,  : 해당 교차부 양쪽에서 고려하는 설계하중조합으로 보강재에 작용하는 설계압력( kNm). 선저 슬래밍, 선
미 슬래밍 또는 선수 충격하중의 경우, 과 는 4장 5절 [3.2], [3.3] 및 [3.4]에 따른 설계압력의 50
%.

 ,   : 해당 교차부 양쪽에서 고려하는 교차부에 인접한 1차 지지부재 사이의 간격( m)
,  : 해당 교차부 양쪽의 보강재의 간격(mm)
 : 패널의 종횡비로서 다음 식에 의한 값. 다만, 0.25 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　3장 7절 기호 및 10장 1절 그림 4에 따른 1차 지지부재와 부착판 사이 각도(deg )
 :　3장 7절 기호 및 3장 7절 그림 12에 따른 보강재와 부착판 사이 각도(deg )

 : 관통 보강재 교차부의 유효 순 전단면적( cm)으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슬릿 형식의 슬릿 연결부의 경우 
일반적인 이중 러그 또는 이중 칼라판 연결부의 경우
 

 : 러그 또는 칼라판을 제외한 순 전단 연결면적( cm)으로 다음 식에 따른다.   
 : 보강재와 1차 지지부재 웨브 사이의 직접 연결부 길이( mm)
 : 1차 지지부재의 웨브 순 두께(mm)

 : 러그 또는 칼라판의 순 전단 연결면적( cm)으로 다음과 같다.    
 : 러그 또는 칼라판과 1차 지지부재와의 연결부 길이(mm)
 : 러그 또는 칼라판의 순 두께(mm), 인접한 1차 지지부재 웨브의 순 두께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 전단강도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대칭단면의 보강재인 경우
  비대칭단면의 보강재인 경우, 단, 1.0 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 비대칭 보강재의 컷아웃 너비( mm)로서 그림 7과 같이 보강재 웨브의 컷아웃 쪽에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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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8과 같이 이면 브래킷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용접부에서의 1차 지지부재 웨브 보강재의 유효 
순 단면적( cm). 1차 지지부재 웨브 보강재 단부가 소프트 힐(soft heel) 또는 소프트 힐과 소프트 토우
(soft heel and soft toe)일 경우, 그림 8과 같이 는 연결부의 목 부분(throat)에서 측정한다.

 : 칼라하중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대칭단면의 관통 보강재 :    ≤인 경우
     ≤인 경우
     ≤인 경우
   인 경우
비대칭 단면의 관통 보강재 : 

 


 : 연결부의 길이로서 다음과 같다.
1차 지지부재에 단일 러그 또는 칼라판으로 연결된 경우 
1차 지지부재에 한 면이 직접 연결된 경우 
한 면은 러그 또는 칼라만 한 면은 직접 연결된 경우 
  

5.2.3
a)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보강재를 통하여 전달되는 하중, ( kN )는 다음과 같다.

• 웨브 보강재가 관통 보강재와 연결되는 경우

  
 

• 웨브 보강재가 관통 보강재와 연결되지 않는 경우 = 0.0
b)  ,  및 의 값은 계산된 응력이 다음 기준에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 1차 지지부재 웨브 보강재 연결부의 목 부분(throat) :  ≤
• 1차 지지부재 웨브 보강재 연결부의 용접부 :  ≤
• 1차 지지부재 웨브와의 전단 연결부 :  ≤ : [5.2.2]에 따른 하중( kN )

 : [5.2.2]에 따른 칼라 하중계수
 : [5.2.2]에 따른 패널의 종횡비

 : [5.2.2]에 따른 관통 보강재의 유효 순 전단면적( cm)
 : [5.2.2]에 따른 웨브 보강재의 목 부분(throat) 순 단면적( cm)
 : 용접 연결부로부터 브래킷 면적이 최소가 되는 곳 만큼 떨어진 1차 지지부재 웨브 보강재의 법선응력

( Nmm)으로 다음 식에 의한 값

 


 : 용접 연결부에서 1차 지지부재 웨브 보강재의 법선응력( Nmm)으로 다음 식에 의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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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지지부재와 전단 연결부의 전단응력( Nmm)으로 다음 식에 의한 값

 


 : 그림 8과 같이 웨브 보강재와 관통 보강재 용접부에서 웨브 보강재의 유효 순 면적( cm)
 : AC-S, AC-SD, AC-I, AC-A 및 AC-T에 대하여 표 1에 의한 허용 법선응력(Nmm)
 : AC-S, AC-SD, AC-I, AC-A 및 AC-T에 대하여 표 1에 의한 허용 전단응력(Nmm)

항목

법선응력,  ( Nmm) 전단응력,   (Nmm)
허용기준 허용기준

AC-S AC-SD
AC-I
AC-A
AC-T

AC-S AC-SD
AC-I
AC-A
AC-T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보강재     - - -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보강재와 관통 
보강재의 용접 연결부
 • 양면 연속 필렛
 • 부분 용입 용접

 
 

 
 


-
-

-
-

-
-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보강재와 관통 
보강재가 겹침 이음일 때 웨브 보강재    - - -

러그 또는 칼라판을 포함하는 전단 연결부
 • 한면 연결부
 • 양면 연결부

-
-

-
-

-
-





(1) 루트면(root face)은 1차 지지부재 웨브 보강재 총 두께의 1/3 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2)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보강재가 소프트 힐인 경우, 허용응력은 5% 증가시킬 수 있다.

표 1 : 보강재와 1차 지지부재의 연결부에 대한 허용응력

5.2.4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보강재에 추가하여 이면 브래킷이 설치된 경우, 웨브 보강재와 일직선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이
면 브래킷의 암 길이는 웨브 보강재의 깊이 이상이어야 한다. 브래킷 목(throat)의 순 단면적은 그림 8과 같이 의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5.2.5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보강재 또는 트리핑 브래킷의 경우, 관통 보강재와 겹침 이음은 화물창 구역 내에서는 허용되
지 않는다.

5.2.6
웨브의 한 면에 용접된 면재를 가지고 있는 조립 보강재의 경우, 1차 지지부재에 대칭적으로 배열되어 연결되어야 
한다. 이는 1차 지지부재 또는 격벽의 반대 면에 이면 브래킷을 설치하면 가능하다. 화물창 구역 내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보강재 및 이면 브래킷은 관통하는 보강재 웨브에 맞대기 용접이 되어야 한다. 

5.2.7
1차 지지부재 웨브 보강재가 관통하는 보강재의 웨브와 연결되지 않고 평행한 경우, 1차 지지부재 웨브 보강재의 오
프셋(offset)은 그림 9와 같이 슬롯 끝단에 근접한 곳에 있어야 한다. 웨브 보강재 오프셋의 끝단은 적절히 테이퍼 
처리 되고 부드럽게 하여야 한다.
웨브 보강재가 관통 보강재 및 상세 배치에 연결되지 않은 웨브 보강재의 위치는 [5.2.2]부터 [5.2.7]까지 동등한 유
효성을 갖는 하중전달 능력에 근거하여 특별히 고려되어야 한다. 계산의 세부사항 및/또는 시험절차 및 결과는 제출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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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필렛 용접의 치수는 표 2에 주어진 용접계수에 기반으로 12장 3절 [2.5]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 전단 연결부의 용
접 치수는 고려하는 위치에서 1차 지지부재 웨브 판에 요구되는 값 이상이어야 한다.

항목 용접계수

1차 지지부재 웨브 보강재와 관통 보강재의 연결부 
1차 지지부재 웨브 보강재가 관통 보강재에 연결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는 러그 또는 
칼라판의 전단 연결부 
 :  [5.2.3]에 따른 전단응력(N/mm2) :  [5.2.3]에 따른 응력(N/mm2)

  :  허용 전단응력(N/mm2)으로 표 1에 따른다.
  :  허용 법선응력(N/mm2)으로 표 1에 따른다.
  :  [5.2.3]에 따른 하중(kN)
  :  [5.2.3]에 따른 관통 보강재의 유효 순 전단면적(cm2)
  :  [5.2.3]에 따른 1차 지지부재 웨브 보강재의 유효 순 단면적(cm2)

표 2 : 보강재와 1차 지지부재 간의 교차부에 대한 용접계수

그림 9 : 오프셋 방식의 1차 지지부재 웨브 보강재

6. 개구

6.1 보강재의 개구 및 스캘럽

6.1.1
그림 10은 공기구멍, 배수구멍 및 스캘럽의 예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그림 10과 같이  비율은 0.5에서 1.0이어
야 한다. 피로에 민감한 지역에서 개구 및 스캘럽의 상세와 배치에 대해서는 더 깊은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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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에 나타난 상세는 안내와 설명을 위한 것임.

그림 10 : 공기구멍, 배수구 및 스캘럽의 예

6.1.2
개구 및 스캘럽은 단부 브래킷 토우, 단부 연결부 및 기타 고응력 집중부에서 보강재의 길이를 따라 스팬 중앙방향
으로 적어도 200 mm 그리고 그 반대 방향으로 적어도 50 mm 이상 떨어져야 한다.(그림 11 참조) 전단응력이 허용
응력의 60 % 미만인 지역에서는 대안 배치가 허용될 수 있다.

그림 11 : 공기구멍 및 배수구멍의 위치

6.1.3
종강도에 기여하는 보강재에는 가깝게 위치한 스캘럽 또는 배수구멍(즉, 그림 10과 같이 스캘럽 / 배수구 간 거리가 
폭의 2배보다 작을 경우)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른 보강재의 경우, 보강재의 끝단으로부터 보강재 스팬의 20 % 이내에는 가깝게 위치한 스캘럽 / 배수구멍이 허용
되지 않는다. 응력집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타원형 또는 동등한 모양이고 용접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면, 간격이 넓
은 공기구멍 혹은 배수구는 허용될 수 있다.

6.2 1차 지지부재의 개구

6.2.1 일반
맨홀, 경감구멍 및 다른 유사한 개구들은 높은 전단력이 걸리는 구역 및 집중하중 부위를 피하여야 한다. 특히, 맨홀 
및 유사한 개구는 판 내의 응력 및 패널 좌굴 특성의 결과가 만족되지 않으면 고응력 부위를 피하여야 한다.
다음은 고응력부에 대한 예이다.

a) 늑판 또는 이중저 거더의 스팬 단부
b) 1차 지지부재 웨브의 단부 브래킷 토우 부근
c) 필러 양단의 상 / 하단부

개구가 배치된 경우, 개구의 모양은 응력집중이 허용된 한계 내에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개구는 부드러운 모서리
를 가지는 둥근 모양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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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맨홀 및 경감구멍
아래의 웨브 개구는 보강을 요구하지 않는다.

a) 단일 선측 단면에서, 개구의 깊이가 웨브 깊이의 25 %를 초과하지 않고, 개구의 끝단이 면재로부터 웨브 깊이
의 40 % 이상인 위치에 있는 경우

b) 이중 선측 단면에서, 개구의 깊이가 웨브 깊이의 50 %를 초과하지 않고, 개구의 끝단이 보강재의 관통을 위한 
컷아웃으로부터 먼 곳에 위치한 경우

개구의 길이는 다음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a) 1차 지지부재의 중앙부 : 인접한 개구 사이의 거리
b) 스팬 단부 : 인접한 개구 사이 거리의 25 %

단일 선측 단면의 개구인 경우, 개구의 길이는 웨브 깊이나 보강재 간격의 60 % 중 큰 것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구의 끝단부는 관통 보강재의 컷아웃으로부터 개구의 길이가 같은 거리 이상 떨어져야 한다.
브래킷의 경감구멍인 경우, 개구의 둘레로부터 브래킷의 자유단까지 거리는 경감구멍의 지름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상기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개구는 [6.2.3]에 따라서 보강되어야 한다.

6.2.3 개구 주변의 보강
7장에 규정된 해석방법에 따라 대안 배치가 만족스럽게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 맨홀과 경감구멍은 이 요건에 따라 
보강되어야 한다.
종강도에 기여하는 보강재인 경우, 보강재는 개구의 수직축 및 수평축과 평행하게 개구의 자유단을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구의 짧은 축이 400 mm 미만이면 한 방향에서, 양축이 300 mm 미만이면 양방향에서 보강재는 생략될 수 
있다. 자유단의 보강은 보강재의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림 12 참조)

그림 12 : 개구를 갖는 웨브 판

1차 지지부재의 웨브에 큰 개구가 있는 경우(예, 이중저에 파이프 터널이 설치되는 경우), 개구 보강을 위하여 1차 
지지부재의 부가(2차)응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유한요소 해석이 수행되지 않는 경우, 1차 지지부재의 등가 순 전단면적 ( cm)은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
야 한다. 웨브 (1) 및 (2)는 그림 13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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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웨브 (1) 및 (2)의 부착판에 평행한 중립축에 대한 각각의 순 관성 모멘트( cm)
,  : 일반보강재의 관통을 위한 컷아웃으로 인한 웨브 높이의 감소(컷아웃이 설치된 경우)를 고려한 

웨브 (1) 및 (2) 각각의 순 전단면적( cm)
 : 3장 7절 [1.1.2]에 따른 웨브 (1) 및 (2)의 전단 스팬( m)

그림 13 : 1차 지지부재 웨브의 큰 개구

6.3 강력갑판의 개구

6.3.1 일반
강력갑판에는 개구를 최소로 하여야 하며 다른 개구 및 선루단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개구는 
선측외판, 창구 모서리 또는 창구 측면 코밍과 같은 고응력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6.3.2 작은 개구 위치
개구는 일반적으로 다음에 따라 정해진 범위(그림 14의 빗금친 부분) 밖에 있어야 한다.

a) 둥근 거널 또는 외판의 굽은 지역
b) 개구의 가장자리로부터   
c)   와  중 큰 값

 : 고려하는 창구의 폭(m) (그림 14 참조)
 : 인접한 2개의 창구 사이의 크로스 갑판 모서리 간의 거리( m). 그림 14와 같이 길이 방향으로 측정한다. 
상기의 제한범위와 개구 사이의 횡방향 거리 또는 창구와 개구 사이의 횡방향 거리는 다음 값 이상이어야 한다.  
(그림 14 참조)

•   원형 개구의 경우
•   타원형 개구의 경우

개구 사이의 횡방향 거리는 다음 값 이상이어야 한다.(그림 15 참조)
•  원형 개구의 경우
•  타원형 개구의 경우

 : 타원형 개구의 횡방향 치수 또는 원형 개구의 지름
 : 타원형 개구의 횡방향 치수 또는 원형 개구의 지름
 : 타원형 개구의 종방향 치수 또는 원형 개구의 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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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 사이의 종방향 거리는 다음 값 이상이어야 한다.
•  원형 개구인 경우
•  타원형 개구 및 원형 개구와 일직선 상의 타원형 개구인 경우

개구 배치가 이러한 요건에 맞지 않은 경우, 선체거더 종강도 평가는 그러한 개구 면적을 제외하고 수행하여야 한
다.(5장 1절 [1.2.11] 참조)

그림 14 : 강력갑판의 개구 위치

그림 15 : 강력갑판 상의 타원 및 원형 개구

7. 이중저 구조

7.1 일반

7.1.1 늑골 방식
길이 120 m를 넘는 선박의 경우, 화물창 구역 내에서는 선저외판 및 내저판은 종늑골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화물창 
구역의 선수부와 선미부에 종늑골 방식을 선체 형상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 횡늑골 방식으로 전환
되는 부분에서 구조적 연속성을 제공하는 적절한 브래킷 및 다른 배치가 적용된다면, 횡늑골 방식은 우리 선급이 인
정하는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7.1.2 이중저의 높이 변화
이중저의 높이 변화는 적절한 길이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내저판의 너클은 늑판 부근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배치가 불가능할 경우, 부분 거더, 종방향 브래킷과 같은 적절한 종방향 구조가 너클을 가로질러 배치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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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이중저의 폭
이중저의 폭(m)은 화물창의 중앙부에서 측정되어야 한다.(그림 16 참조)

그림 16 : 내저판의 폭

7.1.4 탱크 정부의 배수
배수를 위한 웰이 설치되는 경우, 웰은 이중저 높이의 1/2 보다 연장되어서는 아니 된다. 웰의 바닥으로부터 용골선
에 일치하는 면까지 수직거리가 500 mm 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7.1.5 셀 가이드
셀 가이드가 설치되는 이중저 구조는 덧댐판, 브래킷 또는 다른 동등한 보강재로 적절히 보강되어야 한다.

7.1.6 덕트 킬
덕트 킬이 배치되는 경우, 중심선 거더는 3 m 이하 간격으로 2개의 거더로 대체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3 m 보
다 넓은 간격에 대하여 인접한 구조를 지지하는 2개의 거더가 제공되어야 하며,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늑판 부위의 구조는 덕트 킬 거더의 충분한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7.2 용골판

7.2.1
용골판은 선박 전 길이의 선저 평판에 걸쳐 연장되어야 한다. 용골의 폭(m)은 0.8  200 보다 작아서는 아니 되
며, 2.3 m를 넘을 필요는 없다.

7.3 거더

7.3.1 중심선 거더
중심선 거더가 설치될 경우, 중심선 거더는 화물창 구역 내에 걸쳐 있어야 하며, 가능한 한 선수미 방향으로 연장하
여야 한다. 선박의 전 길이에서 중심선 거더의 구조 연속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중저 구획이 연료유, 청수 또는 평형수 운송에 사용되는 경우, 중심선 거더는 수밀이어야 한다. 다만, 선수미단의 
좁은 탱크의 경우나 0.25  내에 다른 수밀 거더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3.2 측 거더
측 거더는 화물창 구역의 평행부 내에 걸쳐 연장되어야 하고, 가능한 한 화물창 구역의 선수미 방향으로 연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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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늑판

7.4.1 웨브 보강재
늑판에는 종보강재 위치에 웨브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웨브 보강재가 종보강재에 용접되지 않은 경우, 컷아웃과 
종보강재의 연결부에 대한 피로강도 평가가 수행되지 않으면 9장 6절 [2]의 설계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7.5 빌지킬

7.5.1 재료
빌지킬과 그라운드 바의 재료는 설치된 외판과 같은 항복 응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또한 빌지킬의 길이가 0.15  
이상일 경우에는 그라운드 바와 빌지킬의 재료는 외판과 같은 등급(grade)이어야 한다.

7.5.2 설계
단일 웨브 빌지킬의 설계는 그라운드 바가 손상되기 전에 웨브의 손상이 발생하도록 되어야 한다. 이것은 빌지킬 웨
브의 두께가 그라운드 바의 두께보다 두껍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림 17과 다른 설계의 빌지킬은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7.5.3 그라운드 바
빌지킬은 외판에 직접 용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라운드 바나 덧댐판은 그림 17 및 그림 18과 같이 선측 외판에 설
치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그라운드 바는 연속되어야 한다.
그라운드 바의 총 두께는 만곡부 외판의 총 두께 또는 14.0 mm 중 작은 것 이상이어야 한다.

7.5.4 끝단 상세
빌지킬과 그라운드 바의 끝단은 테이퍼로 되거나 둥글게 하여야 한다. 테이퍼는 최소 3:1의 비율로 점진적이어야 한
다.(그림 18 (a), (b) 및 그림 19 (d), (e) 참조). 둥근 끝단은 그림 18 (c)에 따른다. ‘A’ 구역 내에서 빌지킬 웨브의 개
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빌지킬 웨브의 끝단은 그라운드 바의 끝단으로부터 50 mm 보다 작아서는 아니 되고, 100 mm를 초과하여도 아니 
된다(그림 18 (a) 및 그림 19 (d) 참조).
빌지킬과 그라운드 바의 끝단부는 선체 내부의 횡방향 또는 종방향 부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지되어야 한다.

a) 횡방향 지지부재는 빌지킬 웨브의 끝단과 그라운드 바의 끝단 사이의 중간지점에 부착되어야 한다. (그림 18 
(a), (b) 및 (c) 참조)

b) 종방향 보강재는 빌지킬 웨브와 일렬로 부착되어야 하며, 최소한 ‘A’ 구역 전후방의 가까운 횡방향 부재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그림 18 (b) 및 그림 19 (e) 참조)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경우 동등한 끝단 상세는 인정될 수 있다.

그림 17 : 빌지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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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 빌지킬 끝단부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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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 빌지킬 끝단부 설계 (계속)

7.6 입거

7.6.1 일반
건식 입거의 배치 자체는 이 규칙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저 구조는 선박의 입거에 의하여 부과되는 힘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7.6.2 도킹 브래킷
중심선 거더와 선저외판을 연결하는 도킹 브래킷은 인접한 선저 종늑골에 연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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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중선측 구조

8.1 일반

8.1.1
선측외판 및 내측 종격벽은 일반적으로 종늑골 방식이어야 한다. 선측외판이 종늑골 방식일 경우, 내측 종격벽도 종
늑골 방식이여야 한다.

8.2 구조 배치

8.2.1 1차 지지부재
선측 웨브 프레임은 늑판과 일직선상에 설치되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 대안 배치는 선급이 인정하는 적절한 방법에 
따른다.

8.2.2 종방향 보강재
외판 및 내측 종격벽 판에 종방향 보강재가 설치되는 경우, 이 보강재는 화물창 구역의 평행부 내에서 연속이어야 
한다. 종방향 보강재는 이중선측 구조의 웨브 프레임 및 격벽과 효과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선측 종방향 보강재는 가능한 한 화물창 구역 밖으로 연장되어야 한다.

8.2.3 횡방향 보강재
선측외판에 횡방향 보강재가 설치되는 경우, 이 보강재는 연속이거나 단부 브래킷과 연결되어야 한다. 횡방향 보강재
의 상하 단에서, 외판 횡방향 보강재는 지지하는 스트링거에 브래킷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8.2.4 현측후판
현측후판의 폭(m)은 수직으로 0.8 + /200 m 보다 작아서는 아니 되고, 1.8 m 보다 클 필요는 없다. 현측후판은 강
력갑판의 스트링거 판과 용접하거나 둥근 거널 형식으로 할 수 있다. 현측후판이 둥근 거널 형식인 경우, 그 반지름
(mm)은 17  이상이어야 하며, 여기서 는 현측후판의 순 두께(mm)를 말한다.
용접된 선측후판의 상부 끝단은 둥글어야 하고 매끄러우며 노치가 없어야 한다. 불워크 및 아이 플레이트와 같은 부
착물은 선수미 부분을 제외하고 현측후판의 상부 끝단에 직접 용접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방향으로 매끄러운 형상변
화를 가지는 배수구는 허용될 수 있다.
둥근 거널 형식의 현측후판의 종방향 이음 용접은 현측후판의 최대 순 두께의 5배 이상의 거리를 두고 구부러진 부
분 밖에 위치시켜야 한다.
중앙부 0.6  내에서 둥근거널 형식의 현측후판에 갑판 의장품이 용접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선루 배치와 관련하여, 현측후판의 둥근 거널 형식에서 각진 형식으로 변환부는 어떠한 불연속도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9. 갑판구조

9.1 구조배치

9.1.1 늑골 구조
종강도에 기여하는 갑판구역은 종늑골 방식이어야 한다.

9.1.2 스트링거 판
스트링거 판의 폭(m)은 0.8 + /200 m 보다 작아서는 아니 되며, 1.8 m 보다 클 필요는 없다. 둥근 거널 형식의 
스트링거 판의 경우, [8.2.4]의 요건에 적합한 반지름을 가져야 한다.

9.1.3 선루 및 갑판실의 연결
갑판실 및 선루의 강력갑판과 연결은 갑판하부 지지구조까지 하중이 전달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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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종방향 창구코밍
종방향 창구코밍의 플랜지 폭은 창구덮개와 고박장치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종방향 창구코밍의 단부 연결은 창
구코밍에서 지지구조로 응력을 적절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9.2 갑판 치수

9.2.1 갑판 및 창구덮개의 보강
갑판 및 창구덮개 구조는 컨테이너 코너 및 셀 가이드에 의해 전달되는 하중을 고려하여 보강되어야 한다.

9.2.2 창구 모서리
창구 모서리 부위(창구코밍, 강력갑판 및 스트링거)의 응력집중은 검토하여야 한다.

9.2.3 창구 모서리 곡률반지름
그림 20의 창구 모서리의 곡률반지름  (mm)은 다음 값 이상이어야 한다.
 sec      다만,  ≥ min
min : 창구 모서리 최소 곡률반지름( mm)

min  ≤ ≤ 인 경우
min  상기 이외의 경우

sec : 길이 방향 단면 형상 특성계수

sec  
  ∙



 : 고려하는 선체 횡단면에서 항해 시 수직 정수중 허용 굽힘 모멘트(kNm)
 : 고려하는 선체 횡단면에서 항해 시 수직 파랑 허용 굽힘 모멘트(kNm)

 : 고려하는 선체 횡단면에서 강력갑판 위치의 단면계수(m)
 : 길이 방향 수정계수

    인 경우
  ≤ ≤ 인 경우
    인 경우
중간값은 선형 보간법에 의하여 구한다.

 : 두께 영향 수정계수

 
 다만, ≤  ≤

 : 강력갑판의 판 두께(mm) (그림 20 참조)
 : 삽입판의 판 두께( mm) (그림 20 참조)
 : 재료 수정계수

 


 : 강력갑판의 최소 항복응력(Nmm)
 : 삽입판의 최소 항복응력(Nmm)
 : 선박 길이 보정계수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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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구 모서리 위치 보정계수

 
 : 고려하는 위치에서의 창구 폭( m)
 : 고려하는 위치에서의 창구 길이( m)

창구 모서리의 삽입판 최소 크기( mm)는 다음에 따른다.
≥ min
≥ min
min 
min : 창구 모서리의 곡률반지름  이 끝나는 위치(R.E.) + 100 mm

그림 20 : 창구 모서리의 곡률반지름

10.  격벽 구조

10.1 적용

10.1.1
이 요건은 종격벽 및 횡격벽에 적용한다.

10.2 화물창 격벽

10.2.1  일반
수밀 횡격벽은 이중저 늑판과 일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0.2.2  1차 지지부재
횡격벽의 수직 1차 지지부재는 이중저 거더와 일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수직 1차 지지부재의 플랜지는 이중저 늑
판과 일치하여야 한다. 1차 지지부재와 이중저 구조의 연결부 강도는 평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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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셀 가이드 보강
셀 가이드가 화물창의 경계를 형성하는 횡격벽 또는 종격벽에 설치되는 경우, 그 구조는 셀 가이드에 의해 전달되는 
하중을 고려하여 보강되어야 한다.

10.3 평면 격벽

10.3.1  일반
평면 격벽은 수평 또는 수직으로 보강될 수 있다. 수평 보강된 격벽은 수직 1차 지지부재에 의하여 지지되는 수평보
강재로 구성된다. 수직 보강된 격벽은 필요시 수평 스트링거에 의하여 지지되는 수직 보강재로 구성된다.

10.3.2  보강재의 단부 연결
수밀격벽을 관통하는 보강재의 관통부는 수밀이어야 한다. 보강재의 단부 연결은 브래킷으로 하여야 한다. 선형으로 
브래킷 단부 연결이 불가능한 경우 스닙단을 포함한 다른 배치를 허용할 수 있다.
[3.4]에 적합할 경우, 정수압을 받는 격벽에 스닙단이 사용될 수 있다.

10.4 파형격벽

10.4.1 구조
파형격벽의 주요치수  , ,  ,  , ,  , 는 그림 21에 따른다. 파형 각도  는 55도 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굽힘 축과 평행한 방향의 용접이 굽힘 구역 내에 있는 경우, 용접 절차는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R

그림 21 : 파형격벽의 치수

10.4.2  파형격벽 깊이
파형의 깊이 (mm) 는 다음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 [10.4.4]에 따른 고려된 파형의 스팬.
 : 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 15

10.4.3  파형의 실제 단면계수
파형의 실제 순 단면계수(cm )는 다음 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  : 그림 21에 나타난 파형 판의 순 두께(mm)
 ,  ,   : 그림 21에 나타난 파형의 치수(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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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벽의 단부에서 웨브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파형의 실제 순 단면계수(cm )는 다음 식으로부터 구하여야 
한다. 
     
10.4.4  파형의 스팬
파형의 스팬  은 그림 22에 나타난 거리로 구하여야 한다.  
 의 정의에 대하여, 상부스툴의 하부와 중심선에서의 갑판으로까지의 거리가 다음 값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 직사각형 스툴이 아닌 경우 : 파형 깊이의 3 배 
  • 직사각형 스툴의 경우 : 파형 깊이의 2 배

그림 22 : 파형의 스팬

10.4.5  구조 배치
파형격벽이 1차 지지부재 부근에서 절단되는 경우, 파형 플랜지는 1차 지지부재와 양측에서 정렬되어야 한다. 

10.4.6  격벽 단부지지
파형 단부에서 파형격벽의 강도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하부스툴을 갖는 격벽의 경우, 늑판이나 거더는 하부스툴의 양측과 정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하부스툴을 갖지 않는 
격벽의 경우, 늑판이나 거더는 수직 파형 횡격벽의 양쪽 플랜지와 정렬시켜야 한다. 
지지 늑판 또는 거더는 적절히 설계된 전단 판에 의하여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갑판에 상부스툴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횡 또는 종 보강재를 파형 플랜지와 정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내측 종격벽판, 외판, 종격벽, 트렁크 등과 같은 경계 구조와 인접하여 연결된 파형 플랜지가 일반 파형 플랜지 폭의 
50 % 보다 작을 경우는 연결부에 대하여 정밀한 해석이 요구된다.

10.5 트렁크 및 터널의 수밀 격벽

10.5.1  
트렁크, 터널, 덕트 킬 및 통풍통의 수밀격벽은 상응하는 수준의 수밀격벽과 같은 강도를 가져야 한다. 수밀을 위한 
수단과 개구를 막기 위한 방식은 우리 선급이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4 편 컨테이너선 구조규칙
 3 장 구조설계원칙 14 편 3 장 6 절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95

11.필러

11.1 일반

11.1.1  
가능한 한 필러는 동일한 수직선 상에 설치되어야 한다. 불가능한 경우, 하부 지지구조에 하중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유효한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모든 필러의 상단과 하단에서 분산시키도록 효과적인 배치가 되어야 한다. 필러가 
편심하중을 지지하는 경우, 그에 발생하는 추가의 굽힘 모멘트에 대하여 보강되어야 한다.

11.1.2  
필러는 이중저 거더와 정렬시키거나 또는 실행 가능한 한 가까이에 설치하여야 하며, 필러의 상하부 구조는 하중이 
효과적으로 분산이 되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내저판에 연결되는 필러가 늑판 및 거더의 교차점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 필러 지지에 필요한 부분 늑판/거더 또는 
동등 구조가 설치되어야 한다.

11.1.3
탱크 내에 설치된 필러는 폐 단면이어서는 아니 된다.

11.2 연결

11.2.1
필러의 상하부는 필요한 경우 두꺼운 이중판 및 브래킷으로 고정시켜야 한다. 우리 선급이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이중판의 대안을 인정할 수 있다. 필러가 인장력을 받는 경우, 필러의 상하부는 인장력을 견딜 수 있도록 유효하
게 고정시켜야 하고, 이중판은 삽입판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이중판이 설치될 경우, 이중판의 순 두께는 필러 순 두께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필러의 상하부는 연속 용접이 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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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구조의 이상화

기호

이 절에서 정의되지 않은 기호는 1장 4절을 참조한다.
 : 보강재나 1차 지지부재의 웨브와 부착판 사이 각도(°) (보강재에 대하여 그림 12 참조 및 1차 지지부재

에 대하여 10장 1절 그림 4 참조). 각이 75도 이상일 경우 는 90도로 한다
 : 유효 굽힘스팬(m). 보강재는 [1.1.2], 1차 지지부재는 [1.1.5]에 따른다.
 : 유효 전단스팬(m). 보강재는 [1.1.3], 1차 지지부재는 [1.1.6]에 따른다.
 : 지지점 사이의 보강재 또는 1차 지지부재의 전체 길이(m)
s : 보강재 간격(mm). [1.2]에 따른다.
S : 1차 지지부재 간격(m). [1.2]에 따른다.
a : EPP의 길이(mm). [2.1.1]에 따른다.
b : EPP의 폭(mm). [2.1.1]에 따른다.
 : 면재를 포함한 보강재의 높이(mm)
 : 보강재가 부착된 판의 순 두께(mm.)
 : 웨브의 순 두께(mm). (구평강(bulb)의 경우, [1.4.1] 참조)
 : 플랜지의 폭(mm). (3장 2절 그림 2 참조. 구평강(bulb)의 경우 [1.4.1] 참조)
 : 플랜지의 순 두께(mm)
PSM : 1차 지지부재
EPP : 요소 판 패널
LCP : 하중계산점

1. 보강재와 1차 지지부재 구조의 이상화

1.1 유효 스팬

1.1.1 일반
이 조항에서 정의된 것과 배치가 다를 경우, 스팬의 정의는 특별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1.1.2 보강재의 유효 굽힘스팬
보강재의 유효 굽힘스팬 은 단일 선측 구조에 대해서는 그림 1, 이중 선측 구조에 대해서는 그림 2와 같이 측정
하여야 한다.
웨브 보강재의 끝단이 스닙되거나 고려하는 보강재에 연결되지 않은 경우, 유효 굽힘스팬은 이면 브래킷이 설치되지 
않으면 1차 지지부재 사이의 전체 길이로 정의된다.(그림 1 참조)
브래킷이 보강재의 플랜지 또는 자유단에 설치되는 경우, 유효 굽힘스팬은 감소될 수 있다. 부착판에 대하여 보강재
와 반대편에 설치된 브래킷은 유효 굽힘스팬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일 선측 구조에서 1차 지지부재 웨브의 한 면에 브래킷 또는 웨브 보강재에 의해 지지되는 보강재의 유효 굽힘스
팬은 그림 1 (a)와 같이 1차 지지부재 간의 전체 길이로 한다. 브래킷이 1차 지지부재의 양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유효 굽힘스팬은 그림 1 (b), (c) 및 (d)와 같이 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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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웨브 보강재에 의하여 지지되는 보강재의 유효 굽힘스팬 (단일 선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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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웨브 보강재에 의하여 지지되는 보강재의 유효 굽힘스팬 (이중 선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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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재의 면재가 브래킷의 곡선 자유단을 따라 연속되는 경우, 유효 굽힘스팬은 브래킷의 깊이가 보강재의 1/4에 해
당하는 지점까지로 한다.(그림 3 참조)

그림 3 : 국부 지지부재의 면재가 브래킷 곡선 자유단을 따라 연속되는 경우의 유효 굽힘스팬

1.1.3 보강재의 유효 전단스팬
보강재의 유효 전단스팬 (m)은 단일 선체구조에 대해서는 그림 4와 같이, 이중 선체 구조에 대해서는 그림 5와 
같이 측정되어야 한다. 
유효 전단스팬은 브래킷이 보강재의 플랜지 또는 자유단과 연결되거나 보강재의 부착판 이면에 브래킷이 설치된 경
우 감소시킬 수 있다. 
브래킷이 보강재의 플랜지 또는 자유단에 설치되고 보강재 부착판 이면에 브래킷이 설치되어있는 경우, 유효 전단스
팬은 긴 유효 브래킷 암을 사용하여 감소시킬 수 있다. 
지지구조 상세와 관계없이 보강재의 총 길이는 부재의 양 끝단에서 최소 s/4000 m에 의하여 감소 될 수 있으므로 
유효 전단스팬 은 다음 식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   

곡선 브래킷 또는 긴 브래킷(길이 / 높이의 비율이 큰 브래킷)의 유효 브래킷 길이는 그림 4 (c) 및 그림 5 (c)와 같이 
최대 1:1.5의 직각 삼각형으로 취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보강재의 면재가 브래킷의 곡선 자유단에서 연속되는 경우, 스팬 위치의 결정을 위한 브래킷의 길이는 그림 6과 같
이 브래킷 암 길이의 1.5배 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1.1.4 보강재의 스팬에 대한 선체형상의 효과
곡진 보강재의 경우, 스팬은 플랜지를 갖는 보강재의 플랜지에서 측정된 스팬 지점과 평강 보강재의 자유단 간의 현
(chord) 길이이다. 유효 스팬의 계산은 [1.1.2] 및 [1.1.3]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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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 웨브 보강재에 의하여 지지되는 보강재의 유효 전단스팬 (단일 선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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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 웨브 보강재에 의하여 지지되는 보강재의 유효 전단스팬 (이중 선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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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 국부 지지부재의 면재가 브래킷 곡선 자유단을 따라 연속되는 경우의 유효 전단스팬

1.1.5 1차 지지부재의 유효 굽힘스팬
단부 브래킷이 없는 1차 지지부재의 유효 굽힘스팬  (m)은 지지점 사이의 부재 길이로 구한다.
1차 지지부재의 유효 굽힘스팬 (m)은 적절한 단부 브래킷이 설치되는 경우 지지점 사이의 부재 전체 길이보다 
작게 취할 수 있다.
독립된 용접형 브래킷을 갖는 1차 지지부재의 유효 굽힘스팬은 그림 7 (b)와 같이 브래킷 깊이가 1차 지지부재 웨브
의 1/2과 같은 지점 사이의 거리로 한다. 이러한 스팬 지점을 정의하는데 사용되는 유효 브래킷은 [1.1.7]에 주어진 
것과 같이 구한다.
그림 7 (a), (c) 및 (d)와 같이 부재의 면재가 브래킷의 면재를 따라 연속인 브래킷의 경우, 굽힘 유효스팬 은 브
래킷 깊이가 1차 지지부재 웨브 높이의 1/4과 같은 지점 사이의 거리로 구한다. 이러한 스팬 지점을 정의하는데 사
용되는 유효 브래킷은 [1.1.7]에 주어진 것과 같이 구해야 한다.
길이 / 높이의 비가 1.5보다 큰 직선 브래킷의 경우, 스팬 지지점은 유효한 브래킷에서 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스팬 지지점은 부착된 브래킷에서 구해야 한다.
곡진 브래킷의 경우, 스팬 지지점은 부착된 브래킷 및 유효 브래킷 사이의 접점 위의 스팬 위치에 대하여 부착된 브
래킷에서 구해야 한다. 
1차 지지부재의 면재가 브래킷의 역할을 하고 이면 브래킷이 부착된 경우, 스팬의 지지점은 전체 깊이가 1차 지지부
재 깊이의 2배가 되는 지점보다 클 필요가 없다. 그림 7 (e) 및 (f)는 작고 큰 이면 브래킷 배치의 예를 보여준다.
1차 지지부재의 높이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면재의 폭이 지지점을 향하여 증가되는 배치의 경우, 유효한 굽힘스팬 은 면재의 폭이 공칭 폭의 2배가 되는 지점으로 할 수 있다.

1.1.6 1차 지지부재의 유효 전단스팬
1차 지지부재의 유효 전단스팬은 유효 굽힘스팬과 비교하여 감소될 수 있고, 유효 브래킷의 토우가 그림 8과 같다면, 
지지부재의 유효 브래킷의 토우 사이에서 구해진다. 토우 지점을 정의하는데 사용되는 유효 브래킷은 [1.1.7]과 같다.
유효 이면 브래킷이 면재에 인접한 유효 브래킷보다 큰 배의 경우, 전단스팬은 그림 8 (f)와 같이 유효 브래킷 토우
간 거리의 평균값으로 구한다.

1.1.7 유효 브래킷 정의
유효 브래킷은 부착된 브래킷 안에 길이/높이의 비가 1.5인 최대 크기의 직각삼각형 브래킷으로 정의된다.(그림 7의 
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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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 1차 지지부재의 유효 굽힘스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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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 1차 지지부재의 유효 전단스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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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간격 및 하중지지 폭

1.2.1 보강재
보강재의 유효 부착판의 계산을 위하여, 보강재 간격 s (mm)는 그림 9와 같이 다음 식으로 보강재 간의 평균 간격으
로 구한다.

    

, , ,    : 보강재의 양단에서 보강재 사이 간격(mm)
일반적으로 보강재에 의해 지지되는 하중 폭은 s 와 동일하다

1.2.2 1차 지지부재
1차 지지부재의 유효 부착판의 계산을 위하여, 보강재 간격 S (m)는 그림 9와 같이 인접한 1차 지지부재 간의 평균 
간격으로 구한다.

    

, , ,    : 1차 지지부재의 양단에서 1차 지지부재 사이 간격(m)
일반적으로 보강재에 의해 지지되는 하중 폭은 S 와 동일하다.

그림 9 : 판의 간격

1.2.3 곡진 판에서 간격
곡진 판에서 보강재 간격 s 또는 1차 지지부재 간격 S 는 부재 사이의 평균 현길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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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유효폭

1.3.1 보강재
보강재의 항복강도 확인을 위하여 실제 순 단면계수 계산 시 고려하는 판의 유효폭 (mm)는 다음 식에 의한다.

a) 판이 보강재의 양쪽으로 연장된 경우
        또는   
     두 값 중 작은 값으로 한다.

b) 판이 보강재의 한쪽으로만 연장된 경우(즉, 개구의 경계에 있는 보강재)
        또는  
     두 값 중 작은 값으로 한다.
다만, 부착판의 순 두께가 8.0 mm 미만인 경우에는 유효폭은 600 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보강재의 좌굴강도 확인을 위한 고려하는 판의 유효폭  (mm)는 8장 5절 [2.3.5]에 따른다.

1.3.2 1차 지지부재
1차 지지부재의 단면계수 및 / 또는 관성 모멘트 계산을 위한 판의 유효폭 (m)는 다음 식에 의해 구한다.

   ·min

  

  ≥ 경우

    경우

1.3.3 1차 지지부재의 곡진 면재와 부착판의 유효면적
a) 및 b)에 주어진 유효 순 면적은 1차 지지부재가 부착된 곡면 부착판과 곡진 면재에만 적용한다. 면재에 평행한 
웨브 보강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유효 순 면적은 다음 계산을 위하여 1차 지지부재에만 적용한다.

• 6장의 치수요건과 비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실제 순 단면계수
• 7장에서 사용된 보 요소로 모델링 되는 곡진 면재의 실제 유효 슨 면적

a) 유효 순 면적 (mm2)는 다음 식에 따라 구한다.
   
   : 플랜지 효율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다만, 1.0 이하여야 한다.

             •  
 대칭 면재의 경우

             •   비대칭 면재의 경우

             •   상자형 거더의 부착판의 경우

   :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대칭 면재의 경우,

 cosh    cos  sinh cosh   sin  cos  
             • 2개의 웨브를 가진 상자형 거더의 부착판의 경우, 

 sinh  sin  sinh sin cosh 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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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 웨브를 가진 상자형 거더의 부착판의 경우,

 sinh sin cosh cos 
    : 다음에 의한 값

             •      인 경우

             •     ≥ 인 경우
   : 계수로서 다음 식에 의한 값

     
    (rad)

   : 면재의 폭(mm)으로서 다음에 따른다.
             •   대칭 면재의 경우
             •    비대칭 면재의 경우
             •     상자형 거더의 부착판의 경우,

    : 상자형 거더의 웨브 간격(mm)
 : 플랜지 순 두께(mm). 비대칭 면재의  및   계산 시,  는  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 웨브 순 두께(mm)
    : 1차 지지부재의 곡진 면재나 곡판의 반지름(mm)으로 두께 중간에서의 값으로 한다.(그림 10 참조)
    : 1차 지지부재의 부착판 또는 면재의 폭(mm) (그림 10 참조)

b) 방사형 브래킷에 의하여 지지되는 곡진 면재 또는 원통형 보강재에 의하여 지지되는 판의 유효 순 면적은 다
음 식에 따른다.

  

    (mm2)

   : 웨브 판에 수직인 트리핑 브래킷, 웨브 보강재 또는 보강재의 간격(mm) (그림 10 참조)

그림 10 : 곡진 외판 패널 및 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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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보강재 및 1차 지지부재의 기하학적 특성

1.4.1 구평강(bulb) 단면을 갖는 보강재 형상
구평강(bulb) 단면의 특성은 직접 계산에 의해 결정된다. 
특성의 직접계산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구평강(bulb) 단면은 조립단면과 동등하게 구할 수 있다. 동등한 
조립단면의 순 치수는 다음 식에 따라 구한다.

  ′ ′   (mm)

  ′′   (mm)

  ′   (mm)

  ′   (mm)
′ , ′  : 그림 11과 같이, 구평강(bulb) 단면의 순 높이(mm)와 순 두께(mm)
 : 다음에 의한 값

  ′  ′ ≤ 경우

   ′  경우

그림 11 : 보강재의 치수

1.4.2 보강재의 탄성 전단 순 면적
보강재의 탄성 전단 순 면적 (cm2)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 [1.4.3]에 따른 유효 전단 깊이(mm)
 : 3장 2절 그림 2에 따른 보강재의 순 웨브 두께

1.4.3 보강재의 유효 전단 깊이
보강재의 유효 전단 깊이 dshr(mm)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sin  
 : 3장 2절 그림 2에 따른 보강재의 높이(mm)
 : 3장 2절 그림 2에 따른 보강재 부착판의 순 두께(mm)
 : 3장 3절에 따른 보강재의 부식 추가(mm)
 : 3장 3절에 따른 보강재 부착판의 부식 추가(mm)
 : 그림 12에 따른 각도로서 75도 이상일 경우에는 90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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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보강재의 탄성 순 단면계수
보강재의 탄성 순 단면계수 Z (cm3) 및 순 관성 모멘트 I (cm4)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sin
  sin : 보강재가 부착판에 수직으로 가정했을 때( °)의 보강재의 순 단면계수(cm3)
 : 보강재가 부착판에 수직으로 가정했을 때( °)의 보강재의 순 관성 모멘트(cm4)
 : 그림 12에 따른 각도로서 75도 이상일 경우에는 90도로 한다.

그림 12 : 보강재 웨브와 부착판 사이의 각

1.4.5 보강재의 유효 소성 순 전단면적
충격하중에 대한 보강재의 소성 순 전단면적 (cm2)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 [1.4.2]에 따른 탄성 순 전단면적(cm2)

1.4.6 보강재의 유효 소성 순 단면계수
충격하중에 대한 보강재의 유효 소성 순 단면계수  (cm2)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for  ≤ ≤
   sin   sin  cos   

for   or  
 : 웨브 전단응력 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  = 0.75 n = 1 또는 2인 면재를 갖는 보강재
•  = 1.0 n = 0인 면재를 갖는 보강재
•  = 1.0 평강 보강재인 경우

n : 각 부재의 단부 지지에서 소성 힌지 수로서 0, 1 또는 2로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단부 지지의 소성 힌지를 고려할 수 있다.

• 지지점에서 보강재가 연속인 경우
• 끝단부에서 칼링(또는 동등한)에 의해 인접한 보강재에 연결되고 보강재가 지지판을 관통하는 경우
• 보강재가 굽힘에 유효한 보강재(좌굴 보강재가 아닌 보강재)에 부착되는 경우
• 보강재가 굽힘에 효과적인 브래킷에 연결되어있는 경우, 브래킷은 다른 보강재(좌굴 보강재가 아닌 보

강재)에 연결될 때는 굽힘에 유효하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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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강재의 웨브 깊이(mm), 다음에 따른다.
• T 형강, L 형강(압연 및 조립) 및 평강 : 3장 2절 그림 2에 따른다.
• L2 형강 및 L3 형강 : 3장 2절 그림 3에 따른다.
• 구평강(bulb) : [1.4.1]에 따른다.

 : 계수로서 다음에 의한 값

 
 : 계수로서 다음에 의한 값

    ≤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스팬 중간에 트리핑 브래킷이 없는 L 형강의 경우, 다음 식에 의한 값

       
  

 다만, 0.5 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 기타의 경우
       

 : 면재의 순 횡단면적(mm2)으로 다음에 따른다.
•  = 0 평강의 경우
•    다른 보강재의 경우

 : 보강재 웨브의 두께 중간으로부터 면재의 면적의 중심까지의 면재 너비(mm)로 다음에 따른다.
•    압연 형강 및 구평강(bulb)의 경우
•   T 형강의 경우

 : 면재 두께 중간까지의 보강재 높이(mm)로 다음에 따른다.
•    L3 형강 및 구평강(bulb)을 제외한 직사각형 모양의 플랜지 형상의 경우
•     3장 2절 그림 3에 정의된 L3 형상의 경우

 : L3 형강의 경우, 웨브의 상단부에서 플랜지 상면까지 거리(mm) (3장 2절 그림 3 참조)
 : 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  = 0.8 단부 브래킷이 있고, 1차 지지부재를 관통하여 연속되는 면재
•  = 0.7 단부 브래킷이 있고, 1차 지지부재에서 면재가 스닙되거나 반대쪽에 일직선 상의 구조가 

없이 지지점에서 끝나는 보강재의 경우
•  = 1.0 상기 이외의 경우

 : 플랜지의 순 두께(mm)
•  = 0 평강의 경우
• 구평강(bulb)의 경우, 는 [1.4.1]에 따른다.

1.4.7 부착판과 수직이 아닌 1차 지지부재 웨브
1차 지지부재의 웨브가 부착판에 수직이 아닌 경우, 실제 순 전단면적 및 실제 순 단면계수는 다음 식에 따른다.

a) 실제 순 전단면적 :   sin   경우
    ≤ ≤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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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제 순 단면계수 :   sin   경우
    ≤ ≤ 경우 : 부착판과 수직인 것으로 가정되는 1차 지지부재의 실제 순 전단면적으로 다음식에 따른다.

          (cm2) : 부착판과 수직인 것으로 가정되는 1차 지지부재와 부착판의 실제 단면 계수(cm3)

1.4.8 웨브에 개구가 있는 1차 지지부재의 전단면적
유효 순 전단면적 의 계산에 고려되는 유효 웨브 높이  (mm)는 다음 중 작은 값으로 구한다.
     :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높이(mm).
, , ,  : 그림 13에 따른 치수.
고려하는 단면에서  이내에 개구가 있는 경우, 는 순 높이와 개구를 통한 순 거리 중 작은 값으로 한다. 
(그림 13 참조)

그림 13 : 웨브 개구 부위의 전단면적

1.4.9 보강재 플랜지 폭
8장 2절 [3.1.1] b)에 따른 보강재의 플랜지 두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실제 순 단면계수 계산을 포함하여 강
도 평가에 사용되는 유효 플랜지 자유단은 8장 2절 [3.1.1]에 정의된 를 따른다.

2. 판

2.1 요소 판 패널의 이상화

2.1.1 EPP
요소 판 패널(EPP)은 1차 지지부재 및 / 또는 보강재 사이의 판에 보강되지 않은 부분을 말한다. 요소 판 패널의 길
이 a와 폭 b는 그림 14와 같이 각각 판의 긴 변과 짧은 변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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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 요소 판 패널 정의

2.1.2 스트레이크 요구 두께
스트레이크의 요구 두께는 스트레이크 내의 각 요소 판 패널(EPP)에 대하여 요구되는 가장 큰 값으로 한다. 그림 15
와 같이 고려하는 스트레이크의 선택을 위하여 표 1의 요건이 적용되어야 한다. 
스트레이크 내에서 최대 부식 추가는 3장 3절 [1.2.3]에 따른다.

a / b ＞ 2 a / b ≤ 2

 ＞ b/2 모든 스트레이크 (St1, St2, St3, St4) 모든 스트레이크 (St1, St2, St3, St4)

 ≤ b/2 스트레이크 St2 및 St4 모든 스트레이크 (St1, St2, St3, St4)

표 1 : 주어진 요소 판 패널(EPP)을 고려하는 스트레이크

       : 스트레이크 경계 용접선과 EPP 경계의 거리(mm)로서 EPP의 긴 변 방향으로 측정한다.

그림 15 : 요소 판 패널을 고려하는 스트레이크

2.1.3
직접 강도 해석의 경우, EPP는 유한 요소 모델의 메쉬에 이상화되어 배치된다. 

2.2 하중 계산점

2.2.1 항복
항복강도 검토를 위하여, 국부 치수 요건의 계산에 사용되는 국부압력 및 선체거더 응력은 표 2에 정의된 x, y 및 z 
좌표를 가지는 하중점(LCP)에서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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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 계산점
좌표

일반(1) 수평판 수직 횡구조

종식 늑골
(그림 18)

횡식 늑골
(그림 19) 종식 늑골 횡식 늑골 수평 늑골

(그림 20)
수직 늑골
(그림 21)

x 좌표 EPP의 길이 중간 EPP의 길이 중간 y 및 z에 상응하는 값

y 좌표 x 및 z에 상응하는 값 EPP의 선측 y 값 z 높이에서 EPP의 선측 방향 y 값(2)

z 좌표 EPP의 하단
EPP의 하단 또는 
스트레이크의 하단 

중 큰 값
x 및 y에 상응하는 값 EPP의 하단

EPP의 하단 또는 
스트레이크의 하단 

중 큰 값
(1) 수평판 또는 수직 횡구조를 제외한 모든 구조
(2) 트랜섬 판의 경우, 하중 계산점의 y 값은 외부 동압력 계산을 위한 하중 계산점 z 값의 외판에 상응하는 y 값으로 

한다.

표 2 : 항복에 대한 하중 계산점(LCP) 좌표

그림 16 : 종늑골식 하중 계산점

그림 17 : 횡늑골식 하중 계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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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 횡 수직구조에서 수평 늑골형 하중 계산점

그림 19 : 횡 수직구조에서 수직 늑골형 하중 계산점

2.2.2 좌굴
8장 2절에 따라 EPP의 규범적 좌굴평가를 위하여, 압력과 선체거더 응력에 대한 하중 계산점은 표 3에 따른다. 
유한요소해석 좌굴평가의 경우 8장 4절을 적용한다.

하중 계산점 압력의 
하중 계산점

선체거더 응력의 하중 계산점(그림 22)

굽힘응력(1)

전단응력
비 수평판 수평판

x 좌표
항복에 대한 

하중 계산점과 
동일한 좌표
(표 2 참조)

요소 판 패널 길이의 중앙

y 좌표 x 및 z에 상응하는 값 요소 판 패널의 내외부 끝단
(A1점 및 A2점)

요소 판 패널의 중간점
(point B)

z 좌표 요소 판 패널의 내외부 끝단
(A1점 및 A2점) x 및 y에 상응하는 값

(1) 곡판의 굽힘응력은 A1점과 A2점에서 응력 값의 평균으로 한다.

표 3 : 판 좌굴에 대한 하중 계산점(LCP) 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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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 판 좌굴에 대한 하중 계산점 - 선체거더 응력

3. 보강재

3.1 기준점

3.1.1
보강재에 대한 단면계수의 요건은 최소 단면계수가 요구되는 기준점과 관련이 있다. 대표적인 형상에 대한 기준점은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 국부 치수평가를 위한 단면계수 및 선체거더 응력의 계산에 대한 기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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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하중 계산점

3.2.1 압력에 대한 하중 계산점
압력에 대한 하중 계산점은 다음에 따른다.

• 고려하는 보강재의 전체 길이 의 중간 지점
• 보강재와 부착판의 교차 지점

트랜섬 판에 위치한 보강재의 경우, 하중 계산점의 y 값은 외부 동압력 계산을 위한 하중 계산점 z 값의 외판에 상
응하는 y 값으로 한다.

3.2.2 선체거더 굽힘응력에 대한 하중 계산점
선체거더 굽힘응력에 대한 하중 계산점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a) 6장에 따른 항복강도 검증의 경우
• 고려하는 보강재 전체 길이 의 중간 지점
• 그림 21에 따른 기준점

b) 8장에 따른 규범적 좌굴 요건의 경우
• 고려하는 보강재 전체 길이 의 중간 지점
• 보강재와 부착판의 교차 지점

3.2.3 비수평 보강재
면외압력  (kN/m2 )는 보강재 전체 길이의 중앙에서 구해진 값과 아래 식에 의해 구해진 값 중 큰 값으로 계산한
다.

a) 수직 보강재의 상단 압력이 최저 0이 되는 높이보다 아래에 있는 경우

 
b) 수직 보강재의 상단 압력이 최저 0이 되는 높이 또는 위에 있는 경우(그림 22 참조)

  

 : 보강재의 하단과 압력이 0이 되는 높이까지 거리(m)

 : 수직 보강재 스팬 의 상단에서 면외압력(kN/m2)

 : 수직 보강재 스팬 의 하단에서 면외압력(kN/m2)

그림 22 : 수직 보강재에 대한 작용하는 압력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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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차 지지부재

4.1 하중 계산점

4.1.1
하중 계산점은 부착판과 1차 지지부재의 교차 지점에서 전체 길이 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다. 다만, 화물창 구역의 
1차 지지부재인 경우, 6장 6절 [2]의 요건을 따른다.
트랜섬 판에 위치한 1차 지지부재의 경우, 하중 계산점의 y 값은 외부 동압력 계산을 위한 하중 계산점 z 값의 외판
에 상응하는 y 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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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편 4장

하중

제 1 절   소개

제 2 절   동적하중상태

제 3 절   선박 운동 및 가속도

제 4 절   선체거더하중

제 5 절   외부하중

제 6 절   내부하중

제 7 절   설계하중 시나리오

제 8 절   적하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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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소개

기호

이 절에서 정의하지 않은 기호에 대하여는 1장 4절을 참조한다.
 : 정적하중 상태  : 정적하중 상태 + 동적하중 상태

1. 일반

1.1 적용

1.1.1 범위
이 장에서는 강도 및 피로평가를 위한 설계하중을 제공한다. 
하중조합은 4장 7절에 정의된 설계하중 시나리오에 따라 유도되어야 한다. 이 절은 모든 적절한 운영 방식의 일관된 
설계하중 조합들을 정의하기 위한 설계하중 시나리오의 개념을 사용한다.

1.1.2 등가설계파 
각각 동적하중 상태에 연관된 동적하중은 등가설계파(Equivalent Design Wave, EDW) 개념을 기반으로 한다. 등가
설계파 개념은 지배적인 하중 응답이 요구된 장기 응답치와 동등하도록 선박에 작용하는 동적하중 들의 일관적인 조
합을 적용한다. 

1.1.3 강도와 피로평가에 대한 확률수준
이 절에서 평가는 다음에 따라 이해되어야 한다.

a) 강도평가는 의 확률수준에 해당하는 하중, 평형수 교환, 항구 접안 및 침수 상태에 대하여 피로를 제외한 
강도기준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b) 피로평가는 의 확률수준에 해당하는 하중에 대한 피로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1.1.4 동적하중 성분
모든 동적하중 성분은 각 동적하중 상태에 대한 계산 값과 동일하여야 한다.

1.1.5 강도평가 용 하중
강도평가는 모든 설계하중 시나리오에 대해 시행되어야 하며 최종 평가는 가장 불리한 강도 요건으로 시행되어야 한
다.
정적 및 동적하중이 고려하는 하중조건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 강도평가를 위한 각각의 설계하중 시나리오는 정적 
하중 상태(S) 혹은 정적하중 및 동적하중 상태(S + D)로 구성된다.
정적하중은 다음 절에 정의된다.

a) 4장 4절에서 정수중 선체거더 하중 
b) 4장 5절에서 외부하중 
c) 4장 6절에서 내부하중 

선체거더 하중에 대한 강도평가 및 동적하중 조합계수에 대한 등가설계파(EDW)는 4장 2절 [2]에 명시되어 있다.
동적하중 성분은 다음 절에 정의된다.
  a) 4장 4절에서 동적 선체거더 하중 
  b) 4장 5절에서 외부하중 
  c) 4장 6절에서 내부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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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피로평가 용 하중
정적 및 동적하중이 고려하는 하중조건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 피로평가를 위한 각 설계하중 시나리오는 정적 + 동
적하중 상태(S + D)로 구성된다. 
정적하중은 다음 절에 정의된다.

a) 4장 4절에서 정수중 선체거더 하중 
b) 4장 5절에서 외부하중 
c) 4장 6절에서 내부하중 

피로평가를 위한 등가설계파(EDW)는 4장 2절 [2]에 따른다.
동적하중 성분은 다음 절에 정의된다.
  a) 4장 4절에서 동적 선체거더 하중
  b) 4장 5절에서 외부하중 
  c) 4장 6절에서 내부하중 

1.2 정의

1.2.1 좌표계
좌표계는 1장 4절 [3.5.1]에 정의된다.

1.2.2 선박 운동에 대한 부호 규약
선박 운동은 선박의 무게중심(COG)과 관련하여 정의된다.(그림 1 참조)

a) 전후동요는 축 방향으로의 이동을 말한다.(전방을 양으로 한다.)
b) 좌우동요는 축 방향으로의 이동을 말한다.(좌현을 양으로 한다.)
c) 상하동요는 축 방향으로의 이동을 말한다.(상방을 양으로 한다.)
d) 횡동요는 COG를 지나는 종방향 축에 대한 회전을 말한다.(우현이 내려가고, 좌현이 올라가는 것을 양으로 한

다.)
e) 종동요는 COG를 지나는 횡방향 축에 대한 회전을 말한다.(선수가 내려가고, 선미가 올라가는 것을 양으로 한

다.)
f) 선수동요는 COG를 지나는 수직 축에 대한 회전을 말한다.(선수가 좌현으로, 선미가 우현으로 움직이는 것을 

양으로 한다.)

그림 1 : 선박 운동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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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선체거더 하중에 대한 부호 규약
선체 횡단면에 수직 굽힙 모멘트 , 수직 전단력. 수평 굽힙 모멘트 및 비틀림 모멘트에 대한 부호 규약은 그림 2에서 
나타낸다. 

a) 수직 굽힘 모멘트  및 은 강력갑판에 인장응력을 발생시킬 때 양(호깅 굽힘 모멘트), 그리고 선저에서 
인장응력을 발생시킬 때 음(새깅 굽힘 모멘트)이다.

b) 수직 전단응력  , 은 고려하는 선체 횡단면의 선미부에서는 하방으로, 선수부에서는 상방으로 작용할 
경우에 양이다. 

c) 수평 굽힘 모멘트 는 우현측에 인장응력을 발생시킬 때 양, 좌현측에 인장응력을 발생시킬 때 음이다.
d) 비틀림 모멘트 는 횡단면의 선미부가 축의 음의 회전방향으로 모멘트를 받고, 횡단면의 선수부가  축의 

양의 회전방향으로 모멘트를 받는 경우에 양이다. 

그림 2 : 전단력   ,    ,     및 굽힘 모멘트   ,    ,     및    에 대한 부호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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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동적하중 상태

기호

이 절에서 정의하지 않은 기호에 대하여는 1장 4절을 참조한다.
,  , , , , ,  : 가속도 성분(4장 3절 참조)
 : 하중점의  좌표와 의 비율로서 다음에 따른다. 단,  ≤  ≤ 

  
 : 적하상태 흘수와 강도계산용 흘수 사이의 비율(4장 3절 참조)
 : 고려하는 위치의 선박 길이 방향 위치에 따른 계수로 다음과 같다.

    ≤ 인 경우
    인 경우

 : OST 하중 상태에 대한 비틀림 모멘트의 종방향 분포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 인 경우
      ≤ 인 경우
    인 경우

 : OSA 하중 상태에 대한 비틀림 모멘트의 종방향 분포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 인 경우

        ≤ 인 경우

     인 경우
 : 풍상측, 오는 파도에 노출된 선박의 측면. : 풍하측, 오는 파도에 노출되지 않은 선박의 보호된 측면.
 : 수직 파랑 굽힘 모멘트.(kNm) (4장 4절 참조)
 : 수직 파랑 전단력.(kN ) (4장 4절 참조)
 : 수평 파랑 굽힙 모멘트.(kNm) (4장 4절 참조)
 : 수평 파랑 전단력.(kN ) (4장 4절 참조)
 : 파랑 비틀림 굽힘 모멘트.(kNm) (4장 4절 참조)
 : 수직 파랑 굽힘 모멘트에 적용되는 하중조합계수.
 : 수직 파랑 전단력에 적용되는 하중조합계수.
 : 수평 파랑 굽힘 모멘트에 적용되는 하중조합계수.
 : 파랑 비틀림 모멘트에 적용되는 하중조합계수.
 : 전후동요 가속도에 적용되는 하중조합계수.
 : 종동요에 의한 종가속도에 적용되는 하중조합계수. 
 : 종동요 운동에 의한 종가속도에 적용되는 하중조합계수.
 : 좌우동요 가속도에 적용되는 하중조합계수.
 : 횡동요에 의한 횡가속도에 적용되는 하중조합계수.
 : 횡동요 운동에 의한 횡가속도에 적용되는 하중조합계수.
 : 상하동요 가속도에 적용되는 하중조합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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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동요에 의한 수직가속도에 적용되는 하중조합계수.
 : 종동요에 운동에 의한 수직가속도에 적용된 하중조합계수.
 : 횡동요 경사각.(deg) (4장 3절 [2.1.1] 참조) 
 : 종동요 경사각.(deg) (4장 3절 [2.1.2] 참조)

1. 일반

1.1 동적하중 상태의 정의

1.1.1  
다음의 등가설계파(EDW)는 구조평가를 위한 일반적인 동적하중 상태를 생성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a) HSM 하중 상태:
HSM-1 및 HSM-2: 선체 중앙부에서 수직 파랑 굽힘 모멘트를 각각 최소화 및 최대화 하는 선수파에 대한 등

가설계파.
b) HSA 하중 상태:

HSA-1 및 HSA-2: 각각 선수에서 선수파에 의한 수직가속도를 각각 최대화 및 최소화하는 선수파에 대한 등
가설계파.

c) FSM 하중 상태:
FSM-1 및 FSM-2: 선체중앙부에서 수직 파랑 굽힘모멘트를 각각 최소화 및 최대화하는 선미파에 대한 등가설

계파.
d) BSR 하중 상태:

BSR-1P 및 BSR-2P: 좌현으로부터 오는 파도에 의하여 좌현의 상하방향으로의 횡동요 운동을 최소화 및 최대
화하는 횡파에 대한 등가설계파.

BSR-1S 및 BSR-2S: 우현으로부터 오는 파도에 의하여 우현의 상하방향으로의 횡동요 운동을 최대화 및 최소
화하는 횡파에 대한 등가설계파.

e) BSP 하중 상태:
BSP-1P 및 BSP-2P: 중앙부 흘수선에서 좌현의 동적수압을 최대화 및 최소화하는 횡파에 대한 등가설계파.
BSP-1S 및 BSP-2S: 중앙부 흘수선에서 우현의 동적수압을 최대화 및 최소화하는 횡파에 대한 등가설계파.

f) OST 하중 상태:
OST-1P 및 OST-2P: 좌현으로부터 오는 파도에 의하여 AE로부터 0.25 위치에 비틀림 모멘트를 최소화 및 

최대화하는 등가설계사파.
OST-1S 및 OST-2S: 우현으로부터 오는 파도에 의하여 AE로부터 0.25 위치에 비틀림 모멘트를 최대화 및 

최소화하는 등가설계사파.
g) OSA 하중 상태:

OSA-1P 및 OSA-2P: 좌현으로부터 오는 파도에 의하여 종동요 가속도를 최대화 및 최소화하는 등가설계사파.
OSA-1S 및 OSA-2S: 우현으로부터 오는 파도에 의하여 종동요 가속도를 최대화 및 최소화 하는 등가설계사파.

비고 1: 1 과 2는 각각의 등가설계파에 대한 최대 / 최소 주요 하중 성분을 나타낸다.
비고 2: P 와 S는 풍상측이 좌현과 우현에 각각 있는 것을 나타낸다. 
BSP 하중상태는 평형수 상태에 대해 사용되지 않는다. 
HSA 및 OSA 하중 상태는 피로평가에 대해 사용되지 않는다.

1.2 적용

1.2.1  
이 절에서 설명된 동적하중 상태는 4장 7절에서 설명된 설계하중 시나리오에 의해 요구된 동적하중을 결정하는데 이
용된다. 동적하중 상태는 다음 구조평가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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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강도평가
•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판재, 일반 보강재 그리고 1차 지지부재에 대한 강도평가
• 구조부재의 대한 직접강도해석(유한요소해석) 평가

b) 피로평가
• 단순 응력 해석에 의한 구조상세의 피로평가
• 유한요소 응력 해석에 의한 구조상세의 대한 피로평가

2. 강도평가를 위한 동적하중 상태

2.1 동적하중 상태의 설명

2.1.1  
강도평가를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각각의 동적하중 상태에 해당하는 선체 운동의 응답 및 선체거더 하중은 표 1부터 
표 3에 설명한다.

하중성분 HSM-1 HSM-2 HSA-1 HSA-2 FSM-1 FSM-2

EDW HSM HSA FSM

파랑 선수파 선수파 선미파

영향 최대 굽힘 모멘트 최대 수직 가속도 최대 굽힘 모멘트

VWBM 새깅 호깅 새깅 호깅 새깅 호깅

VWSF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HWBM - - - - - -

HWSF - - - - - -

TM - - - - - -

전후동요 선미 방향 선수 방향 선미 방향 선수 방향 선미 방향 선수 방향



좌우동요 - - - - - -

 - - - - - -

상하동요 하향 상향 하향 상향 하향 상향



횡동요 - - - - - -

 - - - - - -

종동요 선수 하향 선수 상향 선수 하향 선수 상향 선수 하향 선수 상향



표 1 : HSM, HSA 및 FSM 하중 상태에 대한 선박 응답 - 강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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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성분 BSR-1P BSR-2P BSR-1S BSR-2S BSP-1P BSP-2P BSP-1S BSP-2S

EDW BSR BSR BSP BSP

파랑 횡파 횡파

영향 최대 횡동요 수선에서의 최대 압력

VWBM - - - - 새깅 호깅 새깅 호깅

VWSF - - - -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HWBM 우현 인장 좌현 인장 좌현 인장 우현 인장 우현 인장 좌현 인장 좌현 인장 우현 인장

HWSF - - - -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TM - - - - - - - -

전후동요 - - - - 선수 방향 선미 방향 선수 방향 선미 방향

 - - - -

좌우동요 좌현 또는 우현 방향 우현 또는 좌현 방향 좌현 방향 우현 방향 우현 방향 좌현 방향


 또는  또는 

상하동요 하향 상향 하향 상향 하향 상향 하향 상향



횡동요 좌현 하향 좌현 상향 우현 하향 우현 상향 좌현 상향 좌현 하향 우현 상향 우현 하향

  

종동요 - - - - - - - -

 - - - - - - - -

표 2 : BSR 및 BSP 하중 상태에 대한 선박 응답 - 강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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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성분 OST-1P OST-2P OST-1S OST-2S OSA-1P OSA-2P OSA-1S OSA-2S

EDW OST OSA

파랑 사파 사파

영향 최대 비틀림 모멘트 최대 종동요 가속도

VWBM 새깅 호깅 새깅 호깅 호깅 새깅 호깅 새깅

VWSF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HWBM 좌현 인장 우현 인장 우현 인장 좌현 인장 우현 인장 좌현 인장 좌현 인장 우현 인장

HWSF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TM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전후동요 선수 방향 선미 방향 선수 방향 선미 방향 선수 방향 선미 방향 선수 방향 선미 방향



좌우동요 - - - - 좌현 방향 우현 방향 우현 방향 좌현 방향

 - -

상하동요 상향 하향 상향 하향 상향 하향 상향 하향



횡동요 좌현 하향 좌현 상향 우현 하향 우현 상향 좌현 하향 좌현 상향 우현 하향 우현 상향



종동요 선수 상향 선수 하향 선수 상향 선수 하향 선수 상향 선수 하향 선수 상향 선수 하향



표 3 : OST 및 OSA 하중 상태에 대한 선박 응답 - 강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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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하중조합계수

2.2.1  
선체거더 하중 및 관성 하중 성분에 대한 하중조합계수(LCF)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표 4 : HSM, HSA 및 FSM 하중상태에 대한 하중조합계수
표 5 : BSR 및 BSP 하중상태에 대한 하중조합계수
표 6 : OST 및 OSA 하중상태에 대한 하중조합계수

하중 성분 LCF HSM-1 HSM-2 HSA-1 HSA-2 FSM-1 FSM-2

선체거더 
하중

       
       
       
       
       

종가속도

             
       
       

횡가속도

       
       
       

수직가속도

         
       
       

표 4  : HSM, HSA 및 FSM 하중 상태에 대한 하중조합계수 - 강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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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 성분 LCF BSR-1P BSR-2P BSR-1S BSR-2S

선체거더 
하중

     
     
     
     
     

종가속도

     
     
     

횡가속도

         
     
     

수직가속도

         
     
     

하중 성분 LCF BSP-1P BSP-2P BSP-1S BSP-2S

선체거더 
하중

         
         
     
     
    0 

종가속도

     
     
     

횡가속도

     
         
     

수직가속도

         
         
     

표 5 : BSR 및 BSP 하중 상태에 대한 하중조합계수 - 강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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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 성분 LCF OST-1P OST-2P OST-1S OST-2S

선체거더 
하중

         
     
     
         
     

종가속도

     
     
     

횡가속도

     
         
         

수직가속도

     
         
     

하중 성분 LCF OSA-1P OSA-2P OSA-1S OSA-2S

선체거더 
하중

         
         
         
         
     

종가속도

         
     
     

횡가속도

     
     
     

수직가속도

     
     
     

표 6 : OST 및 OSA 하중 상태에 대한 하중조합계수 - 강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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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로평가를 위한 동적하중 상태

3.1 동적하중 상태의 설명

3.1.1
피로평가를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각각의 동적하중 상태에 해당하는 선체 운동의 응답 및 선체거더 하중은 표 7부터 
표 9에 설명한다.

하중 성분 HSM-1 HSM-2 FSM-1 FSM-2

EDW HSM FSM

파랑 선수파 선미파

영향 최대 굽힘 모멘트 최대 굽힘 모멘트

VWBM 새깅 호깅 새깅 호깅

VWSF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HWBM - - - -

HWSF - - - -

TM - - - -

전후동요 선미 방향 선수 방향 선수 방향 선미 방향


죄우동요 - - - -

 - - - -

상하동요 하향 상향 - -

 - -

횡동요 - - - -

 - - - -

종동요 선수 하향 선수 상향 선수 하향 선수 상향



표 7 : HSM 및 FSM 하중 상태에 대한 선박 응답 – 피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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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 성분 BSR-1P BSR-2P BSR-1S BSR-2S BSP-1P BSP-2P BSP-1S BSP-2S

EDW BSR BSR BSP BSP

파랑 횡파 횡파

영향 최대 횡동요 수선에서의 최대 압력

VWBM - - - - 새깅 호깅 새깅 호깅

VWSF - - - -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HWBM 우현 인장 좌현 인장 좌현 인장 우현 인장 우현 인장 좌현 인장 좌현 인장 우현 인장

HWSF - - - -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TM - - - - - - - -

전후동요 - - - - 선수 방향 선미 방향 선수 방향 선미 방향

 - - - -

좌우동요 좌현 또는 우현 방향 우현 또는 좌현 방향 좌현 방향 우현 방향 우현 방향 좌현 방향

  또는  또는 

상하동요 하향 상향 하향 상향 하향 상향 하향 상향



횡동요 좌현 하향 좌현 상향 우현 하향 우현 상향 좌현 상향 좌현 하향 우현 상향 우현 하향

  

종동요 - - - - - - - -

 - - - - - - - -

표 8 : BSR 및 BSP 하중 상태에 대한 선박 응답 - 피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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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 성분 OST-1P OST-2P OST-1S OST-2S

EDW OST

파랑 사파

영향 최대 비틀림 모멘트

VWBM 새깅 호깅 새깅 호깅

VWSF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HWBM 좌현 인장 우현 인장 우현 인장 좌현 인장

HWSF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TM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전후동요 선수 방향 선미 방향 선수 방향 선미 방향



좌우동요 - - - -

 - -

상하동요 상향 하향 상향 하향



횡동요 좌현 하향 좌현 상향 우현 하향 우현 상향



종동요 선수 상향 선수 하향 선수 상향 선수 하향



표 9 : OST 하중 상태에 대한 선박 응답 - 피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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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하중조합계수

3.2.1
선체거더 하중 및 관성 하중 성분에 대한 하중조합계수(LCF)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표 10 : HSM 및 FSM 하중상태에 대한 하중조합계수
표 11 : BSR 및 BSP 하중상태에 대한 하중조합계수
표 12 : OST 하중상태에 대한 하중조합계수

하중 성분 LCF HSM-1 HSM-2 FSM-1 FSM-2

선체거더 하중

     
       
     
     
     

종가속도

         
       
       

횡가속도

     
     
     

수직가속도

       
     
       

표 10 : HSM 및 FSM 하중 상태에 대한 하중조합계수 - 피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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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 성분 LCF BSR-1P BSR-2P BSR-1S BSR-2S

선체거더 하중

     
     
     
     
     

종가속도

     
     
     

        
횡가속도


         
     

수직가속도

       
         

    

하중 성분 LCF BSP-1P BSP-2P BSP-1S BSP-2S

선체거더 하중

         
         
     
     
     

종가속도

     
     
     

횡가속도

         
         
         

수직가속도

         
         

    

표 11 : BSR 및 BSP 하중 상태에 대한 하중조합계수 - 피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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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 성분 LCF OST-1P OST-2P OST-1S OST-2S

선체거더 하중

         
         
         
         
     

종가속도

         
         
         

횡가속도

     
         
         

수직가속도

         
         

        

표 12 : OST 하중 상태에 대한 하중조합계수 - 피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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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선박 운동 및 가속도

기호

이 절에 정의되지 않는 기호에 대해서는 1장 4절을 참조한다.
 : 가속도 변수로서 다음 식에 의한다.

       
 : 횡동요 주기.(s) ([2.1.1]에 정의)
 : 횡동요 각도.(deg) ([2.1.1]에 정의)
 : 종동요 주기.(s) ([2.1.2]에 정의)
 : 종동요 각도.(deg) ([2.1.2]에 정의)
 : 선박 회전 중심에 대한 수직좌표(m)는 다음 식에 의한다.

      
        및  : 하중조합계수.(4장 2절 참조)

 : 횡동요에 의한 횡가속도.(ms) ([3.3.2] 참조)
 : 종동요에 의한 종가속도.(ms) ([3.3.1] 참조)
 : 횡동요에 의한 수직가속도.(ms) ([3.3.3] 참조)
 : 종동요에 의한 수직가속도.(ms) ([3.3.3] 참조)
 : 적하상태의 흘수와 강도계산용 흘수의 비로서 다음 식에 의한다. 다만, 0.5 이상이어야 한다.

  


 : 고려된 적하상태에 대한 선체중앙부 흘수.(m)
   : 고려하는 위치의  ,  및  좌표.(m) (4장 1절 [1.2.1] 참조)
 : 4장 7절에 규정된 적용 설계하중 시나리오에 따른 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최대 파랑하중 설계하중 시나리오의 경우 
    평형수 교환 설계하중 시나리오의 경우
    항해중 사고 침수 설계하중 시나리오의 경우
    항구/ 보호수역 설계하중 시나리오의 경우

 : 선박 운항과 관련된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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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1.1 정의

1.1.1  
선체 운동 및 가속도는 사인 곡선(sinusoidal)이라 가정한다. 이 절에서 공식에 의해 정의된 운동 값은 단일 진폭이
다. 즉, 파정에서 파저까지 높이의 절반을 의미한다.

2. 선체 운동 및 가속도

2.1 선체 운동

2.1.1 횡동요 운동
횡동요 주기  (s)로서 다음 식에 의한다.

  

횡동요 각  (deg)로서 다음 식에 의한다.

  
 : 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강도평가의 경우

      ×   피로평가의 경우

 : 다음과 같다.
    빌지킬이 없는 선박의 경우
    빌지킬이 있는 선박의 경우

 : 해당 적재조건에서의 횡동요 회전반경(m)으로, 적하지침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표 1에 따른다.
 : 해당 적재조건에서의 메타센터 높이(m)로, 적하지침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표 1에 따른다.

적재상태(1)   
만재 적재 상태   

평형수 상태   
(1) 적하지침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침수 시의   및   값은 만재 적재상태에서의 값을 사용한다.

표 1 :    및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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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종동요 운동
종동요 주기 (s)는 다음 식에 의한다.

  
종동요 각 (deg)는 다음 식에 의한다.

      
 :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강도평가의 경우

     ×   피로평가의 경우

2.2 무게 중심에서의 선박 가속도

2.2.1 전후동요 가속도
전후동요에 의한 종가속도(ms)는 다음 식에 의한다.
      
 :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강도평가의 경우

      ×  피로평가의 경우

2.2.2 좌우동요 가속도
좌우동요에 의한 횡가속도(ms)는 다음 식에 의한다.
      
 :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강도평가의 경우

      ×  피로평가의 경우

2.2.3 상하동요 가속도
상하동요에 의한 수직가속도(ms)는 다음 식에 의한다.
     
 :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강도평가의 경우

     ×  피로평가의 경우

2.2.4 횡동요 가속도
횡동요 가속도 (rads)는 다음 식에 의한다.

   
 

 : 를 1.0으로 하여 구한 횡동요 각
 :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강도평가의 경우

      ×  피로평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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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종동요 가속도
종동요 가속도 (rads)는 다음 식에 의한다.

    
 

 : 를 1.0으로 하여 구한 종동요 각
 :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강도평가의 경우
    피로평가의 경우

3. 임의 위치에서의 가속도

3.1 일반

3.1.1
임의 위치에서 관성하중을 도출하기 위한 가속도는 선박 고정 좌표계에 관하여 정의된다. 따라서 [3.2]와 [3.3]에서 
정의되는 가속도 값들은 일시적인 횡동요 및 종동요 각으로 인한 중력 가속도 요소를 포함한다. 

3.1.2
4장 2절의 동적하중 상태에 적용하는 가속도는 [3.2]에 따른다.

3.1.3
[3.3]에 정의된 포락선(envelope) 가속도는 자문의 목적으로 제공되며 최대 설계 가속도 값이 요구될 때 다른 설계 
목적에 이용할 수 있다.(예: 크레인 거치대, 기관 거치대 등.)

3.2 동적하중 상태에 대한 가속도

3.2.1 일반
4장 2절의 동적하중 상태에 적용하는 가속도는 [3.2.2]에서 [3.2.4]에 따른다.

3.2.2 종가속도
각각의 동적하중 상태에 대한 임의 위치에서의 종가속도(ms )는 다음 식에 의한다.
   sin      
3.2.3 횡가속도
각각의 동적하중 상태에 대한 임의 위치에서의 횡가속도(ms )는 다음 식에 의한다.
    sin     
3.2.4 수직가속도
각각의 동적하중 상태에 대한 임의 위치에서의 수직가속도(ms )는 다음 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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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포락선(Envelope) 가속도

3.3.1 종가속도
임의 위치에서의 포락선(envelope) 종가속도  (ms )는 다음 식에 의한다.

     sin  

 : 종동요에 의한 종가속도(ms )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3.3.2 횡가속도
임의 위치에서의 포락선(envelope) 횡가속도  (ms )는 다음 식에 의한다.

   sin
 : 횡동요에 의한 횡가속도(ms )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3.3.3 수직가속도
임의 위치에서 포락선(envelope) 수직가속도  (ms )는 다음 식에 의한다.

       

 : 종동요에 의한 수직가속도(ms )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횡동요에 의한 수직가속도(ms )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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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선체거더 하중

기호

이 절에서 정의하지 않은 기호에 대하여는 1장 4절을 참조한다.
 : 4장 1절 [1.2.1]에 정의된 기준 좌표계에 따른 계산 지점의  좌표.(m)
 : 4장 2절에 따른다.
 : 파도의 진행 방향에 대한 수정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a) 강도평가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
   최대 파랑하중 설계하중 시나리오에 대한 BSR 및 BSP 하중 상태

 b) 피로평가의 경우   
 : 설계하중 시나리오와 관련된 계수.(4장 3절 참조)
 : 선박 운항과 관련된 계수.(4장 3절 참조) : 파랑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m)

       ≤  ≤ 인 경우

       ≤ 인 경우

          ≤ 인 경우

 : 강도계산용 흘수에서의 수선면 계수로 다음 식에 따른다.

  

 : 강도계산용 흘수에서의 수선면적.(m)
HSM, HSA, FSM, BSR, BSP, OST, OSA : 4장 2절의 동적하중 상태

1. 적용

1.1 일반

1.1.1
정적 설계하중 시나리오에 대한 선체거더 하중은 [2]에 정의된 정수중 하중으로 나타낸다.

1.1.2
정적 및 동적 설계하중 시나리오의 선체거더 하중은 각 동적하중 상태에 따라 계산되며 [2]의 정수중 하중과 [3.7]의 
동적하중의 합으로 나타낸다.

2. 정수중 선체거더 수직 하중

2.1 적용

2.1.1 일반
a) 설계자는 항해중 및 항구 / 보호수역에 대해서 정수중 허용 굽힘 모멘트와 전단력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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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정수중 허용 선체거더 하중은 화물창 구역에서의 각 횡격벽, 화물창 중간. 선수격벽, 기관실 전단 격벽, 기관실 
중간, 기관실 후단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임의의 다른 위치에서의 허용 굽힘 모멘트 및 전단력은 선형 보간법
에 의해 구한다.

c) 정수중 굽힘 모멘트  (kNm) 및 정수중 전단력  (kN )은 [2.1.2]에 규정된 설계하중 조건에 대하여 선박 
길이를 따라 각 횡단면에서 계산되어야 한다.

2.1.2 설계하중 조건
일반적으로 정수중 굽힘 모멘트( ) 및 전단력( ) 계산에는, 출항 및 입항 시 연료유, 청수 및 저장품의 양을 기
초로 한 설계 화물 및 평형수 적재상태가 고려되어야 한다. 항해의 중간 단계에서 소모품의 양과 배치의 변화가 크
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항 및 입항 상태에 추가하여 중간 단계에 대한 계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항해 도중 
평형수를 적재하거나 배출하는 경우, 평형수 적재 및 / 또는 배출 직전 및 직후의 중간 상태에 대한 계산 자료를 제
출하여야 하고 적하지침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항해 시 임의의 종방향 위치에서의 정수중 허용 수직 굽힘 모멘트  ,   및 정수중 허용 수직 전단력  , 은 다음의 값보다 큰 값이어야 한다.

a) 적하지침서 상의 적하상태의 정수중 굽힘 모멘트 및 전단력의 최대 및 최소값
b) 설계자에 의해 지정된 정수중 최대 및 최소 굽힘 모멘트 및 전단력

적하지침서는 항해 상태의 정수중 선체거더 하중이 검증된 관련 적하상태를 포함하여야 한다.

2.2 정수중 수직 굽힘 모멘트

2.2.1 정수중 굽힘 모멘트 
정수중 굽힘 모멘트가 적하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호깅 상태의 정수중 허용 굽힘 모멘트   (kNm)는 
다음 식에 따른다.
         
   :  및 을 1.0으로 하여 [3.2]에 따라 계산된 수직 파랑 호깅 모멘트.
 : 선박의 길이 방향에 따른 분포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그림 1 참조)

      ,   인 경우
      인 경우
     ≤  ≤ 인 경우
      인 경우
 중간값은 선형 보간법에 의하여 구한다.

그림 1 : 분포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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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항해 상태 정수중 수직 허용 굽힘 모멘트
선박 길이 방향의 모든 위치에서 항해 상태 정수중 수직 허용 굽힘 모멘트   및  는 다음의 정수중 굽힘 
모멘트보다 큰 값이어야 한다. 

a) 4장 8절의 항해 중 적하상태의 정수중 호깅 및 새깅 상태 중 가장 큰 정수중 굽힘 모멘트.
b) 적하지침서에 기술된 항해 중 적하상태의 굽힘 모멘트 중 가장 큰 정수중 굽힘 모멘트. 

2.2.3 항구 / 보호수역 정수중 수직 허용 굽힘 모멘트
선박 길이 방향의 모든 위치에서 항구 / 보호수역의 정수중 수직 허용 굽힘 모멘트   및  는 다음의 
정수중 굽힘 모멘트보다 큰 값이어야 한다.

a) 4장 8절의 항구 / 보호수역 적하상태의 정수중 호깅 및 새깅 상태 중 가장 큰 정수중 굽힘 모멘트.
b) 적하지침서에 기술된 항구 / 보호수역 적하상태의 굽힘 모멘트 중 가장 큰 정수중 굽힘 모멘트. 
c) [2.2.2]의 정수중 허용 굽힘 모멘트. 

2.2.4 항해 상태 침수 시 정수중 수직 허용 굽힘 모멘트
선박 길이 방향의 모든 위치에서 침수 시 정수중 수직 허용 굽힘 모멘트  는 다음의 정수중 굽힘 모멘트보다 
큰 값이어야 한다.

a) 4장 8절의 비손상 및 침수 적하상태의 호깅 및 새깅 상태 중 가장 큰 정수중 굽힘 모멘트.
b) 적하지침서에 기술된 비손상 및 침수 적하상태의 굽힘 모멘트 중 가장 큰 정수중 굽힘 모멘트. 
c) [2.2.2]의 정수중 허용 굽힘 모멘트. 

2.2.5 탱크 시험 상태의 정수중 수직 허용 굽힘 모멘트
선박 길이 방향의 모든 위치에서 탱크 시험 상태의 정수중 수직 허용 굽힘 모멘트  는 다음의 정수중 굽힘 모
멘트보다 큰 값이어야 한다.

a) 탱크 시험 절차서에 기술된 굽힘 모멘트 중 가장 큰 정수중 굽힘 모멘트. 
b) 정수중 굽힘 모멘트가 탱크 시험 절차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정수중 허용 굽힘 모멘트는 [2.2.2]의 값으로 

할 수 있다.

2.3 정수중 수직 전단력

2.3.1 항해 상태 정수중 수직 허용 전단력
선박 길이 방향의 모든 위치에서 항해 상태 정수중 수직 허용 전단력 는 다음의 정수중 전단력보다 큰 값이어야 
한다.

a) 4장 8절의 항해 중 적하상태의 정수중 전단력((+) 또는 (-)) 중 가장 큰 정수중 전단력.
b) 적하지침서에 기술된 항해 중 적하상태의 전단력 중 가장 큰 정수중 전단력.

2.3.2 항구 / 보호수역 상태의 정수중 수직 허용 전단력
선박 길이 방향의 모든 위치에서 항구 / 보호수역 상태 정수중 수직 허용 전단력  는 다음의 정수중 전단력보다 
큰 값이어야 한다.

a) 4장 8절의 항구 / 보호수역 적하상태의 정수중 전단력((+) 또는 (-)) 중 가장 큰 정수중 전단력.
b) 적하지침서에 기술된 항구 / 보호수역 적하상태의 전단력 중 가장 큰 정수중 전단력.
c) [2.3.1]의 정수중 허용 전단력. 

2.3.3 항해 상태 침수 시 정수중 수직 허용 전단력
선박 길이 방향의 모든 위치에서 침수 시 정수중 수직 허용 전단력  는 다음의 정수중 전단력보다 큰 값이어야 
한다.

a) 4장 8절의 비손상 및 침수 적하상태의 정수중 전단력((+) 또는 (-)) 중 가장 큰 정수중 전단력.
b) 적하지침서에 기술된 비손상 및 침수 적하상태의 전단력 중 가장 큰 정수중 전단력.
c) [2.3.1]의 정수중 허용 전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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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탱크 시험 상태의 정수중 수직 허용 전단력
선박 길이 방향의 모든 위치에서 항구 / 보호수역 및 탱크 시험 상태 정수중 수직 허용 전단력  는 다음의 정수
중 전단력보다 큰 값이어야 한다.

a) 탱크 시험 절차서에 기술된 탱크 시험 상태 중 가장 큰 정수중 전단력.
b) 정수중 전단력이 탱크 시험 절차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정수중 허용 전단력은 [2.3.1]의 값으로 할 수 있다.

2.4 정수중 비틀림 모멘트

2.4.1
정수중 비틀림 모멘트  (kNm)과 분포는 설계자에 의해 명시되어야 하며, 최소 설계값 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정수중 비틀림 모멘트의 선박 길이 방향 모든 위치에서 최소 설계값은 다음과 같다.
   
 : 선박의 컨테이너 최대 중량 (ton)

   ∙ : 를 포함하는 하중 조건에 대응하는 컨테이너 수
 : 적하지침서 상의 20 ft 컨테이너 최대 중량 (ton)

3. 동적 선체거더 하중

3.1 파랑계수

3.1.1  
파랑계수는 다음 식에 따른다.

  
   ≤ 인 경우

  
    인 경우

 : 참조 길이로서 다음에 따른다.(m)

    [3.2]의 수직 파랑 굽힘 모멘트를 계산하는 경우

    [3.3]의 수직 파랑 전단력을 계산하는 경우

3.2 수직 파랑 굽힘 모멘트

3.2.1
수직 파랑 모멘트  (kNm)는 다음 식에 의한 값으로 하며, 선박 길이 방향에 따른 분포는 그림 2에 따른다.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강도평가인 경우

     ×  피로평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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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깅에 대한 비선형 수정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강도평가인 경우, 다만 1.1 이하이어야 한다.

   , 피로평가인 경우.
 : 새깅에 대한 비선형 수정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강도평가인 경우, 다만 1.0 이상이어야 한다.

   , 피로평가인 경우.
 : 선수 플레어 형상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최상층 갑판 수평면에 대한 투영면적(m)으로, 선수루 갑판이 0.8부터 전방부까지 연장된 경우, 이를 
포함한다. 다만, 불워크와 같은 기타 구조는 제외.(그림 3 참조)

 : 0.8부터 전방부까지 강도계산용 흘수 에서의 수선면 면적.(m)
 : 선수단에서 측정한 강도계산용 흘수 에서의 수선면으로부터 최상층 갑판 또는 선수루 갑판까지의 수

직 거리(m), 다만, 판 구조의 불워크와 같은 기타 구조는 제외.(그림 3 참조)

그림 2 : 선박 길이에 따른 수직 파랑 굽힘 모멘트    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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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투영면적    및 수직 거리  

3.3 수직 파랑 전단력

3.3.1
선박 길이에 따른 수직 파랑 전단력  (kN )의 분포는 그림 4에 따른다.

       
     
      
       
      

중간값은 선형 보간법에 의하여 구한다.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강도평가인 경우
     ×  피로평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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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 선박 길이에 따른 수직 파랑 전단력    의 분포

3.4 수평 파랑 굽힘 모멘트

3.4.1
수평 파랑 굽힘 모멘트(kNm)는 다음 식에 따른다.

        
  : 선박 길이에 따른 분포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그림 5 참조)

       ,   인 경우
      ≤  ≤ 인 경우
 중간값은 선형 보간법에 의하여 구한다.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강도평가인 경우

     ×  피로평가인 경우

그림 5 : 선박 길이에 따른 수평 파랑 굽힘 모멘트     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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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수평 파랑 전단력

3.5.1
선박의 기선에 대한 수평 파랑 전단력(kNm)은 다음 식에 따른다.

          
  : 선박 길이에 따른 분포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그림 6 참조)

       ,   인 경우
      ≤  ≤ 인 경우
      ≤  ≤ 인 경우
      ≤  ≤ 인 경우
 중간값은 선형 보간법에 의하여 구한다.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강도평가인 경우

     ×  피로평가인 경우

그림 6 : 선박 길이에 따른 수평 전단력     의 분포

3.6 파랑 비틀림 모멘트

3.6.1
선박의 기선에 대한 파랑 비틀림 모멘트(kNm)는 다음 식에 따른다.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강도평가인 경우

     ×  피로평가인 경우

  : 선박 길이에 따른 분포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그림 7 참조)
       ,   인 경우
      ≤  ≤ 인 경우
      ≤  ≤ 인 경우
       ≤  ≤ 인 경우
 중간값은 선형 보간법에 의하여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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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 길이에 따른 전단 중심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중앙 화물창 중간에서의 전단 중심  좌표.(m)

그림 7 : 선박 길이에 따른 파랑 비틀림 모멘트     의 분포

3.7 동적하중 상태에 대한 선체거더 하중

3.7.1 일반
4장 2절에 정의된 동적하중 상태에 대해 적용하는 동적 선체거더 하중은 [3.7.2]부터 [3.7.6]에 따른다.

3.7.2 수직 파랑 굽힘 모멘트
4장 2절의 각 동적하중 상태에 대하여 적용하는 수직 파랑 굽힘 모멘트   (kNm)는 표 1에 따른다.

하중 조합 계수  
 ≥    
      

표 1 : 동적하중 상태에 대한 수직 파랑 굽힘 모멘트

 : 4장 2절에 따른 수직 파랑 굽힘 모멘트에 대한 하중 조합 계수.
  ,   : 설계하중 시나리오를 고려한 호깅 및 새깅 수직 파랑 굽힘 모멘트.([3.2] 참조)

3.7.3 수직 파랑 전단력
4장 2절의 각 동적하중 상태에 대하여 적용하는 수직 파랑 전단력   (kN )은 표 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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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 조합 계수  
 ≥     

   

     
  

표 2 : 동적하중 상태에 대한 수직 파랑 전단력

 : 4장 2절에 따른 수직 파랑 전단력에 대한 하중 조합 계수.
 ,   : 설계하중 시나리오를 고려한 수직 파랑 전단력. ([3.3] 참조)

3.7.4 수평 파랑 굽힘 모멘트
4장 2절의 각 동적하중 상태에 대하여 적용하는 수평 파랑 굽힘 모멘트  (kNm)는 다음 식에 따른다.
    : 4장 2절에 따른 수평 파랑 굽힘 모멘트에 대한 하중 조합 계수.
 : 설계하중 시나리오를 고려한 수평 파랑 굽힘 모멘트.([3.4] 참조)

3.7.5 수평 파랑 전단력
4장 2절의 각 동적하중 상태에 대하여 적용하는 수평 파랑 전단력 (kN )은 표 3에 따른다.

하중 조합 계수 
 ≥   
    

표 3 : 동적하중 상태에 대한 수평 파랑 전단력

 : 4장 2절에 따른 수평 파랑 전단력에 대한 하중 조합 계수.

 : 설계하중 시나리오를 고려한 수평 파랑 전단력.([3.5] 참조)

3.7.6 파랑 비틀림 모멘트
4장 2절의 각 동적하중 상태에 대하여 적용하는 파랑 비틀림 모멘트   (kNm)는 다음 식에 따른다.
     : 4장 2절에 따른 파랑 비틀림 모멘트에 대한 하중 조합 계수.
 : 설계하중 시나리오를 고려한 파랑 비틀림 모멘트.([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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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외부하중

기호

이 절에서 정의하지 않은 기호에 대하여는 1장 4절을 참조한다.
 : 파장.(m)
 : 고려하는 단면의 흘수선에서 측정한 선박의 형 너비.(m)
, ,  : 고려하는 위치의  ,  및  좌표(m). (4장 1절 [1.2.1] 참조)
 : 4장 2절에 따른다.
 : 하중점의  좌표와 의 비로 다음 식에 따른다.

  
 다만, 1.0이하이어야 한다.

      인 경우
 : 하중점의  좌표와  의 비로 다음 식에 따른다.

   다만, 1.0이하이어야 한다.

 : 4장 3절에 따른다.
 : 하중점의  좌표와  의 비로 다음 식에 따른다.

  
 다만, 1.0이하이어야 한다.

 : 흘수선에서의 압력과 동등한 수두로 다음에 의한다.(m)

  

 : 고려하는 동적하중 상태에 대해 흘수선에서 파랑압력(kNm)으로 다음에 따른다.
       및   인 경우

 : 4장 3절에 따른 강도평가계수.
 : 선박 운항과 관련된 계수.(4장 3절 참조) : 횡동요 주기.(s) (4장 3절 [2.1.1] 참조)
 : 횡동요 각.(deg) (4장 3절 [2.1.1] 참조)
 : 4장 4절에 따른 계수.
 : 파랑계수로서 4장 4절에 따른다. : 보강재 스팬의 중심점 또는 판 영역 중앙의  좌표.(m)

1. 해수압

1.1 전체 압력

1.1.1
정적 설계하중 시나리오(S)에 대한 임의 하중점의 외부압력  (kNm)는 다음 식에 의한다. 다만, 0.0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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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및 동적하중 시나리오(S + D)에 대한 선체 임의의 하중점에서 전체 압력  (kNm)는 각 동적 하중 상태로부
터 계산되며 다음 식에 따른다. 다만, 0.0 이상이어야 한다.
    

 : [1.2]에 따른 정수압.(kNm)
 : [1.3]에 따른 파랑압력.(kNm)

1.2 정수압

1.2.1
임의의 하중점에서 정수압 는 표 1에 따른다.(kNm) (그림 1 참조)

위치 정수압   (kNm)
 ≤    
   

표 1 : 정수압 

그림 1 : 정수압  

1.3 외부 동적 압력

1.3.1 일반
4장 2절 [2]에 정의된 각 동적 하중 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은 [1.3.2]부터 [1.3.8]에 따른다.

1.3.2 HSM 하중 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임의의 하중점에서 HSM-1 및 HSM-2 하중 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는 표 2에 따른다.(k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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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압력(kNm)
하중 상태  ≤     ≤      
HSM-1   max                
HSM-2   max     

표 2 : HSM 하중 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 비선형 수정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a) 극심한 해수 설계하중 시나리오인 경우

        인 경우
        ≤   인 경우
        인 경우

b) 평형수 교환 설계하중 시나리오인 경우
      인 경우
     ≤   인 경우
      인 경우

 중간값은 선형 보간법에 의하여 구한다.
 : 거스(Girth) 분포계수로 다음 식에 따른다.

        
 : 수선면 하중 증폭계수로 다음 식에 따른다. 다만, 1.0 이상이어야 한다.

 a) 만재 적재상태 및   m인 경우
   

 b) 평형수 적재상태 또는  ≤ m인 경우
   : 만곡부 하중 증폭계수로 다음 식에 따른다. 다만, 1.0 이상이어야 한다.

 a) 만재 적재상태 및   m인 경우
  

 b) 평형수 적재상태 또는  ≤ m인 경우
   : 선저 중심 하중 증폭계수로 다음 식에 따른다. 다만, 1.0 이상이어야 한다.

 a) 만재 적재상태 및   m인 경우
  

 b) 평형수 적재상태 또는  ≤ m인 경우
   : 중앙부의 압력 진폭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a) 만재 적재상태 및   m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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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평형수 적재상태 또는  ≤ m인 경우

   
 : 파랑 진폭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동적하중 상태에 대한 파장으로 다음 식에 따른다.(m)

   
 : 선박 길이 방향 위치에 따른 압력 분포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선박 길이 방향에 대한 압력 진폭 계수로 다음에 따른다. 중간값은 선형 보간법에 의하여 구한다.
         

                 
           

표 3 : HSM 하중 상태에 대한      값

                 
           

표 4 : HSM 하중 상태에 대한      값

 : 선박 길이 방향에 대한 압력 위상계수로 다음에 따른다. 중간값은 선형 보간법에 의하여 구한다.
         

   0.22      
 

 
   


    

  

표 5 : HSM 하중 상태에 대한      값

                 
         

표 6 : HSM 하중 상태에 대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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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HSA 하중 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임의의 하중점에서 HSA-1 및 HSA-2 하중 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는 표 7에 따른다.(kNm) 

파랑압력(kNm)
하중 상태  ≤     ≤      
HSA-1   max             
HSA-2   max     

표 7 : HSA 하중 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 비선형 수정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a) 극심한 해수 설계하중 시나리오인 경우

     인 경우
    ≤   인 경우
     인 경우

 b) 평형수 교환 설계하중 시나리오인 경우
     인 경우
    ≤   인 경우
     인 경우
중간값은 선형 보간법에 의하여 구한다.

 : 거스(Girth) 분포 계수로 다음 식에 따른다.

      
 : 중앙부의 압력 진폭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a) 만재 적재상태 및   m인 경우

   
 b) 평형수 적재상태 또는  ≤ m인 경우

    
 : 파랑 진폭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동적 하중 상태에 대한 파장으로 다음 식에 따른다.(m)

   
 : 선박 길이 방향 위치에 따른 압력 분포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선박 길이 방향에 대한 압력 진폭계수로 다음에 따른다. 중간값은 선형 보간법에 의하여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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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표 8 : HSA 하중 상태에 대한      값

               
          

표 9 : HSA 하중 상태에 대한      값

 : 선박 길이 방향에 대한 압력 위상계수로 다음에 따른다. 중간값은 선형 보간법에 의하여 구한다.
         

                 
        

표 10 : HSA 하중 상태에 대한      값

                  
             

표 11 : HSA 하중 상태에 대한      값 

1.3.4 FSM 하중 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임의의 하중점에서 FSM-1 및 FSM-2 하중 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는 표 12에 따른다.(kNm)

파랑압력(kNm)
하중 상태  ≤     ≤      
FSM-1   max             
FSM-2   max     

표 12 : FSM 하중 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 비선형 수정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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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극심한 해수 설계하중 시나리오인 경우
    

b) 평형수 교환 설계하중 시나리오인 경우
   

 : 거스(Girth) 분포계수로 다음 식에 따른다.

      
 : 중앙부의 압력 진폭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파랑 진폭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동적 하중 상태에 대한 파장으로 다음 식에 따른다.(m)

   
 : 선박 길이 방향 위치에 따른 압력 분포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선박 길이 방향에 대한 압력 진폭계수로 다음에 따른다. 중간값은 선형 보간법에 의하여 구한다.
       

                  
           

표 13 : FSM 하중 상태에 대한      값

                
         

표 14 : FSM 하중 상태에 대한      값

 : 선박 길이 방향에 대한 압력 위상계수로 다음에 따른다. 중간값은 선형 보간법에 의하여 구한다.
         

                 
         

표 15 : FSM 하중 상태에 대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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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 FSM 하중 상태에 대한      값 

1.3.5 BSR 하중 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임의의 하중점에서 BSR-1 및 BSR-2 하중 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는 표 17에 따른다.(kNm) 

파랑압력(kNm)
하중 상태  ≤     ≤      
BSR-1P   max     

       BSR-2P   max     
BSR-1S   max     
BSR-2S   max     

표 17 : BSR 하중 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BSR-1P 및 BSR-2P 하중 상태에서는 다음 식을 따른다.

  sin   
BSR-1S 및 BSR-2S 하중 상태에서는 다음 식을 따른다.

  sin   
 : 비선형 수정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동적 하중 상태에 대한 파장으로 다음 식에 따른다.(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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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BSP 하중 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임의의 하중점에서 BSP-1 및 BSP-2 하중 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는 표 18에 따른다.(kNm)

파랑압력(kNm)
하중 상태  ≤     ≤      
BSP-1P   max     

       BSP-2P   max     
BSP-1S   max     
BSP-2S   max     

표 18 : BSP 하중 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횡방향 위치 BSP-1P, BSP-2P BSP-1S, BSP-2S

 ≥  (S) (P)

   (P) (S)

표 19 : BSP 하중 상태에 대한 계수 적용

         : 비선형 수정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a) 극심한 해수 설계하중 시나리오인 경우

     인 경우
    ≤   인 경우
     인 경우

b) 평형수 교환 설계하중 시나리오인 경우
     인 경우
    ≤   인 경우
     인 경우
중간값은 선형 보간법에 의하여 구한다.

 : 거스(Girth) 분포계수로 다음 식에 따른다.
     
      

 : 중앙부의 압력 진폭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파랑 진폭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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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적 하중 상태에 대한 파장으로 다음 식에 따른다.(m)
   

 : 선박 길이 방향 위치에 따른 압력 분포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1.3.7 OST 하중 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임의의 하중점에서 OST-1 및 OST-2 하중 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는 표 20에 따른다.(kNm) 

파랑압력(kNm)
하중 상태  ≤     ≤      
OST-1P   max     

       OST-2P   max     
OST-1S   max     
OST-2S   max     

표 20 : OST 하중 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횡방향 위치 OST-1P, OST-2P OST-1S, OST-2S

 ≥  (S) (P)

   (P) (S)

표 21 : OST 하중 상태에 대한 계수 적용

          : 비선형 수정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거스(Girth) 분포계수로 다음 식에 따른다.
      
      

 : 중앙부의 압력 진폭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파랑 진폭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동적 하중 상태에 대한 파장으로 다음 식에 따른다.(m)

   
 : 선박 길이 방향 위치에 따른 압력 분포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선박 길이 방향에 대한 압력 진폭계수로 다음에 따른다. 중간값은 선형 보간법에 의하여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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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방향 위치
OST-1P, OST-2P OST-1S, OST-2S

     

 ≥ 

   
    
    
   
    
   
   

  

   
    
    
   
    
   
   

표 22 : OST 하중 상태에 대한      값

    
     

표 23 : OST 하중 상태에 대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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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 길이 방향에 대한 압력 위상계수로 다음에 따른다. 중간값은 선형 보간법에 의하여 구한다.
         

횡방향 위치
OST-1P, OST-2P OST-1S, OST-2S

     

 ≥ 

   
   
   
   
   

     
    

 
    

  

   
   
   
   
   
     
     
    

표 24 : OST 하중 상태에 대한      값

       
       

표 25 : OST 하중 상태에 대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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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OSA 하중 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임의의 하중점에서 OSA-1 및 OSA-2 하중 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는 표 26에 따른다.(kNm) 

파랑압력(kNm)
하중 상태  ≤     ≤      
OSA-1P   max     

       OSA-2P   max     
OSA-1S   max     
OSA-2S   max     

표 26 : OSA 하중 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횡방향 위치 OSA-1P, OSA-2P OSA-1S, OSA-2S

 ≥  (S) (P)

   (P) (S)

표 27 : OSA 하중 상태에 대한 계수 적용

          : 비선형 수정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a) 극심한 해수 설계하중 시나리오인 경우

     인 경우
    ≤   인 경우
     인 경우

 b) 평형수 교환 설계하중 시나리오인 경우
     인 경우
    ≤   인 경우
     인 경우

 중간값은 선형 보간법에 의하여 구한다.
 : 거스(Girth) 분포계수로 다음 식에 따른다.

      
      

 : 중앙부의 압력 진폭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파랑 진폭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동적 하중 상태에 대한 파장으로 다음 식에 따른다.(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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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 길이 방향 위치에 따른 압력 분포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선박 길이 방향에 대한 압력 진폭계수로 다음에 따른다. 중간값은 선형 보간법에 의하여 구한다.
         

횡방향 위치
OSA-1P, OSA-2P OSA-1S, OSA-2S

    

 ≥ 

    
     
     
     
   
   
   
   
     
    
    
    

  

     
     
     
   
   
   
   
     
    
    

표 28 : OSA 하중 상태에 대한      값

        
            

표 29 : OSA 하중 상태에 대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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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 길이 방향에 대한 압력 위상계수로 다음에 따른다. 중간값은 선형 보간법에 의하여 구한다.
         

횡방향 위치
OSA-1P, OSA-2P OSA-1S, OSA-2S

     

 ≥ 

   
    
     
     
    
    
    
     
    
    
    

  

   
    
     
     
    
    
    
     
    
    
    

표 30 : OSA 하중 상태에 대한      값

          
  


   


  

표 31 : OSA 하중 상태에 대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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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동적 압력의 포락선
임의의 하중점에서 동적 압력의 포락선  max은 [1.3.2]부터 [1.3.8]에 따라 계산된 동적 압력 값 중 가장 큰 압력
을 취하여야 한다.

1.4 피로평가를 위한 외부 동적 압력

1.4.1 일반
정적 및 동적하중 시나리오(F:S + D)에 대한 선체 임의의 하중점에서 피로평가를 위한 외부압력  (kNm )는 각 
피로 동적 하중 상태에 대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다음 식에 의한다. 다만, 0.0 이상이어야 한다.
   
  : [1.2]에 따른 정적 수압(kNm )
 : [1.4.2]에서 [1.4.6]에 따른 동적 수압(kNm )

1.4.2 HSM 하중 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임의의 하중점에서 하중 상태 HSM-1 및 HSM-2 에 대한 동적 수압  (kNm ) 는 표 32에 따른다.

파랑압력(kNm)
하중 상태  ≤     ≤      
HSM-1   max                
HSM-2   max     

표 32 : HSM 하중 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 비선형 수정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중앙부의 압력 진폭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a) 만재 적재상태 및   m인 경우

   
 b) 평형수 적재상태 또는  ≤ m인 경우

   
 : 파랑 진폭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동적 하중 상태에 대한 파장으로 다음 식에 따른다.(m)

   
 : 선박 길이 방향 위치에 따른 압력 분포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선박 길이 방향에 대한 압력 진폭 계수로 다음에 따른다. 중간값은 선형 보간법에 의하여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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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 HSM 하중 상태에 대한      값

      
         

표 34 : HSM 하중 상태에 대한      값

 : 선박 길이 방향에 대한 압력 위상계수로 다음에 따른다. 중간값은 선형 보간법에 의하여 구한다.
         

      
      

표 35 : HSM 하중 상태에 대한      값

      
       

표 36 : HSM 하중 상태에 대한      값

1.4.3 FSM 하중 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임의의 하중점에서 FSM-1 및 FSM-2 하중 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는 표 37에 따른다.(kNm)

파랑압력(kNm)
하중 상태  ≤     ≤      
FSM-1   max             
FSM-2   max     

표 37 : FSM 하중 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 거스(Girth) 분포계수로 다음 식에 따른다.
     

 : 중앙부의 압력 진폭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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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랑 진폭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동적 하중 상태에 대한 파장으로 다음 식에 따른다.(m)

   
 : 선박 길이 방향 위치에 따른 압력 분포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선박 길이 방향에 대한 압력 진폭계수로 다음에 따른다. 중간값은 선형 보간법에 의하여 구한다.
         

      
       

표 38 : FSM 하중 상태에 대한      값

      
       

표 39 : FSM 하중 상태에 대한      값

 : 선박 길이 방향에 대한 압력 위상계수로 다음에 따른다. 중간값은 선형 보간법에 의하여 구한다.
         

      
      

표 40 : FSM 하중 상태에 대한      값

      
       

표 41 : FSM 하중 상태에 대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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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BSR 하중 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임의의 하중점에서 BSR-1 및 BSR-2 하중 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는 표 42에 따른다.(kNm) 

파랑압력(kNm)
하중 상태  ≤     ≤      
BSR-1P   max     

       BSR-2P   max     
BSR-1S   max     
BSR-2S   max     

표 42 : BSR 하중 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BSR-1P 및 BSR-2P 하중 상태에서는 다음 식을 따른다.

  sin   
BSR-1S 및 BSR-2S 하중 상태에서는 다음 식을 따른다.

  sin   
 : 동적 하중 상태에 대한 파장으로 다음 식에 따른다.(m)

  

1.4.5 BSP 하중 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임의의 하중점에서 BSP-1 및 BSP-2 하중 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는 표 44에 따른다.(kNm)

파랑압력(kNm)
하중 상태  ≤     ≤      
BSP-1P   max     

       BSP-2P   max     
BSP-1S   max     
BSP-2S   max     

표 43 : BSP 하중 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횡방향 위치 BSP-1P, BSP-2P BSP-1S, BSP-2S

 ≥  (S) (P)

   (P) (S)

표 44 : BSP 하중 상태에 대한 계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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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스(Girth) 분포계수로 다음 식에 따른다.
    
      : 중앙부의 압력 진폭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파랑 진폭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동적 하중 상태에 대한 파장으로 다음 식에 따른다.(m)

   
 : 선박 길이 방향 위치에 따른 압력 분포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1.4.6 OST 하중 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임의의 하중점에서 OST-1 및 OST-2 하중 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는 표 45에 따른다.(kNm) 

파랑압력(kNm)
하중 상태  ≤     ≤      
OST-1P   max     

       OST-2P   max     
OST-1S   max     
OST-2S   max     

표 45 : OST 하중 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횡방향 위치 OST-1P, OST-2P OST-1S, OST-2S

 ≥  (S) (P)

   (P) (S)

표 46 : OST 하중 상태에 대한 계수 적용

        : 거스(Girth) 분포계수로 다음 식에 따른다.
     
      

 : 중앙부의 압력 진폭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파랑 진폭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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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적 하중 상태에 대한 파장으로 다음 식에 따른다.(m)
   

 : 선박 길이 방향 위치에 따른 압력 분포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선박 길이 방향에 대한 압력 진폭계수로 다음에 따른다. 중간값은 선형 보간법에 의하여 구한다.
         

횡방향 위치
OST-1P, OST-2P OST-1S, OST-2S

    

 ≥ 

    
    
    
   
     
     

  

    
    
    
   
     
     

표 47 : OST 하중 상태에 대한      값

      
       

표 48 : OST 하중 상태에 대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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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 길이 방향에 대한 압력 위상계수로 다음에 따른다. 중간값은 선형 보간법에 의하여 구한다.
         

횡방향 위치
OST-1P, OST-2P OST-1S, OST-2S

    

 ≥ 

    
    
   
    
     
     

  

    
    
   
    
     
     

표 49 : OST 하중 상태에 대한      값

      
           

표 50 : OST 하중 상태에 대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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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출갑판에서의 외부압력

2.1 적용

2.1.1
노출갑판의 외부압력 및 힘은 강도평가에만 적용한다.

2.1.2
[2.2]에 따른 노출갑판의 그린 파랑압력은 [2.3.1] 및 [2.3.2]에 따른 화물 또는 기타 설비에 의한 분포 / 집중하중과는 
다른 별도의 독립적인 하중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2 그린 파랑하중

2.2.1 노출갑판의 압력
정적하중 및 동적하중 설계 시나리오(S + D)에 대한 노출갑판의 임의 지점에서 그린 파랑하중으로 인한 외부 동적압
력 (kNm)는 각 동적하중 상태로부터 구해지며 [2.2.3] 및 [2.2.4]에 따른다. 
정적 설계하중 시나리오(S)에 대한 노출갑판의 임의 지점에서 그린 파랑하중 로 인한 외부 동적압력은 0.0이다.

2.2.2
노출갑판에 쇄파기가 설치된 경우, 쇄파기 후방에 위치한 노출갑판 지역에서의 그린 파랑압력 경감은 허용되지 않는
다.

2.2.3 HSM, HSA 및 FSM 하중 상태
노출갑판의 임의 하중점에서 HSM, HSA 및 FSM 하중 상태에 대한 외부압력 는 다음 식에 의한다.(kNm)      다만,  이상이어야 한다. 

 : [1.3]의 HSM, HSA 및 FSM 하중 상태에 대한 선측에서의 노출갑판 압력.(kNm)
 : 노출갑판의 최소 압력으로 다음과 같다.(kNm)

 a) 7장에 따른 화물창 해석을 하는 경우 :   .
 b) 상기 이외의 경우 : 표 51에 따른  .

 : 표 52에 따른 계수.

위치
노출갑판 최소 압력  min(kNm)

 ≥ m   m
 ≤     
    

   
  



    : 
  : 건현용 길이  후단에서 측정한 하중점까지의  좌표.

표 51 : HSM, HSA, FSM 하중 상태에 대한 노출갑판의 최소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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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갑판 위치 
  건현갑판 
  선수루갑판을 포함한 선루갑판 
  제 1 층 갑판실 
  제 2 층 갑판실 
  제 3 층 갑판실 
  제 4 층 갑판실 
  제 5 층 갑판실 
  제 6 층 갑판실 
  제 7 층 및 상부 갑판실 

표 52 : 노출갑판의 압력계수

2.2.4 BSR, BSP, OST 및 OSA 하중 상태
노출갑판의 임의 하중점에서 BSR, BSP, OST 및 OSA 하중 상태에 대한 외부압력 는 다음에 따른다. 다만, 선박 
너비 방향의 위치에 따라 선형 보간법으로 구하여야 한다.(kNm)          : [1.3]에 따른 BSR, BSP, OST 또는 OSA 하중 상태에 대한 우현 갑판 단부에서의 압력.
   : [1.3]에 따른 BSR, BSP, OST 또는 OSA 하중 상태에 대한 좌현 갑판 단부에서의 압력.
 : 표 52에 따른 계수.

2.2.5 노출갑판에서 동적 압력의 포락선
노출갑판의 임의 지점에서 동적 압력의 포락선  는 [2.2.3] 및 [2.2.4]에 따른 하중 값 중 가장 큰 압력으로 한
다.

2.3 노출갑판에 걸리는 하중

2.3.1 분포하중에 의한 압력
갑판 화물 또는 기타 장비와 같은 노출갑판에 분포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분포하중에 의한 정적압력 및 동적압력은 
고려하여야 한다.
정적 설계하중 시나리오(S)에 대한 분포하중으로 인한 전체 압력 (kNm)은 다음 식에 의한다.
  
정적하중 및 동적하중 설계 시나리오(S + D)에 대한 분포하중으로 인한 압력 (kNm)은 각각 동적하중 및 정적
하중에 대해 구하여야 하며 다음 식에 의한다.
   
 : 설계자에 의해 정의된 분포하중으로 인한 정적압력(kNm) 다만, 일반적으로 kNm 이상이어야 한다.
 : 분포하중에 대한 동적압력(kNm)으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4장 3절 [3.2.4]에 따른 고려된 하중 상태에 대해 분포하중의 무게 중심에서 수직가속도.(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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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단위 하중에 의한 집중하중
노출갑판 상에 단위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예를 들면 갑판 화물), 단위 하중에 따른 정적 및 동적 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적 설계하중 시나리오(S)에 대한 집중하중에 의한 힘  (kN )는 다음 식에 의한다.  
정적 및 동적 설계하중 시나리오(S + D)에 대한 집중하중에 의한 힘  는 각각의 동적 하중 상태로부터 구하여야 
하며 다음 식에 의한다.
    : 작용하는 단위 하중에 의한 정적 힘으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kN )

   
 : 작용하는 단위 하중에 의한 동적 힘으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kN )

    : 작용하는 단위 하중의 질량().
 : 4장 3절 [3.3.4]에 따른 고려된 하중 상태에 대해 단위 하중의 무게 중심에서의 수직가속도.(ms)

3. 외부 충격압력

3.1 적용

3.1.1
선수 / 선미에 대한 충격압력은 강도평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3.2 등가 설계압력

3.2.1 입수 충격압력
등가 정적압력으로 입수 충격압력,  (kNm)는 다음 식에 따른다.
    : 수직 분포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다만, 0.0 이상으로 한다.

   선저 슬래밍인 경우
    선수 충격인 경우
    선미 슬래밍인 경우, 다만, 1.0 이하로 한다.

 : 파랑계수로서 4장 4절에 따른다.
 :  로부터 계산점까지 수직 거리(m)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그림 2 및 3 참조)

⦁선수 충격인 경우
   고려하는 위치가 과  사이인 경우
    고려하는 위치가  상방인 경우

⦁선미 슬래밍인 경우
   고려하는 위치가 와  사이인 경우
    고려하는 위치가  상방인 경우

 : 선미단(AE)에서 설계 선미 슬래밍 흘수(m)로서 설계자에 의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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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격압력(kNm)으로 다음 식에 따른다.

   
 : 압력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입수 속도(ms )

   선저 슬래밍 및 선수 충격인 경우
   선미 슬래밍인 경우

 : 등가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 인 경우

     선저 슬래밍인 경우
     선수 충격인 경우
     선미 슬래밍인 경우

⦁   인 경우
  

 : 각(deg)으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선저 슬래밍 및 선미 슬래밍인 경우
     선수 충격인 경우

 : 고려하는 위치에서 플래어 각으로서 외판의 수평 접선에 수직인 평면에서 측정한 외판 접선과 수직선 사
이의 각(deg). (그림 2 및 3 참조)

3.2.2 쇄파 충격압력
쇄파 충격압력,  (kNm)는 다음 식에 따른다.
    : 수직 분포 계수로서 [3.2.1]에 따른다.
 : 파랑계수로서 4장 4절에 따른다.
 : 수직 거리(m)로서 [3.2.1]에 따른다.

 : 충격압력(kNm)으로 다음 식에 따른다.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상대 속도(ms )로서 다음에 따른다.

   ∙sin  : 쇄파 속도(ms )로서 다음에 따른다.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인 경우

      ≤ 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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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체 기울기 각(deg) 영향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인 경우

    ≥ 인 경우
 : 플레어 각(deg)으로서 [3.2.1]에 따른다.
 : 고려하는 위치에서 수평면 상의 각으로서 길이 방향의 선과 수평면에서 외판 접선 사이의 각.(deg) (그림 

2 및 3 참조)
3.3 선저 슬래밍

3.3.1 설계압력
선저 슬래밍 설계 하중 시나리오에 따른 선저 슬래밍 압력,  (kNm)은 다음 식에 따른다.
    : 선박 길이에 따른 종방향 분포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인 경우
     인 경우
     인 경우
    ≥ 인 경우
중간값은 선형 보간법에 의하여 구한다.

 :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다만, 0.35 이하이어야 한다.

 : 입수 충격압력(kNm)으로서 [3.2.1]을 따른다.
 : 선박 길이 방향 선저 중심선에서의 플레어 각(deg).

3.4 선수 충격

3.4.1 설계압력
선수 충격 설계 하중 시나리오에 따른 선수 충격압력,  (kNm)은 다음 식에 따른다.
  max     ∙
 : 입수 충격압력(kNm)으로서 [3.2.1]을 따른다.
 : 쇄파 충격압력(kNm)으로서 [3.2.2]를 따른다.
 : 선박 길이에 따른 종방향 분포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다만, 1.0 이하로 한다.

        ≤ m인 경우

      m인 경우

3.5 선미 슬래밍

3.5.1 설계압력
선미 슬래밍 설계 하중 시나리오에 따른 선미 슬래밍 압력,  (kNm)은 다음 식에 따른다.
  
 : 입수 충격압력(kNm)으로서 [3.2.1]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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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선수 형상의 정의

그림 3 : 선미 형상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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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루 및 갑판실의 외부압력

4.1 적용

4.1.1
선루와 갑판실에서의 외부압력은 강도평가에만 적용하여야 한다. 
이 압력은 동적 압력으로서 고려되어야 하고, 어떠한 정적 압력 하중 성분 없이 적절한 구조에 적용되어야 한다.

4.1.2
동적 하중 상태 개념은 선루와 갑판실의 외부압력에 적용되지 않는다.

4.2 노출된 조타실 상단

4.2.1
노출된 조타실 상단 면외압력  (kNm)은 다음 식에 의한다. =12.5

4.3 선루 측면

4.3.1
선루의 외부 측면에 대한 설계압력  (kNm)은 다음 식에 의한다.

      


 : 표 53에 따른 분포계수.

위치 

   
   은  이상이어야 한다.

 ≥  

표 53 : 분포계수 

4.4 선루단 격벽 및 갑판실

4.4.1
선루 및 갑판실의 전방 및 후방 외부 격벽에 대해 외부압력은 다음 식에 따른다.(kNm)          다만, min 이상이어야 한다.
 : 표 54에 정의된 계수.
 :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다만, 0.475 이상이어야 한다.

기관실 케이싱의 노출부인 경우, 는 1.0 이상이어야 한다.



14 편 컨테이너선 구조규칙
 4 장 하중 14 편 4 장 5 절

182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m인 경우

    m ≤ L  m인 경우

    ≥ m인 경우
 : 고려하는 위치에서 갑판실의 폭.
 : 고려하는 위치에서 노출된 노천갑판에서 선체의 폭.
 : 표 55에 정의된 계수.

 : 표 56에 정의된 최소 면외압력.(kNm)

격벽의 종류 위치 

보호되지 않는 전단격벽(1)

최하층(2) 

제 2층 

3층 이상 

보호된 전단격벽(1) 모든 층 

측면격벽 모든 층 

선미단 격벽
선미 중앙부  



선수 중앙부  


(1) 다른 선루단 또는 갑판실 뒤 보다 작은 곳에 위치할 때 그리고 고려하는 전단격벽의 폭이 해당 선루 / 갑판실 
전방의 선루 / 갑판실의 후단격벽의 폭보다 작은 경우, 선루단 / 갑판실의 전단격벽은 보호된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 는 전단격벽 위치에서의 선박의 너비이다.

(2) 최하층은 형 깊이 를 측정하는 최상층 전통갑판의 직상에 위치한 층이다. 그러나  가 수정하지 않은 최소 
표정건현(ILCC에 따라 수정된)을 표준 선루높이만큼 초과하는 경우(1장 4절 [3.3]에 정의) 이 층은 제 2층으로 
정의될 수 있고 그 상부의 층은 제 3층으로 정의된다.

표 54 :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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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벽의 위치(1) 

      

 ≥     

 : 방형계수로서 다만, 0.60 이상 0.80 이하이어야 한다. 선체 중앙부 전방에 위치한 갑판실 후단의 경우 0.8로 
한다.

(1) 갑판실 측면의 경우, 갑판실은 0.15을 넘지 않는 유사한 간격(approximately equal length)으로 구획되어야 
하고, 는 고려하는 각 부분의 중심  좌표이다.

표 55 : 계수 

  (kNm)
보호되지 않는 최하층 기타(1)

   ≤   
    

(1) 제 4층 및 이상인 경우, 는 12.5 kNm으로 한다.

표 56 : 최소 면외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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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내부하중

기호

이 절에서 정의하지 않은 기호에 대하여는 1장 4절을 참조한다.
, ,  : 4장 3절 [3.2]에 따른 무게 중심  ,  , 에서 종, 횡 및 수직 가속도.(ms)
 : 4장 4절에 정의된 계수
 : 탱크 정부 상부의 공기관 또는 넘침관의 높이.(m)
 : 최대 탱크 높이.(m)

 : 넘침 평형수 교환 중 주수 또는 초과 주수에 의한 공기관 또는 넘침관에서의 초과 압력(kNm)으로 설
계자에 의해 제시되어야 하며, 25 kNm 이상이어야 한다.

 : 설치된 경우 압력 도출밸브의 설정압력.(kNm) 다만, 25 kNm 이상이어야 한다.
   : 4장 1절 [1.2.1]에 정의된 기준 좌표계에 대한 하중점의  ,  ,  좌표.(m)
 ,  ,   : 고려하는 탱크의 또는 완전히 채워진 화물창() 무게 중심의 4장 1절 [1.2]에 정의된 기준 좌표계에 

대한  , ,  좌표.(m)
 : 작은 창구를 제외한 탱크의 가장 높은 지점에 대한  좌표.(m)

 : 탱크 내의 액체 밀도(tm)로서 다음 값 이상이어야 한다.
⦁ 청수인 경우

 =1.0
⦁ 액화 천연가스 연료인 경우

 =0.5 강도평가인 경우
 =0.46 이상의 값 피로평가인 경우

⦁ 메탄올 연료인 경우
=0.8

⦁ 상기 이외의 경우
 =1.025

 : 슬로싱 평가에 사용되는 액체 밀도(tm)로서 다음과 같다.
   

 : 강재의 밀도(tm)로서 7.85로 한다.
 : 4장 3절 [2.1.1]의 횡동요각.(deg)

1. 액체로 인한 압력

1.1 적용

1.1.1 비손상 시 강도 및 피로평가를 위한 압력
4장 7절에 주어진 정적 설계하중 시나리오(S)에 대하여 액체하중으로 인한 탱크 경계의 임의 하중점에 작용하는 내
부압력(kNm)은 다음 식에 따른다. 다만, 0.0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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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하중 및 동적 설계하중 시나리오(S+D)에 대하여 액체하중으로 인한 탱크 경계의 임의 하중점에 작용하는 내부
압력(kNm)은 다음 식에 따른다. 다만, 0.0 이상이어야 한다.
   
 : [1.2]의 탱크 내 액체하중으로 인한 정압력.(kNm)
 : [1.3]의 탱크 내 액체하중으로 인한 동압력.(kNm)
1.1.2 침수 시 강도평가를 위한 압력
4장 7절의 침수 시 정적 설계하중 시나리오(S)에 대하여, 화물창, 탱크 또는 그 이외 다른 구획의 수밀 경계의 임의 
하중점에 작용하는 침수로 인한 내부압력(kNm)은 다음 식에 의한다. 다만,  이상이어야 한다.
  
 : [1.4]의 구획의 침수 시 해수의 정압력.(kNm) 
 : 거리(m)로 다음과 같다. 

      m인 경우
     ≥ m인 경우

1.2 정적 액체압력

1.2.1 해상 운항 상태
해상에서의 일반적인 운항 상태에 대한 탱크 내에서 액체로 인한 정압력 (kNm)은 다음 식에 의한다.
     감압 밸브(pressure relief valve)가 설치된 탱크인 경우
    이외의 경우

1.2.2 항구 / 보호수역 운항 상태
항구 / 보호수역 운항 상태에 대한 탱크 내에서 액체로 인한 정압력 (kNm)는 다음 식에 의한다.
     감압 밸브(pressure relief valve)가 설치된 탱크인 경우
    이외의 경우

1.2.3 순차 평형수 교환
순차 평형수 교환 방법의 경우 평형수 탱크 내에서 액체로 인한 정압력 (kNm)는 다음 식에 의한다.
      
1.2.4 넘침 평형수 교환
넘침 평형수 교환방법의 경우 평형수 탱크 내의 액체로 인한 정압력 (kNm)은 다음 식에 의한다.
       
1.2.5 평형수 처리 장치를 이용하는 평형수 적재
평형수 처리 장치를 이용하는 평형수 교환 시 탱크의 액체로 인한 정압력 는 [1.2.3]에 따라 순차 평형수 교환방
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선박 설계자는 평형수 처리 장치가 [1.2.3]에서 정의된 압력 이외에 추가로 과 같은 압
력이 고려되어야 할 경우, 우리 선급에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2.6 피로평가를 위한 정적 탱크 압력
피로평가를 위한 탱크의 액체로 인한 정압력 (kNm)는 다음 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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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동적 액체압력

1.3.1
탱크 내 액체로 인한 동압력  (kNm)는 다음 식에 의한다.
             
 : 탱크 내에서 액체 상부의 비어있는 공간에 대한 종가속도 보정계수
  a) 강도평가인 경우

    액체로 채워진 연료 탱크인 경우
    이외의 경우

  b) 피로평가인 경우

   
    액체로 채워진 연료 탱크인 경우

    이외의 경우
 은 1.0보다 클 필요는 없으나, 0.0 이상으로 한다.

 : 탱크 정부에서의 연료 탱크 길이.(m)
 : 탱크 내에서 액체 상부의 비어있는 공간에 대한 횡가속도 보정계수
  a) 강도평가인 경우

    액체로 채워진 연료 탱크인 경우
    이외의 경우

  b) 피로평가인 경우

   
    액체로 채워진 연료 탱크인 경우

    이외의 경우
 은 1.0보다 클 필요는 없으나, 0.0 이상으로 한다.

 : 탱크 길이 중앙에서 측정한 탱크 정부에서의 연료 탱크 폭.(m)
 : 기준점의  좌표.(m)  
 : 기준점의  좌표.(m)  
 : 기준점의  좌표.(m)  

기준점은 탱크의 상부 경계를 정의하는 모든 점에 대하여 계산된 의 최대값으로서 다음 식에 의한다.
              
 : 탱크의 상부 경계 점의  좌표.(m)
 : 탱크의 상부 경계 점의  좌표.(m)
 : 탱크의 상부 경계 점의  좌표.(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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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침수 상태 시 정압력

1.4.1 침수 구획의 정압력
침수 구획의 수밀경계에 대한 정압력 (kNm)은 다음 식에 의한다. 다만,  이상이어야 한다.
   : 침수 상태 시 압력 높이로서 다음에 따른다.(m)

    max   sin  cos 6절에 따른 선체국부 구조치수인 경우
    sin  cos  7절에 따른 직접강도해석인 경우
  다만, 직접 강도평가인 경우, 모든 개별 화물창에 대한 손상 계산 중 가장 보수적인 침수 조건에서의 압

력 높이를 사용할 수 있다.
 : 고려되는 횡단면 건현갑판 측면의  좌표.(m)
 : 손상 상태(또는 침수 중간 단계)의 가장 깊은 평형 수선의  좌표.(m)
 : 손상 상태(또는 침수 중간 단계)의 가장 깊은 평형 수선과 기선의 각도.(deg )

2. 컨테이너에 의한 압력 및 힘

2.1 컨테이너 설계 하중

2.1.1 컨테이너의 설계 무게
화물창 안의 컨테이너 설계 무게   및 갑판 위 설계 stack 무게 은 적하지침서에 따른다. 컨테이너의 최
소 설계 무게는 다음에 따른다.
  ≥  20ft 컨테이너의 경우
  ≥  40ft 컨테이너의 경우
  ≥  45ft 컨테이너의 경우
  : 각 20ft 및 40ft 컨테이너에 대해 정의된 ' ' 층에서의 컨테이너 설계 무게 

2.1.2 컨테이너의 정적 힘
컨테이너의 정적 힘  (kN ) 및 stack의 정적 힘 (kN )은 다음에 따른다.
      
2.1.3 컨테이너의 동적 힘
컨테이너의 무게 중심에서 동적 힘 요소는 다음에 따른다.(kN )
                   
다만, ,  및  는 고려하는 화물창 중심에서 계산된 값을 사용한다.

2.1.4 컨테이너의 무게 중심
각 컨테이너의 수직 방향 무게 중심은 컨테이너 높이의 45 %로 가정한다. 그리고 종 및 횡방향의 무게 중심은 길이
의 중앙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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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전체 컨테이너 힘
각 컨테이너 stack이 선저에 가해지는 전체 컨테이너 힘은 다음에 따른다.

    
    

    
   

    
     

     또는       
   

 : 화물창 안 또는 갑판 위의 stack당 컨테이너 개수.

2.2 화물창 안의 컨테이너 하중

2.2.1 종방향 하중 요소
종방향 하중 요소  (kN )는 셀 가이드 컨테이너 코너 위치의 가속도 방향으로 횡격벽에 적용한다.(그림 1 참조)
     
2.2.2 횡방향 하중 요소
횡방향 하중 요소 (kN )는 셀 가이드 컨테이너 코너 위치의 가속도 방향으로 횡격벽에 적용한다.(그림 2 참조)
    
2.2.3 수직 하중 요소
수직 방향 하중 요소 (kN )는 4개의 컨테이너 코너 위치의 이중저에 적용한다.(그림 3 참조)
   
2.2.4 하중 적용

a) 40ft 컨테이너 베이에 있는 20ft 컨테이너의 경우, 전체 횡방향 하중 요소의 35 %는 20ft stack의 자유단 이
중저에 적용되어야 한다. 다른 쪽 코너 부분에서 횡방향 하중 요소의 나머지 65 %는 셀 가이드의 횡방향 힘 
방향으로 횡격벽에 적용되어야 한다.

           횡격벽 근처의 20ft 컨테이너의 2개의 코너 끝 부분인 경우
          40ft 컨테이너 베이에 있는 20ft 컨테이너 stack의 자유단 이중저인 경우

b) 40ft 컨테이너 베이에 있는 20ft 컨테이너의 경우, 종방향으로 가장 가까운 20ft 컨테이너와 결합된 종방향 하
중 요소는 셀 가이드의 컨테이너 코너 위치에서 결합된 가속도 방향에 따라 횡격벽에 적용해야 한다.

그림 1 : 화물창 안의 종방향 컨테이너 하중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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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화물창 안의 횡방향 컨테이너 하중 요소

그림 3 : 화물창 안의 수직 방향 컨테이너 하중 요소

2.3 갑판 위 또는 창구덮개의 컨테이너 하중

2.3.1 하중 적용
창구덮개의 자중 효과를 선박 구조에 적용하는 하중에 고려할 수도 있다. (그림 4, 그림 5 및 그림 6 참조)

a) 갑판 위 또는 창구덮개의 컨테이너 바닥에 걸리는 각 컨테이너 하중 요소는 다음에 따른다.   
   
   

b) 40ft 베이 창구덮개 위에 20ft 컨테이너 stack이 있는 경우, 창구덮개에 작용하는 각 컨테이너 하중 요소는 
창구코밍 상단에 분포되어야 한다. 창구덮개에 작용하는 전체 힘은 창구덮개의 모든 stack을 통합하여 정해져
야 한다. 총 힘은 평균 선 하중을 이용하여 창구코밍의 전체 길이에 분배되어야 한다.

    
  

    
  

    
  

 : 창구덮개 상의 20ft stack 개수
 : 창구코밍 상단의 절점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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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 갑판 위의 종방향 컨테이너 하중 요소

그림 5 : 갑판 위의 횡방향 컨테이너 하중 요소

그림 6 : 갑판 위의 수직 방향 컨테이너 하중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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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GF 압력

3.1 일반

3.1.1 적용
액화 천연가스 연료 탱크의 경우, 6장의 탱크 경계에 작용하는 내부 압력 (kNm)은 저인화점연료선박 규칙 및 
적용지침 6장 4절 409.를 따른다. 이 압력은 타원면을 따라 임의의 방향으로 3개의 성분( , , )이 조합된 무차원 
가속도로 계산된다. 액화 천연가스 연료 탱크의 모서리 점은 최대값이 되도록 가속 방향을 다르게 하여 압력을 계산
할 수 있다.
모서리 점 사이의 압력은 선형 보간법에 의해 결정된다.

4. 탱크 내의 슬로싱 압력

4.1 일반

4.1.1 적용
이 규정은 m 초과하는 용적의 모든 평형수 및 기타 탱크에 적용한다. 다만, 화물창 구역 내의 평형수 탱크에 
대하여 적용할 필요는 없다.

4.1.2
이 규정에서 정의된 슬로싱 압력은 탱크 경계나 내부 구조에 대하여 높은 속력의 충격으로 인한 충격압력의 영향은 
포함하지 않는다. 최대 유효 슬로싱 폭 가 0.56를 초과하는 탱크 또는 0.05max에서 0.95max까지의 모든 수
위에서의 유효 슬로싱 길이 가 0.13을 초과하는 탱크의 경우, 우리 선급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충격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4.1.3 탱크 경계 및 내부의 슬로싱 압력
4장 7절의 슬로싱 설계 하중 시나리오에 대한 탱크 경계 또는 내부의 임의 하중점에 작용하는 액체 운동으로 인한 
슬로싱 압력 (kNm)는 다음과 같다. 다만, [4.2]의 min 이상이어야 한다.

a)    횡격벽의 경우 [4.3.2]에 따른다. 
b)    특설늑골 및 횡방향 스트링거의 경우 [4.3.3]에 따른다.
c)    종격벽의 경우 [4.4.2]에 따른다. 
d)    종방향 거더 및 스트링거의 경우 [4.4.3]에 따른다. 

4.2 최소 슬로싱 압력

4.2.1
유체 운동을 제한하는 내부 구조를 가지는 이중선체 구조와 같은 셀 구조(cellular construction)의 탱크에 대한 최
소 슬로싱 압력 는 12.0 kNm로 한다. 
기타 모든 탱크에 대한 최소 슬로싱 압력   은 20.0 kNm로 한다.

4.3 종방향 액체 운동으로 인한 슬로싱 압력

4.3.1 적용
종방향 액체 운동으로 인한 슬로싱 압력 는 탱크 전 깊이에 걸쳐 일정한 값으로 하며, 액체 높이를 0.05max
에서 0.95max까지 0.05max 간격으로 계산한 것 중 가장 큰 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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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횡격벽의 슬로싱 압력
종방향 액체 운동으로 인한 제수격벽을 포함하는 횡격벽의 슬로싱 압력  (kNm)는 특정 액체 높이에서 다음 
식에 따른다.

      
 : 고려하는 유체 높이에서의 탱크의 길이(m)
 : 계수로서 표 1에 따른다.  
 : 탱크 저부로부터 측정한 액체 높이(m)

 
0.0 0.0

0.1   


 


0.3   


 


1.0   


 


이 중간 값일 경우,  값은 선형 보간법에 의한다.

표 1 : 계수 

4.3.3 횡격벽 부근 특설늑골 및 횡격벽 수평 스트링거의 슬로싱 압력
내부에 특설늑골을 가지는 탱크의 경우, 격벽으로부터 0.25 이내에 위치한다면, 종방향 액체 운동으로 인한 횡격
벽 또는 횡 제수격벽 근방의 특설늑골 또는 횡격벽 수평 스트링거에 작용하는 슬로싱 압력  (kNm)는 다음 
식에 의한다. 

   
 

 : 고려하는 유체 높이에서의 탱크 길이.(m)
 : [3.3.2]에 따른 횡격벽에 작용하는 종방향 액체 운동에 의한 슬로싱 압력.
 : 고려하는 횡격벽에서 특설늑골까지의 거리.(m)
특설늑골과 횡 스트링거에 작용하는 압력 분포는 그림 7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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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 횡 스트링거 및 특설늑골에서의 슬로싱 압력 분포

4.4 횡방향 액체 운동에 의한 슬로싱 압력

4.4.1 적용
횡방향 액체 운동으로 인한 슬로싱 압력 는 탱크의 전 깊이에 걸쳐 일정한 값으로 하며, 유체 높이를 0.05max
에서 0.95max까지 0.05max 간격으로 계산한 것 중 가장 큰 값으로 한다.

4.4.2 종격벽의 슬로싱 압력
횡방향 액체 운동으로 인한 제수격벽을 포함하는 종격벽의 슬로싱 압력 (kNm)은 특정 액체 높이에서 다음 
식에 의한다.

     
 : 고려하는 유체 높이에서의 화물 탱크 너비.(m)
 : 계수로서 [4.3.2] 표 1에 따른다.
 : 4장 3절 [2.1.1]에 따른 메타센터 높이.

4.4.3 종격벽 부근의 거더 또는 종격벽 수평 스트링거의 슬로싱 압력
내부 거더 또는 스트링거가 있는 탱크의 경우, 이들이 격벽으로부터 0.25 이내에 위치한다면, 종격벽 및 종 제수
격벽 부근의 거더 / 특설늑골에서의 작용하는 슬로싱 압력  (kNm)는 다음 식에 의한다.

  
 

 : 고려하는 유체 높이에서의 화물 탱크의 너비.(m)
 : [3.4.2]에 따른 종격벽에 작용하는 횡방향 액체 운동에 의한 슬로싱 압력
 : 종격벽에서 고려하는 거더까지의 거리.(m)
스트링거에서의 압력 분포는 그림 8에 따른다. 종격벽 부근의 거더에서의 압력 분포는 그림 7의 갑판의 특설늑골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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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 종격벽 수평 스트링거 및 종거더의 슬로싱 압력 분포

5. 탱크 시험에 의한 설계압력

5.1 정의

5.1.1
구조평가를 위하여, 정적 설계압력을 적용하여야 한다. 탱크 시험에 대한 설계압력  (kNm)은 다음 식에 의한
다.
   
 : 설계 시험 하중 높이.(m) (표 2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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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 

이중저 탱크(1)
다음 중 큰 것 :       

이중선측 탱크,
탱크로 사용되는 선수/미 피크 탱크

다음 중 큰 것 :        
탱크격벽, 디프탱크, 연료유 탱크

및 메탄올 연료 탱크

다음 중 큰 것 :             
체인로커(선수격벽 후방에 있는 경우)   

독립형 탱크
다음 중 큰 것 :         

평형수 덕트 평형수 펌프의 최대 압력에 상응하는 시험 압력 수두

 : 격벽갑판의   좌표.(m) : 체인 파이프 상단의   좌표.(m)
(1) 이중선측 탱크와 연결된 이중저 탱크인 경우, “이중선측 탱크, 탱크로 사용되는 선수/미 피크 탱크”를 

적용한다.

표 2 : 설계 시험 하중 높이   

6. 노출되지 않는 갑판 및 플랫폼의 하중

6.1 적용

6.1.1 일반
[5.2] 및 [5.3]에서 정의된 하중은 노출되지 않는 갑판, 거주구 갑판, 플랫폼에 적용한다.

6.2 분포하중으로 인한 압력

6.2.1
갑판에 분포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분포하중으로 인한 정압력 및 동압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적 분포하중은 설계자가 제시하여야 하며, 거주구역 갑판에 대하여 3.0 kNm  이상, 기타 갑판 및 플랫폼에 대하
여 10.0 kNm  이상이어야 한다. 
4장 7절의 정적하중 설계 시나리오(S)에 대한 분포하중으로 인한 압력 (kNm )은 다음 식에 의한다. 
  
정적하중 및 동적하중 설계 시나리오(S+D)에 대한 분포하중으로 인한 압력 (kNm )은 동적하중 상태의 포락선
으로부터 구하며 다음 식에 의한다. 다만,  이상이어야 한다.
   
 : 분포하중으로 인한 정적압력(kNm )
  : 분포하중으로 인한 동적압력(kNm )으로 다음 식에 따른다.

   
  : 4장 3절 [3.3.3]의 동적하중 상태에 대해 고려하는 하중점에서의 수직 가속도 포락선.(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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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단위하중으로 인한 집중 힘

6.3.1
내부 갑판에 단위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6장 5절 [1.2] 또는 6장 6절 [3.3]에서와 같이 보강재와 1차 지지부재의 유한
요소 해석 수행 시 단위하중으로 인한 정적 및 동적 힘을 고려하여야 한다.
4장 7절의 정적하중 설계 시나리오(S)의 경우, 집중된 하중으로 인한 힘  (kN )은 다음 식에 의한다.
  
동적하중 및 정적하중 설계 시나리오(S+D)의 경우, 집중하중으로 인한 힘  (kN )은 동적하중 상태의 포락선으로부
터 구하며 다음 식에 의한다. 다만,  이상이어야 한다.
    : 단위하중으로 인한 정적 힘(kN )으로 다음 식에 따른다.

    
  : 단위하중으로 인한 동적 힘(kN )으로 다음 식에 따른다.

      : 단위하중의 질량.(t )

  : 4장 3절 [3.3.3]의 동적하중 상태에 대한 단위하중의 무게 중심에서의 수직 가속도 포락선.(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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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설계하중 시나리오

기호

이 절에서 정의하지 않은 기호에 대하여는 1장 4절을 참조한다.
 : 설계 수직 굽힘 모멘트.(kNm)
 : 4장 4절 [2.2.2]의 항해 시 선체거더 정수중 허용 굽힘 모멘트.(kNm)
  : 4장 4절 [2.2.3]의 항내 / 보호수역 운항 시 선체거더 정수중 허용 굽힘 모멘트.(kNm)
  : 4장 4절 [2.2.4]의 침수 시 선체거더 정수중 허용 굽힘 모멘트.(kNm)
  : 4장 4절 [2.2.5]의 시험 상태 선체거더 정수중 허용 굽힘 모멘트.(kNm)
  : 4장 4절 [3.2]의 고려하는 동하중 상태에서 수직파랑 굽힘 모멘트.(kNm)
 : 설계 수평 굽힘 모멘트.(kNm)
 : 4장 4절 [3.4]의 고려하는 동하중 상태에서 수평파랑 굽힘 모멘트.(kNm)
 : 설계 비틀림 모멘트.(kNm)
  : 4장 4절 [3.6]의 고려하는 동하중 상태에서 파랑 비틀림 모멘트.(kNm)
 : 설계 수직 전단력.(kN )
 : 4장 4절 [2.3.1]의 항해 시 선체거더 정수중 허용 전단력.(kN )
  : 4장 4절 [2.3.2]의 항내 / 보호수역 운항 시 선체거더 정수중 허용 전단력.(kN )
  : 4장 4절 [2.3.3]의 침수 시 선체거더 정수중 허용 전단력.(kN )
  : 시험 상태 선체거더 정수중 허용 전단력.(kN )
  : 4장 4절 [3.3]의 고려하는 동하중 상태에서 수직 파랑 전단력.(kN )

 : 설계 외부압력.(kNm)
 : 4장 5절 [1.2.1]의 고려하는 흘수에서 정수압(kNm)
 : 4장 5절 [1.3.2]에서 [1.3.8]의 고려하는 동하중 상태에서 동압력.(kNm)
 : 4장 5절 [2.2.3] 및 [2.2.4]의 고려하는 동하중 상태에서 그린 파랑하중.(kNm)
 : 설계 내부압력.(kNm)
 : 탱크 시험 압력.(kNm) (4장 6절 [4.1.1] 참조)
 : 4장 6절 [1.2]의 탱크의 정압력.(kNm)
 : 4장 6절 [1.3]의 고려하는 동하중 상태에서 탱크의 동압력.(kNm)
 : 4장 6절 [1.4.1]의 침수 시 구획 및 탱크의 정압력.(kNm)
 : 4장 5절 [2.3.2]의 화물, 장비 또는 무거운 중량물에 대한 지지구조와 고박장치에 작용하는 정하중.(kN )
 : 4장 5절 [2.3.2]의 화물, 장비 또는 무거운 중량물에 대한 지지구조와 고박장치에 작용하는 동하중.(kN )

 : 4장 5절 [3.2]의 선저 슬래밍 압력.(kNm)
 : 4장 5절 [3.3]의 선수 충격압력.(kNm)
 : 4장 5절 [3.4]의 선미 슬래밍 압력.(kNm)
 : 4장 6절 [3]의 슬로싱 압력 (k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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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1.1 적용

1.1.1
이 절은 다음에 이용되는 설계하중 시나리오를 규정한다.

a) [2]에 따른 규정 및 직접해석(유한요소해석) 방법에 의한 강도평가
b) [3]에 따른 규정 및 직접해석(유한요소해석) 방법에 의한 피로평가

1.1.2
강도평가의 경우, 기본 설계하중 시나리오는 S(정하중) 또는 S+D(정하중+동하중) 둘 중 하나로 구성된다. 어떤 경우
에는 부호‘A'는 설계 사고하중 시나리오를 나타내기 위해 S 또는 S+D 앞에 붙인다. 추가로, 충격하중(I), 슬로싱 하
중(SL) 및 피로하중(F)에 관련되어 고려되어야 하는 추가적인 설계하중 시나리오가 있다.

2. 강도평가에 대한 설계하중 시나리오

2.1 기본 설계하중 시나리오

2.1.1  
기본 설계하중 시나리오는 표 1에 따른다.

설계하중 시나리오 항내 /
보호수역

최대 파랑하중 
항해 상태 평형수 교환(1) 침수 상태 충돌 상태

하중 성분 정하중
(S)

정하중 
+ 동하중
(S + D)

정하중 
+ 동하중
(S + D)

사고하중
(A)

사고하중
(A)

선체 
거더

           
 -   - -

         - -

 -       - -

국부 
하중


 외부 갑판(그린하중) -  - - -

 선체 외곽(envelope)      - -

 

 평형수 탱크

  
  - -

 액화 천연가스 연료 
탱크 - - 0.5g, -0.25g

 기타 탱크 - - -

 수밀 경계 - - -  -

  컨테이너       - - -


 건구역의 내부 갑판    - - -

 외부 갑판(분포하중)    - - -

 외부 갑판(집중하중)    - - -
(1) 규정 요건 평가에만 적용한다.

표 1 : 강도평가에 대한 설계하중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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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추가 설계하중 시나리오

2.2.1
선수충격, 선저 슬래밍, 선미 슬래밍, 슬로싱 및 시험 상태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하는 설계하중 시나리오는 표 2에 
따른다.

설계하중 시나리오 선수 충격 선저 슬래밍 선미 슬래밍 슬로싱 시험 상태(1)

하중 성분 충격상태(I) 충격상태(I) 충격상태(I) 슬로싱상태(SL) 시험하중(A)

선체 거더

 - - -   
 - - - - -

 - - - -  
 - - - - -

국부 하중


 외부 갑판(그린하중) - - - - -

 선체 외곽(envelope)    - 

 

 평형수 탱크

- - - 


 액화 천연가스 연료 
탱크 -

 기타 탱크 
 수밀 경계 - - - -

  컨테이너 - - - - -


 건구역의 내부 갑판 - - - - -

 외부 갑판(분포하중) - - - - -

 외부 갑판(집중하중) - - - - -
(1) 규정 요건 평가에만 적용한다.

표 2 : 충격상태, 슬로싱 및 시험 상태에 대한 설계하중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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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로평가에 대한 설계하중 시나리오

3.1 설계하중 시나리오

3.1.1
피로평가를 위한 설계하중 시나리오는 표 3에 따른다.

설계하중 시나리오 피로평가 : 정하중 + 동하중
(F : S + D)하중 성분

선체거더

   
 
   
   

국부 하중


 외부 갑판(그린하중) -

 선체 외곽(envelope)  

 

 평형수 탱크
  액화 천연가스 연료 탱크

 기타 탱크

 수밀 경계 -

  컨테이너    


 건구역의 내부 갑판 -

 외부 갑판(분포하중) -

 외부 갑판(집중하중) -

표 3 : 피로평가에 대한 설계하중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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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절  적하상태

기호

이 절에서 정의하지 않은 기호에 대하여는 1장 4절을 참조한다.

1. 적용

1.1 강도평가를 위한 설계 적하상태

1.1.1
강도평가를 위한 설계 적하상태는 [2]에 따른다.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경우, 각각의 설계 항해 및 항내 상태는 모든 
동적하중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1.1.2
이 요건은 계산서가 제출되어야 하는 적하상태가 적하지침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것은 아니며 또한, 
필요한 적하지침서 / 적하지침기기를 대체하려는 것도 아니다.

1.1.3
[2]에 없는 적하상태가 적하지침서에 있다면 이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1.2 피로평가를 위한 표준 설계 적하상태

1.2.1
피로평가를 위한 표준 설계 적하상태는 [3]에 따른다.

2. 설계 적하상태

2.1 정의

2.1.1
일반적으로 출항 및 입항에서 연료유, 청수 및 저장품 양을 기초한 설계 화물 및 평형수 적하상태는 정수중 굽힘 모
멘트 및 전단력 계산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항해 중간 단계에서 소모품 양 및 배치가 더 심각한 정도라고 간주
될 경우, 중간 단계에 대한 계산 자료를 출항 및 입항 상태에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항해 도중 평형수를 
적재하거나 배출하는 경우, 평형수 적재 또는 배출하기 직전 및 직후의 중간 상태에 대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적하지침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2.1.2 출항 상태
출항 상태는 연료유 탱크의 95 % 이상 적재 및 기타 소모품 용량의 100 %로 가정하여야 한다.

2.1.3 입항 상태
입항 상태는 연료유, 청수 및 저장품의 최대 용량의 10 %로 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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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항해 상태

2.2.1
다음의 항해 시 적하상태는 최소한 적하지침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a) 강도계산용 흘수에서의 적하상태를 포함하는 균일 적하상태.
b) 평형수 탱크가 만재 또는 공창인 평형수 적재상태. 모든 화물창은 공창이어야 한다. 프로펠러는 완전히 잠겨야 

한다.
c) 평형수 교환 절차가 있는 경우, 모든 평형수 탱크의 평형수 적재 및 / 또는 직전 및 직후의 계산을 포함하는 

적하상태

2.3 항내 및 보호수역 적하상태

2.3.1
다음의 항내 및 보호된 수역 적하상태는 적하지침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a) 전형적인 완전한 적재 및 양하 작업을 나타내는 적하상태.
b) 부상 중에 있어서 입거 준비상태.

2.4 적하상태

2.4.1 대안설계
이 절에서 언급하지 않은 구조배치의 경우, 적재 경향, 상응하는 흘수, 정수중 굽힘 모멘트 및 전단력을 포함하는 적
하상태는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2 화물창의 강도평가를 위한 표준 적하상태
화물창 강도평가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적하상태는 표 1에 주어진다.

2.4.3 연료유 탱크의 강도평가를 위한 표준 적하상태
연료유 탱크 강도평가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적하상태는 표 2에 주어진다.

2.4.4 액화 천연가스 연료 탱크의 강도평가를 위한 표준 적하상태
액화 천연가스 연료 탱크 강도평가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적하상태는 표 3에 주어진다.

2.4.5 화물창의 피로강도 평가를 위한 표준 적하상태
화물창의 피로강도 평가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적하상태는 표 4에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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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적하상태

정수중 하중 동적 하중

흘수
컨테이너 하중 % of 

perm. 
SWBM

% of 
perm. 
SWSF

중앙 
화물창 
구역화물창 창구덮개 상부

항해 상태

B13) TBAL
1) 모든 평형수 탱크:

만재 -
평형수

조건에서
SWBM2)

≤100%

HSM-2 
HSA-2
FSM-2 
BSR-1P
BSR-2P 
BSP-1P
BSP-2P

F13) TSC

40 ft 컨테이너 
적재하중 

모든 탱크: 공창

40 ft 컨테이너 
적재하중

100%
(호깅) ≤100%

HSM-2
HSA-2
FSM-2
BSR-1P
BSR-2P
BSP-1P
BSP-2P

F23) TSC

40 ft 컨테이너 
적재하중의 55% 
(최대 16.5 t/FEU)

모든 탱크: 공창

40 ft 컨테이너 
적재하중의 90% 
(최대 17 t/FEU)

100%
(호깅) ≤100%

HSM-2
HSA-2
FSM-2
BSR-1P
BSR-2P
BSP-1P
BSP-2P

F33) 0.9TSC

20 ft 컨테이너 
적재하중 

모든 탱크: 공창

20 ft 컨테이너 
적재하중,
혼합 적재가 
가능하면 20 ft +
40 ft 적재하중 
적용

100%
(새깅 

또는 최소 
호깅)

≤100%

HSM-1
HSA-1
FSM-1
BSR-1P
BSR-2P
BSP-1P
BSP-2P

F43) 0.9TSC

40 ft 컨테이너 
적재하중의 55% 
(최대 16.5 t/FEU)

모든 탱크: 공창

20 ft 컨테이너 
적재하중,
혼합 적재가 
가능하면 20 ft +
40 ft 적재하중 
적용

100%
(새깅 

또는 최소 
호깅)

≤100%

HSM-1
HSA-1
FSM-1
BSR-1P
BSR-2P
BSP-1P
BSP-2P

F5 TSC

40 ft 컨테이너 
적재하중 

모든 탱크: 공창

40 ft 컨테이너 
적재하중

100%
(호깅) ≤100%

HSM-2
HSA-2
FSM-2

F6 TSC

40 ft 컨테이너의 
적재하중

모든 탱크: 공창

40 ft 컨테이너 
적재하중

100%
(호깅) ≤100%

HSM-2
HSA-2
FSM-2

표 1 : 화물창 구역에서의 화물창 강도평가를 위한 표준 적하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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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적하상태

정수중 하중 동적 하중

흘수
컨테이너 하중 % of 

perm. 
SWBM

% of 
perm. 
SWSF

중앙 
화물창 
구역화물창 창구덮개 상부

F73) TSC

40 ft 컨테이너의 
적재하중 

모든 연료유 탱크: 
만재

모든 평형수 탱크: 
만재

20 ft 컨테이너 
적재하중,
혼합 적재가 
가능하면 20 ft +
40 ft 적재하중 
적용

100%
(새깅 

또는 최소 
호깅)

≤100%

HSM-1
HSA-1
FSM-1
BSR-1P
BSR-2P
BSP-1P
BSP-2P

침수 상태

A14) TFD

중앙 화물창: 침수

인접한 화물창: 
40 ft 컨테이너 
적재하중

경사진 방향의 모든 
평형수 탱크: 만재 

40 ft 컨테이너 
적재하중

100%
(새깅 

또는 최소 
호깅)

- Static5)

중량 화물 경량 화물 평형수 탱크 연료유 탱크

1) 적하지침서에서 평형수 적하 상태(출항)에 상응하는 최소 평형수 흘수
2) 적하지침서에서 평형수 적하 상태(출항)에 상응하는 정수중 굽힘 모멘트
3) 비대칭 구조의 경우 BSR-1S, BSR-2S, BSP-1S 및 BSP-2S를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
4) 고려된 화물창이 침수 구역 중 하나 인 경사 손상 상태에서 가장 깊은 수선 (). 2개 또는 3개의 화물창이 침수

되는 것이 전형적인 시나리오 임에도 불구하고, FE해석에서는 오직 중앙 화물창만 침수되는 것으로 한다.
5) 경사상태는 4장 6절 [1.4.1]에 따라  및 를 기초로 적어도 침수 화물창의 내부압력, 외판의 외부압력 및 

컨테이너 하중에 대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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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적하상태

정수중 하중 동적 하중

흘수
컨테이너 하중 % of 

perm. 
SWBM

% of 
perm. 
SWSF

중앙 
화물창 
구역화물창 창구덮개 상부

항해 상태

OF1 TSC

40 ft 컨테이너의 
적재하중 

모든 평형수 탱크: 
공창

모든 연료유 탱크: 
만재

40 ft 
컨테이너 
적재하중

100%
(새깅 또는 
최소 호깅)

≤100%

HSM-1
HSA-1
FSM-1
BSR-1P
BSR-2P
BSP-1P
BSP-2P

OF2 TSC

40 ft 컨테이너 
적재하중 

모든 평형수 탱크: 
공창

관련된 연료유 탱크: 
만재 및 공창

40 ft 
컨테이너 
적재하중

100%
(새깅 또는 
최소 호깅)

≤100%

HSM-1
HSA-1
FSM-1
BSR-1P
BSR-2P
BSP-1P
BSP-2P

OF3 TSC

40 ft 컨테이너 
적재하중 

모든 평형수 탱크: 
공창

관련된 연료유 탱크: 
만재 및 공창

40 ft 
컨테이너 
적재하중

100%
(새깅 또는 
최소 호깅)

≤100%

HSM-1
HSA-1
FSM-1
BSR-1P
BSR-2P
BSP-1P
BSP-2P

OF4 TSC

40 ft 컨테이너 
적재하중의 55 % 
(최대 16.5 t/FEU)

모든 평형수 탱크: 
공창

모든 연료유 탱크: 
공창

40 ft 
컨테이너 
적재하중의 
90 % 
(최대 17
t/FEU)

100%
(호깅) ≤100%

HSM-2
HSA-2
FSM-2

표 2 : 화물창 구역에서의 연료유 탱크 강도평가를 위한 표준 적하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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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적하상태

정수중 하중 동적 하중

흘수
컨테이너 하중 % of 

perm. 
SWBM

% of 
perm. 
SWSF

중앙 
화물창 
구역화물창 창구덮개 상부

OF5 0.9TSC

20 ft 컨테이너 
적재하중 

모든 평형수 탱크: 
공창

모든 연료유 탱크: 
공창

20 ft 
컨테이너 
적재하중,
혼합 적재가 
가능하면 20
ft + 40 ft 
적재하중 
적용

100%
(새깅 또는 
최소 호깅)

≤100%
HSM-1
HSA-1
FSM-1

평형수 상태

OB1 TBAL
1)

모든 컨테이너 
베이: 공창

모든 평형수 탱크: 
만재

모든 연료유 탱크: 
만재

모든 
컨테이너 
베이: 공창

평형수 
조건에서 
SWBM2)

≤100%
HSM-1
HSA-1
FSM-1

OB2 TBAL
1)

모든 컨테이너 
베이: 공창

모든 평형수 탱크: 
만재

관련된 연료유 
탱크: 만재 및 공창

모든 
컨테이너 
베이: 공창

평형수 
조건에서 
SWBM2)

≤100%
HSM-1
HSA-1
FSM-1

OB3 TBAL
1)

모든 컨테이너 
베이: 공창

모든 평형수 탱크: 
만재

관련된 연료유 
탱크: 만재 및 공창

모든 
컨테이너 
베이: 공창

평형수 
조건에서 
SWBM2)

≤100%
HSM-1
HSA-1
FS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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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적하상태

정수중 하중 동적 하중

흘수
컨테이너 하중 % of 

perm. 
SWBM

% of 
perm. 
SWSF

중앙 
화물창 
구역화물창 창구덮개 상부

시험 상태

OT1 TBAL
1)

연료유 탱크 
충전은 탱크 
시험용이다.

모든 컨테이너 
베이: 공창

모든 평형수 탱크: 
공창

모든 연료유 탱크: 
만재

모든 
컨테이너 
베이: 공창

평형수 
조건에서 
SWBM2)

≤100% Static

OT2 TBAL
1)

연료유 탱크 
충전은 탱크 
시험용이다.

모든 컨테이너 
베이: 공창

모든 평형수 탱크: 
공창

관련된 연료유 
탱크: 만재 및 공창

모든 
컨테이너 
베이: 공창

평형수 
조건에서 
SWBM2)

≤100% Static

OT3 TBAL
1)

탱크 충전은 탱크 
시험용이다.

모든 컨테이너 
베이: 공창

모든 평형수 탱크: 
공창

관련된 연료유 
탱크: 만재 및 공창

모든 
컨테이너 
베이: 공창

평형수 
조건에서 
SWBM2)

≤100% Static

중량 화물 경량 화물 평형수 탱크 연료유 탱크

1) 적하지침서에서 평형수 적하 상태(출항)에 상응하는 최소 평형수 흘수
2) 적하지침서에서 평형수 적하 상태(출항)에 상응하는 정수중 굽힘 모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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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적하상태

정수중 하중 동적 하중

흘수
컨테이너 하중 % of 

perm. 
SWBM

% of 
perm. 
SWSF

중앙 
화물창 
구역화물창 창구덮개 상부

항해 상태

GF1 TSC

40 ft 컨테이너의 
적재하중 

모든 평형수 탱크: 
공창

모든 연료 탱크: 
만재

40 ft 
컨테이너 
적재하중

100%
(새깅 또는 
최소 호깅)

≤100%

HSM-1
HSA-1
FSM-1
BSR-1P
BSR-2P
BSP-1P
BSP-2P

GF2 TSC

40 ft 컨테이너의 
적재하중 

모든 평형수 탱크: 
공창

연료유 탱크: 만재

액화 천연가스 연료 
탱크: 공창

40 ft 
컨테이너 
적재하중

100%
(새깅 또는 
최소 호깅)

≤100%

HSM-1
HSA-1
FSM-1
BSR-1P
BSR-2P
BSP-1P
BSP-2P

GF3 TSC

40 ft 컨테이너의 
적재하중 

모든 평형수 탱크: 
공창

연료유 탱크: 공창

액화 천연가스 연료 
탱크: 만재

40 ft 
컨테이너 
적재하중

100%
(새깅 또는 
최소 호깅)

≤100%

HSM-1
HSA-1
FSM-1
BSR-1P
BSR-2P
BSP-1P
BSP-2P

GF3
-IGF TSC

40 ft 컨테이너의 
적재하중 

모든 평형수 탱크: 
공창

연료유 탱크: 공창

액화 천연가스 연료 
탱크: 만재

40 ft 
컨테이너 
적재하중

≤100% ≤100%

Static

Pressure 
by IGF 
with 
heel 

angle,  ≤ 

GF4 TSC

40 ft 컨테이너 
적재하중의 55 % 
(최대 16.5 t/FEU)

모든 평형수 탱크: 
공창

모든 연료 탱크: 
공창

40 ft 
컨테이너 
적재하중의 
90 % 
(최대 17
t/FEU)

100%
(호깅) ≤100%

HSM-2
HSA-2
FSM-2

표 3 : 화물창 구역에서의 액화 천연가스 연료 탱크 강도평가를 위한 표준 적하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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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적하상태

정수중 하중 동적 하중

흘수
컨테이너 하중 % of 

perm. 
SWBM

% of 
perm. 
SWSF

중앙 
화물창 
구역화물창 창구덮개 상부

GF5 0.9TSC

20 ft 컨테이너 
적재하중 

모든 평형수 탱크: 
공창

모든 연료 탱크: 
공창

20 ft 
컨테이너 
적재하중,
혼합 적재가 
가능하면 20
ft + 40 ft 
적재하중 
적용

100%
(새깅 또는 
최소 호깅)

≤100%
HSM-1
HSA-1
FSM-1

평형수 상태

GB1 TBAL
1)

모든 컨테이너 
베이: 공창

모든 평형수 탱크: 
만재

모든 연료 탱크: 
만재

모든 
컨테이너 
베이: 공창

평형수 
조건에서 
SWBM2)

≤100%
HSM-1
HSA-1
FSM-1

GB2 TBAL
1)

모든 컨테이너 
베이: 공창

모든 평형수 탱크: 
만재

연료유 탱크: 만재

액화 천연가스 
연료 탱크: 공창

모든 
컨테이너 
베이: 공창

평형수 
조건에서 
SWBM2)

≤100%
HSM-1
HSA-1
FSM-1

GB3 TBAL
1)

모든 컨테이너 
베이: 공창

모든 평형수 탱크: 
만재

연료유 탱크: 공창

액화 천연가스 
연료 탱크: 만재

모든 
컨테이너 
베이: 공창

평형수 
조건에서 
SWBM2)

≤100%
HSM-1
HSA-1
FS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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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적하상태

정수중 하중 동적 하중

흘수
컨테이너 하중 % of 

perm. 
SWBM

% of 
perm. 
SWSF

중앙 
화물창 
구역화물창 창구덮개 상부

사고 상태

A1 TSC

40 ft 컨테이너의 
적재하중 

모든 평형수 탱크: 
공창

연료유 탱크: 공창

액화 천연가스 연료 
탱크: 만재

40 ft 
컨테이너 
적재하중

≤100% ≤100%

Static

Forward
ax=0.5g

Aftward
ax=0.25g

시험 상태

GT1 TBAL
1)

모든 컨테이너 
베이: 공창

모든 평형수 탱크: 
공창

연료유 탱크: 만재

액화 천연가스 
연료 탱크: 공창

모든 
컨테이너 
베이: 공창

평형수 
조건에서 
SWBM2)

≤100% Static

중량 화물 경량 화물 평형수 
탱크

연료유 
탱크

액화 
천연가스 
연료 탱크

1) 적하지침서에서 평형수 적하 상태(출항)에 상응하는 최소 평형수 흘수
2) 적하지침서에서 평형수 적하 상태(출항)에 상응하는 정수중 굽힘 모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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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로평가를 위한 표준 적하상태

3.1 일반사항

3.1.1
9장 1절 [6.2]에서 요구하는 피로평가에 적용되는 표준 적하상태는 표 4에 정의되어있다.

번호 설명 적하상태
정수중 하중 동적 하중

흘수 % of perm. 
SWBM

% of perm. 
SWSF

중앙 화물창 
구역

FL-1
만재적재

(모든 평형수 
탱크: 만재)

TDesign
(최소  

0.8TSC)
90 %
(호깅) -

HSM-1
HSM-2
FSM-1
FSM-2
BSR-1P
BSR-2P
BSR-1S
BSR-2S
BSP-1P
BSP-2P
BSP-1S
BSP-2SFL-2

만재적재
(모든 평형수 
탱크: 공창)

FL-3
만재적재

(모든 평형수 
탱크: 만재)

TDesign
(최소  

0.8TSC)

100 %
(새깅 또는 

최소 호깅) 1)
-

HSM-1
HSM-2
FSM-1
FSM-2
BSR-1P
BSR-2P
BSR-1S
BSR-2S
BSP-1P
BSP-2P
BSP-1S
BSP-2SFL-4

만재적재
(모든 평형수 
탱크: 공창)

1)  min는 적하지침서에서 얻어진 최소 설계 호깅 모멘트이다. 만약,  min가 0.1 보다 큰 경우,  min는 
0.1 로 대체하여야 한다.

표 4 : 화물창 구역에서 피로강도 평가를 위한 표준 적하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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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편 5장

선체거더강도

제 1 절   선체거더 항복 및 좌굴강도

제 2 절   선체거더 최종강도

부록 1   전단흐름의 직접계산

부록 2   선체거더 최종능력

부록 3   선체거더 비틀림계수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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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선체거더 항복강도

기호

이 절에서 정의되지 않은 기호는 1장 4절을 참조한다.

 : 고려하는 선체 횡단면에서 항해 시 수직 정수중 허용 굽힘 모멘트(kNm). 4장 4절 [2.2.2]에 따른다.
 : 고려하는 선체 횡단면에서 항내/보호수역 운항 시 수직 정수중 허용 굽힘 모멘트(kNm). 4장 4절 

[2.2.3]에 따른다.
 : 고려하는 선체 횡단면에서 침수 시 수직 정수중 허용 굽힘 모멘트(kNm). 4장 4절 [2.2.4]에 따른다.
 : 고려하는 선체 횡단면에서 항해 시 수직 파랑 굽힘 모멘트(kNm). 4장 4절 [3.2.1]에 따른다.
 : 고려하는 선체 횡단면에서 수평 파랑 굽힘 모멘트(kNm). 4장 4절 [3.4.1]에 따른다.
 : 고려하는 선체 횡단면에서 항해 시 정수중 허용 전단력(kN). 4장 4절 [2.3.1]에 따른다.
 : 고려하는 선체 횡단면에서 항내/보호수역 운항 시 정수중 허용 전단력(kN). 4장 4절 [2.3.2]에 따른다.
 : 고려하는 선체 횡단면에서 항해 시 수직 파랑 전단력(kN). 4장 4절 [3.3.1]에 따른다.
 : 고려하는 선체 횡단면에서 항해 시 수평 파랑 전단력(kN). 4장 4절 [3.5.1]에 따른다.
 : 고려하는 저점의  좌표(m). 좌표계는 1장 4절 [3.5]를 따른다.
 : 고려하는 저점의  좌표(m). 좌표계는 1장 4절 [3.5]를 따른다.
 : [1.2]에 따른 순 치수의 선체 횡단면에 대한 수평 중립죽의  좌표(m). 좌표계는 1장 4절 [3.5]를 따른다.
 : [1.5]에 따른 수평 중립축에 대하여 선체 횡단면의 순 2차 모멘트(m4)
 : [1.5]에 따른 수직 중립축에 대하여 선체 횡단면의 순 2차 모멘트(m4)
 : [1.4.1]에 따른 선체 횡단면 임의 지점의 순 단면계수(m3)
 : 4장 4절의 파랑계수
 : 해수의 밀도로서 1.025 t/m3 로 한다.

1. 선체거더 횡단면의 강도 특성

1.1 일반

1.1.1
4장 4절에서 규정한 선체거더 하중과 관련하여, 이 절에서는 [2] 및 [3]의 검토에 사용되는 선체거더 강도 특성 계산
을 위한 기준을 규정한다.

1.2 선체 거더 횡단면

1.2.1 일반
선체거더 횡단면은 [1.2.2]부터 [1.2.12]의 요건을 고려하여 종강도에 기여하는 부재만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고려하여
야 한다. 

1.2.2 순 치수
선체거더 강도 특성에 기여하는 부재는 선체거더 강도 특성이 [2] 및 [3]에 따른 선체거더 항복강도 검토에 사용되는 
경우, 3장 3절에 따라 제공 총 두께에서  감소된 제공 순 두께의 사용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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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선체거더 단면적에 기여하지 않은 구조 부재
다음의 구조부재는 선체거더 단면적에 기여하지 않으므로 계산에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a) 강력갑판을 형성하지 않은 선루
b) 갑판실
c) 불워크
d) 거터판
e) 빌지킬
f) 스닙되거나 연속되지 않은 종부재
g) 비연속적인 창구코밍

1.2.4 연속 트렁크 및 종방향 연속 창구코밍
종격벽 또는 1차 지지부재로 효과적으로 지지되는 연속 트렁크 및 종방향 연속 창구코밍은 선체거더 횡단면에 포함
할 수 있다.

1.2.5 강력갑판 상에 용접된 보강재 또는 거더
[1.2.4]에 적합한 트렁크의 갑판을 포함하여, 강력갑판 상에 용접된 종방향 보강재 또는 거더는 선체거더 횡단면에 포
함하여야 한다.

1.2.6 창구 사이의 종거더
창구 사이에 종거더가 있는 경우, 선체거더 횡단면에 포함될 수 있는 단면적(m2)은 다음 식에 의해 구한다.
    
 : 종거더의 단면적(m2)
 : 종강도의 단면적 산입률

화물창 수 2 3

             0.10 0.20 0.30 0.10 0.15 0.20

0.0 0.96 0.85 0.70 0.96 0.91 0.85

0.5 0.65 0.57 0.48 0.89 0.80 0.69

1.0 0.48 0.43 0.36 0.83 0.73 0.62

2.0 0.32 0.29 0.25 0.73 0.63 0.53

3.0 0.24 0.22 0.17 0.65 0.57 0.47

4.0 0.19 0.17 0.14 0.59 0.51 0.43

5.0 0.16 0.14 0.12 0.53 0.47 0.39

Note:
1. 는 다음 식에 따른다.

      × 
 

    :  창구단 코밍을 포한한 창구사이 갑판의 단면 2차 모멘트(cm4)
    :  창구사이 갑판의 유효 전단면적(cm2)
    :  창구사이 종통갑판의 단면적(한쪽 현)(cm2)
    :  창구의 길이(m)
    :  그림 1에 따른 계수
    :  그림 1에 따른 창구의 폭(m)
2.   또는 이 표의 중간에 있을 때에는 보간법에 의한다.
3.   값이 5.0을 넘을 때에는 외삽법에 의한다.

표 1 : 단면적 산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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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계수 ( ), 창구길이 ( ) 및 창구 폭 ( )

1.2.7 강 이외의 재료를 사용한 부재
종강도에 기여한 부재가 탄성계수 2.06×105 (N/mm2)인 강 이외의 재료인 경우, 선체거더 횡단면에 포함될 수 있는 
등가 단면적(m2)은 다음 식에 의해 구한다.

 × 
 : 고려하는 부재의 단면적(m2)

1.2.8 개구의 정의
개구의 정의는 다음에 따른다.

a) 큰 개구:
• 길이 2.5 m 또는 폭 1.2 m를 초과하는 타원형 개구
• 지름 0.9 m를 초과하는 원형 개구

b) 작은 개구(예, 배수구)는 큰 개구가 아닌 개구를 말한다.
c) 맨홀
d) 격리된 개구란 선체의 종/횡 방향으로 1.0 m 이상 떨어진 개구를 말한다.

1.2.9 큰 개구, 맨홀 및 인접한 작은 개구
큰 개구 및 맨홀은 선체거더 단면계수 및 2차 모멘트에 사용되는 단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작은 개구가 선박의 
횡/수직 방향으로 큰 개구 및 맨홀과 1 m 미만 격리된 경우에는, 개구들의 전체 폭은 단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추가로 3장 6절 [6.3.2]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격리된 작은 개구는 선체거더 횡단면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2.10  격리된 작은 개구
다음이 만족되면, 강력갑판이나 선저부의 횡단면에서 격리된 작은 개구는 선체거더 횡단면에서 제외시킬 필요는 없다.
 ≤
 : 고려하는 횡단면에서 강력갑판 또는 선저부에 있는 작은 개구들의 전체 폭(m)으로서, 그림 2에 따르며 

[1.2.9]에 따른 작은 개구는 횡단면적 계산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 고려하는 횡단면에서 큰 개구들의 전체 폭(m)으로서 그림 2에 따르며, [1.2.9]에 따른 큰 개구는 횡단면

적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작은 개구들의 전체 폭 이 상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폭의 초과분은 선체거더 단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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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및  의 계산

1.2.11  경감구멍, 배수구 및 단일 스캘롭
종부재에 있는 경감구멍, 배수구 및 단일 스캘롭은 그 높이가   보다 작은 경우, 제외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 는 종부재의 웨브 높이(mm)이다. 반면에, 초과분은 단면적에서 제외하거나 보상하여야 한다.

1.2.12  연속되지 않는 갑판 및 종격벽
연속되지 않는 갑판 및 종격벽 부근에서 유효면적 계산 시, 유효면적은 그림 3에 따라 구한다. 유효하지 않은 면적을 
나타내는 그림자 부분은 선박의 종축에 15도 각도의 두 개 접선을 그려 구한다.

그림 3 : 연속되지 않는 갑판 및 격벽 주변의 유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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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강력갑판

1.3.1
일반적으로 강력갑판은 최상층 연속 갑판이다. 종강도에 기여하는 선루 또는 갑판실의 경우, 강력갑판은 선루 또는 
최상층 갑판실의 갑판이다.

1.4 단면계수

1.4.1 zD 아래 임의의 점에서 단면계수
선체 횡단면의 임의 점에서 단면계수(m3)는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1.4.2 갑판에서 단면계수
갑판 및 유효한 종부재의 임의 위치에서 단면계수(m)는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 동등한 갑판선의 수직거리(m)로서 다음과 같다.
- 선측에서 강력갑판으로부터 연장되어 선체 중심선에서 중립축으로부터     위치까지 연장된 

선 위에 [1.2.4] 및 [1.2.5]에 규정된 유효한 종부재가 위치하지 않은 경우
   

- 선측에서 강력갑판으로부터 연장되어 선체 중심선에서 중립축으로부터     위치까지 연장된 
선 위에 [1.2.4] 및 [1.2.5]에 규정된 유효한 종부재가 위치하는 경우

     ≥ 
 : [1.3]에 따른 선측에서 강력갑판의 Z 좌표(m)
 ,  :  값이 최대가 되는 지점에서 측정된 연속 트렁크, 창구 코밍, 종 보강재 또는 거더 상면의 Y 및 Z 좌

표(m).

1.5 2차 모멘트

1.5.1
순 2차 모멘트 ( m) 및 (m)은 [1.2]에 정의된 선체 횡단면의 수평 및 수직 중립축 각각에 대해 계산된 
값이다.

2. 선체거더 응력

2.1 수직응력 

2.1.1 정수중 수직 굽힘 모멘트에 의한 수직응력
임의 위치에서, 정수중 수직 굽힘 모멘트에 의한 수직응력은 표 2로부터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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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임의 위치  상부 임의 위치

항해상태  
   ×  

  ×

항내/보호수역  
   ×  

  ×

표 2 : 정수중 수직 굽힘 모멘트에 의한 수직응력

2.1.2 수직 파랑 굽힘 모멘트에 의한 수직응력
임의 위치에서, 수직 파랑 굽힘 모멘트에 의한 수직응력(N/mm2)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

2.1.3 수평 파랑 굽힘 모멘트에 의한 수직응력
임의 위치에서, 수평 파랑 굽힘 모멘트에 의한 수직응력(N/mm2)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

2.1.4 파랑 비틀림 모멘트에 의한 수직응력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한 직접 계산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파랑 비틀림 모멘트에 의한 수직응력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임의 위치에서, 파랑 비틀림 모멘트에 의한 수직응력(N/mm2)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max
 

 :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인 경우
     인 경우

 : 선미단과 기관실 격벽 전방 창구의 후단 모서리 사이 거리(m) (그림 4 참조)
 : 선미단과 최전방 화물창의 전단 모서리 사이 거리(m) (그림 4 참조)
 : 중앙부에서 선체 횡단면의 뒤틀림정수(m6)
 :  에서 선체 횡단면의 뒤틀림정수(m6)
 :  에서 선체 횡단면의 뒤틀림정수(m6)
 :   에서 선체 횡단면의 뒤틀림정수(m6)
 : 선체 횡단면의 공칭 뒤틀림정수(m6)로서 표 5에 따른다.
 : 중앙부에서 선체 횡단면의 비틀림정수(m4)
 :  에서 선체 횡단면의 비틀림정수(m4)
 :  에서 선체 횡단면의 비틀림정수(m4)
 : 선체 횡단면의 공칭 비틀림정수(m4)로서 표 5에 따른다.
 : 고려하는 지점의 와핑함수(m2). 고려하는 횡단면이 과  사이에 위치할 경우, 와핑함수의 절대값

은 ․ 이하이여야 한다.
 : 중앙부 강력갑판의 내측 모서리(좌현)에서 와핑함수(m2) (그림 4 참조)
 :  에서 강력갑판의 내측 모서리(좌현)에서 와핑함수(m2) (그림 4 참조)
 :  에서 강력갑판의 내측 모서리(좌현)에서 와핑함수(m2) (그림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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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칭 와핑함수(m2)로서 표 15에 따른다.
 : 중앙부 뒤틀림정수에 대한   에서 뒤틀림정수의 비율로서 다음과 같다.

  
 : 중앙부의 선체 횡단면적(m2)
 :  에서 선체 횡단면적(m2)
 :  에서 선체 횡단면적(m2)
 : 에 대한 수정계수. 표 3에 따른다.
 : 에 대한 수정계수. 표 4에 따른다.
 : 에 대한 수정계수. 표 6에 따른다.
 : 에 대한 수정계수. 표 7에 따른다.
 : 에 대한 수정계수. 표 8에 따른다.
 : 에 대한 수정계수. 표 9에 따른다.
 : C에 대한 수정계수. 표 10에 따른다.
 : 에 대한 수정계수. 표 11에 따른다.
 : 에 대한 수정계수. 표 12에 따른다.
 : 에 대한 수정계수. 표 13에 따른다.
 : 에 대한 수정계수. 표 14에 따른다.
max :  에서 파랑 비틀림 모멘트(kNm). 4장 4절 [3.6.1]에 따른다.
 : 공칭응력. 표 16에 따른다.
비고 1 : x의 값이 중간에 있을 경우, 수정계수, 공칭응력 및 단면특성은 선형 보간법에 의하여 구한다.

그림 4 : 단면특성 – 일반 컨테이너선

    
        

표 3 : 에 대한 수정계수 - 

    
         

표 4 :  에 대한 수정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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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100 m L = 150 m L = 200 m L = 250 m L = 300 m L = 350 m

 7,500 10,000 50,000 100,000 200,000 300,000

 4 5 7 10 15 20

표 5 : 공칭 뒤틀림정수( ) 및 공칭 비틀림정수( )

  ≤   


   

×  
   

×  


   
×  

   
×  

  ×    ×  
  ×    ×  

표 6 : 중앙부 뒤틀림정수에 대한 수정계수 -   

  ≤   


   

×  
   

×  


   
×  

   
×  


   

×  
 ×  

  ×    ×  

표 7 : 중앙부 비틀림정수에 대한 수정계수 -  



14 편 컨테이너선 구조규칙
 5 장 선체거더강도 14 편 5 장 1 절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223

   

  ≤
   

×       

  
   

×       

표 8 : 에서 뒤틀림정수에 대한 수정계수 -     

∼ 
  ≤ 1.0  
   1.0  

표 9 :  에서 뒤틀림정수에 대한 수정계수 -   

   
        

표 10 :  에서 비틀림정수에 대한 수정계수 -  

  
 

  1.0 1.0

표 11 : 에서 와핑함수에 대한 수정계수 - 

   
  ≤ 

  
  

  
  

 
    

  
  

  
 

표 12 :  에서 와핑함수에 대한 수정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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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

표 13 : 에서 횡단면적에 대한 수정계수 -   

   
 1.0 1.0 

  
 

표 14 :  에서 횡단면적에 대한 수정계수 -   

   
 160 200 200 30

표 15 : 공칭 와핑함수 -     

               
0.20 2.58 3.09 3.51 3.85 4.12

0.25 1.33 1.84 2.26 2.60 2.87

0.30 0.26 0.77 1.18 1.52 1.78

0.35 -0.86 -0.35 0.07 0.41 0.67

0.40 -1.76 -1.24 -0.81 -0.46 -0.19

0.45 -2.60 -2.05 -1.61 -1.25 -0.97

0.5 -3.15 -2.58 -2.12 -1.75 -1.46

0.55 -3.56 -2.96 -2.48 -2.09 -1.78

0.60 -3.76 -3.12 -2.61 -2.19 -1.87

0.65 -3.65 -2.99 -2.45 -2.02 -1.68

0.70 -3.25 -2.66 -2.14 -1.72 -1.39

0.75 -1.55 -1.51 -1.27 -1.01 -0.79

0.80 2.04 0.85 0.34 0.15 0.08

0.85 6.82 4.79 3.16 2.07 1.38

0.90 5.51 4.46 3.37 2.36 1.56

0.95 6.27 5.45 4.52 3.45 2.38

표 16 : 공칭 와핑응력 - 일반 컨테이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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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파랑 비틀림 모멘트에 의한 수직응력(2-Island type : 후방 화물창)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한 직접 계산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파랑 비틀림 모멘트에 의한 수직응력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임의 위치에서, 파랑 비틀림 모멘트에 의한 수직응력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max
 

 : 선미단과 기관실 전단격벽 전방 창구의 후단 모서리 사이 거리(m) (그림 5 참조)
 : 선미단과 갑판실 후단벽과 인접한 화물창의 전단 모서리 사이 거리(m) (그림 5 참조)
 : 중앙부에서 선체 횡단면의 뒤틀림정수(m6)
 :  에서 선체 횡단면의 뒤틀림정수(m6)
 :  에서 선체 횡단면의 뒤틀림정수(m6)
 : 선체 횡단면의 공칭 뒤틀림정수(m6)로서 표 17에 따른다.
 : 중앙부에서 선체 횡단면의 비틀림정수(m4)
 :  에서 선체 횡단면의 비틀림정수(m4)
 :  에서 선체 횡단면의 비틀림정수(m4)
 : 선체 횡단면의 공칭 뒤틀림정수(m6)로서 표 17에 따른다.
 : 고려하는 지점의 와핑함수(m2). 
 : 중앙부에서 강력갑판의 내측 모서리(좌현)에서 와핑함수(m2) (그림 5 참조)
 :  에서 강력갑판의 내측 모서리(좌현)에서 와핑함수(m2) (그림 5 참조)
 :  에서 강력갑판의 내측 모서리(좌현)에서 와핑함수(m2) (그림 5 참조)
 : 공칭 와핑함수(m2)로서 표 25에 따른다.
 : 중앙부의 선체 횡단면적(m2)
 :  에서 선체 횡단면적(m2)
 :  에서 선체 횡단면적(m2)
 : 에 대한 수정계수. 표 18에 따른다.
 : 에 대한 수정계수. 표 19에 따른다.
 : 에 대한 수정계수. 표 20에 따른다.
 : 에 대한 수정계수. 표 21에 따른다.
 : 에 대한 수정계수. 표 22에 따른다.
 : 에 대한 수정계수. 표 23에 따른다.
 : 에 대한 수정계수. 표 24에 따른다.
max :   에서 파랑 비틀림 모멘트(kNm). 4장 4절 [3.6.1]에 따른다.
 : 공칭응력으로 다음 식에 따른다.

     
 : 에 대한 수정계수. 표 26에 따른다.
 : 공칭응력계수. 표 27에 따른다.
비고 1 : x의 값이 중간에 있을 경우, 수정계수, 공칭응력 및 단면특성은 선형 보간법에 의하여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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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 단면 특성 - 2-Island (후방 화물창)

340 m ≤ ≤ 350 m 370 m ≤ ≤ 380 m

 350,000 700,000

 22 30

표 17 : 공칭 뒤틀림정수( ) 및 공칭 비틀림정수( )

  

≤ ≤   ×     
≤ ≤   ×     

표 18 : 중앙부 뒤틀림정수에 대한 수정계수 -   

  

≤  ≤      
≤  ≤      

표 19 : 중앙부 비틀림정수에 대한 수정계수 -  

  

≤  ≤  ×     
≤  ≤  ×     

표 20 : 에서 뒤틀림정수에 대한 수정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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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표 21 : 에서 와핑함수에 대한 수정계수 - 

  

   
 

표 22 :  에서 와핑함수에 대한 수정계수 - 

  
 

  1.0 1.0

표 23 : 에서 횡단면적에 대한 수정계수 - 

  
 1.0 1.0 

 

표 24 : 에서 횡단면적에 대한 수정계수 - 

   
 240 300 300 255

표 25 : 공칭 와핑함수 -     

 ≤   
≤  ≤   
≤  ≤  45.1 33.4

표 26 : 에 대한 수정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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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0.20 15.1 14.5

0.25 8.8 7.5

0.30 2.6 1.3

0.35 -2.2 -4.2

0.40 -6.9 -8.9

0.45 -10.5 -12.7

0.50 -12.8 -15.6

0.55 -14.2 -17.0

0.58 -14.5 -17.4

0.60 -14.5 -17.4

0.63 -13.9 -16.8

0.65 13.5 -16.3

0.68 -12.4 -15.2

표 27 : 공칭응력 계수 (2-Island type : 후방 화물창) - 

2.1.6 파랑 비틀림 모멘트에 의한 수직응력(2-Island type : 전방 화물창)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한 직접 계산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파랑 비틀림 모멘트에 의한 수직응력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임의 위치에서, 파랑 비틀림 모멘트에 의한 수직응력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max
 

 : 선미단과 갑판실 전단벽에 인접한 화물창의 후단 모서리 사이 거리(m) (그림 6 참조)
 : 선미단과 최전방 화물창의 전단 모서리 사이 거리(mm) (그림 6 참조)
 : 중앙부에서 선체 횡단면의 뒤틀림정수(m6)
 :  에서 선체 횡단면의 뒤틀림정수(m6)
 :  에서 선체 횡단면의 뒤틀림정수(m6)
 : 선체 횡단면의 공칭 뒤틀림정수(m6)로서 표 28에 따른다.
 : 중앙부에서 선체 횡단면의 비틀림정수(m4)
 :  에서 선체 횡단면의 비틀림정수(m4)
 :  에서 선체 횡단면의 비틀림정수(m4)
 : 선체 횡단면의 공칭 뒤틀림정수(m6)로서 표 28에 따른다.
 : 고려하는 지점의 와핑함수(m2). 고려하는 횡단면이 과  사이에 위치할 경우, 와핑함수의 절대값

은 ․ 이하이여야 한다.
 : 중앙부 강력갑판의 내측모 서리(좌현)에서 와핑함수(m2) (그림 6 참조)
 :  에서 강력갑판의 내측 모서리(좌현)에서 와핑함수(m2) (그림 6 참조)
 :  에서 강력갑판의 내측 모서리(좌현)에서 와핑함수(m2) (그림 6 참조)
 : 공칭 와핑함수(m2)로서 표 36에 따른다.
 : 중앙부의 선체 횡단면적(m2)
 :  에서 선체 횡단면적(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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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서 선체 횡단면적(m2)
 : 에 대한 수정계수. 표 29에 따른다.
 : 에 대한 수정계수. 표 30에 따른다.
 : 에 대한 수정계수. 표 31에 따른다.
 : 에 대한 수정계수. 표 32에 따른다.
 : 에 대한 수정계수. 표 33에 따른다.
 : 에 대한 수정계수. 표 34에 따른다.
 : 에 대한 수정계수. 표 35에 따른다.
max :   에서 파랑 비틀림 모멘트(kNm). 4장 4절 [3.6.1]에 따른다.
 : 공칭응력으로 다음 식에 따른다.

    
 : 에 대한 수정계수. 표 37에 따른다.
 : 공칭응력계수. 표 38에 따른다.
비고 1 : x의 값이 중간에 있을 경우, 수정계수, 공칭응력 및 단면특성은 선형 보간법에 의하여 구한다.

그림 6 : 단면 특성 - 2-Island (전방 화물창)

340 m ≤ ≤ 350 m 370 m ≤ ≤ 380 m

 350,000 700,000

 22 30

표 28 : 공칭 뒤틀림정수( ) 및 공칭 비틀림정수( )

  

      

표 29 : 중앙부 뒤틀림정수에 대한 수정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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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표 30 : 에서 비틀림 정수에 대한 수정계수 -  



  ×  
  ×  
   

표 31 : 에서 뒤틀림 정수에 대한 수정계수 -   

  

      

표 32 : 에서 비틀림 정수에 대한 수정계수 -  

  

    

표 33 : 에서 뒤틀림 정수에 대한 수정계수 -   

 ∼  



  
  

  
  

 
  

  
  

  
 

  
   

  
 

표 34 : 에서 와핑함수에 대한 수정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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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 에서 횡단면적에 대한 수정계수 - 

 
∼ 300

 15

표 36 : 공칭 와핑함수 -     

 ≤   
≤  ≤  ≤   

    
≤  ≤  ≤   

    

표 37 : 에 대한 수정계수 - 

x / L  (340 ≤ L ≤ 350)  (370 ≤ L ≤ 380)

0.62 -17.8 -15.4

0.65 -17.1 -14.8

0.67 -16.6 -14.4

0.70 -15.6 -13.7

0.72 -14.8 -12.9

0.75 -13.0 -11.4

0.80 -8.6 -7.6

0.85 0.8 -0.4

0.90 9.2 8.0

0.93 12.5 11.4

0.96 13.5 12.3

표 38 : 공칭응력 계수 (2-Island type : 전방 화물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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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정수중 비틀림 모멘트에 의한 수직응력 (Conventional type)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한 직접 계산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정수중 비틀림 모멘트에 의한 수직응력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임의 위치에서, 정수중 비틀림 모멘트에 의한 수직응력(N/mm2)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max
 

max : 4장 4절 [2.4]에 따른 정수중 비틀림 모멘트 최대값(kNm)
, , , , , , , , , , , , , , ,  및 은 [2.1.4]에 따른다.

2.1.8 정수중 비틀림 모멘트에 의한 수직응력 (2-Island : 후방 화물창)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한 직접 계산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정수중 비틀림 모멘트에 의한 수직응력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임의 위치에서, 정수중 비틀림 모멘트에 의한 수직응력(N/mm2)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max
 

max : 4장 4절 [2.4]에 따른 정수중 비틀림 모멘트 최대값(kNm)
, , , , , , , , , ,  및 은 [2.1.5]에 따른다.

2.1.9 정수중 비틀림 모멘트에 의한 수직응력 (2-Island : 전방 화물창)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한 직접 계산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정수중 비틀림 모멘트에 의한 수직응력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임의 위치에서, 정수중 비틀림 모멘트에 의한 수직응력(N/mm2)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max
 

max : 4장 4절 [2.4]에 따른 정수중 비틀림 모멘트 최대값(kNm)
, , , , , , , , ,  및 은 [2.1.6]에 따른다.

2.2 전단응력

2.2.1 정수중 수직 전단력에 의한 전단응력
정수중 수직 전단력에 의한 선체거더 전단응력(N/mm2)은 고려하는 하중 계산점에서 다음 식에 따른다.

a) 항해상태

  
  ×  

b) 항내/보호수역

 
  ×

     :   를 공제한 순 치수 기반으로 판 i 의 mm당 선체거더 전단력에 대한 기여율(mm-1)로서 부록 1의 박
벽 보 이론을 기초로 한 수치 계산으로부터 단위 수직 전단력에 대한 mm당 전단류와 동등하다.

2.2.2 파랑 수직 전단력에 의한 전단응력
파랑 수직 전단력에 의한 선체거더 전단응력(N/mm2)은 고려하는 하중 계산점에서 다음 식에 따른다.

  
  ×



14 편 컨테이너선 구조규칙
 5 장 선체거더강도 14 편 5 장 1 절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233

2.2.3 파랑 수평 전단력에 의한 전단응력
파랑 수평 전단력에 의한 선체거더 전단응력(N/mm2)은 고려하는 하중 계산점에서 다음 식에 따른다.

  
  ×

     :  를 공제한 순 치수 기반으로 판 i 의 mm당 선체거더 전단력에 대한 기여율(mm-1)로서 부록 1의 박
벽 보 이론을 기초로 한 수치 계산으로부터 단위 수평 전단력에 대한 mm당 전단류와 동등하다.

3. 선체거더 강도평가

3.1 일반

3.1.1
선박 전 길이에 걸쳐 구조의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구조 배치가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 적절한 천이(transitional)
구조를 배치하여야 한다.

3.2 강도평가의 길이방향 범위

3.2.1
강성, 항복강도 및 좌굴강도 평가는 선체 횡단면의 현저한 변화가 있는 위치를 고려하여 0.2 L 에서 0.75 L 범위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예, 늑골방식이 변경되는 곳 및 2-island 설계의 경우 전방 거주구 블럭의 전후단)

3.2.2
이에 추가하여, 항복강도 및 좌굴강도 평가는 0.2 L 에서 0.75 L 범위를 벗어난 구역에서도 수행하여야 한다. 이 평가
는 최소한 최전방 화물창의 전단 및 최후방 화물창의 후단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3.3 선체거더 강성

3.3.1 강성 기준
호깅 및 새깅 상태의 경우, 선체 횡단면의 순 2차 모멘트  (m4)는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 ×  

3.4 선체거더 굽힘강도 평가

3.4.1 허용기준
수직응력  은 모든 하중 하중조건에 대하여 선미단에서 선수단까지 선체거더의 전 길이에 걸쳐 평가하여야 한다. 
선체 횡단면의 임의 위치에서 수직응력은 다음 식에 따른다.
 ≤     ,  : 하중조합계수. 4장 2절 [2.2.1]에 따른다.
 : 정적 와핑응력 조합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HSM, HSA, FSM, BSR, BSP 하중상태
•   OST-1P, OST-2S, OSA-2P, OSA-1S 하중상태
•    OST-2P, OST-1S, OSA-1P, OSA-2S 하중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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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적 와핑응력 조합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HSM, HSA, FSM, BSR, BSP 하중상태
•   OST-1P, OST-2S 하중상태
•   OST-2P, OST-1S 하중상태
•   OSA-1P, OSA-2S 하중상태
•   OSA-2P, OSA-1S 하중상태

 : 선체거더 허용 굽힘응력(N/mm2). 표 39에 따른다.
 : 정수중 굽힘 모멘트에 의한 수직응력(N/mm2). [2.1.1]에 따른다.
 : 수직 파랑 굽힘 모멘트에 의한 수직응력(N/mm2). [2.1.2]에 따른다.
 : 수평 파랑 굽힘 모멘트에 의한 수직응력(N/mm2). [2.1.3]에 따른다.
 : 정수중 비틀림 모멘트에 의한 수직응력(N/mm2). 와핑응력의 종방향 평가범위는 그림 7 및 그림 8 참조.
 : 정수중 비틀림 모멘트에 의한 수직응력(N/mm2). 와핑응력의 종방향 평가범위는 그림 7 및 그림 8 참조

상태 설계하중 선체거더 허용응력, 
항해상태 (S+D) 

항내/보호수역 (S) 

표 39 : 선체거더 허용 굽힘응력

그림 7 : 비틀림 모멘트에 의한 수직응력의 적용범위 - 일반 컨테이너선

그림 8 : 비틀림 모멘트에 의한 수직응력의 적용범위 - 2-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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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굽힘강도 평가
횡단면의 다음 위치에서 굽힘응력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a) 선저
b) 갑판
c) 창구코밍의 상단
d) 재료의 항복강도가 변하는 임의 위치

3.4.3 강 이외의 재료
[1.2.7]에 규정된 선체거더 횡단면에 포함되어 있는 영 탄성계수 E = 2.06×105 N/mm2 인 강재 이외의 재료가 적용된 
부재의 수직응력은 다음 식에 따른다.

 × 
 : 부재가 [1.2.7]에 정의된 강 등가 단면적 을 갖는 것으로 고려되어 [3.4.1]에 따라 계산된 고려하

는 부재의 수직응력(N/mm2)

3.5 고장력강의 범위

3.5.1 수직범위
갑판 및 선저부에 사용되는 고장력강의 각각 선측에서 형 갑판선 또는 기선으로부터 측정된 수직방향 범위 는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그림 9 참조)

    강력갑판 하부의 선체 부재인 경우

     강력갑판 상부 유효 종부재인 경우

 : 각각 수평 중립축에서 형 갑판선 또는 기선까지 거리(m)
 : 표 39 및 그림 9에 주어진, 고려하는 강의 선체거더 허용 굽힘응력(N/mm2)
 : 표 40에 따른 각각 형 갑판 선 또는 기선에서의 선체거더 굽힘응력(N/mm2)
 : 표 40에 따른 각각 동등한 갑판 선에서의 선체거더 굽힘응력(N/mm2)

상태 항해상태 항내/보호수역

기선  
   ×  

  ×

형 갑판 선  
   ×  

  ×

동등한 갑판 선  
   ×  

  ×

 : 선측에서 측정한 기선으로부터 형 갑판 선까지 거리(m) : 동등한 갑판 선의 수직 거리(m)로서 [1.4.3]에 따른다.

표 40 : 기선과 갑판선의 선체거더 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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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 고장력강의 수직범위

3.5.2 종방향 범위
고장력강이 사용되는 경우, 그 적용은 종방향 응력수준이 연강 구조의 허용 범위 내에 있는 위치까지 선박의 전체 
길이에 걸쳐 연속적이어야 한다. (그림 10 참조)

그림 10 : 고장력강의 종방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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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선체거더 전단강도 평가

3.6.1
선체거더 전단강도 요건은 AE부터 FE까지 선체거더의 전체 길이를 따라 적용한다. 선체 횡단면의 임의의 점에서 전
단강도 는 다음 식을 따른다.
 ≤    ,  : 하중조합계수. 4장 2절 [2.2.1]에 따른다.
 : 선체거더 허용 전단응력(N/mm2). 표 41에 따른다.

상태 설계하중 선체거더 허용 전단응력,  
항해상태 (S+D)  

항내/보호수역 (S) 

표 41 : 선체거더 허용 전단응력

3.7 선체거더 좌굴강도 평가

3.7.1
종강도에 기여하는 구조의 선체거더 좌굴강도 평가는 8장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4. 액화 천연가스 연료 탱크를 구성하는 선체 응력 제한

4.1 일반

4.1.1
멤브레인 격납 설비를 가지는 액화 천연가스 연료 탱크의 경우, 연신율 또는 인접한 선체 구조의 응력수준과 같은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선체 구조에 대한 요구 기준은 연료 격납 설비의 설계자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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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체거더 최종강도

1. 적용

1.1 일반

1.1.1
이 규정은 길이  가 150 m 이상인 선박에 적용한다.

1.1.2
선체거더 최종강도는 0.2  에서 0.75  까지 평가하여야 한다.

1.1.3
선체거더 최종강도의 굽힘능력이 [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러한 검토기준은 항해상태에서 호깅 및 새깅에 대하
여 비손상 선박구조에 적용한다.

2. 검토 기준

2.1 일반

2.1.1  
모든 선체 횡단면에서 선체거더 최종 수직 굽힘능력은 다음 식을 만족하여야 한다.

 ≤


 : 수직 굽힘 모멘트(kNm). [2.2.1]에 따른다.
 : 선체거더 최종 굽힘능력(kNm). [2.3]에 따른다.
 : 재료, 기하학적 및 강도 예측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부분 안전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1.05
 : 면외하중에 의한 이중저 굽힘의 효과를 포함하는 부분 안전계수로 다음에 따른다.

  •   1.15 호깅 상태인 경우    
  •   1.0 새깅 상태인 경우    

내저에서의 이중저의 폭이 선체 중앙부에서의 폭보다 작거나 이중저의 구조가 선체 중앙부와 다른 곳(예, 기관실 단
면)에서의 횡단면의 경우, 호깅 상태에서의 안전계수 는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감소 될 수 있다.

2.2 선체거더 최종 굽힘 모멘트

2.2.1
최종강도 검토 시 고려하는 호깅 및 새깅 상태의 수직 선체거더 굽힘 모멘트 M (kNm)은 다음에 따른다.
   : 고려하는 선체 횡단면에서 정수중 허용 호깅 및 새깅 굽힘 모멘트(kNm). 4장 4절 [2.2.2]에 따른다.
 : 고려하는 선체 횡단면에서 파랑 수직 굽힘 모멘트(kNm). 4장 4절 [3.2.1]에 따른다.
 : 정수중 굽힘 모멘트에 대한 부분 안전계수로서 1.0으로 한다.
 : 파랑 수직 굽힘 모멘트에 대한 부분 안전계수로서 1.2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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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선체거더 최종 굽힘능력

2.3.1 일반
선체거더 최종 종굽힘 모멘트 능력 는 그 값을 넘어서면 선체가 붕괴되는 선체거더의 최대 굽힘 모멘트 능력을 의
미한다.

2.3.2 선체거더 최종 굽힘능력의 결정
호깅 및 새깅상태에서의 선체거더 횡단면의 최종 굽힘 모멘트 능력은 고려하는 횡단면의 곡률 에 대한 굽힘 모멘트  곡선의 최대값으로 정의한다. (호깅의 경우  , 새깅의 경우  , 그림 1 참조) 곡률 는 호깅의 경우 양, 새
깅의 경우 음으로 한다.

그림 1 : 곡률 에 대한 굽힘 모멘트 능력

2.3.3  
선체거더 최종 굽힘능력 는 부록 2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

2.4 휘핑

2.4.1
휘핑 영향을 고려한 선체의 최종강도 검토는 「휘핑을 고려한 컨테이너선의 강도평가 지침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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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전단흐름의 직접계산

기호

이 절에서 정의하지 않은 기호에 대하여는 1장 4절을 참조한다.

1. 계산 공식

1.1 일반

1.1.1
이 부록은 선체거더 수직 전단력으로 인하여 선체 횡단면을 따라 작용하는 전단흐름의 직접 계산 절차를 기술한다. 
전단흐름 는 단위 수직 전단력 1N이 횡단면에 작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그 횡단면의 각 위치에서 계산한다. 
mm당 단위 전단흐름 는 다음과 같다.
    : 확정 전단흐름. [1.2]에 따른다.
 : 닫힌 셀 주위를 순환하는 불확정 전단흐름. [1.3]에 따른다.
단위 전단흐름  의 계산에서는 종방향 보강재가 고려되어야 한다.

1.2 확정 전단흐름, 
1.2.1
횡단면의 각 위치에서 확정 전단흐름  (N/mm)는 다음의 선적분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s : 횡단면을 따라 움직이는 좌표의 값(m).
 : 횡단면의 순 단면 2차 모멘트(m4)
 : 판의 순 두께(mm)
 : 기선으로부터 수평 중립축까지 수직거리(m)

1.2.2
각각의 선분이 동일한 판의 순 두께를 가질 때, 횡단면은 그림 1과 같이 선분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한다. 확정 전단흐
름은 다음 식에 의해 계산될 수 있다.

    ×
       

,  : 각각 절점   및  에서의 확정 전단흐름(N/mm)
 : 선분의 길이(m)
 ,  : 그림 1에 정의된 선분 끝점   및  의 Y 좌표(m)
 ,  : 그림 1에 정의된 선분 끝점   및  의 Z 좌표(m)

1.2.3
횡단면이 닫힌 셀을 포함하는 경우, 확정 전단흐름을 구하기 위해서 그림 2와 같이 닫힌 셀은 가상 슬릿(slit)으로 절
단되어야 한다. 다만, 가상 슬릿은 다른 닫힌 셀의 일부를 형성하는 벽 안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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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분기점에서 확정 전단흐름은 그림 2와 유사하게 또는 유수량 계산에 의해 구해질 수 있다.

그림 1 : 선분의 정의

그림 2 : 분기점에서 확정 전단흐름의 계산과 가상 슬릿의 배치

1.3 불확정 전단흐름, 
1.3.1
횡단면의 닫힌 셀 주위의 불확정 전단흐름은 동일한 닫힌 셀 내에서 상수값으로 고려될 수 있다. 불확정 전단흐름의 
결정을 위한 다음 연립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 이 식에서, 모든 닫힌 셀 주위의 여러 변수들에 대하여 폐곡선에 관한 
적분이 수행된다.

   
   

 : 셀 c 와 다른 셀들이 공유하는 벽의 개수
cm : 셀 c 와 셀 m 이 공유하는 벽
,  : 각각 닫힌 셀 c 및 m 주위의 불확정 전단흐름(N/mm)

1.3.2
그림 1에 주어진 선분 요소의 집합과 각각의 선분이 동일한 판의 두께를 가진다고 가정하여, 위 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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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셀 c 의 선분의 개수
 : 셀 c 와 셀 m 이 공유하는 벽에 대한 선분의 개수
 : 확정 전단흐름(N/mm). [1.2.2]에 따른다.
[1.2] 및 [1.3]에 명시한 움직이는 좌표의 방향과 이 단면의 차이가 고려되어야 한다.

그림 3 : 닫힌 셀 및 공통벽

1.4 횡단면의 여러 가지 특성의 계산

1.4.1
횡단면을 선분 요소의 집합으로 가정하는 경우, 횡단면의 특성은 다음 식에 따라 구할 수 있다.

      
   
       

        
 ,     : 그림 1에 정의된 선분의 시작점 i 의 Y 및 Z 좌표(m)
,    : 그림 1에 정의된 선분의 끝점 i 의 Y 및 Z 좌표(m)
,   : 각각 선분 요소 및 횡단면의 순 면적(m2)
,   : 각각 기선에 대한 선분 요소 및 횡단면의 순 1차 모멘트(m3)
,  : 각각 기선에 대한 선분 요소 및 횡단면의 순 2차 모멘트(m4)

1.4.2
수평 중립축의 높이  (m)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1.4.3
수평 중립축에 대한 단면 순 2차 모멘트(m4)는 다음 식에 따라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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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 선체거더 최종 굽힘능력

기호

이 장에서 정의되지 않은 기호는 1장 4절을 참조한다.
 : 5장 1절에 따른 수평 중립축에 대한 선체 횡단면의 순 2차 모멘트(m4)
 : 5장 1절에 따른 선저에서의 순 단면계수(m3)
 : 5장 1절에 따른 갑판에서의 순 단면계수(m3)
 : 고려하는 보강재 재료의 최소 항복응력(N/mm2)
 : 고려하는 판 재료의 최소 항복응력(N/mm2)
 : 부착판을 포함하지 않는 보강재의 순 단면적(cm2)
 : 부착판의 순 단면적(cm2)

1. 일반

1.1 적용

1.1.1
이 부록은 5장 2절에 따른 선체거더 최종능력 검토에 사용되는 최종 종굽힘 모멘트 능력 MU 를 얻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1.1.2
최종 종굽힘 모멘트 능력  는 선체구조 붕괴를 넘어선 선체거더의 최대 굽힘능력으로 정의된다. 선체거더 파손은 
종강도 부재의 좌굴, 최종강도 및 항복에 의하여 좌우된다.

1.2 방법

1.2.1 증분-반복적 방법
선체거더 최종 굽힘능력은 [2]에 따른 증분-반복적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1.2.2 대안방법
이를 대신하여, 비선형 유한 요소해석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선체거더 최종 굽힘능력의 계산하는 경우, 계산 원칙
은 [3]에 따른다. 이러한 방법의 적용은 사전에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석방법 및 결과의 상세 비교 자
료를 검토 및 승인용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부분 안전계수의 재조정이 요구될 수 있
다.

1.3 일반적인 가정

1.3.1
최종 선체거더 능력 계산 방법은 모든 주요 종강도 부재의 심각한 파손을 식별하는 것이다.

1.3.2
좌굴 한계를 넘어 압축을 받는 구조는 하중 부담 능력이 감소한다. 늑골 간의 가장 취약한 파손 모드를 식별하기 위
하여 판 좌굴, 보강재의 비틀림 좌굴, 보강재 웨브의 좌굴, 보강재의 면외 및 전체 좌굴,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과 
같은 각각의 구조 요소에 대한 모든 파손 모드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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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분-반복적 방법

2.1 가정

2.1.1
[2.2]의 절차를 적용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 최종강도는 인접한 두 개의 횡방향 웨브 사이의 선체 횡단면에서 계산한다.
• 각 곡률 증분 동안 선체거더 횡단면은 평면을 유지한다.
• 선체 재료는 탄소성(elasto-plastic) 거동을 한다.
• 선체거더 횡단면은 [2.2.2]와 같이 독립적으로 거동한다고 고려되는 요소로 분할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다음을 따른다.
• 횡늑골식 판 패널 및/또는 부착판을 포함하는 보강재의 구조 거동은 [2.3.1]에 따른다.
• 교차하는 판으로 구성되는 강체 요소(hard corner)의 구조 거동은 [2.3.2]에 따른다.

반복 절차에 따라, 각 곡률값 에서, 횡단면에 작용하는 굽힘 모멘트  는 각 요소에 작용하는 응력 의 기여분을 
합하여 구한다. 요소의 손상 메커니즘에 대하여 이러한 응력-변형률 곡선을 [2.2]에 규정한 식들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요소의 비선형 응력-변형률 곡선(non-linear load-end shortening curve) 으로부터 각 곡률 증분에 대
한 요소 변형률  에 해당하는 응력  를 구할 수 있다. 
요소의 손상 메커니즘에 대하여, 이러한 응력-변형률 곡선을 [2.3]에 규정한 식들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응력 은 
고려하는 응력-변형률 곡선으로부터 얻은 값 중 가장 낮은 값을 선택한다. 
이 절차는 부과된 곡률값이 호깅 및 새깅 상태에서 다음 식으로 구한 값  (m-1)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하여야 한다.

 ±


 :  및  중 작은 값(kNm)

  
  

만약,  값이 모멘트-곡률 곡선(    곡선)의 정점 값을 평가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 절차는 부과된 곡률
값이 곡선의 최대 굽힘 모멘트를 허용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여야 한다.

2.2 절차

2.2.1 일반
모멘트-곡률 곡선,   은 그림 1 흐름도의 증분-반복적 방법으로 구해야 한다.
이 절차에서, 최종 선체거더 굽힘 모멘트 능력  는 그림 1에 보인 바와 같이 선체 횡단면의 수직 굽힘 모멘트 
대 곡률  곡선의 정점 값으로 정의된다. 굽힘 모멘트-곡률 곡선은 증분-반복법에 의하여 구하여야 한다.
증분절차의 각 단계는 부과된 곡률 의 영향으로 선체 횡단면에 작용하는 굽힘 모멘트  의 계산으로 나타내어진다.
각 증분단계에서,   값은 이전 단계의  에 곡률 증분 을 합하여 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곡률 증분은 수평 중
립축 부근 선체거더 횡단면의 회전각의 증분에 해당한다.
이 회전 증가분은 각 선체 구조요소의 축방향 변형률  을 발생시키며, 그 값은 요소의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 호깅 
상태에서, 중립축 상부의 구조요소에는 인장이 발생하고, 중립축 하부요소에는 압축이 발생한다. 그리고 새깅 상태에
서는 이와는 반대의 변형이 발생한다.
변형률  로 인하여 각 구조 요소에 발생한 응력 은 비선형 탄소성 영역의 요소 거동을 고려한 요소의 응력-변형률 
곡선으로부터 구하여야 한다. 
응력-변형률 관계가 비선형이기 때문에, 각 단계에 대하여 선체 횡단면을 구성하는 모든 구조부재에서 유발되는 응
력 분포는 중립축 위치의 변화를 결정한다. 고려하는 단계에 대한 새로운 중립축 위치는 횡단면의 모든 선체요소에 
작용하는 응력 간에 평형조건을 부과하는 반복절차를 통하여 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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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곡선     계산 과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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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축 위치를 결정하고 단면 구조요소의 응력 분포를 구한 후, 고려하는 단계에서 부과된 곡률 에 해당하는 새로
운 중립축 위치 주변 단면의 굽힘 모멘트  는 각 요소 응력의 기여분을 합하여 구하여야 한다.
위에서 규정한 증분-반복법의 주요단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참조)

a) 단계 1 : 선체 횡단면을 보강판 요소로 나눈다.
b) 단계 2 : 표 1의 모든 요소들에 대한 응력-변형률의 관계를 정의한다.
c) 단계 3 : 다음과 같이, 증분 곡률 값(강력갑판에서 항복도의 1%에 해당하는 응력을 유발하는 곡률)을 가진 최

초 증분 단계에 대하여 곡률 와 중립축을 초기화한다.

      ∆  


      : 1장 4절 [3.5]에 정의된 선측에서 강력갑판의 Z 좌표(m)
      : 1장 4절 [3.5]에 정의된 선체 횡단면의 수평 중립축의 Z 좌표(m)

d) 단계 4 : 각 요소에 상응하는 변형률      과 상응하는 응력 을 계산한다.
e) 단계 5 : 다음과 같이, 각 증분 단계에서 전 횡단면에 걸친 하중의 평형을 설정하여 중립축 을 결정한다.

  (i 번째 요소는 압축, j 번째 요소는 인장)
f) 단계 6 : 다음과 같이, 모든 요소의 기여분을 합하여 상응하는 모멘트를 계산한다.

          
g) 단계 7 : 이전 증분 단계의 굽힘 모멘트와 현재 단계의 모멘트를 비교한다. 굽힘 모멘트-곡률 곡선의 기울기가 

음의 고정된 값보다 작으면 이 과정을 끝내고  의 정점 값을 정의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 양 
만큼 곡률을 증가시킨 후 단계 4로 간다.

2.2.2 선체거더 횡단면의 모델링
선체거더 횡단면은 선체거더 최종강도에 기여하는 부재들로 구성되는 것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스닙된 보강재들은 
선체거더 강도에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여 모델링되어야 한다.
구조부재들은 보강재 요소, 보강된 판 요소 또는 강체 요소(hard corner element)로 분류된다. 거더 또는 선측 스
트링거의 웨브 판을 포함하는 판 패널은 보강된 판 요소, 보강재 요소의 부착판 또는 강체 요소로 이상화된다.
판 패널은 다음의 두 종류로 분류된다.

• 종방향으로 보강된 종방향으로 긴 패널
• 횡방향으로 보강된 횡방향으로 긴 패널

a) 강체 요소(hard corner element)
강체 요소란 선체거더 횡단면을 구성하는 강한 요소로서, 주로 탄소성 손상모드(재료항복)에 따라 파괴된다. 이
러한 요소는 일반적으로 동일 평면에 있지 않은 두 개의 판으로 구성된다.
판의 교차점으로부터 강체 요소의 범위는 횡방향 보강 패널의 경우 20 , 종방향 보강 패널의 경우 0.5 s
로 한다. (그림 2 참조)
 : 판의 순 제공 두께(mm)
s : 인접한 종방향 보강재의 거리(m)
빌지, 현측후판-갑판 스트링거 요소, 거더-갑판 연결부와 대형 거더의 면재-웨브 연결부가 일반적인 강체 요소
이다.

b) 보강재 요소(stiffener element)
보강재는 부착판을 포함한 일반 보강재 요소로 구성된다. 원칙적으로 부착판의 폭은 다음과 같다.
• 보강재의 평균 간격(보강재 양측의 패널이 종방향으로 보강되는 경우)
• 종방향으로 보강된 패널의 폭(보강재 한쪽 측의 패널이 종방향으로 보강되고 다른 패널은 횡방향으로 보강되

는 경우, 그림 2 참조)
c) 보강판 요소(stiffened plate element)

보강재 요소 사이, 일반 보강재 요소와 강체 요소 사이 또는 강체 요소들 사이의 판은 보강판 요소로 취급되어
야 한다.(그림 2 참조)
그림 3은 선체거더 단면 모델링의 일반적인 예를 보여주며, 앞서 언급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은 상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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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측후판 및 창구 코밍 부근의 모델링에 적용되어야 한다.

그림 2 : 강체 요소 및 부착판 폭의 범위

그림 3 : 선체단면 보강판 요소, 일반 보강재 요소 및 강체 요소의 형상 예

• 그림 4의 너클 포인트의 경우, 30도 보다 큰 각을 가지는 판의 너클에 인접한 판 구역은 강체 요소로 정의
된다. 강체 요소의 한쪽의 범위는 횡늑골식 패널의 경우에는 너클 포인트로부터 20 , 종늑골식 패널의 
경우에는 0.5 s로 한다.

• 판 요소가 불연속 종보강재에 의해 보강되는 경우, 불연속 보강재는 판을 여러 요소 판 패널로 나누는 것으
로만 고려한다.

• 보강된 판 요소에 개구가 있는 경우, 개구는 5장 1절 [1.2.8]에 따라 고려되어야 한다.
• 부착판이 서로 다른 두께 및/또는 항복응력의 강재로 만들어진 경우, 다음의 식에서 구한 평균 두께 및/또는 

항복응력이 계산에 사용되어야 한다.

       
  , , , , , , 는 그림 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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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 너클 포인트가 있는 판

그림 5 : 다른 두께 및 항복응력을 가지는 요소

2.3 응력-변형률 곡선

2.3.1 보강판 요소 및 보강재 요소
선체거더 횡단면을 구성하는 보강판 요소 및 일반 보강재 요소는 표 1에 규정한 손상모드 중 하나에 따라서 붕괴될 
수 있다.

a) 판 부재가 불연속 종통 보강재로 보강되는 경우, 요소의 응력은 불연속 종통 보강재를 고려하여 [2.3.3]부터 
[2.3.8]까지에 따라 구하여야 한다. 선체거더 최종강도 확인을 위한 전체 하중을 계산할 때, 불연속 종통 보강
재의 면적은 0으로 가정하여야 한다.

b) 보강판 요소에 개구가 있는 경우, 선체거더 최종강도 확인을 위한 전체 하중의 계산 시 보강판 요소의 면적은 
판에서 개구부 면적을 제외하고 구하여야 한다. 개구는 5장 1절 [1.2.8]부터 [1.2.12]에 따라 고려한다.

c) 보강판 요소의 경우, 응력-변형률 곡선의 하중 단절 부분(load shortening portion)에 대한 판의 유효폭은 판
의 전폭 즉, 인접 판 또는 종방향 보강재의 교차부분까지(강체 요소 끝단부터 또는 일반 보강재의 부착판에서
부터는 아님)로 구하여야 한다. 선체거더 최종강도 확인을 위한 전체 하중의 계산 시, 보강판 요소의 면적은 
해당되는 경우, 강체 요소와 일반 보강재 사이 또는 강체 요소들 사이에서 구하여야 한다.

요소 손상 모드  곡선이 정의된 조항

인장을 받는 보강판 요소 또는 일반 
보강재 요소 탄소성 파괴 [2.3.3]

압축을 받는 일반 보강재 요소
보 기둥 좌굴
비틀림 좌굴

플랜지가 있는 형강 웨브의 국부좌굴
평강 웨브의 국부좌굴

[2.3.4]
[2.3.5]
[2.3.6]
[2.3.7]

압축을 받는 보강판 요소 판 좌굴 [2.3.8]

표 1 : 보강판 요소 및 일반 보강재 요소의 손상모드

2.3.2 강체 요소(hard corner element)
인장 및 압축 상태의 강체 요소에 대한 응력-변형률 곡선은 [2.3.3]에 따라 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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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구조의 탄소성 붕괴
선체 횡단면을 구성하는 구조 요소들의 탄소성 붕괴에 관한 응력-변형률 곡선을 나타내는 방정식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하여야 하며, 양(인장) 및 음(압축) 변형률 상태에 모두 적용 가능하다.(그림 6 참조)
   : 고려하는 요소의 등가 최소 항복응력(N/mm2)으로 다음 식으로 구한다.

   
 

 : 경계함수(Edge function)로서 다음과 같다.
  = -1  < -1 인 경우
  =  -1 ≤  ≤ 1 인 경우
  = 1  < 1 인 경우

 : 상대 변형률로서 다음과 같다.

   


 : 요소 변형률
 : 요소의 항복응력에서의 변형률로서 다음과 같다.

  

그림 6 : 탄소성 붕괴에 대한 응력-변형률 곡선   
2.3.4 보 기둥 좌굴
선체 횡단면을 구성하는 일반 보강재의 보 기중 좌굴에 대한 응력 변형률 곡선  을 나타내는 방정식은 다음 식
으로부터 구하여야 한다.(그림 7 참조)

  
 

 : 경계함수로서 [2.3.3]에 따른다.
 : 임계압력(N/mm2)으로 다음에 따른다.

     ≤  인 경우

   
      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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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하는 요소의 등가 최소 항복응력(N/mm2)으로서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 유효 순 면적(cm2)으로 다음과 같다.
   : 폭 인 부착판을 갖는 보강재의 중립축으로부터 부착판의 하단까지의 거리(mm)

 : 폭 인 부착판을 갖는 보강재의 중립축으로부터 부착판의 상단까지의 거리(mm)
 : 상대 변형률로서 [2.3.3]에 따른다.
 : 오일러(Euler) 기둥 좌굴 응력(N/mm2)

  
 

 : 폭 인 부착판을 포함하는 보강재의 순 2차 모멘트(cm4)
 : 폭 인 부착판을 포함하는 보강재의 순 단면적(cm2)
 : 부착판의 상대 변형률에 대한 수정한 유효폭(m)으로서 다음과 같다.

   
    인 경우

     ≤  인 경우

    

 : 폭 인 부착판의 순 단면적(cm2)으로서 다음과 같다.
    : 부착판의 유효폭으로 다음과 같다.

   
 

     인 경우

     ≤  인 경우

그림 7 : 보 기둥 좌굴의 응력-변형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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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비틀림 좌굴
선체거더 횡단면을 구성하는 일반 보강재의 굽힘-비틀림 좌굴(flexural-torsional buckling)에 대한 응력-변형률 곡
선   을 나타내는 방정식은 다음 식에 따라 구하여야 한다. (그림 8 참조)

  
 

 : 경계함수로서 [2.3.3]에 따른다.
 : 임계압력(N/mm2)으로 다음에 따른다.

     ≤  인 경우

   
      인 경우

 : 오일러(Euler) 비틀림 좌굴응력  (N/mm2)으로서 8장 5절 [3.1.3]에 따른다.
 : 상대 변형률로서 [2.3.3]에 따른다.
 : 부착판의 좌굴응력(N/mm2)으로서 다음과 같다.

   
 

     인 경우

     ≤  인 경우
 : [2.3.4]에 따른 계수

그림 8 : 굽힘-비틀림 좌굴응력-변형률 곡선      

2.3.6 플랜지가 있는 형강 보강재의 웨브 국부좌굴
선체거더 횡단면을 구성하는 플랜지 보강재의 웨브 국부좌굴에 대한 응력-변형률 곡선   을 나타내는 방정식
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하여야 한다.

     
    

 : 경계함수로서 [2.3.3]에 따른다.
 : 부착판의 유효폭으로서 [2.3.4]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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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웨브의 유효 높이(mm)로서 다음과 같다.

   
 

     인 경우

     ≤  인 경우

  
 

 : 상대 변형률로서 [2.3.3]에 따른다.

2.3.7 평강 보강재의 웨브 국부좌굴
선체거도 횡단면을 구성하는 평강 보강재의 웨브 국부좌굴에 대한 응력-변형률 곡선  을 나타내는 방정식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해야 한다.(그림 9 참조)

   


 : 경계함수로서 [2.3.3]에 따른다.
 : 부착판의 좌굴응력(N/mm2)으로 [2.3.5]에 따른다.
 : 임계압력(N/mm2)으로 다음에 따른다.

       ≤  인 경우

    
      인 경우

 : 국부 오일러(Euler) 좌굴응력(N/mm2)으로서 다음과 같다.

   
 

 : 상대 변형률로서 [2.3.3]에 따른다.

그림 9 : 웨브 국부좌굴에 대한 응력-변형률 곡선    
2.3.8 판 좌굴
선체거더 횡단면을 구성하는 횡식 보강 패널의 좌굴에 대한 응력-변형률   곡선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하여야 
한다.

 min


 

 
   

 
 : 경계함수로서 [2.3.3]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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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식에 의한 값

    

s : 판의 폭(m)으로서 보강재 간격으로 한다.
 : 판의 긴 변(m)

3. 대안방법

3.1 일반

3.1.1
대안벙법의 적용은 수행 전에 선급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해석 방법론과 상세한 비교결과가 문서화 되어서 검토 및 
승인을 위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의 사용은 부분적으로 안전계수의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3.1.2
굽힘 모멘트-곡률 관계(M-χ )는 대안방법에 의하여 구할 수 있다. 이러한 모델은 다음 사항을 고려한 비선형 응답에 
중요한 모든 관련된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a) 비선형 기하학적 거동
b) 비탄성 재료 거동
c) 기하학적 결함 및 잔류응력 (판 및 보강재의 기하학적 면외 처짐)
d) 동시에 작용하는 하중 : 

• 2축 압축
• 2축 인장
• 전단 및 면외 압력

e) 경계조건
f) 좌굴모드 간의 상호작용
g) 평판, 보강재, 거더 등과 같은 구조요소 간의 상호작용
h) 후 좌굴 능력(post-buckling capacity)
i) 판과 보강재에서 국부 영구 변형/좌굴 손상(예, 이중저 효과나 그와 유사한 것)을 초래할 수 있는 선체거더 횡

단면의 압축 측면에 대한 과응력 요소(overstressed element)

3.2 비선형 유한요소해석

3.2.1
선체거더 최종능력의 평가를 위하여 진보된 비선형 유한요소해석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모델은 [3.1.2] 명시
된 항목들을 고려한 비선형 응답에 중요한 관련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3.2.2
기하학적 결함의 형상 및 크기의 모델링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기하학적 결함의 형상 및 크기는 가장 심각한 손
상 모드를 유발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4 편 컨테이너선 구조규칙
 5 장 선체거더강도 14 편 5 장 부록 3

254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부록 3 – 선체거더 비틀림 특성의 정의

1. 일반

선체거더 비틀림 특성은 얇은 벽으로 된 보이론에 기초하여 계산될 수 있다. 설계를 위한 비틀림 특성은 「SeaTrust 
-HullScan」으로 계산된다.

2. 와핑함수

절점  에 대한 와핑함수  는 다음 식에 따라 구할 수 있다.

   
 : 횡단면을 따라 움직이는 좌표의 값
 : 각 선분이 속하는 셀의 특정 응력 흐름
 : 종방향 보강재의 면적이 고려된 각 선분의 판 두께
h(s) : 비틀림 중심에서 고려하는 점에 대한 접선까지의 거리. 이 거리는 호 길이 좌표 s 의 양의 방향과 함께 

양의 비틀림에 해당할 때 양의 값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각 셀의 특정 응력 흐름  는 다음 방정식 조합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방정식의 수는 선체거더 단면의 셀 수와 같다.

             ⋯ 
 : 셀 “”의 특정 흐름 
  : 셀 “-1”의 특정 흐름
  : 셀 “+1”의 특정 흐름
 : 선체거더 단면의 셀의 수
 : 셀 “”의 폐위면적
 : 종방향 보강재의 면적이 고려된 선분의 판 두께

3. Sectorial 관성 모멘트

선체거더 단면의 Sectorial 관성 모멘트 는 다음 식에 따라 구할 수 있다.

 
  

p : 선체거더 단면에서 선분의 수
 : 선분 “n”의 길이
 : 종방향 보강재 면적이 고려된 선분 “n”의 판 두께
 : 와핑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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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aint-Venant 관성 모멘트

Saint-Venant 관성 모멘트  는 다음 식에 따라 구할 수 있다.

    
  

 : 셀 “”의 폐위면적
 : 종방향 보강재가 고려되지 않은 셀 ““에서 선분의 판 두께
 : 선체거더 단면에서 셀의 수
 : 종방향 보강재의 웨브 높이
 : 종방향 보강재의 웨브 두께
 : 종방향 보강재의 면재 폭

 : 종방향 보강재의 면재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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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편 6장

선체국부 구조치수

제 1 절   일반사항

제 2 절   하중적용

제 3 절   최소 두께

제 4 절   판

제 5 절   보강재

제 6 절   1차 지지부재 및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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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일반사항

1. 적용

1.1 적용

1.1.1
이 장은 선수단, 화물창 구역, 기관구역 및 선미단, 건현갑판 상방의 외판, 기관실 위벽, 선루 및 갑판실 내부를 제외
한 선루의 노출갑판 및 내부갑판을 포함하는 선박의 전 길이에 걸쳐 선체구조에 적용한다. 

1.1.2
이 장은 면외압력, 국부하중 및 선체거더 하중을 받는 판, 보강재 및 1차 지지부재의 평가에 대한 요건을 제공한다. 
요건은 다음에 대하여 규정한다.

a) 6장 2절에서 적용하중
b) 6장 3절에서 판, 보강재 및 1차 지지부재의 최소 두께
c) 6장 4절에서 판
d) 6장 5절에서 보강재
e) 6장 6절에서 1차 지지부재 및 기둥

또한, 정의된 설계하중조합과 관련이 없는 기타 요건을 제공한다.

1.1.3
제공 순 부재치수는 이 장에서 명시된 요건을 기초로 한 요구 부재치수 이상이어야 한다. 

1.1.4
추가적인 국부강도 요건은 선수 충격하중, 선저 슬래밍 하중, 선미 슬래밍 하중, 슬로싱 하중 그리고 선수단, 기관실 
및 선미단부를 고려하여 10장에서 제공된다.

1.2 허용기준

1.2.1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이 설계하중을 기반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a) 설계하중 S에 대한 AC-S : 정하중
b) 설계하중 S+D에 대한 AC-SD : 정하중 + 동하중의 조합
c) 설계하중 A에 대한 AC-A : 사고하중
d) 설계하중 T에 대한 AC-T : 시험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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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하중적용

기호

이 절에서 정의되지 않은 기호는 1장 4절을 참조한다.

1. 하중 조합

1.1 선체거더 굽힘

1.1.1 수직응력(normal stresses)
고려하는 위치에서 수직 및 수평 굽힘 모멘트의 작용에 의한 수직응력 은 다음 식에 따른다. 이 응력은 호깅 및 
새깅상태에서 와의 조합과 관련하여 4장의 모든 동하중상태를 [2]에 따라 각각의 설계하중조합에 대하여 계산되
어야 한다. 

       z  
 : 4장 7절 표 1의 고려하는 설계하중 시나리오에 따라 4장 4절 [2.2]에 따른 정수중 굽힘 모멘트.(kNm)
 : 고려하는 종방향 위치에 있어서 4장 7절 표 1의 설계하중 시나리오에 따라 4장 4절 [3.2]에 따른 동하중 

상태의 수직 파랑 굽힘 모멘트.(kNm) : 고려하는 종방향 위치에 있어서 4장 7절 표 1의 고려된 설계하중 시나리오에 따라 4장 4절 [3.4]에 따른 
동하중상태의 수평 파랑 굽힘 모멘트.(kNm)

 : 고려하는 종방향 위치에서 선체거더 수직 순 관성 모멘트.(m)
z : 고려하는 종방향 위치에서 선체거더 수평 순 관성 모멘트.(m)
 : 고려하는 하중 계산점의 횡방향 좌표.(m)
 : 고려하는 하중 계산점의 수직 좌표.(m)
 : 기선으로부터 수평 중립축까지의 거리.(m)
 : 5장 1절 [3.4.1]에 따른 와핑응력계수.
 : 5장 1절 [2.1.4]부터 [2.1.6]에 따른 와핑응력.(Nmm)

1.2 면외 압력

1.2.1 비손상 상태의 정압력 및 동압력
해수, 화물, 평형수 및 다른 액체들에 의해 발생되는 비손상 상태의 정적 및 동적 면외압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적용
하중은 고려하는 요소의 위치 및 인접한 구획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1.2.2 충돌상태의 면외압력
충돌로 인한 내부 액화 천연가스 연료 압력은 충돌 가속도 와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충돌 가속도의 방향은 액화 
천연가스 연료 탱크의 횡격벽의 위치에 따라 결정되며, 정적인 액화 천연가스 연료 압력과 결합된다.

1.2.3 침수상태의 면외압력
선체 외판(외판 보강재 포함)을 제외하고, 액체를 적재하지 않는 구획의 수밀경계는 침수상태에서 면외압력을 고려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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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압력조합

1.3.1 외판의 요소
외판에 접한 구획에 액체를 적재한 경우, 고려하는 정적 및 동적 면외압력은 이에 상응하는 흘수에서 내부압력과 외
부 해수압의 차이이다.
외판에 접한 구획에 액체를 적재하지 않는 경우, 내부압력 및 외부 해수압은 독립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3.2 외판 이외의 요소
[1.3.1]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2개의 인접한 구획을 분리하는 요소에 대한 정적 및 동적 면외압력은 독립적으로 
적재되는 2개의 구획을 고려하여 구한 것으로 한다.

2. 설계하중조합

2.1 하중성분의 적용

2.1.1 적용
이 요건은 다음에 적용한다.

a) 선박의 전 길이에 걸친 판 및 보강재
b) 화물창 구역 바깥의 1차 지지부재

2.1.2 하중성분
정적 및 동적 하중성분은 4장 7절 표 1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회전반경  및 메타센터  은 표 1에 따른 설
계하중 조합에서 명시된 고려하는 적재상태에 대하여 4장 3절 표 1에 따라야 한다.

2.1.3 판, 보강재 및 1차 지지부재의 설계하중조합
판, 보강재 및 1차 지지부재에 대한 설계하중조합은 표 1에서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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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부재 설계하중조합 하중성분 흘수 설계하중 적하상태

외판 및 노출갑판
SEA-1  ,   S + D 만재상태

SEA-2   S 항내상태

평형수 탱크

WB-1   (1)  S + D 통상 평형수 적재상태

WB-2   (1)  S + D 통상 평형수 적재상태,
평형수 교환상태

WB-3   (1)  S 항내상태

WB-4   (1)  T 시험상태

기타 탱크
⦁연료유 탱크
⦁메탄올 연료 탱크

TK-1   (1)  S + D 통상 평형수 적재상태

TK-2   (1)  S 항내상태

TK-3   (1)  T 시험상태

액화 천연가스 연료 탱크
FTK-1   S + D 만재상태

COL(2)  - A 충돌상태

화물창 구역 FD-1(3)  - A 침수상태

건구역 및 창구코밍 VD-1  ,   S + D 만재상태
(1) 는 외판(노출갑판 제외)에만 고려되어야 한다.
(2) COL 조합은 “저인화점연료선박 규칙 및 적용지침” 6장 4절 409.5에 따라 액화 천연가스 연료 탱크 경계 및 지지 

구조물의 구조적 건전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고설계하중(A) 하에서 액화 천연가스 연료 탱크 만재상태에 대하여 
길이 방향으로 0.5g 및 –0.25g의 충돌 가속도를 적용하는 충돌상태를 의미한다.

(3) FD-1은 외판에 적용하지 않는다.

표 1 : 설계하중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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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최소 두께

기호

이 절에서 정의하지 않은 기호는 1장 4절을 참조한다.

1. 판

1.1 최소 두께 요건

1.1.1  
판의 순 두께는 표 1에 주어진 적절한 최소 두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요소 위치 지역 순 두께

외판

용골 - 
선저외판
선측외판

만곡부 외판

선수부분 
기관구역, 선미부분 

그 외의 경우 
브레스트 훅 - 선수부분 

갑판

노천갑판, 강력갑판, 내부 탱크 경계 - 
플랫폼 갑판

기관구역 
그 외의 경우 

내저판(1) -
기관구역 

그 외의 경우 

격벽

평형수 탱크 경계 - 
횡 / 종 수밀격벽 및 기타 탱크 - 

비수밀 격벽 및 건구역 사이 격벽 - 
선수미 필러격벽 - 

기타 부재

기관실 위벽(화물창 구역) 화물창 구역 
기관실 위벽(거주구에 인접한) 거주구 

일반적인 기타 판 - 
(1) 수밀 및 비수밀 부재에 대하여 적용

표 1 : 판의 최소 순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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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강재 및 트리핑 브래킷

2.1 최소 두께 요건

2.1.1  
보강재 및 트리핑 브래킷의 웨브 및 면재(설치된 경우)의 순 두께(mm)는 표 2에 의한 최소 순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보강재 및 트리핑 브래킷의 웨브에 대한 순 두께(mm)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a) 6장 4절의 부착판 요구 순 두께의 40 % 이상이어야 한다.
b) 부착판의 제공 순 두께의 2배 미만이어야 한다.

요소 위치 순 두께

보강재 및 단부 브래킷
수밀 경계  
기타 구조  

트리핑 브래킷  

표 2 : 보강재 및 트리핑 브래킷의 최소 순 두께 

3. 1차 지지부재

3.1 최소 두께 요건

3.1.1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및 면재의 순 두께(mm)는 표 3에 의한 최소 순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요소 위치 순 두께

이중저 중심선 거더
기관구역 
그 외의 경우 

기타 선저 거더

기관구역 
선수부분 
그 외의 경우 

덕트킬 경계 거더 기관구역 

선저 늑판

기관구역 
선수부분 
그 외의 경우 

선미 피크 늑판 - 
기타 1차 지지부재 - 

표 3 : 1차 지지부재의 최소 순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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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판

기호

이 절에서 정의하지 않은 기호는 1장 4절을 참조한다.
 : 패널 형상비에 대한 수정 계수로서 아래의 식에 따른다. 다만 1.0 이하로 한다.

  
 : 3장 7절 [2.2.2]에 따른 판 패널의 길이.(mm)
 : 3장 7절 [2.2.2]에 따른 판 패널의 너비.(mm)
 : 고려하는 설계하중세트(6장 2절 [2] 참고)에 대한 설계압력으로서, 3장 7절 [2.2]에 따른 하중 계산점에서

의 값이다.(kNm)
 : 6장 2절 [1.1]에 따른 선체거더 굽힘 응력으로서, 3장 7절 [2.2]에 따른 하중 계산점에서의 값이다.
          (Nmm)
 : 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a) 비손상 상태인 경우
     Ÿ    
  b) 침수 상태인 경우
     Ÿ    허용기준 AC-A에 따른 선수격벽인 경우
     Ÿ     구획의 기타 수밀경계인 경우

1. 면외압력을 받는 판

1.1 항복검토

1.1.1 판 
순 두께 (mm)는 다음 식에 의한 모든 적용 가능한 설계하중 조합(6장 2절 [2.1.3] 참조)의 값 중 최대값 이상이어
야 한다.

  


 : 판의 허용 굽힘 응력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max 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 계수로서 표 1에 따른다.
 : 계수로서 표 1에 따른다.
max : 최대 허용 굽힘응력 계수로서 표 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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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기준 구조부재   

AC-S
종강도 부재

종방향으로 보강된 판 0.90 0.5 0.80

횡방향으로 보강된 판 0.90 1.0 0.80

기타 부재 0.80 0.0 0.80

AC-SD
종강도 부재

종방향으로 보강된 판 1.05 0.5 0.95

횡방향으로 보강된 판 1.05 1.0 0.95

기타 부재 1.00 0.0 1.00

AC-A
종강도 부재

종방향으로 보강된 판 1.10 0.5 1.00

횡방향으로 보강된 판 1.10 1.0 1.00

기타 부재 1.00 0.0 1.00

AC-T
종강도 부재

종방향으로 보강된 판 1.25 0.5 1.15

횡방향으로 보강된 판 1.15 1.0 1.15

기타 부재 1.15 0.0 1.15

표 1 :  ,   및     

1.2 파형격벽의 판

1.2.1 냉간, 열간 가공 및 조립 파형
파형격벽의 웨브 및 플랜지 판의 순 두께  (mm) 는 다음 식에 의한 모든 적용 가능한 설계 하중조합(2절 [2.1.3] 참
조)의 값 중 최대값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 평면 파형 판의 너비로 다음에 따른다.
 =  , 플랜지 판의 경우(mm) (3장 6절 그림 21참조)
 =  , 웨브 판의 경우(mm) (3장 6절 그림 21참조)

 : 파형격벽 판에 대한 허용 굽힘 응력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다만,  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 계수로서 표 2에 따른다.
 : 계수로서 표 2에 따른다.
  : 최대 허용 굽힘 응력계수로서 표 2에 따른다.

1.2.2 용접구조 파형
다른 두께의 플랜지 및 웨브 판을 가지는 용접구조의 파형인 경우, 순 두께  (mm)은 다음 식에 의한 모든 적용 가
능한 설계 하중조합(2절 [2.1.3] 참조)의 값 중 최대값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 플랜지 또는 웨브 중 두꺼운 판의 순 두께(mm)
 : 플랜지 또는 웨브 중 얇은 판의 순 두께(mm)
 : 플랜지 또는 웨브 중 두꺼운 판의 너비(mm)
 : [1.2.1]에 따른 허용 굽힘 응력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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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기준 구조부재   
AC-S

횡식 파형 종격벽 0.90 0.50 0.75

기타 파형격벽 0.75 0.00 0.75

AC-SD
횡식 파형 종격벽 1.05 0.50 0.90

기타 파형격벽 0.90 0.00 0.90

AC-T
횡식 파형 종격벽 1.10 0.50 0.95

기타 파형격벽 1.00 0.00 1.00

표 2 :   ,    및    

1.2.3 높이에 걸친 순 단면계수
단위 파형의 하단과 상단 및 파형의 길이 중간에서 순 단면계수,   (cm ) 은 2절 [2]에 의한 값과 모든 적용 설계
하중조합에 대하여 다음 식에 이한 값 중 최대값으로 하여야 한다. 

     
  

  : 수직 굽힘 모멘트(kNm)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평균압력(kNm)으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 2절 표 1에 따라 고려하는 설계하중조합에 대한 파형 하단 및 상단 각각의 설계압력(kNm )으로 다음 
위치에서의 값으로 한다.

• 파형 횡격벽인 경우, 각 탱크의 종격벽으로부터  지점
• 파형 종격벽인 경우, 각 탱크의 단부, 즉 전후단 횡격벽과 종격벽의 교차점

 : 격벽에서 측정된 고려하는 탱크 최대 폭.(m)
 : 파형의 반 피치 길이.(m) (3장 6절 그림 21 참조)
 : 파형의 유효 굽힘 스팬(m)으로 다음에 따른다.(3장 6절 그림 21 참조)

• 하부스툴의 깊이 중간으로부터 상부스툴의 깊이 중간까지의 거리 
• 상부 또는 하부스툴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 은 상단으로부터 하단까지의 거리 

  : 허용 굽힘 응력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다만,  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 계수로서 표 3에 따른다.
 : 계수로서 표 3에 따른다.
   : 최대 허용 굽힘 응력계수로서 표 3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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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기준 구조부재    
AC-S

횡식 파형 종격벽 0.90 0.50 0.75

기타 파형격벽 0.75 0.00 0.75

AC-SD
횡식 파형 종격벽 1.05 0.50 0.90

기타 파형격벽 0.90 0.00 0.90

AC-T
횡식 파형 종격벽 1.10 0.50 0.95

기타 파형격벽 1.00 0.00 1.00

표 3 :   ,    및       

2. 특별요건

2.1 평판 용골의 최소 두께

2.1.1  
평판 용골의 순 두께는 용골 후판의 가장자리로부터 인접한 2.0 m 너비의 선저 판 요구 순 두께의 값 이상이어야 한
다. 용골의 너비는 3장 6절 [7.2.1]에 따른다. 

2.2 만곡부 외판

2.2.1 만곡부의 정의
만곡부의 정의는 1장 4절 [3.8.1]에 따른다.

2.2.2 만곡부 외판의 두께
a) 만곡부 외판의 순 두께는 인접한 선저외판 또는 인접한 선측외판의 제공 순 두께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b) 만곡부 외판의 순 두께  (mm)는 다음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  
      : 만곡부 하부에서 계산된 설계하중조합 SEA-1(6장 2절 [2.1.3] 참조)에 대한 설계 해수압.( kNm)
      : 유효 만곡부 곡률 반지름으로서 다음 식에 의한 값.(mm)

  ∆ ∆
      : 곡률 반지름(mm), 그림 1 참조
     ∆ : 만곡부 외판의 곡면의 하단(lower turn of bilge)으로부터 가장 외측의 선저 보강재까지의 거리(mm)

(그림 1 참조), 가장 선외측의 선저 보강재가 만곡부 내에 있는 경우, 이 거리는 0 으로 한다.
     ∆ : 만곡부 외판의 곡면의 상단으로부터 최하단 선측 보강재까지의 거리(mm) (그림 1 참조), 최하단 선측 

보강재가 만곡부 내에 있는 경우, 이 거리는 0 으로 한다.
      : 횡방향 보강재, 웨브 또는 빌지 브래킷 사이의 거리.(mm)

c) 종방향으로 보강된 만곡부 외판은 규칙적으로 보강된 판으로서 평가되어야 한다. 만곡부 외판 두께는 [1.1.1] 
및 [2.2.2] b)에 의한 값 중 작은 값 이상이어야 한다. 빌지킬은 유효한 종방향 보강재로서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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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횡방향으로 연장된 만곡부 외판 최소 두께
판의 이음부가 선측외판 최하부 보강재 바로 아래의 직선부에 위치하는 경우, 판의 이음부 위치가 최하부 선측 종늑
골 하방 의 값 이하이면, 만곡부 외판에 대해 요구되는 어떠한 두께 증가도 빌지 상방의 인접한 판까지 연장 할 
필요는 없다. 유사하게 판의 이음부 위치가 선외측으로 선저 종늑골을 넘어서 의 값 이하이면, 만곡부 외판에 대
해 요구되는 어떠한 두께 증가도 인접한 선저외판의 평평한 부분에 대해 적용할 필요는 없다.(및  : 그림 1 참조)

그림 1 : 횡방향으로 보강된 만곡부 외판

2.2.4 만곡부의 선체외판 늑골방식
횡방향으로 보강된 만곡부 외판에 대해, 종보강재는 만곡부 외판의 곡률이 시작하는 위치 가깝게 설치되어야 한다. 
종보강재의 부재치수는 가까이 인접한 보강재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만곡부 외판의 곡면 하단(lower turn of 
bilge)과 최외곽 선저 보강재 사이의 거리 ∆은 일반적으로 최외곽 선저 보강재 2개 간격의 1/3 이하이어야 한다. 
유사하게, 만곡부 외판의 곡면 상단과 최하부 선측 보강재 사이의 거리 ∆는 일반적으로 2개의 최하부 선측종통재 
간격의 1/3 이하이어야 한다.(그림 1 참조)

2.3 선측외판

2.3.1 방현재 접촉구역
[2.3.2]에 따른 방현재 접촉구역 내에 선측외판의 순 두께 (mm)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2.3.2 방현재 접촉구역 요건의 적용
적용범위는 1장 1절 [2.4.3]에 따른 화물창 구역 내의 평형수 흘수 부터  상방의 0.25 (최소 2.2 m)까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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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예인 보강구역
항 내 조종으로 인한 집중하중에 노출될 수 있는 선측외판 구역의 순 판 두께는 [2.3.4]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이어야 
한다. 이 구역은 주로 예인선에 의하여 밀리는 선박의 중앙부 및 선수미 어깨(shoulder) 부근의 판으로서, 그 정확한 
위치가 건조시방서에 정의되고, 외판전개도에 명시되어야 한다. 보강되는 구역의 길이는 5.0 m 이상이어야 하며, 높
이는 평형수 흘수 상방 0.5 m에서부터 강도계산용 흘수 상방 4.0 m까지이다. (선측외판의 두께가 이 절에 따라 결정
되는 경우, 보강된 선측외판 구역에는 적절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2.3.4 예인 보강구역의 순 판 두께
보강되는 구역의 선측외판 순 두께  (mm)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 국부 설계 충격하중(kN )으로 다음과 같다.

  ≤  ≤
2.4  현측후판

2.4.1 일반사항
현측후판의 최소 폭은 3장 6절 [8.2.4]에 따른다. 선박 중앙부에서 현측후판 두께는 강력갑판의 스트링거판 두께의 
75% 이상이어야 한다. 3편 부록 3-2에 따라 전선해석을 수행한 경우, 현측후판의 두께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인접하는 선측외판의 두께 미만이어서는 아니 된다.

2.4.2 용접구조 현측후판
선체 중앙부 0.6  이내에, 용접구조 현측후판의 순 두께는 2.0 m 범위의 선측외판 제공 순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2.4.3 둥근 현측후판
둥근 현측후판의 순 두께는 다음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a) 인접한 2.0 m 폭 범위의 갑판 제공 순 두께, 또는
b) 인접한 2.0 m 폭 범위의 선측외판 제공 순 두께 

2.5 갑판 스트링거판

2.5.1  
갑판 스트링거판의 최소 폭은 3장 6절 [9.1.2]에 따른다. 

2.5.2  
선체 중앙부 0.6  이내에, 갑판 스트링거판의 순 두께는 인접한 갑판의 제공 순 두께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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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선미 격벽

2.6.1  
선미관 관통부 부위 선미 격벽의 순 두께는 격벽 요구 순 두께의 1.6배 이상이어야 한다.

2.7 액화 천연가스 연료 탱크 경계 판

2.7.1 IGF 압력
연료 겹납 설비에 의해 보호되는 내부 선체 판의 순 두께 (mm)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 “저인화점연료선박 규칙 및 적용지침” 6장 4절 409에 따른 압력(kNm)
 : 판의 허용 굽힘 응력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max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max     
  : 계수로서 표 4에 따른다.
 : 계수로서 표 4에 따른다.
  : 최대 허용 굽힘응력 계수로서 표 4에 따른다.

허용기준 구조부재    

IGF
종강도 부재

종방향으로 보강된 판 1.05 0.5 0.95

횡방향으로 보강된 판 1.05 1.0 0.95

기타 부재 1.00 0.0 1.00

표 4 :  ,   및         

2.7.2 슬로싱 압력
슬로싱 압력을 받는 판의 순 두께 (mm)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 4장 6절 [3.2.3]에 따른 압력(kNm)
 : 판의 허용 굽힘 응력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 계수로서 표 1의 AC-S를 따른다.
 : 계수로서 표 1의 AC-S를 따른다.
 : 최대 허용 굽힘응력 계수로서 표 1의 AC-S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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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보강재

기호

이 절에서 정의하지 않은 기호는 1장 4절을 참조한다.
 : 3장 7절 [1.4.3]에 따른 유효 전단 깊이.(mm)
  : 3장 7절 [1.1.2]에 따른 유효 굽힘 스팬.(m)
  : 3장 7절 [1.1.3]에 따른 유효 전단 스팬.(m)
 : 6장 2절에 정의된 설계하중 세트에 대한 설계압력으로서 3장 7절 [3.2]에 따른 하중 계산점에서의 값이

다.(kNm)
 : 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a) 비손상 상태인 경우 
     Ÿ    
  b) 침수 상태인 경우 
     Ÿ    허용기준 AC-A에 따른 선수격벽인 경우
     Ÿ    구획의 기타 수밀경계인 경우

1. 면외압력을 받는 보강재

1.1 항복검토

1.1.1 웨브판
보강재의 최소 순 웨브 두께 (mm)는 다음 식에 의한 모든 적용 가능한 설계하중조합(6장 2절 [2] 참조)의 값 중 
최대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는 1.0 이하이어야 한다.

 : 전단력 분포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a) 양단 고정단인 연속된 보강재로 는 다음 값 이상이어야 한다.
     Ÿ   수직 보강재의 상단, 수평 보강재
     Ÿ   수직 보강재의 하단
  b) 감소 고정단, 변동 하중 또는 격자구조의 일부인 보강재인 경우, [1.2]에 따른다.

 : 설계하중 조합에 대한 허용 전단응력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a)   허용기준 AC-S인 경우
  b)   허용기준 AC-SD인 경우
  c)   허용기준 AC-A인 경우
  d)   허용기준 AC-T인 경우

1.1.2 단면계수
최소 순 단면계수  ( cm)는 다음 식에 의한 모든 적용 가능한 설계하중조합(6장 2절 [2.1.3] 참조)의 값 중 최대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는 1.0 이하이어야 한다.



14 편 컨테이너선 구조규칙
 6 장 선체국부 구조치수 14 편 6 장 5 절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273

 : 굽힘 모멘트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a) 양단 고정단인 연속된 보강재로 는 다음 값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Ÿ   수평보강재 및 수직보강재의 상단
     Ÿ   수직보강재의 하단 
  b) 감소 고정단, 변동 하중 또는 격자구조의 일부인 보강재인 경우. [1.2]에 따른다. 

 : 설계하중조합에 대한 허용 굽힘응력계수로서 표 1에 따른다.

 : 6장 2절 [1.1]에 따른 선체거더 굽힘응력(Nmm)으로서, 3장 7절 [3.2]에 따른 하중 계산점의 값이다.
  : 계수로서 표 2에 따른다.
 : 계수로서 표 2에 따른다.
max : 계수로서 표 2에 따른다.

선체거더 굽힘응력 의 부호 면외하중이 
작용하는 방향 계수 

인장(+) 보강재 측   


다만, max 이하일 것압축(-) 판 측

인장(+) 판 측  max
압축(-) 보강재 측

표 1 :  

허용기준 구조부재    max
AC-S

종강도 부재 0.95 1.0 0.85

횡부재 또는 수직부재 0.85 0.0 0.85

AC-SD
종강도 부재 1.10 1.0 0.95

횡부재 또는 수직부재 0.95 0.0 0.95

AC-A
종강도 부재 1.10 1.0 1.00

횡부재 또는 수직부재 1.00 0.0 1.00

AC-T
종강도 부재 1.25 1.0 1.15

횡부재 또는 수직부재 1.15 0.0 1.15

표 2 :   ,    및    max

1.1.3 보강재의 그룹
[1.1.1] 및 [1.1.2]의 요건에 따른 보강재의 치수는 단일 보강된 패널에 대한 동일 치수의 보강재가 순차적으로 배치
되는 그룹화의 개념을 기초로 하여 결정될 수 있다. 그룹의 치수는 다음 중 큰 값으로 하여야 한다.

a) 그룹 내 모든 보강재의 요구 치수의 평균
b) 그룹 내 어느 하나의 보강재에 대한 최대 요구 치수의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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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다른 재료의 판 및 보강재
보강재의 규격 최소 항복응력이 부착판의 규격 최소 항복응력을 35 % 이상 초과하는 경우, 다음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
다.

 ≤   
   


 : 보강재 재료의 규격 최소 항복응력.(Nmm)
 : 부착판 재료의 규격 최소 항복응력.(Nmm)
 : 6장 2절 [1.1]에 따른 선체거더 굽힘응력으로서, 0.4  이상이어야 한다.(Nmm)
 : 보강재 면재 / 자유단의 순 단면계수.(cm)
 : 보강재 부착판의 순 단면계수.(cm)
,   : 표 2에 따른 계수.

1.2 보 해석

1.2.1 직접해석
감소 고정단, 변동하중 또는 격자의 일부가 되는 순 특성을 사용하는 보강재의 최대 굽힘응력  및 최대 전단응력 
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직접계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a) 정 / 동압력 및 힘의 분포 
b) 중간지지 (예 : 갑판, 거더 등)의 수 및 위치
c) 보강재의 양단 및 중간지지에서 고정조건
d) 중간스팬에서 보강재의 기하학적 특성

1.2.2 응력기준
계산된 응력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및  계수는 [1.1.1] 및 [1.1.2]에 따른다.

a) ≤  
b) ≤ 

2. 특별요건

2.1 예인 보강구역의 단면계수

2.1.1  
보강구역에서 선측 보강재의 순 단면계수(cm3)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 국부 설계 충격하중(kN)으로 6장 4절 [2.3.4]에 따른다.

2.2 액화 천연가스 연료 탱크 경계에 부착되는 보강재의 단면계수

2.2.1 IGF 압력
연료 겹납 설비에 의해 보호되는 내부 선체에 부착되는 보강재의 최소 순 단면계수(cm3)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는 1.0 이하이어야 한다.

 : 6장 4절 [2.7.1]에 정의된 동적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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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굽힘 모멘트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a) 양단 고정단인 연속된 보강재로 는 다음 값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Ÿ   수평보강재 및 수직보강재의 상단
     Ÿ   수직보강재의 하단 
  b) 감소 고정단, 변동 하중 또는 격자구조의 일부인 보강재인 경우. [1.2]에 따른다. 

 : 설계하중조합에 대한 허용 굽힘응력계수로서 표 3에 따른다.

  : 6장 4절 [2.7.1]에 따른 선체거더 굽힘응력(Nmm)
  : 계수로서 표 4에 따른다.
 : 계수로서 표 4에 따른다.
max : 계수로서 표 4에 따른다.

선체거더 굽힘응력 의 부호 면외하중이 
작용하는 방향 계수 

압축(-) 판 측    
 

다만, max 이하일 것

인장(+) 판 측  max

표 3 :      

허용기준 구조부재    max
AC-S

종강도 부재 1.0 1.0 0.9

횡부재 또는 수직부재 0.9 0.0 0.9

표 4 :      ,        및       max

2.2.2 슬로싱 압력
슬로싱 압력을 받는 보강재의 순 단면계수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 4장 6절 [3.2.3]에 따른 압력(kNm)
 : 굽힘 모멘트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a) 일반적으로 연속된 보강재,  
b) 연속되지 않는 보강재,   : 허용 굽힘 응력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max 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 계수로서 표 2의 AC-S를 따른다.
 : 계수로서 표 2의 AC-S를 따른다.
max : 최대 허용 굽힘응력 계수로서 표 2의 AC-S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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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1차 지지부재 및 필러

기호

이 장에서 정의되지 않은 기호는 1장 4절을 참조한다.
 : 유효 굽힘스팬(m). 3장 7절 [1.1.6]에 따른다.
 : 유효 전단스팬(m). 3장 7절 [1.1.7]에 따른다.
 : 고려하는 화물창의 이중저 길이(m). 서포트 격벽이 횡격벽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그림 1과 같이 서포트 

격벽과 횡격벽 사이의 거리로 한다.
 : 고려하는 화물창의 이중저의 폭(m). (그림 2 참조)
 : 고려하는 화물창의 이중선측구조의 하단과 상단 사이의 높이(m). (그림 2 참조)
, ,  : 1장 4절 [3.5]에 정의된 기준 좌표계에 대한 평가할 점의  ,  및  좌표
 : 기준 좌표계에 대하여 고려하는 이중저구조의 중심 좌표(m). (그림 1 참조)
 : 개구의 큰 쪽 지름(m)
 :  또는   중 큰 것(m)

그림 1 :   , 이중저 중앙의   좌표

그림 2 : 설계압력의 하중 계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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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1.1 적용

1.1.1  
이 절의 요건은 면외압력 및 집중하중을 받는 1차 지지부재, 집중하중 및 압축 축하중을 받는 필러에 대하여 적용한
다. 특정 하중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는 항복 검토가 수행되어야 한다.

2. 화물창 구역 내의 1차 지지부재

2.1 길이(L) 150 m 이상 컨테이너선의 화물창 중앙부 구역

2.1.1
화물창 중앙부 구역 내 1차 지지부재의 치수는 7장에 따른 유한요소해석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2.2 길이(L) 150 m 미만 컨테이너선의 화물창 구역 및 길이(L) 150 m 이상 컨테이너선의 중앙부 
바깥 화물창

2.2.1  
이 항의 요건은 면외압력을 받는 화물창 구조의 1차 지지부재 강도 검토에 대하여 적용한다.

2.2.2  
[2.2.1]의 대안으로, 강도 검토는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직접강도평가에 의하여 검증될 수 있다.

2.2.3  
1차 지지부재의 두께는 직접강도해석 및 6장 3절 [3.1.1]에 적합함을 조건으로 경감될 수 있다.

2.2.4 설계하중조합
설계하중조합 SEA-1에서 의 계산에는 적하지침서 또는 설계자에 의하여 특별히 지정된 가장 가혹한 적재상태가 
고려되어야 한다. 1차 지지부재가 탱크 / 수밀 경계를 지지할 경우, 6장 2절 표 1의 적용 가능한 설계하중조합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항목 설계하중조합 하중요소 흘수 설계하중 적재상태 동적하중상태

선저 거더 및 늑판 SEA-1   S+D 만재상태 HSM, HSA, FSM, 
OST, OSA

선측 스트링거 및 
선측 트랜스버스 SEA-1   S+D 만재상태 BSR, BSP, OST, OSA

표 1 : 화물창 구역의 1차 지지부재에 대한 설계하중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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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중심선 거더 및 측거더
이중저 구조의 거더 순 두께는 위치에 따라 다음 식에 의한  및  (mm)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
    ∙

 : 표 1에 따라 고려하는 설계하중조합에 대한 설계압력(kN/m2)으로 그림 2의 기준점에서 계산된다.
  : 고려하는 중심선 거더 또는 측거더의 간격(m)으로 인접하는 거더와 간격의 평균값으로 한다.
 : 고려하는 중심선 거더 또는 측거더의 깊이(m)
 : 고려하는 위치서 개구의 깊이(m)
 : 에 따라 표 2에 주어진 계수. 의 중간 값인 경우, 는 선형보간법으로 구한다.

 : 에 따라 주어진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인 경우

 •   
   ≥인 경우

 : 에 따라 주어진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인 경우

 •      ≤인 경우

 : 중심선 거더 및 측거더의 허용전단응력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고려하는 위치에서의 거더의 깊이(m). 다만, 거더에 수평 보강재가 설치된 경우, 는 수평 보강재와 선저
외판 또는 내저판과의 거리(m), 또는 해당 수평 보강재 간의 거리(m)로 한다.

  : 수직 보강재 또는 늑판의 간격(m)
′ : 에 따라 표 3에 주어진 계수로서, 가 표의 중간 값인 경우 선형보간법으로 구한다.
 : 다음 식에 따라 구한 값.

 • 거더에 보강되지 않은 개구를 설치하는 경우

   
 • 그 밖의 경우
   

 0.85 1.03 1.12 1.32 1.87

 0.41 0.50 0.55 0.61 0.69

표 2 : 계수    

  0.3 이하 0.4 0.5 0.6 0.7 0.8 0.9 1.0 1.2 1.4 이상

′ 64 38 25 19 15 12 10 9 8 7

표 3 : 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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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늑판
이중저구조 늑판의 순 두께는 다음 각 위치에 따라 명시된  및  (mm)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
    ∙

 : 표 1에 따른 설계하중조합에 대한 설계압력(kN/m2)으로 그림 2의 기준점에서 계산된다.
 : 고려하는 늑판의 간격(m)
 : 고려하는 위치에서 늑판의 깊이(m)
 : 고려하는 위치에서 개구의 깊이(m)
 : 에 따라 표 4에 주어진 계수. 의 중간 값인 경우, 는 선형보간법으로 구한다.

 : 늑판의 위치와 개수에 따라 주어진 계수로서 표 5에 따른다.

 :   에 따라 주어진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인 경우

 •  
    ≤인 경우

 : 늑판의 허용 전단응력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고려하는 위치에서의 늑판의 깊이(m). 다만, 늑판에 수평 보강재가 설치된 경우, 는 수평 보강재와 선저
외판 또는 내저판과의 거리(m), 또는 해당 수평 보강재 간의 거리(m)로 한다.

  : 수직 보강재 또는 거더의 간격(m)
′ : 에 따라 표 6에 주어진 계수로서, 가 표의 중간 값인 경우 선형보간법으로 구한다.
 : 다음 식에 따라 구한 값.

 • 늑판에 보강된 개구를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개구가 없는 경우
    - 보강되지 않은 슬롯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1.0 이상이어야 한다.

    - 보강된 슬롯을 설치하는 경우
      
 • 늑판에 보강되지 않은 개구를 설치하는 경우
    - 보강되지 않은 슬롯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이상이어야 한다.

    - 보강된 슬롯을 설치하는 경우

      
 : 늑판의 상하에 설치되어 있는 보강되지 않은 슬롯의 깊이(m)로서, 큰 값으로 한다.

 0.85 1.03 1.12 1.32 1.87

 0.59 0.50 0.45 0.39 0.31

표 4 :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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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ors Floor 1 Floor 2 Floor 3 Floor 4 Floor 5 Floor 6 Floor 7 Floor 8

 0.85 1.1 1.18 1.05 1.05 1.18 1.1 0.85

Floors Floor 1ʹ Floor 2ʹ Floor 4 Floor 5 Floor 6ʹ Floor 7ʹ
 0.95 1.15 1.05 1.05 1.15 0.95

표 5 : 계수    

  0.3 이하 0.4 0.5 0.6 0.7 0.8 0.9 1.0 1.2 1.4 이상

′ 64 38 25 19 15 12 10 9 8 7

표 6 : 계수   ′

그림 3 : 늑판의 위치

2.2.7 선측 스트링거
이중선측구조에서 스트링거의 순 두께는 위치에 따라 다음 식에 의한  및  (mm)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
    ∙

 : 표 1에 따른 설계하중조합에 대한 설계압력(kN/m2)으로 그림 2의 기준점에서 계산된다.
 : 스트링거의 깊이(m)
 : 고려하는 위치에서 개구의 높이(m)
 : 에 따라 표 7에 주어진 계수. 의 중간 값인 경우, 는 선형보간법으로 구한다.

 :  에 따라 표 8에 주어진 계수.  의 중간 값인 경우, 는 선형보간법으로 구한
다. : 에 따라 주어진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인 경우

 •      ≤인 경우

 : 선측 스트링거의 허용 전단응력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고려하는 위치에서의 스트링거 깊이(m). 다만, 늑판에 종방향 보강재가 설치된 경우, 는 종방향 보강재
와 선측외판 또는 이중선측의 종격벽과의 거리(m), 또는 해당 종방향 보강재 간의 거리(m)로 한다.

  : 횡방향 보강재 또는 웨브 프레임의 간격(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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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 따라 표 9에 주어진 계수.  의 중간 값인 경우 선형보간법으로 구한다.
 : 다음 식에 따라 구한 값.

 • 스트링거에 보강되지 않은 개구를 설치하는 경우

   
 • 그 밖의 경우
   

 0.72 이하 0.84 1.02

 0.7 1.0 1.25

표 7 : 계수    

  0.2 0.3 0.4 0.6 0.8

 0.4 0.6 0.7 0.9 1.2

표 8 : 계수    

  0.3 이하 0.4 0.5 0.6 0.7 0.8 0.9 1.0 1.2 1.4 이상

′ 64 38 25 19 15 12 10 9 8 7

표 9 : 계수   ′

2.2.8 선측 트랜스버스
이중선측구조에서 트랜스버스의 순 두께는 위치에 따라 다음 식에 의한  및  (mm)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
 ∙

 : 표 1에 따른 설계하중조합에 대한 설계압력(kN/m2)으로 다음 식에 따른다.

  

 : 표 1에 따른 설계하중조합에 대한 설계압력(kN/m2)으로 이중선측구조 하단에서의 값으로 한다.
  (그림 2 참조)

 : 표 1에 따른 설계하중조합에 대한 설계압력(kN/m2)으로 흘수선에서의 값으로 한다.(그림 2 참조)
  : 트랜스버스가 지지하는 폭(m)
 : 트랜스버스 깊이(m)
 : 고려하는 위치에서의 개구 깊이(m)
 : 에 따라 표 10에 주어진 계수. 의 중간 값인 경우, 는 선형보간법으로 구한다. 트랜스버

스가 최상층갑판까지 연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값은 0.8 이상으로 한다.

 : 트랜스버스의 위치에 따라 표 11에 주어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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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 따라 주어진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인 경우

 •           인 경우

 •     인 경우

 : 이중선측구조 하단의  좌표(m)로서 그림 2에 따른다.
 : 선측 트랜스버스의 허용 전단응력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고려하는 위치에서의 트랜스버스 깊이(m). 다만, 트랜스버스에 수직 보강재가 설치된 경우, 는 수직 보

강재와 선측외판 또는 이중선측의 종격벽과의 거리(m), 또는 해당 수직 보강재 간의 거리(m)로 한다.
  : 수평 보강재 또는 선측 스트링거의 간격(m)
′ :  에 에 따라 표 12에 주어진 계수.  의 중간 값인 경우 선형보간법으로 구한다.
 : 다음 식에 따라 구한 값.

 • 트랜스버스에 보강되지 않은 개구를 설치하는 경우

   
 • 그 밖의 경우
   

 0.55 0.72 0.84 1.02

 0.8 0.66 0.60 0.57

표 10 : 계수    

Trans. 1 Trans. 2 Trans. 3 Trans. 4 Trans. 5 Trans. 6 Trans. 7 Trans. 8

 1.0 1.15 1.15 0.9 0.9 1.15 1.15 1.0

Trans. 1ʹ Trans. 2ʹ Trans. 4 Trans. 5 Trans. 6ʹ Trans. 7ʹ
 1.0 1.15 0.9 0.9 1.15 1.15

표 11 : 계수    

  0.3 이하 0.4 0.5 0.6 0.7 0.8 0.9 1.0 1.2 1.4 이상

′ 64 38 25 19 15 12 10 9 8 7

표 12 : 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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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물창 구역 바깥의 1차 지지부재

3.1 적용

3.1.1  
이 항의 적용은 선수 / 선미 및 기관구역 내의 면외압력을 받는 1차 지지부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3.2 치수요건

3.2.1 순 단면계수
면외압력을 받는 1차 지지부재의 순 단면계수 (cm3)는 다음 식에 의한 모든 적용 가능한 설계하중조합(6장 2절 
[2] 참조)의 값 중 최대값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 굽힘 모멘트 분포계수로서 표 14에 따른다.
 : 허용 기준세트에 대한 허용 굽힘응력 계수로서 표 13에 따른다.

3.2.2 순 전단면적
면외압력을 받는 1차 지지부재의 순 전단면적 (cm2)은 다음 식에 의한 모든 적용 가능한 설계하중조합(6장 
2절 [2] 참조)의 값 중 최대값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 전단력 분포계수로서 표 14에 따른다.
 : 허용 기준세트에 대한 허용 전단응력 계수로서 표 13에 따른다.

허용기준 1차 지지부재에 부착된 구조  및 
AC-S 갑판 및 플랫을 포함한 모든 경계 0.70

AC-SD 갑판 및 플랫을 포함한 모든 경계 0.85

AC-A, AC-T 갑판 및 플랫을 포함한 모든 경계 0.95

표 13 : 1차 지지부재의 허용 굽힘 및 전단응력 계수

3.3 진보된 계산방법

3.3.1 직접계산
복합 격자구조가 채택되는 경우 또는 크로스타이가 선측외판의 1차 지지부재에 설치되는 경우, 치수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직접계산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정 / 동압력 및 힘의 분포
• 중간지지(예, 갑판, 거더 등)의 수 및 위치
• 보강재의 양단 및 중간지지에서 고정조건
• 중간 스팬에서 보강재의 기하학적 특성

3.3.2 해석기준
계산된 응력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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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을 기초로 한 전단응력(N/mm2)
        : 을 기초로 한 수직응력(N/mm2)
       ,  : 허용 응력계수로서 [3.2]에 따른다.

하중 및 경계조건 굽힘 모멘트 및 전단력 분포계수
(하중이 변하는 경우, 스팬 중간에서의 하중을 기초로 함)

위치 1
2
-

3하중모델 1
지지

2
필드

3
지지

A
12.0
0.50

24.0
-

12.0
0.50

B
-

0.38
14.2

-
8.0
0.63

C
-

0.50
8.0
-

-
0.50

D
15.0
0.30

23.3
-

10.0
0.70

E
-

0.20
16.8

-
7.5
0.80

F
-
-

-
-

2.0
1.0

비고 1 : 지지점에 대한 굽힘 모멘트 분포계수, 는 1차 지지부재에 대한 유효 굽힘스팬의 끝단으로부터 0.2   거리에 걸쳐 적용할 
수 있다.

비고 2 : 지지점에 대한 전단력 분포계수, 는 1차 지지부재에 대한 유효 전단스팬의 끝단으로부터 0.2   거리에 걸쳐 적용할 수 
있다.

비고 3 :   및  적용

       유효스팬의 끝단으로부터 0.2 내의 단면계수 요건은 해당  및 을 사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는 12 이
하여야 한다.

       스팬 중간의 단면계수   24 또는  중 작은 값을 사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유효스팬의 끝단으로부터 0.2   내의 저단면적 요건은   0.5, 해당  또는  중 큰 값을 사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모델 A부터 F의 경우,  값은 0.2 에서 스팬 중간 방향으로 스팬 중간에서 0.5 로 점차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다. 이
때 은  또는  중 큰 값이다.

표 14 : 굽힘 모멘트 및 전단력 계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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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러

4.1 압축 축하중을 받는 필러

4.1.1 기준
필러에 작용하는 최대 축방향 압축하중 (kN)은 다음 식에 의한 모든 적용 가능한 설계하중조합(6장 2절 [2])의 
값 중 최대값으로 한다.   
 : 지지하는 면적의 평균 폭(m)
 : 지지하는 면적의 평균 길이(m)
 : 해당되는 경우, 필러 상부로부터 축방향 하중을 포함하는 필러의 축방향 하중(kN)
 : 필러의 순 단면적(cm2 )
필러의 좌굴 검토는 8장 4절 [3.1]에 따르며, 8장 5절 [3.1]의  (N/mm2 )는 다음 식에 의한다.

 


4.2 축방향 인장 하중을 받는 필러

4.2.1 기준
축방향 인장 하중을 받는 필러 및 1차 지지부재는 [3.3.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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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편 7장

직접강도 해석

제 1 절   강도평가

제 2 절   화물창 구조 강도해석

제 3 절   국부구조 강도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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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강도평가

1. 일반사항

1.1 적용

1.1.1
이 장은 유한요소해석을 사용하여 선체구조의 치수를 평가하기 위하여 길이 150 m 이상의 선박에 적용하는 요건을 
규정한다. 유한요소 해석의 최소 요건을 보여주는 흐름도는 그림 1과 같다.

1.1.2
유한요소해석은 다음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a) 종방향 선체거더 구조부재, 1차 지지구조부재 및 격벽의 강도를 평가하기 위한 화물창 해석.
b) 국부 구조 상세에서의 상세 응력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상세 요소분할해석.(fine mesh analysis)
c) 9장에 따른 구조상세의 피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매우 상세한 요소분할해석.(very fine mesh analysis)

1.1.3
유한요소해석에 기반을 둔 강도평가는 화물창 영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1.1.4
해석은 다음을 검증하기 위함이다.

a) 응력 수준은 항복 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b) 판 및 보강된 패널의 좌굴 능력은 8장에 따른 좌굴 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c) 구조상세의 피로 능력은 9장에 따른 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1.1.5
선박의 길이가 150 m 이상인 경우, 화물창 해석을 수행하여야 하며, 7장을 따른다. 선박의 길이가 150 m 미만인 경
우, 구조 배치가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경우(예, 매우 좁은 평형수 탱크, 1차 지지부재의 평가 등)에는 화물창 해석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선박의 길이가 290 m 이상인 경우, 전선해석을 수행하여야 하며, 3편 부록 3-2에 따른다.

1.1.6 [삭제]

2. 부식 추가

2.1 일반

2.1.1
화물창 유한요소해석, 국부 상세요소분할 유한요소해석 및 매우 상세한 요소분할해석에 대한 유한요소 모델은 3장 2
절 표 1에 규정된 부식 추가를 적용하는 순 치수 방법에 기초하여야 한다.
모든 좌굴 능력 평가는 3장 2절 표 1에 규정된 부식 추가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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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유한요소해석의 흐름도

3. 유한요소 종류

3.1 사용된 유한요소 종류

3.1.1
구조평가는 3차원 구조모델의 선형 유한요소해석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유한요소해석에 사용되는 유한요소의 일반
적인 종류들은 표 1과 같다.

유한요소의 종류 설명

봉(또는 트러스) 요소 축 강성만을 갖으며 요소의 전 길이에 걸쳐 동일한 단면적을 갖는 선 요소

보 요소
축, 비틀림, 두 방향 전단 및 굽힘 강성을 갖고 요소의 전 길이에 걸쳐 동일한 
단면특성을 갖는 선 요소

쉘(또는 판) 요소 면내 및 면외 굽힘 강성을 갖는 동일한 두께의 쉘 요소

표 1 : 유한요소의 종류

3.1.2
2절점 선 요소와 4절점 쉘 요소들은 선체구조를 구현하는데 충분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장에 주어진 요소분할 요건
들은 이들 요소들이 유한요소 모델에 사용된다는 가정을 기초로 한다. 그러나 더 높은 차수의 요소들 이 사용될 수 
있다.



14 편 컨테이너선 구조규칙
 7 장 직접강도 해석 14 편 7 장 1 절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291

4. 결과의 제출

4.1 상세 보고서

4.1.1
규정된 구조설계 기준을 만족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설계자 / 건조자는 구조해석의 상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는 아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a) 날짜와 버전을 포함하는 사용된 도면 리스트
b) 도면과 대비한 모든 모델링 가정, 구조의 기하학적 형상 및 배치의 모든 차이를 포함하는 구조 모델링에 대한 

상세한 설명
c) 정확한 구조 모델링과 할당된 특성(두께 또는 단면 특성)을 설명하는 그림
d) 모델링에 쓰인 물성치, 판 두께, 보 특성 등의 세부 사항
e) 경계조건의 상세
f) 계산된 선체거더 전단력, 굽힘 모멘트 및 비틀림 모멘트 분포를 대상으로 검토된 모든 적하 상태의 상세
g) 적용 하중의 상세, 개별 및 전체 적용 하중이 정확함을 확인
h) 적용된 하중 하에서 구조모델의 정확한 거동을 보여주는 그림과 결과
i) 전체 및 국부 처짐의 요약과 그림
j) 어느 부재에서도 설계기준을 초과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요약 및 충분한 응력 분포도
k) 판과 보강패널의 좌굴해석과 결과
l) 설계기준에 만족 여부를 보여주는 도표화 된 결과
m) 필요 시, 설계기준에 만족함을 보여주는 변경된 응력 평가 결과, 좌굴 및 피로특성을 포함하는 구조 개정안
n) 버전 및 날짜를 포함하는 유한요소 컴퓨터 프로그램의 참고 자료

5. 컴퓨터 프로그램

5.1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용

5.1.1
굽힘, 전단, 축 및 비틀림 변형의 조합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1장 3절에 적합한 모든 유한요소 계산 프
로그램은 선체구조의 응력과 변형을 결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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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화물창 구조 해석

기호

이 절에서 정의되지 않은 기호에 대해서는 1장 4절을 참조한다.
 : 4장 4절에 따른 허용 수직 정수중 굽힘 모멘트 (kNm)
 : 4장 4절에 따른 호깅 또는 새깅 상태에서 수직 파랑 굽힘 모멘트 (kNm)
 : 4장 4절에 따른 수평 파랑 굽힘 모멘트 (kNm)
 : 4장 4절에 따른 항해상태에서의 파랑 비틀림 모멘트 (kNm)
 : 4장 4절에 따른 고려하는 격벽 위치에서의 허용 가능한 정수중 전단력 (kN)
 : 4장 4절에 따른 수직 파랑 전단력 (kN)
,   : 중앙부 화물창의 선미 및 선수 격벽 각각의 X-좌표
 : 유한요소 모델의 후단 지지점의 X-좌표
for : 유한요소 모델의 전단 지지점의 X-좌표
 : 특설늑골 위치 의 X-좌표
 : [4.4.6]에 따른 중앙 화물창의 후방격벽에서의 수직 전단력
 : [4.4.6]에 따른 중앙 화물창의 전방격벽에서의 수직 전단력
  : [4.3.3]에 따른 중앙 화물창의 후방격벽에서의 목표 전단력
  : [4.3.3]에 따른 중앙 화물창의 전방격벽에서의 목표 전단력

1. 목적 및 범위

1.1 일반사항

1.1.1
화물창 구조강도 해석은 화물창 구역 내의 종방향 선체거더 구조부재, 1차 지지부재 및 격벽의 치수를 평가하는데 
사용된다. 이 절에서는 화물창 구조강도 해석에 대한 요건을 규정한다.

1.1.2
선체 중앙부 화물창 구역의 화물창은 그림 1에 정의된 바와 같이 종방향 중심위치가 AE로부터 0.3 L 과 0.7 L 사이
에 있는 화물창을 말한다.

그림 1 : 유한요소 구조평가를 위한 화물창 구역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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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화물창 구조강도 해석 절차

1.2.1 절차 설명
유한요소 해석은 다음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 모델: 다음을 포함하는 3개 화물창 모델:
• [2.2]에 따른 범위
• [2.3]에 따른 유한요소 종류
• [2.4]에 따른 구조 모델링

• [2.5]에 따른 경계조건
• [3]에 따른 유한요소 하중조합
• [4]에 따른 하중 적용
• [5.1]에 따른 평가지역
• [5.2] 및 [5.3]에 따른 강도평가

1.2.2 중앙 화물창의 정의
유한요소 해석의 목적을 위하여, 중앙 화물창은 3개 화물창 모델 길이의 유한요소 모델의 가운데 화물창으로 정의한다.

1.2.3 치수 평가
치수 평가는 고려하는 화물창에 적용되는 4장 8절에 따른 유한요소 하중조합을 사용하여 중앙 화물창에 대하여 1절
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유한요소 해석 결과는 [5.1.1]에 따른 고려하는 화물창의 평가 구역에 적용한다.

2. 구조 모델

2.1 모델링하여야 하는 부재

2.1.1
다음을 포함한 종방향 및 횡방향의 모든 주요 구조부재에 대하여 모델링을 하여야 한다.

• 내측판 및 선체외판
• 갑판
• 이중저 늑판 및 늑골
• 횡 및 수직 특설 늑골
• 창구코밍
• 스트링거
• 횡 및 종격벽 구조
• 기타 1차 지지부재
• 선체거더강도에 기여하는 기타 구조부재

웨브 보강재를 포함하는 구조물의 모든 판과 보강재는 모델링하여야 한다. 1차 지지부재의 강도에 기여하는 브래킷 
및 [2.4.2]에서 규정한 전형적인 요소분할 크기(s × s) 이상의 크기인 브래킷은 모델링하여야 한다.

2.2 모델의 범위

2.2.1 종방향 범위
최전방 및 최후방 화물창 모델을 제외하고, 화물창 유한요소 모델의 종방향 범위는 3개 화물창 길이를 포함하여야 한
다. 모델 끝단부에서의 횡격벽은 모델링하여야 한다. 선박의 중앙부 화물창 구역의 전형적인 유한요소 모델을 그림 2
에 나타내었다.

2.2.2 선체 형상의 모델링
일반적으로, 유한요소 모델은 선체 형상의 기하학적 형상을 나타낸다. 선체 중앙부 화물창 구역에서, 유한요소 모델
은 중앙 화물창이 각주 형상(prismatic shape)을 가진 각주 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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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횡방향 범위
선박의 좌현 및 우현 모두를 모델링하여야 한다.

2.2.4 수직방향 범위
선박의 전 깊이는 해당하는 경우 상갑판 상부의 1차 지지부재, 트렁크, 선수루 및 / 또는 창구 코밍을 포함하여 모델
링하여야 한다. 2-island 설계의 경우 연료유 탱크 위의 선루 또는 갑판실은 모델에 포함되어야 한다.

2.3 유한요소 종류

2.3.1
판은 쉘 요소로 모델링하여야 한다.

2.3.2
모든 보강재는 축, 비틀림, 두 방향 전단 및 굽힘 강성을 갖고 있는 보 요소로 모델링하여야 한다. 중립축의 편심은 
모델링하여야 한다.

2.3.3
1차 지지부재 및 브래킷의 면재는 봉 또는 보 요소를 사용하여 모델링하여야 한다.

그림 2 : 중앙부 구역 내의 3개 화물창 모델의 예 (전폭 모델의 좌현만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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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특설 늑골의 전형적인 유한요소 분할

그림 4 : 횡격벽의 전형적인 유한요소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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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구조 모델링

2.4.1 종횡비
쉘 요소의 종횡비는 일반적으로 3을 넘지 않아야 한다. 삼각형 쉘 요소의 사용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가능하면, 높은 
응력이나 급격한 응력변화가 예상되는 부위의 쉘 요소 종횡비는 1에 가깝게 유지되어야 하고 삼각형 요소의 사용은 
피해야 한다.

2.4.2 요소분할
쉘 요소분할은 실행 가능한 한 보강구조 시스템을 따라야 하며, 이런 이유로 보강재 사이의 실제 패널이 표현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쉘 요소분할은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a) 모든 종보강재 사이에 하나의 요소.(그림 3 참조) 종방향으로, 요소 길이는 1차 지지부재 사이에 3개의 요소를 
최소로 하며 종 보강재 간격의 두 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b) 횡격벽 상의 모든 보강재 사이에 하나의 요소.(그림 4 참조)
c) 횡 및 수직방향 특설늑골 및 스트링거의 모든 웨브 강재 사이에 하나의 요소.(그림 3 및 그림 5 참조)
d) 이중저 거더, 늑판, 횡방향 특설늑골, 수직방향 특설늑골 그리고 횡격벽의 수평 스트링거의 깊이 방향으로는 적

어도 3개의 요소로 분할 한다. 웨브 깊이가 작은 갑판 트랜스버스 그리고 제수 종 / 횡격벽의 수평 스트링거의 
경우, 적어도 매 웨브 보강재 사이에 1개의 요소가 배치되는 것을 조건으로, 그 깊이 방향으로 2개의 요소로 
분할 할 수 있다. 인접 구조의 요소분할 크기는 적절하게 조절되어야 한다.

e) 1차 지지부재의 대형 브래킷 자유변의 곡률 형상은 기하학적 불연속 때문에 응력이 비현실적으로 높게 나오지 
않도록 모델링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강재 간격과 같은 요소분할 크기는 허용할 수 있다. 브래킷 토우는 
브래킷 암의 모델링 길이가 실제 브래킷 암 길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가장 가까운 절점에서 종료시킬 수 
있다. 브래킷 플랜지는 그림 6에서와 같이 판에 연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플랜지가 테이퍼되는 부분의 모델링
은 [2.4.7]에 따른다. 그림 6은 허용할 수 있는 요소분할의 예를 보여준다. 3절에서와 같이, 브래킷 토우에서의 
응력을 결정하기 위하여 요소를 더 상세하게 분할하여야 한다.

그림 5 : 횡격벽의 수평 스트링거의 전형적인 유한요소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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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 횡방향 특설 늑골의 주 브래킷에 대한 전형적인 유한요소 분할

2.4.3 더 상세한 요소분할
기하학적 형상을 화물창 모델에서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및 응력이 화물창 요소분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만족하는 치수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더 상세한 요소분할을 이러한 형상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에서 요
구되는 요소분할의 크기는 기하학적 형상에 의해 지배된다. 이러한 경우, [2.4]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동등한 지역 내
에서의 평균응력은 [5.2]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4.4
그림 7은 화물창 구조의 모델링의 예이다.

그림 7 : 컨테이너선 화물창 구조의 모델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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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스닙 보강재
불연속 보강재는 연속 보강재로 모델링하여야 한다. 즉, 스닙단에서의 웨브 높이의 감소는 모델링하지 않는다.

2.4.6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보강재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보강재는 모델링하여야 한다. 이들 보강재들이 주요한 유한요소 분할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조
정 거리가 고려하는 보강재 간격의 0.2배를 넘지 않도록 가까운 절점을 따라 선 요소를 배치한다. 계산된 응력 및 
좌굴 사용계수는 이러한 조정에 대하여 수정할 필요는 없다. 플랜지와 평행한 대형 브래킷, 갑판 트랜스버스 및 스트
링거의 좌굴 보강재는 모델링하여야 한다. 이들 보강재는 봉 요소를 이용하여 모델링할 수 있다.

2.4.7 1차 지지부재의 면재
1차 지지부재 및 브래킷의 면재의 곡선 부분에서의 유효 단면적은 3장 7절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면재의 테이퍼 
부분을 나타내는 봉 또는 보 요소의 단면적은 해당 요소 길이에서의 면재의 평균 단면적을 기초로 한다.

2.4.8 개구부
1차 지지부재의 웨브에서 개구 및 맨홀을 나타내는 방법은 표 1에 따른다. 맨홀은 크기에 관계없이 적절한 요소를 
제거하여 모델링하여야 한다.

기준 모델링 여부 해석

≺  and ≺ 개구를 모델링 할 필요가 없다.

3절 [1.2]에 따른 상세분할해석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한다.맨홀 적절한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개구 

형상을 모델링하여야 한다.

≥  or ≥ 개구 형상을 모델링하여야 한다.

비고: 

   
 : 1차 지지부재 웨브의 길이 방향과 평행한 개구의 길이(m, 그림 8 참조). 개구부 간 거리 가 보다 

작은 연속된 개구의 경우, 길이 은 그림 9와 같이 개구를 가로지르는 길이로 취하여야 한다. : 웨브의 깊이 방향과 평행한 개구의 높이(m, 그림 8 및 그림 9 참조) : 개구가 위치한 1차 지지부재 웨브의 높이(m, 그림 8 및 그림 9 참조)

표 1 : 1차 지지부재 웨브에서의 개구 표현

그림 8 : 웨브 내의 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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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  ≺  인 연속된 개구에 대한 길이  
2.5 경계조건

2.5.1 일반사항
이 절에 기술된 모든 경계조건은 4장 1절의 전체 좌표계에 따른다.

2.5.2 적용
[2.5.3]에 따른 경계조건은 화물창 구역의 화물창 유한요소해석에 적용한다.

2.5.3 경계조건
경계조건은 모델 단부, 절점 구속 및 단부 보에서 강체 연결로(rigid link) 구성되어 있다. 강체 연결은 모델 단부에
서 종부재 상의 절점을 선체 중심선 상의 중립축에 있는 독립 절점과 연결한다. 최전방 화물창을 제외한 화물창 모
델의 단부에 적용하는 경계조건은 표 2에 따른다.

위치
병진 회전

     
후단

독립 절점 - 고정 고정  - -

횡단면
- 강체연결 강체연결 강체연결 - -

단부 보, [2.5.4] 참조

전단

독립 절점 - 고정 고정 고정 - -

중심선과 내저판의 교차점 고정 - - - - -

횡단면
- 강체연결 강체연결 강체연결 - -

단부 보, [2.5.4] 참조

비고 1:  [-]는 구속이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함(자유)
비고 2:  그림 10 참조

표 2 : 모델 단부에서의 경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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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 모델 단부 단면에 적용된 경계조건

2.5.4 단부 구속 보
단부 구속 보는 모든 종방향 연속 구조 부재를 따라 모델의 양쪽 단부 단면에 서 모델링되어야 한다. 컨테이너선에 
대한 한쪽 단부에서의 단부 보의 예는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 컨테이너선에 대한 단부 구속 보

보의 특성은 전후단 단면에서 각각 계산되어야 하며, 모든 보는 양단부 단면에서 다음과 같이 동일한 특성을 갖는다.
• 순 관성 모멘트:  =  =  = 순 치수 모델 전후단 횡단면 수직 선체거더 관성 모멘트의 

1/10.
• 순 횡단면적:  및  = 순 치수 모델의 전후단 횡단면 단면적의 1/80.

 : 보 요소의 Y축에 대한 순 관성 모멘트 (m4)
 : 보 요소의 Z축에 대한 순 관성 모멘트 (m4)
 : 순 비틀림 관성 (m4)
 : 보 요소의 Y 방향 순 전단면적 (m2)
 : 보 요소의 Z 방향 순 전단면적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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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한요소 하중조합

3.1 설계하중조합

3.1.1 유한요소 하중조합 정의
유한요소 하중조합은 주어진 동적하중 상태와 관련된 적하상태, 흘수, 정수중 굽힘 및 전단력의 값으로 정의된다.

3.1.2 강제 하중조합
화물창 구조해석의 경우, 4장 8절에 규정된 설계하중조합을 사용하여야 한다.
4장 8절에 따른 각 설계하중조합은 4장 2절에 주어진 적하 상태 및 동적하중 상태로 구성된다. 각 하중조합에는 구
조 중량, 내 / 외부 압력 및 선체거더 하중을 적용하여야 한다. 항해상태의 경우, 정적 및 동적하중 상태(S + D)가 적
용된다. 항내 및 탱크시험 상태의 경우, 정적하중 상태(S)만 적용한다.

3.1.3 추가적인 적하상태
설계자에 의해 규정된 적하상태가 4장 8절에 주어진 하중조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 이러한 추가적인 적하 상
태를 [4]의 절차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4. 하중적용

4.1 일반사항

4.1.1 구조중량
선체 구조의 중량효과는 정적하중에 포함되어야 하며, 동적하중에는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강재의 비중은 4장 6절
에 따른다.

4.1.2 부호규칙
이 절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굽힘 모멘트 및 전단력의 부호는 4장 1절에 정의된 부호규칙에 따른다.

4.2 외부 및 내부하중

4.2.1 외부압력
외부압력은 4장 5절에 따라 각 하중상태에 대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외부압력은 정수압, 파랑압력 및 그린파랑압력을 
포함한다. 

4.2.2 내부압력
내부압력은 4장 7절 표 1에 따른 설계하중시나리오에 대하여 4장 6절에 따라 각 하중상태에 대하여 계산하여야 한
다. 내부압력은 정적 건화물(갑판 위의 컨테이너 포함), 평형수 및 기타 액체압력, 압력도출 밸브의 설정압과 가속도
에 의한 건화물(갑판 위의 컨테이너 포함), 평형수 및 기타 액체압력의 동적압력을 포함한다.

4.2.3 액화 천연가스 연료 비중
일반적으로 최대 액화 천연가스 연료의 비중은 0.5 tm 이상이어야 한다. 1차 방벽과 내부 선체 간의 부피 차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액화 천연가스 연료 비중을 조정할 수 있다.

  
 : 연료 격납 설비의 1차 방법으로 둘러싸인 액화 천연가스 연료 탱크의 부피. (m)
 : 내부 선체 구조로 둘러싸인 액화 천연가스 연료 탱크의 부피. (m)
 : 연료 격납 설비의 비중. (tm), 일반적으로 0.12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최대 적재 높이를 고려하기 위해 유효 액화 천연가스 연료의 비중을 아래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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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액화 천연가스 연료의 설계 비중을 고려한 최대 적재 상태(%) 시 연료의 질량

 : = 0.5 tm을 고려한 100% 적재 시 액화 천연가스 연료의 질량 

 : 유한요소해석에서 사용되는 내부 하중에 대한 유효 액화 천연가스 연료 비중. (tm)
4.2.4 유한요소에 압력적용
요소의 중심에서 계산한 일정 압력을 하중을 받는 표면의 쉘 요소에 적용한다.(예를 들어, 외부압력에 대한 외판 및 
갑판, 내부압력에 대한 탱크 / 화물창 경계) 대안으로 압력은 요소 내에서 선형 압력분포를 적용하여 요소 절점에서 
계산될 수 있다.

4.3 선체거더 하중

4.3.1 일반사항
각 적하상태는 대응하는 선체거더 하중과 관련이 있으며, 선체거더 하중은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에 대하여는 [4.4], 
비틀림 모멘트에 대하여는 [4.5]의 절차에 따라 모델에 적용하여야 한다. 선체거더 하중은 4장 8절에 따른 정수중 선
체거더 하중 및 파랑에 의한 선체거더 하중의 조합이다. 요구되는 각 유한요소 하중조합의 경우, 파랑에 의한 선체거
더 하중은 4장 2절에 규정되어 있는 하중조합계수(LCF)를 사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4.3.2 목표 선체거더 수직 굽힘 모멘트
주어진 유한요소 하중조합에 대한 종방향 위치의 목표 선체거더 수직 굽힘 모멘트  (kNm)는 다음에 따른다.
   : 4장 4절 [2.2.2]와 [2.2.3]에 따른 항해 및 항내상태에 대한 고려하는 종방향 위치에서의 허용 정수중 굽

힘 모멘트 (kNm) : 4장 4절 [3.7.2]에 따른 동적 하중상태에 대한 수직 파랑 굽힘 모멘트 (kNm)
의 값은 4장 8절에 따른 각 유한요소 하중조합에 대한 각 개별 화물창의 중앙부에서의 최대 선체거더 굽힘 
모멘트이다.

4.3.3 목표 선체거더 전단력
주어진 유한요소 하중조합에 대한 중앙 화물창의 후방 및 전방 횡격벽에서의 목표 선체거더 수직 전단력   
및    (kN)은 다음과 같다.

•  ≥ :        
•  ≺ :          : [4.4.6]에 따른 중앙 화물창의 각각 전방 및 후방 격벽 위치에서의 국부하중에 의한 수직 전단

력 (kN).    : 각각 4장 4절 [2.3.1] 및 4장 4절 [2.3.2]의 항해 및 항내 상태에 대한 임의의 종방향 위
치에서의 양 및 음의 허용 정수중 전단력 (kN) : 4장 4절에 따른 파도의 진행방향에 대한 수정계수

 : 4장 2절에 따른 수직파랑 전단력에 대한 하중조합계수
   : 4장 4절 [3.2.1]에 따른 양 및 음의 수직파랑 전단력 (kN)

  및  의 값은 고려하는 중앙 화물창의 후방 및 전방 횡격벽에서의 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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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목표 선체거더 수평 굽힘 모멘트
주어진 유한요소 하중조합에 대한 목표 선체거더 수평 굽힘 모멘트  (kNm)는 다음에 따른다.
  : 4장 4절 [3.7.4]에 따라 계산된, 고려하는 동적 하중상태에 대한 수평 파랑 굽힘 모멘트 (kNm)
의 값은 고려하는 개별 화물창의 중앙부에서의 값이다.

4.3.5 목표 선체거더 비틀림 모멘트
동적 하중상태의 경우, 중앙 화물창의 가운데에서의 선체거더 비틀림 모멘트 는 0.0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4.4 선체거더 전단력 및 굽힘 모멘트 조정 절차

4.4.1 일반사항
[4.4]는 요구되는 위치에서 요구되는 목표값을 얻기 위하여 3개 화물창 유한요소 모델에 대한 선체거더 수평 굽힘 모
멘트, 수직력 및 수직 굽힘 모멘트 분포를 조정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선체거더 하중 목표값은 [4.3]에 따른다.
선체거더 전단력에 대한 목표 위치는 중앙 화물창의 횡격벽이다. 목표 위치에서 최종 조정된 선체거더 전단력은 목
표 선체거더 전단력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선체거더 굽힘 모멘트에 대한 목표 위치는 일반적으로 중앙 화물창의 중앙이다. 굽힘 모멘트의 최대값이 중앙 화물
창의 중심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 중앙 화물창 내의 최종 조정된 최대 굽힘 모멘트는 목표 선체거더 굽힘 모멘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4.4.2 국부하중 분포
다음의 국부하중을 선체거더 전단력 및 굽힘 모멘트 계산에 적용하여야 한다.

a) 화물창 모델의 길이에 걸친 선체구조 강재 중량분포(정하중). 구조 강재 중량은 화물창 유한요소 모델에서 사
용되는 0.5  감소된 순 두께의 유한요소 모델에 기초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b) 화물 및 평형수의 중량(정하중)
c) 정적 해수압력, 동적 파랑압력 및 적용되는 경우 그린파랑하중. 항내 / 탱크시험 하중상태의 경우, 정적 해수압

력만을 적용해야 한다.
d) 항해 적하상태에 대한 동적 화물 및 평형수 하중

유한요소 모델에 적용하는 위의 국부하중과 유한요소 절점력은 유한요소 하중 생성 절차를 통하여 얻어진다. 3차원 
절점력은 일차원 국부하중 분포를 얻기 위해 각 종방향 스테이션에 집중되어야 한다. 종방향 스테이션은 화물창 모
델 요소분할 크기 요건에 따라 늑골 사이에서 횡격벽 / 늑골 및 전형적인 종방향 유한요소 모델 절점 위치에 위치한
다. 구조 상세를 모델링하기 위해 생성된 중간 절점은 국부하중 분포를 위한 종방향 스테이션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는 종방향 스테이션 간격의 전방의 절반 및 후방의 절반 이내의 절점력은 해당 스테이션으로 집중한다. 집중
(lumping) 과정은 종방향 스테이션 에서의 집중된 수직 및 수평 국부하중( , )을 얻기 위해 수직 및 수평 절점
력에 대해 분리하여 수행한다.

4.4.3 국부하중에 의한 선체거더 전단력 및 굽힘 모멘트
국부하중 분포와 선체거더 하중 종방향 분포는 모델이 모델 단부에서 단순 지지된다는 가정 하에 얻을 수 있다. 모
델의 양쪽 단부에서의 반력 및 종방향 스테이션에서의 국부하중에 의한 선체거더 전단력 및 굽힘 모멘트의 종방향 
분포는 다음 식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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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경우

    ≺인 경우

       ≺인 경우

       ≺인 경우

     : 후단 및 전단에서의 수직 및 수평반력 (kN)

 : 후단 지지점의 X-좌표 (m)
for : 전단 지지점의 X-좌표 (m)
 : [4.4.2]에 따른 종방향 스테이션 에서의 집중된 수직 국부하중 (kN)
 : [4.4.2]에 따른 종방향 스테이션 에서의 집중된 수평 국부하중 (kN)
 : 모델의 전체 순 종방향 힘 (kN)
 : [4.4.2]에 따른 종방향 스테이션 에서의 집중된 종방향 국부하중 (kN)
 : 고려하는 종방향 스테이션 의 X-좌표 (m)
 : 종방향 스테이션 의 X-좌표 (m)
  : 유한요소 모델에 작용하는 국부하중에 의해 종방향 스테이션 

에서 생성되는 수직 및 수평 전단력(kN)과 굽힘 모멘트(kN). 반력의 부호 규칙은 양의 전단력의 방향을 
양으로 한다.

4.4.4 종방향 불평형력
모델의 전체 순 종방향 힘()이 0이 아닌 경우, 해당 힘의 반대 종방향 힘을 X 방향 변위 가 고정되는 모델
의 한쪽 단부에 선체거더 굽힘에 유효한 모든 종방향 요소에 종방향 축 절점력의 분포에 의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 식과 같다:

   
 : 번째 요소의 절점에 적용하는 축력 (kN)

 : [4.4.3]에 정의된 모델의 전체 순 종방향 힘 (kN)
 : 번째 요소의 순 횡단면적 (m2)
 : 전단면(fore end)의 순 횡단면적(m2)으로 다음 식에 의한 값

     
 : 횡단면에서 번째 요소의 절점의 수(보 요소는  = 1 , 4 절점 쉘 요소는  = 2)

4.4.5 선체거더 전단력 조정 절차
이 요건에 따른 선체거더 전단력 조정 절차는 4장 8절에 주어진 모든 유한요소 하중조합에 적용한다. 4장 8절의 하
중조합 표에 직접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하중조합은 각 경우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이 전단력 조정에 사용되어야 한다.

• 방법 1 (M1) : [4.4.6]에 따른 중앙 화물창의 한쪽 격벽에서의 전단력 조정의 경우
• 방법 2 (M2) : [4.4.7]에 따른 중앙 화물창의 양쪽 격벽에서의 전단력 조정의 경우

고려하는 유한요소 하중조합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방법은 다음에 따라 선택하여야 한다.
• 전단력 조정은 양쪽 격벽에서의 전단력이 목표값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요구되지 않는다.
• 방법 1은 전단력이 한쪽 격벽에서의 목표값을 넘거나 방법 1로 조정한 후의 다른 격벽에서의 전단력이 목표값

을 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한다. 그렇지 않으면, 방법 2를 적용한다.
• 방법 2는 양쪽 격벽에서의 전단력이 목표값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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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한쪽 격벽에서의 전단력 조정 - 방법 1
중앙 화물창의 횡격벽에서 전단력의 조정은 다음에 따른다.

• 후방격벽:

       
• 전방격벽:

       
for : 표 3의 선체거더 수직 전단력 조정을 위하여 [4.4.9]에 따라 후단 및 전단에 적용하는 수직 굽힘 모

멘트(kNm). 부호 규칙은 유한요소 모델의 축에 대한 부호 규칙에 따른다.
 : 중앙 화물창의 후방격벽 위치()에서 [4.4.3]에 따라 계산된 국부하중에 의한 수직 전단력(kN). 수직 

전단력은 횡격벽 위치에서 불연속이기 때문에, 수직 전단력()은 중앙 화물창 후방격벽의 바로 후방 
및 전방 스테이션 사이의 전단력의 절대값 중 최대값으로 한다.

 : 중앙 화물창의 전방격벽 위치( )에서 [4.4.3]에 따라 계산된 국부하중에 의한 수직 전단력(kN). 수직 
전단력은 횡격벽 위치에서 불연속이기 때문에, 수직 전단력( )은 중앙 화물창 전방격벽의 바로 후방 
및 바로 전방 스테이션 사이의 전단력의 절대값 중 최대값으로 한다.

수직 전단력도 중앙 화물창 내의 목표 위치

전방격벽

후방격벽

 조정한 후의 수직 전단력
 국부하중에 의한 수직 전단력

표 3 : 방법 1을 수직 굽힘 모멘트(     및   for  ) 적용에 따른 수직 전단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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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양쪽 격벽에서의 전단력 조정 - 방법 2
중앙 화물창의 양쪽 횡격벽에서 전단력에 대해 요구되는 조정은 다음에 따른다.

• 모델 단부에서의 수직 굽힘 모멘트( , for)
• 횡격벽 위치에서 수직 전단력(∆ 및 ∆ )을 발생시키기 위한 표 5와 같은 횡늑골 위치에서의 수직하중

표 4는 수직 굽힘 모멘트 및 수직하중에 의한 전단력 조정의 예를 보여준다.

    
  
    
  for : 선체거더 수직 전단력 조정을 위하여 [4.4.9]에 따라 후단 및 전단에 적용하는 수직 굽힘 모멘트

(kNm). 부호규칙은 유한요소 모델의 축에 대한 부호규칙에 따른다.
∆ : 중앙 화물창의 후방격벽에서 전단력 조정 (kN)
∆ : 중앙 화물창의 전방격벽에서 전단력 조정 (kN)
횡격벽 위치에서 위의 전단력 조정(∆ 및 ∆ )은 표 5와 같이 횡늑골 위치에서 수직하중을 적용하여 수행하
여야 한다. 수직 조정하중은 유한요소 모델의 횡수밀격벽, 전방 화물창의 늑골 및 후방 화물창의 늑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격벽에서 전단력 증가 / 감소를 발생시키기 위해 각 횡늑골에 가해지는 수직하중은 표 5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균
일한 늑골 간격인 경우, 각 횡늑골에 분포되는 수직력의 양은 표 6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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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전단력 선도
후방격벽 전방격벽

목표 전단력 목표 전단력

      

      

 양쪽을 조정한 후의 수직 전단력
   및 for의 사용에 의한 조정한 후의 수직 전단력

 국부하중에 의한 수직 전단력

비고 1:  -ve는 음의 의미
비고 2:  +ve는 양의 의미

표 4 : 수직력의 적용에 의한 목표 및 요구되는 전단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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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 위치에서의 수직력에 의한 전단력 분포

비고 1:  기호 정의에 대하여는 표 6을 참조한다.

표 5 : 늑골 위치에서의 조정 수직력 분포 및 결과 전단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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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델의 후방 화물창의 길이 (m) : 모델의 중앙 화물창의 길이 (m) : 모델의 전방 화물창의 길이 (m)∆ : 중앙 화물창의 후방격벽에서의 요구되는 전단력 조정 (kN) ([4.4.7] 참조)∆ : 중앙 화물창의 전방격벽에서의 요구되는 전단력 조정 (kN) ([4.4.7] 참조) : 각 프레임에 수직하중의 적용으로 인한 단부 반력 (kN) : 유한요소 모델의 후방 화물창 내에서 적용하는 전체 균일분포 수직하중(kN), ( - 1)  : 유한요소 모델의 중앙 화물창에 적용하는 전체 균일분포 수직하중(kN), ( - 1)  : 유한요소 모델의 전방 화물창에 적용하는 전체 균일분포 수직하중(kN), ( - 1)  : 유한요소 모델의 후방 화물창 내 늑골간격의 수 : 유한요소 모델의 중앙 화물창 내 늑골간격의 수 : 유한요소 모델의 전방 화물창 내 늑골간격의 수 : 유한요소 모델의 후방 화물창 내 늑골에서의 분포하중 (kN) : 유한요소 모델의 중앙 화물창 내 늑골에서의 분포하중 (kN) : 유한요소 모델의 전방 화물창 내 늑골에서의 분포하중 (kN) : 후방 화물창의 단부격벽에서 모델 후단까지 거리for : 전방 화물창의 전방격벽에서 모델 전단까지 거리 : 단부격벽의 범위를 넘는 부분을 포함하는 유한요소 모델의 전체 길이로 다음 식에 의한 값:
 

비고 1: 식에서 하중, 전단력 및 조정수직력의 양의 방향은 표 4 및 표 5에 따른다.
비고 2: 
비고 3: 위의 식들은 각 화물창 내에서 동일한 늑골간격이 사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개별 화물창의 길이 및 늑골

간격은 다를 수 있다.

표 6 : 수직 전단력 조정을 위한 수직하중의 계산식

각 화물창 내에서 불균일한 늑골 간격이 사용되는 경우, 평균 늑골 간격()이 표 6(여기서 각 화물창에 대하여  
= 1, 2, 3)에 따라 평균 분포 늑골 하중( )을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평균 분포 늑골 하중()은 다음과 같이 불균일 늑골에 재분포된다.

  
 

화물창  ( = 1, 2, 3)내에서의 각 늑골에 대하여 k = 1, 2, ..., 
 : 화물창  ( = 1, 2, 3)내에서의 로 계산된 평균 늑골 간격 (m)
 : 표 6의 화물창  ( = 1, 2, 3)의 길이 (m)
 : 표 6의 늑골 간격의 수.
 : 화물창 내의 표 6에 따른 분포하중으로 평균 늑골 간격을 사용하여 계산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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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창 내에서의 불균일 늑골  에 대한 분포하중
 : 화물창 내에서의 각 늑골   (  = 1, 2, …)에 대한 등가 늑골 간격(m)으로, 다음 식에 따른다.

       
    


화물창 내에서의   = 1 (첫번째 늑골)에 대하여

     
  


화물창 내에서의   = 2, 3, … 대하여

       
    


화물창 내에서의   =  (마지막 늑골)에 대하여

 : 화물창 내에서의 늑골  과 사이의 늑골간격 (m)

요구되는 수직하중 (균일 늑골 간격에 대하여) 또는 (불균일 늑골 간격에 대하여)는 5장 부록 1에 기술된 고려
하는 횡단면에서의 전단흐름 분포에 따라 적용한다. 수직하중 하의 임의 늑골 단면에서 요소 중앙점에서의 전단
흐름  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횡늑골의 번째 요소의 중앙에서 계산된 전단흐름 (N/mm)
 : 표 8에 따른 번째 화물창의 각 횡늑골 위치에서의 분포하중 (N)
 : 선체거더 횡단면의 관성 모멘트 (mm4)
 : 횡단면의 개방된 단부(전단응력 자유단)에서 시작하여 전단흐름 의 지점 까지의 누적 단면적의 중

립축에 대한 1차 모멘트(mm3)로서, 다음에 따른다.

    
  : 적분점 에서 수직 중립축까지의 수직거리
 : 횡단면의 적분점에서 판의 순 두께 (mm)
횡늑골의 번째 유한요소 절점에서의 분포 전단력 은 다음과 같이 연결된 요소의 전단흐름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 절점 에 연결된 횡늑골의 번째 요소의 길이 (mm)
 : 절점 에 연결되는 요소의 총 수
전단흐름은 횡단면을 따라 방향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분포 전단력 은 벡터량이다. 선체거더 수직 전단수
정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전단흐름 방법으로 계산된 수직 및 수평력 성분이 횡단면에 적용되어야 한다.

4.4.8 선체 중앙부 화물창 구역에 대한 수직 및 수평 굽힘 모멘트 조정 절차
목표 수직 굽힘 모멘트에 도달해야 하는 경우, 추가적인 수직 굽힘 모멘트는 모델의 중앙 화물창에서 이 목표값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화물창 유한요소 모델의 양쪽 단부에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단부 수직 굽힘 모멘트는 다음에 
따른다.
   : [4.4.9]에 따라 유한요소 모델의 양쪽 단부에 적용되는 추가적인 수직 굽힘 모멘트 (kNm)
 : [4.3.2]에 규정된 호깅(양) 또는 새깅(음) 수직 굽힘 모멘트 (kNm)
 : [4.4.3]의 국부하중 및 [4.4.5]에 따른 전단력 조정에 의한 중앙 화물창의 길이 내에서의 최대 또는 최소 

굽힘 모멘트 (kNm)
은 가 호깅(양)인 경우에는 최대 굽힘 모멘트로 취하며, 가 새깅(음)인 경우에는 
최소 굽힘 모멘트로 취한다. 은 단순 지지보 모델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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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3]의 국부하중으로 인한 위치 x에서의 수직 굽힘 모멘트 (kNm)
 : 단부 굽힘 모멘트(kNm)로서, 다음에 따른다.

• 방법 1이 적용되는 경우: [4.4.6]에 의한 값
• 방법 2가 적용되는 경우: [4.4.7]에 의한 값
• 기타의 경우:  = 0.0   : 방법 2에 따라 늑골에 수직 선 하중의 적용에 의한 위치 x에서의 수직 굽힘 모멘트(kNm)로서, 다음에 

따른다.
         ≺인 경우

 : 표 5에 정의된 늑골에 수직하중의 적용으로 인한 모델 단부에서의 반력 (kN) : 중앙 화물창에 인접하는 늑골의 X-좌표 (m) : 요구되는 전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적용하는 스테이션 에서의 수직하중 (kN)
목표 수평 굽힘 모멘트에 도달해야 하는 경우, 추가적인 수평 굽힘 모멘트는 중앙 화물창 내에서 이 목표값을 발생
시키기 위하여 화물창 유한요소 모델의 단부에 적용되어야 한다. 추가적인 수평 굽힘 모멘트는 다음에 따른다.
   : [4.4.9]에 따라 유한요소 모델의 양쪽 단부에 적용하는 추가적인 수평 굽힘 모멘트 (kNm) : [4.3.4]의 수평 굽힘 모멘트 : [4.4.3]의 국부하중에 의한 중앙 화물창의 길이 내에서의 최대 또는 최소 수평 굽힘 모멘트 (kNm)

 은 가 양(우현 측 인장)인 경우에는 최대 수평 굽힘 모멘트를 취하며, 가 음(좌현 
측 인장)인 경우에는 최소 수평 굽힘 모멘트를 취한다.

 은 단순 지지보 모델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야 한다.
    : [4.4.3]에 기술된 국부하중으로 인한 위치 x에서의 수평 굽힘 모멘트 (kNm)

수직 및 수평 굽힘 모멘트는 각각의 최대 / 최소 굽힘 모멘트의 위치와 값을 확인하기 위하여 중앙 화물창의 길이에 
걸쳐 계산되어야 한다.

4.4.9 유한요소 모델에서 굽힘 모멘트 조정의 적용
요구되는 수직 및 수평 굽힘 모멘트 조정은 다음과 같이 5장 1절 [1.2]에 따라 고려하는 횡단면의 모든 선체거더 굽
힘 유효 종방향 요소에 종방향 축 절점력을 분포하게 함으로써 화물창 모델의 고려하는 횡단면에 적용되어야 한다.

• 수직 굽힘 모멘트의 경우:

      
   

• 수평 굽힘 모멘트의 경우:

     
  

 : 모델의 고려하는 횡단면에 적용되는 수직 굽힘 모멘트 조정 (kNm) : 모델의 고려하는 횡단면에 적용되는 수평 굽힘 모멘트 조정 (kNm) : 번째 요소의 절점에 적용되는 축력 (kN)

 : 수평 중립축에 대한 고려하는 횡단면의 선체거더 수직 순 관성 모멘트 (m4) : 수직 중립축에 대한 고려하는 횡단면의 선체거더 수직 순 관성 모멘트 (m4) : 번째 요소의 중립축에서 횡단면적의 중심까지의 수직거리 (m) : 번째 요소의 중립축에서 횡단면적의 중심까지의 수평거리 (m)  : 번째 요소의 횡단면적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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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단면에서 번째 요소의 절점의 수(보 요소는   = 1, 4절점 쉘 요소는  = 2)
모델 단부에서의 횡단면이 아닌 횡단면의 경우, 고려하는 횡단면의 전후방 번째 요소에 대응하는 평균면적이 사용
되어야 한다.

4.5 선체거더 비틀림 모멘트 조정 절차

4.5.1 일반사항
이 조항의 절차는 목표 위치에서 목표 비틀림 모멘트를 얻기 위하여 화물창 유한요소모델의 선체거더 비틀림 모멘트 
분포를 조정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선체거더 비틀림 모멘트의 목표값은 [4.3.5]에 주어져 있다.

4.5.2 국부하중으로 인한 비틀림 모멘트
국부하중으로 인한 종방향 스테이션 에서의 비틀림 모멘트 는 다음 식에 따라 결정된다. (그림 12 참조):

     : 종방향 스테이션 에서 국부하중으로 인한 집중 비틀림 모멘트 (kNm)
 : 비틀림 기준점의 수직좌표 (m):

  , 중앙 화물창의 가운데에서의 전단중심
 : 종방향 스테이션 에서 절점 의 수평 절점력 (kN)
 : 종방향 스테이션 에서 절점 의 수직 절점력 (kN)
 : 종방향 스테이션 에서 절점 의 Y-좌표 (m)
 : 종방향 스테이션 에서 절점 의 Z-좌표 (m)
 : 유한요소 모델의 후단부에서의(최전방 화물창의 경우 전단부) 국부하중으로 인한 집중 비틀림 모멘트

(kNm)로서, 다음에 따른다.
          : [4.4.3]에 정의된 전방단부에서의 수평반력 (kN)

 : [4.4.3]에 정의된 후방단부에서의 수평반력 (kN)

  : [2.5.3]에 정의된 독립 절점의 수직좌표 (m)

그림 12 : 단면에서의 비틀림 모멘트의 스테이션 힘과 작용하는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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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선체거더 비틀림 모멘트
선체거더 비틀림 모멘트 는 다음과 같이 후단부 단면으로부터(최전방 화물창의 경우 전단부) 스테이션 
비틀림 모멘트를 축적시킴으로써 얻어진다.
     인 경우

  : 종방향 스테이션 에서의 선체거더 비틀림 모멘트 (kNm)
 : 고려하는 종방향 스테이션 의 X-좌표 (m)
[4.5.2]에 주어진 비틀림 모멘트 분포는 각 종방향 스테이션에서 단계를 가지고 있다.

4.5.4 목표값으로 선체거더 비틀림 모멘트를 조정하기 위한 절차
비틀림 모멘트는 다음과 같이 모델의 후방단부 단면(최전방 화물창의 전방단부)의 독립 절점에 선체거더 비틀림 모멘
트  (kNm)를 적용함으로써 조정되어야 한다.
    : [4.3.5]에 정의된 선체거더 비틀림 모멘트에 대한 목표 위치의 X-좌표 (m)
  : [4.3.5]에 명시된 목표 위치에서 얻어진 목표 선체거더 비틀림 모멘트 (kNm)
  : 국부하중으로 인한 목표 위치에서의 선체거더 비틀림 모멘트 (kNm)
각 종방향 스테이션에서 선체거더 비틀림 모멘트의 단계로 인하여, 선체거더 비틀림 모멘트는 다음에 따라 목표 위치
의 후방 및 전방 값으로부터 선택되어야 한다. 양의 비틀림 모멘트에 대한 최대값, 음의 비틀림 모멘트에 대한 최소값.

4.6 선체거더 하중 조정의 요약

4.6.1
각각 화물창 구역에 대한 선체거더 하중 조정의 요구되는 방법은 표 7에 주어져 있다.

선체 중앙부 화물창 구역

수직 전단력의 조정 [4.4.5] 참조

굽힘 모멘트의 조정 [4.4.8] 참조

비틀림 모멘트의 조정 [4.5.4] 참조

표 7 : 유한요소 해석에서 선체거더 하중 조정의 개요

5. 해석기준

5.1 일반사항

5.1.1 평가영역
허용기준에 대한 결과의 검증은 그림 13에서와 같이 중앙 화물창의 종방향 범위 내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사고조건의 경우 그림 14에서와 같이 충돌하중 방향이 일치하는 코퍼댐 구조를 중심으로 전후방 각각 한 개 프레임 
범위 내 부재에 대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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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 평가영역의 종방향 범위

그림 14 : 충돌상태 시 평가영역의 종방향 범위

5.1.2 구조부재
평가영역 내 다음의 구조요소들은 [5.2] 및 [5.3]에 주어진 기준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 모든 선체거더 종방향 구조부재
• 모든 1차 지지구조부재 및 중앙 화물창 내의 격벽
• 횡격벽의 일부분인 모든 구조부재

5.2 항복강도평가

5.2.1 등가응력 (Von Mises stress)
[5.1.2]에 따른 구조부재의 모든 판의 경우, 등가응력  (N/mm2)은 쉘 요소의 멤브레인 수직응력(normal stress) 
및 전단응력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한다. 응력은 다음과 같이 중앙평면(층)의 요소 중심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 요소 멤브레인 수직응력 (N/mm2)
 : 요소 전단응력 (N/mm2)

5.2.2 보 및 봉 요소에서의 축응력
보 및 봉 요소의 경우, 축응력 은 축력만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한다. 축응력은 요소 길이의 중앙에서 평가되어
야 한다.

5.2.3 성긴 요소분할의 허용 항복사용계수
표 8의 성긴 요소분할의 허용 항복사용계수 는 [2.3] 및 [2.4]에 따른 요소분할 크기 및 요소 종류를 기초로 한
다. 각 구조부재의 요소 응력으로부터 얻어진 항복사용계수는 표 8에 의한 허용 값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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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부재 하중조합 
- 모든 종방향 선체거더 구조부재. 1차 지지구조부재 및 격벽의 판.
- 쉘 또는 봉 요소를 이용하여 모델링하는 1차 지지부재의 면재.
- 파형격벽의 더미 로드(dummy rod)

S + D 1.00

S 0.80

A, T 1.00

- 액체하중에 의한 면외압력을 받는 하부스툴이 있는 수직 파형격벽 
및 수평 파형격벽의 파형(쉘 요소만)

- 하부스툴이 없는 파형격벽의 하단부 부근의 지지부재

S + D 0.90

S 0.72

A, T 0.90

- 액체 하중에 의한 면외압력을 받는 하부스툴이 없는 수직 파형격
벽의 파형 (쉘 요소만)

S + D 0.81

S 0.65

A, T 0.81

표 8 : 성긴 요소분할의 허용 항복사용계수

5.2.4 항복기준
[5.1.2]의 구조요소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 항복사용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쉘 요소의 경우

 
 봉 또는 보 요소의 경우

 : 등가응력 (N/mm2)
 : 봉 및 보 요소에서의 축응력 (N/mm2)
 : 표 8에 따른 성긴 요소분할의 허용 항복사용계수
1차 지지부재의 플랜지에 대하여 항복검토 기준은 축응력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상세 요소분할에 의해 검토 중인 구역에 인접한 화물창 유한요소 모델 요소의 등가응력이 항복기준을 초과하는 경
우, 화물창 유한요소 모델의 요소분할 크기와 같은 면적에 해당하는 상세 요소분할 해석의 등가응력 평균은 위의 항
복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컷아웃(cut-outs)에 인접한 곳에 적용하는 항복사용계수는 [5.2.5]에 따른 전단응력 수정으로 얻어야 한다.

5.2.5 컷아웃에 대한 전단응력 수정
[5.2.6]에 명시한 것을 제외하고, 웨브 컷아웃 인근의 요소 전단응력은 다음 식에 따라 전단면적 감소에 대하여 수정
하여야 한다. 수정된 요소 전단응력이 항복기준에 대한 검증을 위한 요소의 등가응력을 계산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mod 

 : 수정된 요소 전단응력 (N/mm2)
 : 개구가 있는 거더 웨브 높이 (mm) (표 1 참조). 개구의 기하학적 형상을 모델링하는 경우, 는 모델링된 

개구의 높이를 뺀 거더의 웨브 높이로 취하여야 한다.
mod : 개구가 있는 모델링된 웨브 두께 (mm)
 : 보강재의 슬롯을 포함하는 모든 개구의 손실 면적을 공제한 웨브 면적을 취하고, 3장 7절 [1.4.8]에 따라 

계산된 웨브의 유효 전단면적 (mm2)
 : 수정 전의 요소 전단응력 (N/m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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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개구의 전단력 수정에 대한 예외
컷아웃으로 인한 요소 전단응력의 수정은 가 [5.2.4]에 주어진 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표 9에 주어진 
경우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는다.

구별 그림

모델화된 전단면적과 모델화된 
전단면적의 유효 순 전단면적 

간의 차이(%)


 ∙

항복기준에
대한 감소계수, 

러그 또는 칼라판이 있는 
보강재의 상부 및 하부 슬롯  15 % 0.85

러그 또는 칼라판이 있는 
보강재의 상부 또는 하부 슬롯  20 % 0.80

개구에 인접하여 칼라판이 있는 
보강재의 상부 및 하부 슬롯  40 % 0.60

 : 모든 개구 면적과 보강재의 슬롯을 제외한 웨브 면적을 취하고, 3장 7절 [1.4.8]에 따라 계산된 웨브의 유효 전
단면적(mm2)

표 9 : 전단력 수정에 대한 예외

5.3 좌굴강도 평가

5.3.1
이 절에 따라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한 모든 구조요소는 8장 4절에 정의된 좌굴 요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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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국부구조 강도해석

1. 목적 및 범위

1.1 일반사항

1.1.1
구조 상세부의 국부구조 강도해석은 이 절에 주어진 요건에 따라야 한다.

1.1.2 상세 요소분할 해석 절차
상세 요소분할 해석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는 상세부는 [2]의 모델링 요건에 따라 모델링하여야 하며, [3]의 하중조합
을 적용하고, [4]의 해석 기준을 만족하어야 한다.

1.2 표준 구조 상세 모델링

상세 요소분할 해석은 성긴 요소분할 해석 중에 식별된 응력 집중 구역에 대하여 수행 할 수 있다.

2. 구조 모델링

2.1 일반사항

2.1.1
고응력 위치에서의 상세응력평가는 상세 유한요소 분할이 요구된다. 이러한 상세 요소분할 해석은 화물창 모델에 반
영된 상세 요소분할 구역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 화물창 모델에서 얻은 경계조건과 함께 상세 요
소분할 구역을 별도의 국부 유한요소 모델에 사용할 수 있다.

2.2 모델의 범위

2.2.1
별도의 국부 상세 요소분할 모델이 사용되었다면, 모델의 범위는 관심 구역에서 계산된 응력이 부과된 경계조건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상세 요소분할 모델의 경계는 특설늑골, 거더 및 늑판과 같은 화물
창 모델 내의 1차 지지부재와 일치시켜야 한다.

2.3 요소분할 크기

2.3.1
상세 요소분할 구역에서의 요소의 크기는 50 mm × 50 mm 이하이어야 한다.

2.3.2
상세 요소분할 구역의 범위는 검토대상 구역으로부터 모든 방향으로 10개의 요소 이상이어야 한다. 상세 요소분할 
구역에서 상세 요소분할 모델 경계까지의 요소분할 밀도는 순조롭게 변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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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요소

2.4.1
상세 요소분할 구역 내의 모든 판은 쉘 요소로 모델링되어야 한다. 상세 요소분할 구역 내 요소의 종횡비는 가능한 
1에 가깝게 유지되어야 한다. 상세 요소분할 구역 내 요소분할 밀도의 변화 및 삼각형 요소의 사용은 피해야 한다. 
모든 경우에, 상세 요소분할 모델 내 요소의 종횡비는 3 이하로 하여야 한다. 요소 모서리의 각도가 45 ° 미만이거
나 또는 135 °를 초과하는 비뚤어진 요소는 피해야 한다. 상세 요소분할 구역 내의 보강재는 쉘 요소로 모델링 하여
야 한다. 상세 요소분할 구역 밖의 보강재는 보 요소로 모델링 할 수 있다.

2.4.2
주요 브래킷 단부 연결부 및 창구 개구에 대하여 상세 요소분할 해석이 요구되는 경우, 상세 요소분할 구역은 평가
를 받는 구역으로부터 모든 방향으로 최소 10개 요소 이상이어야 한다.(그림 2 참조)

2.4.3
개구에 대하여 상세 요소분할 해석이 요구되는 경우, 개구 주위 요소의 처음 두 층의 요소는 50 mm × 50 mm 
이하의 요소분할 크기로 모델링 되어야 한다. 상세 요소분할로부터 성긴 요소분할로 요소 크기의 변화는 순조롭게 
되어야 한다. 개구 단부에 직접 용접된 단부 보강재는 쉘 요소로 모델링하여야 한다. 개구에 가까운 웨브 보강재는 
개구의 단부로부터 최소한 50.0 mm 거리에 위치하며 봉 또는 보 요소를 이용하여 모델링 할 수 있다. (그림 3 참
조)

2.4.4
개구, 1차 지지부재 및 연결 브래킷의 면재는 양쪽으로 각각 최소 2개의 요소로 모델링 하여야 한다.

그림 1 : 브래킷 토우 주변의 상세 요소분할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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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창구 개구 구조 주변의 상세 요소분할 구역

   

그림 3 : 개구 주변의 상세 요소분할 구역

3. 유한요소 하중조합

3.1 일반사항

3.1.1
상세 요소분할 해석은 해당 화물창 해석에 적용된 모든 유한요소 하중조합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2 하중 및 경계조건의 적용

3.2.1 일반사항
상세 요소분할 해석에서 별도의 국부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 화물창 모델로부터 구한 절점 변위를 국부 모델 상의 
대응하는 경계 절점에 강제 변위로서 적용하여야 한다. 이를 대신하여 화물창 모델로부터의 등가 절점력(equivalent 
nodal force)을 경계 절점에 적용할 수 있다.
화물창 모델 상의 절점과 일치하지 않는 국부 모델 경계 상의 절점들이 있는 경우, 다점 구속(multi-point 
constraints)을 사용하여 이들 절점에 강제 변위를 적용할 수 있다. 2개의 인접하며 일치하는 절점을 연결하는 선형 
다점 구속 방정식(liner multi-point constraint equation)의 사용은 충분한 것으로 간주된다.
모든 국부하중은, 선체거더 굽힘 모멘트 및 / 또는 전단력 수정에 적용한 모든 하중을 포함하여, 각각의 국부 유한요
소 모델 전체에 적용하여야 한다.

4. 해석기준

4.1 응력평가

4.1.1 일반사항
상세 요소분할 해석의 응력평가는 4장 8절에 규정되어 있는 유한요소 하중조합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4.1.2 참조응력
참조응력은 등가응력 으로서 요소 중심에서 계산된 쉘 요소의 멤브레인 수직응력 및 전단 응력을 기초로 계산하
여야 한다. 응력은 요소의 중심면에서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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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허용응력
최대 허용응력은 [2.1]부터 [2.4]까지 규정된 50 mm × 50 mm의 요소분할 크기에 기초한다. 더 작은 요소분할 크기
를 사용한 경우, 규정된 요소분할 크기와 같은 면적에 걸쳐 계산된 영역 가중치 부과 등가응력을 허용응력과 비교하
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평균응력 계산은 요소 경계 전체가 대상 구역 내에 위치하는 요소만을 기초로 하여야 한
다. 평균응력은 요소 중심에서의 응력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한다. 즉 보간법 및 / 또는 외삽법에 의하여 얻어진 응력 
값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평균응력 계산은 구조적 불연속부 및 인접구조를 통해서는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4.2 허용기준

4.2.1
허용기준에 대한 응력 결과의 검증은 [4.1]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구조평가는 응력이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는 것
을 입증하는 것이다.
≤ : 상세 요소분할 항복사용계수로 다음과 같다.

  쉘 요소의 경우

  봉 또는 보 요소의 경우

 : 등가응력 (N/mm2)
 : 봉 요소의 축응력 (N/mm2)
 : 허용 상세 요소분할 항복사용계수로 다음과 같다.

a) 용접부에 인접하지 않은 요소:
•   AC-SD, AC-A 및 AC-T인 경우
•   AC-S인 경우

b) 용접부에 인접한 요소:
•   AC-SD, AC-A 및 AC-T인 경우
•   AC-S인 경우

 : 피로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일반적인 경우(모재의 자유단 포함)
•      9장 2절의 피로평가 기준에 적합한 극상세분할(very fine mesh)에 의하여 평가하는 구역

비고 1: 최대 허용응력은 50 mm × 50 mm의 요소분할 크기에 기초한다. 더 작은 요소분할 크기를 사용한 경우, 규정된 요
소분할 크기와 같은 면적에 걸쳐 [4.1]에 따라 계산된 평균 등가응력을 허용응력과 비교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비고 2: 평균 등가응력  은 요소 면적에 대한 가중평균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한다.

 


비고 3: 응력평균 계산은 구조적 불연속부 및 인접구조를 통해서는 수행할 수 없다.

4.2.2 파형 횡격벽 또는 파형 종격벽에 하부스툴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파형 횡격벽 또는 파형 종격벽에 하부스툴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4.2.1]에 주어진 허용응력은 상세 요소분할 해석에 
의하여 검토 중인 부분에 대하여는 10 % 감소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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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일반사항

1. 서론

1.1 가정

1.1.1
이 장은 국부 지지부재, 1차 지지부재 및 필러, 파형격벽, 브래킷과 같은 기타 구조의 좌굴 및 최종강도에 대한 강도 
기준을 포함한다. 이러한 기준은 선체 국부 치수에 대해서는 6장, 직접 강도해석에 대해서는 7장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1.1.2
각 구조부재의 경우, 좌굴강도 특성상 가장 불리한 또는 위험한 좌굴 모드로 취하여야 한다.

1.1.3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 장에서의 구조부재의 치수 요건은 제공된 총 두께로부터 3장 3절에 따른 를 감한 
순 치수를 기반으로 한다. 

1.1.4
이 장에서는, 압축 및 전단응력은 양(+)으로, 인장응력은 음(-)으로 한다. 

2. 적용

2.1 범위

2.1.1
좌굴 검토는 다음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a) 판 및 종/횡 보강재의 세장비 요건에 대하여는 2절
b) 판, 종/횡 보강재, 1차 지지부재 및 기타 구조의 규정 좌굴 요건에 대하여는 3절
c) 판, 보강된 패널 및 기타 구조의 유한요소해석의 좌굴 요건에 대하여는 4절
d) 규정 및 유한요소 좌굴 요건의 좌굴 능력에 대하여는 5절

2.1.2 보강재
이 장에 언급된 보강재의 좌굴 검토는 좌굴 패널의 긴 변을 따라 설치된 보강재에 적용하여야 한다.

2.1.3 큰 보강재
큰 보강재(웨브 보강이 있거나 또는 없는 경우)는 다음의 요건들을 만족하여야 한다.

a) 다음과 같은 규정 요건의 좌굴 강도:
• 큰 보강재 웨브 : 3절 [3.2].
• 큰 보강재 웨브에 부착된 보강재 : 3절 [3.1] 및 3절 [3.3].

b) 큰 보강재는 4절의 유한요소 해석의 좌굴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정의

3.1 일반사항

3.1.1 좌굴 정의
“좌굴”은 일반적으로 면내압축 및 / 또는 전단 및 면외하중을 받고 있는 구조의 강도를 기술하는 포괄적인 용어이다. 
좌굴강도 또는 능력은 하중 상태, 세장비 및 구조의 종류에 따라 하중의 내부 재분배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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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좌굴 능력
이 원리에 기초한 좌굴 능력은 최종 능력의 하한 추정 또는 큰 영구변형 없이 패널이 분담할 수 있는 최대하중을 제
공한다.
좌굴 능력 평가에서는 판에 대한 양의 탄성 후-좌굴 효과(positive elastic post-buckling effect)를 사용하며 판과 
보강재 사이와 같이 구조부재들 간의 하중 재분배를 설명한다. 세장한 구조의 경우, 이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된 능력 
값은 이상화된 탄성 좌굴응력(최소 고유치)보다 일반적으로 더 크다. 세장하고 보강된 패널에서의 구조부재의 탄성좌
굴을 허용하는 것은 높은 좌굴 사용 범위(higher buckling utilization levels)에서 큰 탄성변형과 면내강성의 감소
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3.1.3 평가방법
좌굴평가는 서로 다른 경계조건 종류를 고려하여 2가지 방법 중 하나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a) 방법 A : 요소 패널의 모든 단부는 주위 구조/인접 판 때문에 직선 형태(그러나 면내 방향으로는 자유롭게 이
동)를 유지하여야 한다.

b) 방법 B : 요소 패널의 단부는 단부에서의 낮은 면내강성 및/또는 주위 구조/인접 판이 없기 때문에 직선 형태
를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3.2 좌굴 사용계수

3.2.1
사용계수  는 적용 하중과 대응하는 최종능력 또는 좌굴강도와의 비율로 정의한다.

3.2.2
조합하중의 경우, 사용계수 는 그림 1과 같이 적용 등가응력과 대응하는 좌굴 능력과의 비율로 정의하며, 다음에 
따른다.

 
  

 : 작용 등가응력(Nmm )으로 다음에 따른다.

    판의 경우

   보강재의 경우

 : 등가 좌굴능력(Nmm)으로 다음에 따른다.

    판의 경우

  보강재의 경우

 : 파손에서의 응력승수인자(Stress multiplier factor).
각각의 전형적인 파손모드의 경우, 패널의 해당 능력은 실제 응력조합을 적용한 후 붕괴에 이를 때까지 비례적으로 
응력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구할 수 있다.
그림 1은 와 응력을 받는 구조 부재의 좌굴 능력 및 좌굴 사용계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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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좌굴 능력 및 좌굴 사용계수의 예

3.3 허용 좌굴 사용계수

3.3.1 일반 구조요소
허용 좌굴 사용계수는 표 1에 따른다.

구조부재 하중조합 
⦁판 및 보강재
⦁보강된 및 보강되지 않은 패널
⦁개구 주위의 웨브 판

S + D 1.00
S 0.80

A, T 1.00

⦁필러
S + D 0.75

S 0.65
A, T 0.75

⦁ 액체 하중에 의한 면외 압력을 받는 하부스툴이 있는 수직 파형격벽 
및 수평 파형격벽의 파형(쉘 요소만을 고려)

⦁ 하부스툴이 없는 파형격벽의 하부 단부에 인접한 지지구조

S + D 0.90
S 0.72

A, T 0.90

⦁ 액체 하중에 의한 면외 압력을 받는 하부스툴이 없는 수직 파형격벽의 
파형(쉘 요소만을 고려)

S + D 0.81
S 0.65

A, T 0.81
비고 1 : 횡 방향 파형격벽의 지지구조는 격벽 전후의 1/2 특설늑골 간격 내 및 파형 깊이와 동등한 수직 범위 내 종 

방향의 부재를 말한다.
비고 2 : 종 방향 파형격벽의 지지구조는 격벽의 양 측면으로부터 3개의 종보강재 간격 내 및 파형 깊이와 동등한 수

직 범위 내 횡 방향의 부재를 말한다.

표 1 : 허용 좌굴 사용계수,   

3.4 좌굴 허용기준

3.4.1
구조부재의 좌굴강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 [3.2.2]에 따른 작용 응력에 기초한 좌굴 사용계수. 
 : [3.3]에 따른 허용 좌굴 사용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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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세장비 요건

기호

이 절에 정의되지 않은 기호의 경우, 1장 4절을 참조한다.
 : 웨브 두께의 중간에서 플랜지 단부까지의 최대 거리(mm) (그림 1 참조)
 : 보강재 웨브의 깊이(mm) (그림 1 참조)
  : 유효 지지점 사이의 보강재 길이(m) : 보강재 부착판의 유효폭(mm)으로 다음 식에 따른다.

   
 : 플랜지의 순 두께(mm)
 : 판의 순 두께(mm)
 : 웨브의 순 두께(mm)

1. 구조요소

1.1 일반사항

1.1.1
모든 구조부재는 다음을 제외한 [2]부터 [6]에 대하여 세장비 또는 치수비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선박의 원통형 부분 내 빌지 판 및 둥근 거널
• 파형격벽
• 종강도에 기여하지 않는 선루 및 갑판실 내 구조 부재

선루 및 갑판실 내 필러는 [6.1]에 주어진 세장비 및 치수비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판

2.1 패널의 순 두께

2.1.1
패널의 순 두께는 다음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 세장비계수로, 다음과 같다.
    선체외판(hull envelope)
    기타 구조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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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강재

3.1 보강재의 치수비

3.1.1 모든 보강재 종류의 순 두께
보강재의 순 두께는 다음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a) 보강재 웨브 판

 ≥
 

b) 플랜지

 ≥
 

 ,  : 표 1의 세장비계수

규정 b)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 순 단면계수 계산을 포함한 강도평가에 사용되는 유효 플랜지 단부까지의 거
리(mm)는 다음 값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그림 1 : 보강재 치수 파라미터

보강재 종류  
형강, L2 및 L3 75 12

T형강 75 12

구평강(bulb) 45 -

평강 22 -

표 1 : 세장비계수

6장 및 7장에 정의된 관련 항복강도가 단부 보강재 없는 조립 웨브에 대하여 만족하는 경우, 2절 표 1의 형강, L2 
및 L3의 웨브 요건에 따라 평가할 수 있으며, 단부 보강재는 [3.1.1]에 따라 평강으로 평가할 수 있다. [3.1.2]의 플랜
지 요건은 적용하여야 한다.

3.1.2 앵글 및 T형강의 치수
앵글 및 T형강에 대한 전체 플랜지 폭  (mm)는 다음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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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보강재의 굽힘강성
부착판에 평행한 중립축에 대한 유효폭의 판을 포함한 보강재의 순 관성 모멘트(cm )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
어야 한다.

 ≥  

 : 유효 부착판  을 포함한 보강재의 순 단면적(cm )
 : 부착판의 최소 항복응력(Nmm )
 : 세장비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0.81스닙된 보강재를 포함한 종 보강재인 경우 = 0.72기타 보강재인 경우

4. 1차 지지부재

4.1 치수비 및 강성

4.1.1 웨브 판과 플랜지의 치수비
1차 지지부재의 웨브 판과 플랜지의 순 두께는 다음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a) 웨브 판 :

 ≥
 

b) 플랜지 :

 ≥
 

 : 판 폭(mm), 웨브 보강재의 간격과 같다.  : 웨브 판에 대한 세장비계수로서 다음을 따른다.
 =125  이중선체구조인 경우
 =100 상기 이외의 경우 : 플랜지에 대한 세장비계수로서 다음을 따른다.
 =12

규정 b)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 순 단면계수 계산을 포함한 강도평가에 사용되는 유효 플랜지 단부까지의 거
리(mm)는 다음 값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4.1.2 갑판 횡방향 1차 지지부재
축 압축(선체거더 응력)을 받는 종 보강재를 지지하는 횡방향 1차 지지부재에 대한 순 관성 모멘트  (cm) 는 
굽힘 스팬의 중앙부 절반 내에서 다음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 0.8 의 유효폭의 부착판을 포함한 1차 지지부재의 순 관성 모멘트(cm ) : 3장 7절에 따른 1차 지지부재의 굽힘 스팬(m) : 3장 7절에 따른 1차 지지부재의 간격(m) : [3.1.3]에 따른 갑판 보강재의 관성 모멘트(cm ) 로서 굽힘 스팬의 중앙부 절반 내에서의 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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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보강재

4.2.1 웨브 보강재의 치수비
1차 지지부재에 부착된 웨브 보강재의 웨브 및 플랜지의 순 두께는 [3.1.1] 및 [3.1.2]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4.2.2 웨브 보강재의 굽힘강성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보강재의 유효 부착판  을 포함한 순 관성 모멘트  (cm ) 는 표 2에 따른 최소 관성 모멘
트 이상이어야 한다.

보강재 배치 웨브 보강재의 최소 관성 모멘트(cm )

A

1차 지지부재 스팬을 따라 설치된
웨브 보강재

 ≥ 

B

1차 지지부재 스팬에 수직하게 설치된
웨브 보강재

 ≥      

 : 세장비계수로 다음에 따른다.
  = 0.81 스닙된 보강재를 포함한 종 보강재의 경우   
  = 0.72 기타 보강재의 경우    : 웨브 보강재의 길이(m)로서, 국부 지지부재에 용접되는 웨브 보강재는 국부 지지부재의 플랜지 사이의 길

이로 하며, 스닙된 웨브 보강재는 횡(lateral) 지지부재의 간격으로 한다. 즉, 보강재 배치 B 와 같이 1차 
지지부재의 플랜지 사이의 전 길이로 한다. : 유효 부착판  을 포함한 웨브 보강재의 순 단면적(cm ) : 1차 지지부재의 웨브 순 두께(mm)

 : 1차 지지부재 웨브의 최소 항복응력(Nmm )

표 2 : 웨브 보강재의 강성 기준

5. 브래킷

5.1 트리핑 브래킷

5.1.1 지지되지 않은(Unsupported) 플랜지 길이
1차 지지부재 플랜지의 지지되지 않은 길이(즉, 트리핑 브래킷 사이의 거리, m)는 다음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min 이상이어야 한다.

 : 1차 지지부재의 플랜지 폭(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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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장비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0.022 대칭 플랜지인 경우 
  =0.033 비대칭 플랜지인 경우  

 : 플랜지의 순 단면적(cm )
 : 웨브의 순 단면적(cm )
 : 1차 지지부재의 최소 항복응력(Nmm )
 min : 최소 플랜지 길이로서 다음에 따른다.

  min  m 화물창 구역, 화물창 경계 또는 외부 갑판을 포함하는 선체 외곽판의 경우 
  min  m 기타 구역인 경우 

5.1.2 단부 보강
1차 지지부재의 트리핑 브래킷은 표 3에 따른 단부의 유효 길이  (mm) 가 다음의 값보다 큰 경우 플랜지 또는 보
강재로 보강하여야 한다. 
   : 브래킷 웨브 순 두께(mm)

5.2 단부 브래킷

5.2.1 치수비
압축응력을 받는 단부 브래킷의 웨브 순 두께  (mm) 는 다음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 표 3에 따른 브래킷의 깊이(mm) : 표 3에 따른 세장비 계수 : 단부 브래킷의 최소 항복응력(Nmm )

5.3 단부 보강

5.3.1 브래킷 자유변의 보강
브래킷 자유변의 보강재 웨브의 깊이  (mm)는 다음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50.0 mm 이상이어야 한다.

 : 세장비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단부 브래킷의 경우
    트리핑 브래킷의 경우

 : 보강재의 최소 항복응력(Nmm )

5.3.2 자유변 보강재의 치수비
자유변 보강재의 웨브 판과 플랜지의 순 두께는 [3.1.1] 및 [3.1.2]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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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킷 종류 
자유변 보강재가 없는 브래킷

     
여기서:

 ≤ 
 ≤

자유변 보강재가 있는 브래킷

  

표 3 : 브래킷의 치수비에 대한 좌굴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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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구조

6.1 필러

6.1.1 I-단면 필러의 치수비
I-단면의 경우, 웨브 판의 두께 및 플랜지 두께는 [3.1.1] 및 [3.1.2]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6.1.2 상자형 단면 필러의 치수비
얇은 두께의 벽을 갖는 상자형 단면의 두께는 [3.1.1]의 (a)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6.1.3 원형 단면 필러의 치수비
원형 단면 필러의 순 두께  (mm) 는 다음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 두께 중간에서의 원형 단면의 반경(mm)

6.2 개구의 보강

6.2.1 개구 자유변 보강재의 깊이
그림 2와 같이 설치된 경우, 개구 자유변 보강재의 웨브 깊이  (mm) 는 다음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50.0 mm 이상이어야 한다.

 : 세장비 계수로 다음과 같다.
    : 보강재의 최소 항복응력(Nmm )

6.2.2 보강재의 비율
보강재의 웨브 판 및 플랜지의 순 두께는 [3.1.1] 및 [3.1.2]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그림 2 : 전형적인 개구 자유변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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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규정 좌굴 요건

기호

 : 1절 [3.3]에 따른 허용 좌굴 사용계수

EPP : 3장 7절 [2.1]에 따른 요소판 패널
LCP : 3장 7절 [2.2.2] 및 3장 7절 [3.2]에 따른 하중 계산점

1. 일반사항

1.1 범위

1.1.1
이 절은 선체거더 압축 및 전단응력을 받는 곡면 패널을 포함한 패널과 보강재에 적용한다. 추가로, 압축응력을 받는 
다음의 구조 부재를 검토하여야 한다.

• 종방향 파형격벽의 파형
• 필러

1.1.2
선체거더 좌굴강도 요건은 선박의 전체 길이에 걸쳐 적용한다.

1.1.3 설계하중조합
좌굴검토는 6장 2절 [1.3]에 따른 압력 조합을 갖는 비손상 및 침수상태에 대하여 6장 2절 [2]에 따른 모든 설계하중
조합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각 설계하중조합에 대하여 모든 동적하중의 경우, 면외 압력은 3장 7절에 정의된 하중 계산점에서 4장에 따라 결정
되어야 하며, [2.2]에 따른 선체거더 응력조합과 함께 적용되어야 한다.

1.2 등가 패널

1.2.1
종늑골 방식에서, 판 두께가 패널의 폭()에 따라 변하는 경우, 좌굴검토는 더 얇은 판 두께()와 결합된 등가 패널
의 폭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이 등가 패널의 폭  (mm)은 다음 식에 의해 정의된다.

    
 : 그림 1의 얇은 판 순 두께  패널 부분의 폭.(mm)
 : 그림 1의 두꺼운 판 순 두께  패널 부분의 폭.(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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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폭에 걸친 판 두께 변화

1.2.2
횡늑골 방식에서, 요소판 패널이 다른 두께를 가지는 경우, 판과 보강재의 좌굴 검토는 하중 계산점에서 EPP의 응력
과 압력이 EPP 내에서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각 두께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1.2.3
패널이 다른 재료로 이루어진 경우, 최소 항복강도가 좌굴평가에 사용되어야 한다.

2. 선체거더 응력

2.1 일반사항

2.1.1
선체거더 굽힘응력  (Nmm)는 6장 2절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2.1.2
판 에서의 선체거더 전단응력  (Nmm)는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 선박 종방향 위치 에서의 전체 수직 전단력(kN )으로, 다음의 값으로 한다.
a) 설계하중조합이 S + D인 경우
    • 항해중인 경우 : 
b) 설계하중조합이 S인 경우
    • 항내 / 보호된 수역에서의 항해의 경우 :  : 5장 1절 [2.2.1]에 따른 판 의 기여율.

 : 전단응력 계산에 사용되는 5장 1절 [2.2.1]에 따른 판 의 순 두께.(mm)
 : 4장 4절 [2.3.1]에 따른 고려하는 선체 횡단면에서의 항해 시 정수중 허용 전단력.(kN )
 : 4장 4절 [2.3.2]에 따른 고려하는 선체 횡단면의 항내 / 보호된 수역에서의 정수중 허용 전단력.(kN )
 : 4장 4절 [3.3]에 따른 고려하는 동적하중상태 시 고려하는 선체 횡단면의 비손상 또는 침수상태에서, 수

직 파랑 전단력.(k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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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응력조합

2.2.1
각 요소판 패널 및 보강재는 다음의 응력조합에 대하여 [3]에 따른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a) 종늑골 방식
• 응력조합 1:  

  
• 응력조합 2:  

  
b) 횡늑골 방식

• 응력조합 1: 
   

• 응력조합 2: 
   

 : [2.1.1]에 따른 요소판 패널 또는 보강재에서의 선체거더 굽힘응력.(Nmm)
 : [2.1.2]에 따른 요소판 패널 또는 보강재의 부착판에서의 선체거더 전단응력.(Nmm)

3. 좌굴 기준

3.1 전체 보강 패널

3.1.1
전체 보강 패널의 좌굴강도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 5절 [2.1]에 따른 최대사용계수.

3.2 판

3.2.1
요소판 패널의 좌굴강도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 5절 [2.2]의 SP-A에 따라 계산된 판의 최대사용계수.



14 편 컨테이너선 구조규칙
 8 장 좌굴 14 편 8 장 3 절

336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3.3 보강재

3.3.1
보강재의 좌굴강도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 5절 [2.3]에 따른 보강재의 최대사용계수.
비고 1 : 이 능력 검토는 [3.1.1]에 따른 전체 보강 패널의 능력이 만족되는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3.4 수직 파형 종격벽

3.4.1
수직 파형 종격벽의 전단 좌굴강도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 파형 격벽의 최대 전단 사용계수로서 다음 식에 의한 값

   


 : [2.1.2]에 따른 종격벽에서의 선체거더 전단응력(Nmm ) 으로 다음에 따른다.
 : 5절 [2.2.3]에 따른 임계 전단응력(Nmm )

3.5 수평 파형 종격벽

3.5.1
각 파형(플랜지의 반폭 + 웨브 + 플랜지 반폭)은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 5절 [3.1]에 따른 전체 기둥 사용계수

3.6 필러

3.6.1
필러의 좌굴강도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 5절 [3.1]에 따른 보강재의 최대사용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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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직접 강도해석에 대한 좌굴 요건

기호

 : 1절 [3.3]에 따른 허용 좌굴 사용계수
 : 5절에 따른 패널의 종횡비

1. 일반사항

1.1 범위

1.1.1
이 절의 요건은 압축응력, 전단응력 및 면외압력을 받는 직접 강도해석의 좌굴평가에 대해 적용한다.

1.1.2
7장에 따라 수행하는 유한요소 해석에서의 모든 구조 요소는 개별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좌굴 검토는 다음의 구조 
요소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보강 및 보강되지 않은 패널(곡면 패널 포함)
• 개구 주위의 웨브 판
• 파형 격벽
• 필러

1.1.3 설계하중조합
직접 강도해석에 대한 좌굴평가는 4장 8절 [2.4]에 정의된 설계하중조합으로 비손상 및 시험상태에 대하여 수행하여
야 한다.

2. 보강 및 보강되지 않은 패널

2.1 일반사항

2.1.1
선체 구조의 패널은 보강 또는 보강되지 않은 패널로 모델링되어야 한다. 1절 [3]에 따른 방법 A와 방법 B는 표 1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 면재 또는 "인라인 지지"가 없는 부착판을 따라 하나의 긴 모서리를 가지는 1차 지지부재 웨브 패널인 경우, 
즉 모서리가 자유롭게 당겨질 수 있는 경우, 방법 B(SP-B 또는 UP-B)를 적용해야 한다. 이외의 경우, 방법 
A(SP-A 또는 UP-A)가 적용된다.

• 일반적으로 짧은 판 모서리가 판 플랜지에 부착되면 방법 A(SP-A 또는 UP-A)가 적용된다. 그러나 긴 모서리 
중 하나가 "인라인 지지"가 없고 자유롭게 당겨질 수 있는 경우, 방법 B(SP-B 또는 UP-B)가 적용된다.



14 편 컨테이너선 구조규칙
 8 장 좌굴 14 편 8 장 4 절

338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2.1.2 패널의 평균 두께
패널을 따라 판 두께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 좌굴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패널은 다음과 같이 가중 평균 두께로 7장에 
따라 모델링되어야 한다.

  

 

 : 번째 판 요소의 면적.
 : 번째 판 요소의 순 두께.
 : 좌굴 패널을 결정하는 유한요소의 수.

2.1.3 패널의 항복응력
패널 항복응력 _ 은 패널 내 요소의 규정 항복응력의 최소값을 취한다.

구조 요소 평가 방법 통상적인 패널 정의
종 방향 구조 (그림 1 참조)

종 방향으로 보강된 패널
외판
종격벽
스트링거 갑판(벤치 구조)
종격벽(벤치 구조)

SP-A 길이 : 특설늑골 사이
폭 : 1차 지지부재 사이

스트링거 갑판과 일치하는 스트링거(벤치 
구조)
종격벽과 일치하는 이중저 거더(벤치 
구조)

SP-A 길이 : 특설늑골 사이
폭 : 웨브 전체 깊이

상갑판 SP-B 길이 : 특설늑골 사이
폭 : 1차 지지부재 사이

이중선측 스트링거
이중저 거더 SP-B 길이 : 특설늑골 사이

폭 : 웨브 전체 깊이
창구코밍 정판
선측 창구코밍 UP-B 길이 : 특설늑골 사이

폭 : 1차 지지부재 사이
횡 방향 구조 (그림 2 참조)

이중선측
수직 웨브

규칙적으로 보강된 1차 
지지부재 사이의 웨브 SP-B 길이 : 웨브 전체 깊이

폭 : 1차 지지부재 사이
불규칙적으로 보강된 
1차 지지부재 사이의 
웨브

UP-B 국부 보강재/면재/1차 지지부재 사이의 판

이중저 늑판 SP-B 길이 : 웨브 전체 깊이
폭 : 1차 지지부재 사이

통로 및 덕트 킬 내부 웨브
불규칙적으로 보강된 빌지 부근 웨브 
패널

UP-B 국부 보강재/면재/1차 지지부재 사이의 판

수밀격벽 (그림 3 참조)

격벽판 규칙적으로 보강된 패널 SP-A 길이 : 1차 지지부재 사이
폭 : 1차 지지부재 사이

불규칙적으로 보강된 패널 UP-A 국부 보강재/면재/1차 지지부재 사이의 판

이중선측
수직 웨브

규칙적으로 보강된 1차 
지지부재 사이의 패널 SP-A 길이 : 1차 지지부재 사이

폭 : 1차 지지부재 사이
불규칙적으로 보강된 1차 
지지부재 사이의 패널 UP-A 국부 보강재/면재/1차 지지부재 사이의 판

이중저 늑판 SP-A 길이 : 1차 지지부재 사이
폭 : 1차 지지부재 사이

불규칙적으로 보강된 빌지 부근 웨브 
패널 UP-B 국부 보강재/면재/1차 지지부재 사이의 판

표 1 : 구조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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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컨테이너선 종방향 판

구조 요소 평가 방법 통상적인 패널 정의
비수밀 격벽 (그림 4 참조)

박스 거더 끝단 브래킷 구조 이면 
이중선측 내 수직 웨브 SP-A 길이 : 웨브 전체 깊이

폭 : 1차 지지부재 사이

박스 거더 SP-B 길이 : 1차 지지부재 사이
폭 : 1차 지지부재 사이

수직 웨브
횡 방향 스트링거 SP-B 길이 : 1차 지지부재 사이

폭 : 웨브 전체 깊이
박스 거더 끝단 브래킷 구조 UP-B 국부 보강재/면재/1차 지지부재 사이의 판

횡 방향 파형격벽

보강재를 포함하는 상부/하부스툴 SP-A 길이 : 내부 웨브 다이아프램 사이
폭 : 스툴 측판의 길이

스툴 내부 다이아프램의 웨브 UP-B 국부 보강재/면재/1차 지지부재 사이의 판
1. SP 및 UP는 각각 보강 패널과 보강되지 않은 패널을 의미한다.
2. A 및 B는 각각 방법 A와 방법 B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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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컨테이너선 횡방향 특설늑골

그림 3 : 컨테이너선 횡격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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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 컨테이너선 서포트 격벽

2.2 보강 패널

2.2.1
만일 보강 패널 내에서 보강재 특성 및 보강재 간격이 변한다면, 계산은 패널의 모든 구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즉, 
보강재 사이의 각각의 보강재 및 판에 대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고려하는 위치에서의 판 두께, 보강재 특성 및 보강
재 간격은 전체 패널에 대하여 가정하여야 한다.

2.3 보강되지 않은 패널

2.3.1 불규칙 패널
특설늑골, 스트링거 및 브래킷의 경우, 패널의 형상(즉, 웨브 보강재 / 면재에 의하여 구획되는 판)은 직사각형 모양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불규칙한 형상에 대하여는 [2.3.2] 및 삼각형 형상에 대하여는 [2.3.3]에 따라 등
가의 직사각형 패널을 정의하여야 하고 좌굴 평가를 만족하여야 한다.

2.3.2 불규칙한 형상인 보강되지 않은 패널의 모델링
판의 좌굴 평가를 위하여 불규칙한 형상이며 보강되지 않은 패널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등가의 패널로 이상화하여야 
한다.

a) 판의 경계 다각형에서, 에 가장 가까운 4개의 모서리를 식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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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식별된 4개의 모서리 사이 판의 경계 다각형을 따라 거리를 계산한다. (즉, 모서리 사이의 직선으로 계산한 거
리의 합계)

c) 가장 작은 전체 길이를 갖는 마주보는 변의 쌍을 식별한다. (즉,  및  중 최소값)
d) 선택된 마주보는 변의 각 중앙점 사이를 직선으로 연결한다. (즉, 하나의 중앙점은 하나의 모서리로부터 다른 

모서리의 사이 거리의 반으로 정의된다.) 이 선분은 능력 모델의 종방향을 의미하며, 이 선분의 길이는 하나의 
끝점으로부터 측정되며 능력 모델의 길이(, mm)로서 정의된다.  

e) 단변의 길이(, mm)는 다음에 따른다. 
 : 판의 면적.(mm) : (d)에 따른 길이.(mm)

f) 직접 강도해석에서 구한 응력은 등가 직사각형 패널의 국부 좌표계로 변환하여야 한다. 이들 응력은 좌굴 
평가에 사용하여야 한다.

2.3.3 삼각형 형상을 가진 보강되지 않은 패널의 모델링
판의 좌굴 평가를 위하여 삼각형 형상인 보강되지 않은 패널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등가의 패널로 이상화하여야 한
다.

a) 각 꼭짓점으로부터 마주보는 변의 길이 중앙을 잇는 중앙선을 아래 그림과 같이 만든다.

b) 가장 긴 중앙선을 식별한다. 이 중앙선의 길이 (mm)은 능력모델의 종방향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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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모델의 폭 (mm)은 다음에 따른다.
  : 판의 면적.(mm)

d) 등가의 직사각형 패널의 단변의 길이 (mm)와 장변의 길이 (mm)는 다음에 따른다.

 


  
 

 
e) 직접 강도해석에서 구한 응력은 등가 직사각형 패널의 국부 좌표계로 변환하여야 하며, 이들 응력은 좌굴 평가

에 사용하여야 한다.

2.4 참조 응력

2.4.1
응력분포는 직접 강도해석으로부터 구하여야 하며, 좌굴 모델에 적용하여야 한다.

2.4.2
참조 응력은 8장 6절에 따른 참조 응력에 기초한 응력을 사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2.5 면외압력

2.5.1
직접 강도해석에 적용된 면외압력은 좌굴 평가에도 적용하여야 한다.

2.5.2
면외압력이 많은 유한 판 요소에 의해 정의된 좌굴 패널에서 균일하지 않는 경우, 평균 면외압력(Nmm)은 다음 식
에 따른다.

  

 

 : 번째 판 요소의 면적.(mm)
 : 번째 판 요소의 면외압력.(Nmm) : 좌굴 패널에서의 유한요소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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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좌굴 기준

2.6.1 UP-A
UP-A의 압축 좌굴강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 5절 [2.2]의 방법 A에 따라 계산된 판의 최대사용계수.

2.6.2 UP-B
UP-B의 압축 좌굴강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 5절 [2.2]의 방법 B에 따라 계산된 판의 최대사용계수.

2.6.3 SP-A
SP-A의 압축 좌굴강도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 보강 패널의 최대사용계수로서 다음 중 최대값으로 한다.

 a) 5절 [2.1]에 따른 전체 보강 패널의 능력
 b) 5절 [2.2]의 방법 A에 따른 판의 능력
 c) 특성(두께, 치수), [2.5.2]에 따른 압력 및 보강재 양쪽의 각 EPP의 참조응력을 별도로 고려하는 5절 

[2.3]에 따른 보강재의 좌굴강도.
보강재 좌굴능력 검토는 5절 [2.1]에 따른 전체 보강 패널의 능력이 만족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2.6.4 SP-B
SP-B의 압축 좌굴강도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 보강 패널 좌굴 사용계수로서 다음 중 최대값으로 한다.

 a) 5절 [2.1]에 따른 전체 보강 패널의 능력
 b) 5절 [2.2]에 따른 방법 B에 따른 판의 능력
 c) 특성(두께, 치수), [2.5.2]에 정의된 압력 및 보강재 양쪽의 각 EPP의 참조응력을 별도로 고려하는 5절 

[2.3]에 따른 보강재의 좌굴강도

비고 1 : 보강재 좌굴 능력 검토는 5절 [2.1]에 따른 전체 보강 패널의 능력이 만족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2.6.5 개구 주위의 웨브
개구를 갖는 1차 지지부재의 웨브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 5절 [2.4]에 따른 개구 주위의 웨브의 좌굴 사용계수

3. 파형격벽

3.1 일반사항

3.1.1
다음의 3가지 좌굴 파손 모드를 파형격벽에 대하여 평가하어야 한다.

• 전체 파형의 기둥 좌굴
• 플랜지 패널의 좌굴
• 웨브 패널의 좌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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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참조 응력

3.2.1
파형의 각 플랜지 및 각 웨브 패널의 평가하여야 한다.

3.2.2
요소 중심에서의 막 응력(membrane stresses)을 사용하여야 한다.

3.2.3
파형에 평행한 최대 수직응력  는 다음의 2가지 응력 중 최대값으로 한다.

• 파형 단부로부터  지점에서의 파형에 평행한 수직응력
• 파형의 스팬 중앙부에서 파형에 평행한 수직응력

파형 단부가 쉐더판에 부착된 경우, 단부에서 파형에 평행한 수직응력은 쉐더판과 플랜지 또는 웨브의 중간 너비에
서의 점의 교차점으로 부터  지점에서 값으로 하여야 한다.
최대 전단응력은 파형에 평행한 수직응력에 대하여 상기에서 정의된 단부로부터  지점에서 파형 플랜지 또는 웨
브에서 최대인 전단응력으로 한다.
면내응력(in plane stress),   및  그리고 전단응력 는 고려하는 위치에서 고려하는 부재(플랜지 또는 웨브)의 
폭에 걸쳐 평균 요소응력으로 구하여야 한다.
단부로부터  지점에서 응력을 유한요소로부터 직접 구할 수 없는 경우, 이 지점에서의 응력은 보간법으로 구하여
야 한다. 이 보간법은 플랜지 또는 웨브의 중간 너비에서 측정된 파형의 단부로부터 또는 쉐더판(설치된 경우)의 교
차점으로부터  에 위치한 지점까지  와 동일한 거리에 거쳐서 연장된 요소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면내응력,   
및 의 보간은 6절 [2.1]에 따라 구하여야 한다.
 에서의 전단응력은  에 가장 가까운 요소들 간의 선형 보간법에 의하여 얻어진다.
 : 파형의 고려하는 부재(플랜지 또는 웨브) 폭

3.2.4
하나 이상의 판 두께가 플랜지 또는 웨브 패널에 대해 사용되는 경우, 최대 응력은 각 두께 범위에 대해서 얻어지며, 
각 두께에 대하여 좌굴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3.3 전체 기둥 좌굴

3.3.1
축 압축을 받는 파형격벽의 전체 좌굴 파손 모드는 기둥 좌굴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예를 들어, 국부 수직력을 
받는 수평 파형격벽 및 수직 파형격벽) 

격벽 종류
파형 방향

수평 파형 수직 파형
종격벽 필수 국부 수직력을 받는 경우

(예를 들어, 크레인 하중), 필
수횡격벽 필수

표 2 : 파형격벽에 대한 전체 기둥 좌굴의 적용

3.3.2
각 파형의 단위(1/2 플랜지 + 웨브 + 1/2 플랜지)는 다음의 식을 만족하여야 한다.(그림 10 참조) 
  ≤ : 파형의 길이와 같은 지지되지 않는 길이를 갖는 필러로 고려하여 5절 [3.1.1] 및 5절 [3.1.2]에 따른 전

체 기둥 최대 사용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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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 단일 파형

3.3.3
파형 깊이의 2배 초과하는 폭을 갖는 스툴 위치에서 사용되는 고정단 지지를 제외하고는, 핀 단부에 대응하는 단부 
지지계수  를 적용하여야 한다. 

3.4 국부 좌굴

3.4.1
파형격벽의 1개 단위 플랜지 및 1개 단위 웨브의 압축 좌굴강도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 5절 [3.2.1]에 따른 단위 플랜지 또는 단위 웨브의 최대 사용계수
상기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2가지 응력조합은 다음과 같이 고려하여야 한다.

• 파형에 평행한 최대 수직응력이 발생하는 위치에서의 파형에 평행한 최대 수직응력   + 파형에 수직인 응력 + 전단응력  
• 최대 전단응력이 발생하는 위치에서의 최대 전단응력  + 파형에 평행한 최대 수직응력   + 파형에 수직인 응

력 
종횡비  가 2인 경우와 최대 압축/전단응력이 발생하는 곳에서의 부재의 두께에 대하여 좌굴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
다.([3.2.4] 참조)

4. 필러

4.1 좌굴 기준

4.1.1
필러의 좌굴강도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 5절 [3.1]에 따른 보강재의 최대사용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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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좌굴 능력

기호

이 절에 정의되지 않은 기호는 1장 4절을 참조한다.

 : 부착판의 순 단면적(mm)으로 다음에 따른다.
   

 : 부착판을 제외한 보강재의 순 단면적.(mm)
 : 표 3에 따른 패널의 장변 길이.(mm)
 : 표 3에 따른 패널의 단변 길이.(mm)
 : [2.3.5]에 따른 보강재 부착판의 유효폭.(mm)
 : 전단지연(shear lag) 효과가 없는 보강재 부착판의 유효폭(mm)으로 다음에 따른다.

 •   인 경우
• 규정 평가인 경우 :

     
 • 유한요소 해석인 경우 :
    

 •  ≤ 인 경우
  

 : 보강재 플랜지의 폭.(mm)
, : 고려하는 보강재 양쪽에서의 패널 폭.(mm)
,  : 고려하는 보강재 양쪽의 EPP1 및 EPP2에 대하여 표 3의 경우 1에 따라 계산한 경감계수. 

 : 곡면 패널에 대한 원통의 축에 평행한 변의 길이.(mm).(표 4 참조)
 : 3장 2절 그림 3에 정의된 L2형강의 플랜지 연장 거리.(mm)
 : 3장 2절 그림 3에 정의된 웨브 상단부에서 플랜지의 상면까지 거리.(mm)
 : 부착판에서 플랜지의 중심까지 거리(mm)로서 다음에 따른다.

    평강인 경우
       구평강(bulb)인 경우
       형강, L2 및 T 형강인 경우
       L3인 경우

 : [2.2.4]에 따른 계수.
  : [2.2.5]에 따른 계수.
 : 보강재 웨브의 깊이.(mm)(그림 1 참조)
  : 1차 지지부재 사이의 간격과 동일한 보강재의 스팬.(mm) : 곡면 패널의 반지름.(mm)
 : 판의 규정 최소 항복응력.(Nmm)
  : 보강재의 규정 최소 항복응력.(Nmm)



14 편 컨테이너선 구조규칙
 8 장 좌굴 14 편 8 장 5 절

348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 부분 안전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국부 집중하중을 받는 구조물의 경우(예, 창구덮개의 컨테이너 하중, 지지대 등) 
    기타 모든 경우

 : 패널의 순 두께.(mm)
 : 보강재 웨브 순 두께.(mm)
 : 플랜지 순 두께.(mm)
axis : 긴 변에 평행한 직사각형 좌굴 패널의 국부 축
axis : 긴 변에 수직한 직사각형 좌굴 패널의 국부 축
  : 표 3에 정의된 패널의 종횡비로 다음에 따른다.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min  
  : 좌굴 패널의 축을 따라 변에 작용하는 응력.(Nmm)
 : 좌굴 패널의 축을 따라 변에 작용하는 응력.(Nmm)
 : 최대 응력.(Nmm)
 : 최소 응력.(Nmm)
 : 탄성좌굴 참조응력(Nmm)으로 다음에 따라 구한다.

 • [2.2.1]에 따른 판의 한계상태인 경우

      
 • [2.2.6]에 따른 곡면 패널인 경우

      
 : 작용 전단응력.(Nmm)
 : [2.2.3]에 따른 전단 좌굴강도.(Nmm)
 : 단부 응력비로서 다음 식에 의한다.

   


 : 하중에 작용하는 응력승수(stress multiplier factor)로서 하중이 상관식(interaction formular)에 도달
하는 경우,    로 한다.

 : 파손 시 응력승수
 : 전체 탄성 좌굴능력(Global Elastic Buckling capacity) 응력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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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보강재 횡단면

1. 일반사항

1.1 범위

1.1.1
이 절은 패널, 보강재, 1차 지지부재, 필러 및 파형격벽의 좌굴 능력 결정에 대한 방법을 규정한다.
다만,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경우, 4절에서 보강재를 제외한 판의 죄굴 능력만으로 좌굴강도를 평가할 수 있다.

1.1.2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구조부재에 작용하는 응력  ,  및  는 다음에 따른다.

• 규정 요건의 경우, 3절.
• 유한요소 해석 요건의 경우, 4절.

1.1.3 최종 좌굴 능력
최종 좌굴 능력은 실제 응력조합을 적용한 후 [2.1.1], [2.2.1] 및 [2.3.4]의 상관식이 1.0이 될 때까지 비례적으로 응
력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계산된다.

1.1.4 좌굴 사용계수
구조부재의 좌굴 사용계수는 다른 좌굴모드에 의해 얻어진 사용계수 중 가장 큰 사용계수와 동일하다.

1.1.5 면외압력
좌굴강도 평가에서 면외압력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고려한다.

2. 판 및 보강재의 좌굴 능력

2.1 전체 보강 패널능력

2.1.1
탄성 보강 패널의 한계상태는 보강재의 좌굴 검토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2.3.4]와 관련되며, 다음 식을 기반으로 
한다.

  
응력승수 계수와 관련된 전체 탄성 좌굴 능력 는 다음에 따른다.   ≠이고,   또는  인 경우
    이고,   또는  인 경우
  ≠이고,  ≤ 및  ≤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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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및 는 [2.1.2], [2.1.3] 및 [2.1.4]에 따른 다양한 하중조합을 위한 응력승수이다.  ,   및 의 계산에서   및 는 0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  : [2.2.7]에서 정의하는 패널에 작용하는 수직응력(Nmm )
 : [2.2.7]에서 정의하는 패널에 작용하는 전단응력(Nmm )

2.1.2
이축 하중을 받는 보강 패널을 위한 응력승수 는 다음에 따른다.

  
   

    
 : 보강 패널의 축을 따라서 단면에 작용하는 단위 길이당 하중(Nmm )

  
U형 보강재를 가지는 보강판의 경우, 보강재 간격 는 다음에 따른다.
  ,  : 그림 2에서 정의하는 간격

 : 보강 패널의 축을 따라서 단면에 작용하는 단위 길이당 하중(Nmm )
    : 1차 지지부재 사이의 간격과 동일한 보강재 스팬,  

 : 보강 패널의 전체 폭으로 보강재 간격의 6배,  
 : 보강재 축에 수직인 방향으로의 반 파장(half waves) 수. 계수 는 0보다 큰 가장 작은 파장 수 

을 취하여 최소화하여야 한다.
 : 보강재 축의 법선 방향으로 작용하는 부착판에서의 응력을 고려하는 계수

    ≤  인 경우

     인 경우

 : 표 3 경우 2의 단부 응력비
 : 포아송 보정을 고려한 판 및 보강재의 평균 응력으로 다음에 따른다.

   ≥   및   인 경우
    ≤ 또는  ≤인 경우

, , ,  : 보강 패널의 굽힘 강성계수(Nmm)로서 다음에 따른다.

  

  
  

  
U형 보강재를 가지는 보강판의 경우,  및 는 다음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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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2에서 정의하는 U형 보강재 웨브의 폭

 : [2.3.4]에 따른 와 동일한 부착판의 유효폭을 포함하는 보강재의 관성 모멘트( cm )

그림 2 : U형 보강재를 가지는 창구덮개 예

2.1.3
순수 전단하중을 받는 보강 패널을 위한 응력승수 는 다음에 따른다.

 
  


 

   ≥ 인 경우

 
 

   
   인 경우

  
2.1.4
조합 하중을 받는 보강 패널을 위한 응력승수  는 다음에 따른다.

     
    


 ,  : [2.1.2] 및 [2.1.3]을 각각 따른다.

2.2 판의 능력

2.2.1 판의 한계상태
판의 한계상태는 다음의 식을 기반으로 한다.′  ′ ′ ′  ′  ′  ′    ≥인 경우′  ′    ≥인 경우

′
  
 min
  : [2.2.7]에 따라 계산된 패널의 작용 수직응력.(Nmm)
 : 패널의 작용 전단응력.(Nmm)
′ : [2.2.3]의 좌굴패널의 장변과 평행 방향의 최종 좌굴응력.(N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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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3]의 좌굴패널의 단변과 평행 방향의 최종 좌굴응력.(Nmm)
′ : [2.2.3]의 최종전단 좌굴응력.(Nmm)
   : 위의 여러 한계상태 각각의 파손모드 응력승수. 다만,  및 는 각각  ≥ 및  ≥ 일 때만 

고려하여야 한다.
 : 표 1에 따른 계수.
 : 표 1에 따른 계수.
  : 판의 세장비에 따른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작용응력  
 ≥ 및  ≥    
   또는     

표 1 : 계수  및 

2.2.2 세장비 참조 정도
세장비 참조 정도는 다음과 같다.

 


 : 표 3 및 표 4에 따른 좌굴계수.

2.2.3 최종 좌굴응력
패널의 최종 좌굴응력은 다음 식에 따른다.(Nmm)
′  
′  
전단을 받는 패널의 최종 좌굴응력은 다음 식에 따른다.(Nmm)
′  ₋

 , ,  : 표 3에 따른 경감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2.2.1]의 첫 번째 식에 대하여,    또는   일 경우, 경감계수는 다음에 따른다.
        
   • 이외의 경우
      • SP-A 및 UP-A의 경우, 는 다음 식을 사용하여 표 3에 따라 계산한다.

           ≥
      • SP-B 및 UP-B의 경우, 는 다음 식을 사용하여 표 3에 따라 계산한다.
         
      • 파형격벽 파형의 경우,  는 다음 식을 사용하여 표 3에 따라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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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에 대한 경계조건은 단순지지로 고려한다.(표 3의 경우 1, 2 및 15 참조) 경계조건이 단순지지와 크게 다를 경우 
및 표 3과 다른 경우에는 우리 선급의 동의하에 적합한 경계조건이 적용될 수 있다.

2.2.4 수정계수 
좌굴패널 장변의 보강재 종류에 따른 수정계수 는 표 2에 따른다. 의 평균값은 다른 단부 보강재를 가지는 
패널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2 이외의 보강재 종류인 경우,  의 값은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
한 경우에, 표 2에서 언급된 것보다 더 높은  의 값을 사용할 수 있으며, 비선형 유한요소 해석 및 우리 선급이 적
절하다고 인정하는 패널의 좌굴강도 검토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2.2.5 수정계수 
수정계수( )는 다음과 같다.

• 창구덮개에 U형강이 설치된 부착판인 경우:   ≤ 
      EPP 인 경우

      EPP 인 경우

,  및 는 5절 그림 2에 따른다. 
표 3 경우 2의 계수  는 다음 식에 따른다.

  
  ≥

• 그 이외의 경우 :  

구조요소의 종류  
보강되지 않은 패널 1.0 N/A

보강 패널

양단이 고정이 아닌 보강재 1.0 N/A

양단이 
고정인 
보강재

평강(1)    
w 인 경우

  w  
w≤인 경우

0.10

구평강(bulb) 0.30

형강, L2 및 L3 0.40

T 형강 0.30

큰 강성의 거더
(예, 선저 트랜스버스) 1.4 N/A

창구덮개에 부착된 U 형강

 • EPP  및 EPP 를 포함한 U형강이 설치된 판
    •   인 경우 :  
    •  ≥인 경우 :

       
 w 

 • U형강의 상기 이외 판 :  
0.20

(1) w는 [2.3.2]에 정의된 수정을 하지 않은 웨브 순 두께.(mm)
(2) ,  및 는 5절 그림 2에 따른다.     

표 2 : 수정계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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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곡면 패널
곡면 판의 한계상태에 대한 이 항의 요건은  ≤인 경우에 적용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는 [2.2.1]의 한계상
태를 적용한다. 곡면 패널의 한계상태는 다음 상관식에 따른다.
  

  
  

  

  

 
 : 곡면 패널에 상응하는 원통에 작용하는 축 응력(Nmm)으로 인장 축 응력인 경우  으로 한다.
 : 곡면 패널에 상응하는 원통에 작용하는 접선 응력(Nmm)으로 인장 접선 응력인 경우  으로 한다.
 ,  ,  : 표 4에 따른 곡면 패널의 좌굴 감소 계수
곡면 패널의 응력승수 는 [2.2.1]에 따른 확장된 평면 패널에 대한 응력승수  보다 작을 필요는 없다.

2.2.7 패널에 작용하는 수직 및 전단응력
[2.1.1] 및 [2.2.1]의 전체 보강 패널능력 및 판 패널능력 계산 시 적용하는 수직응력  및  (Nmm )는 다음에 
따른다.

• 유한요소 해석의 경우, 4절 [2.4]에 따른 참조응력.
• 전체 보강 패널능력 및 판 패널능력의 규정 평가인 경우, 3장 7절 [2] 및 [3]에 따라 각각 고려하는 보강재 및 

요소판 패널의 하중 계산점에서, 3절 [2.2.1]에 따라 계산된 축 또는 횡 방향 압축응력. 다만, 횡 방향 보강 배
치의 경우, 전체 보강 패널능력 평가에 사용되는 횡 방향 압축응력은 3장 7절 [2]에 따른 보강재 부착판의 하중 
계산점에서 계산된 압축응력을 취한다.

• 보 이론에 기초하는 격자해석의 경우, 응력은 다음에 따른다.

 
 
,  : 1차 지지부재 웨브에 부착된 판의  또는  축을 따라 발생한 응력.(Nmm)

[2.1.1] 및 [2.2.1]의 전체 보강 패널능력 및 판 패널능력 계산 시 적용하는 전단응력  (Nmm ) 은 다음에 따른다.
• 유한요소 해석인 경우, 4절 [2.4]에 따른 참조 전단응력
• 판 패널능력의 규정 평가인 경우, 3절 [2.2.1]에 따른 고려하는 요소판 패널의 하중 계산점에서, 3장 7절 [2]에 

따라 계산된 전단응력
• 전체 보강 패널능력의 규정 평가인 경우, 다음의 하중 계산점에서 3절 [2.2.1]에 따라 계산된 전단응력

• 고려하는 보강재의 전체 스팬 의 중앙점
• 보강재와 부착판 사이의 교차점

• 격자 보 해석인 경우, 1차 지지부재 웨브에 부착된 판에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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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응력비() 종횡비( ) 좌굴계수( ) 경감계수( )

1.

≥ ≥      ≤인 경우:
  
  인 경우:
  , ≤ 인 경우

         인 경우

     ≤ 
       

      

≤       

2.

(뒷면 계속)

≥ ≥ 

           ≤인 경우: 
  
 인 경우:

       
   ≤ 
   인 경우 :  
           
 ≥ 인 경우 :   
     
 

     ≥
    , ≤  ≤
   : [2.2.3]의 졍의

      ≥
    

 ≤ 6       

 > 6

          , 
다만,   이하이어야 

한다. 

표 3 : 평면 패널에 대한 좌굴계수 및 경감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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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응력비() 종횡비( ) 및 좌굴계수( ) 경감계수( )

2.

 ≥ 

     
 

종횡비 :  > 
      , 
다만    이하이어야 한다.    
종횡비 :  ≤  ≤ 
    
   
종횡비 :  ≤   
                
종횡비 :  ≤   
•   인 경우:

                

       
     
•  ≤ 인 경우:

           
                  

     
       Min
종횡비 :  ≤   
    
    
    Min

  
 

   
  Max 

표 3 : 평면 패널에 대한 좌굴계수 및 경감계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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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응력비() 종횡비( ) 좌굴계수( ) 경감계수( )

3.

≥ ≥   
UP-A≤ 인 경우 : 
    
  인 경우 : 

   

UP-B≤ 인 경우 : 
    
  인 경우 : 

   

 ≥   
4.

≥ ≥    

5.

-

 ≥    

           
6.

≥ ≥  

UP-A≤ 인 경우 : 
    
  인 경우 : 

   

UP-B≤ 인 경우 : 
    
  인 경우 : 

   

 ≥   

7.

≥ ≥   

8.

-   

표 3 : 평면 패널에 대한 좌굴계수 및 경감계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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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응력비() 종횡비( ) 좌굴계수( ) 경감계수( )

9.

-   
≤ 인 경우 : 
    
  인 경우 : 

      10.

-     

11.

-

 ≥    ≤ 인 경우  : 
    
  인 경우 : 

                  
12.

-     경우 2에 따라 결정

  인 경우 : 
    

 ≥ 인 경우 : 

       :  경우 2에 따라 결정

13.

-

 ≥    ≤ 인 경우 :
    
  인 경우 :

              
14.

-      
≤ 인 경우 :        

  인 경우 : 

     

표 3 : 평면 패널에 대한 좌굴계수 및 경감계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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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응력비() 종횡비( ) 좌굴계수( ) 경감계수( )

15.

-      

≤ 인 경우 : 
   
 인 경우 : 

   

16.

-      
17.

-

  
 :  경우 15에 따라 결정

  : 개구 경감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및  ≤   경우 : 

                 

18.

-   

19.

-   

변의 경계조건:      
---------- 자유변.

단순지지변.
 고정변.

비고:
1) 표에 나열된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들이다. 각 응력성분( , )은 국부 좌표계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2) 평판의 개구 중 지지되지 않은 변

좌굴평가 시 규칙적인 개구의 길이가 판 패널의 너비 절반보다 긴 경우(  ,  ), 평판의 규칙적인 
개구 중 지지되지 않은 변의 길이는 아래와 같이 줄일 수 있다.

표 3 : 평면 패널에 대한 좌굴계수 및 경감계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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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구의 너비.(mm)

 : 개구의 높이.(mm)

 : 7장 2절 [2.4.8]에 따른 개구의 길이.(mm)

 : 평판의 너비.(mm)

 : 평판의 높이.(mm)

 : 개구의 지름.(mm) : 개구의 수정 지름(mm)으로 다음 식에 따른다.

  max   
상태 3 및 6인 경우의 수직응력 :
자유단의 수정 길이(mm)는 다음 식에 따른다.

   min     
     ≥인 경우, 상태 3은   ,    및 수직응력 를 적용한다.

     인 경우, 상태 6은   ,    및 수직응력 를 적용한다.

작은 개구인 경우, 상태 3의 감소계수   또는 상태 6의 감소계수 가 개구가 없는 판의 감소계수를 초과할 때는 
상태 2의 를 적용한다. 

상태 18 및 19인 경우의 전단응력 :
자유단의 수정 길이(mm)는 다음 식에 따른다.

   min    
     ≥인 경우, 상태 18은   ,    및 전단응력 를 적용한다.

     인 경우, 상태 19는   ,    및 전단응력 를 적용한다.

작은 개구인 경우, 상태 17의 감소계수 를 적용한다.

표 3 : 평면 패널에 의한 좌굴계수 및 경감계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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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종횡비 좌굴계수( ) 경감계수( )

1.

 ≤   
일반적인 적용의 경우≤ 인 경우 :
     ≤ 인 경우 : 
     ≤ 인 경우 : 
     인 경우 : 
   
평면 패널에 의해 제한받는 곡
면 단일 필드(예, 빌지 외판)의 
경우 :

  ≤ 
      ≥ 

2.

]
 ≤   

일반적인 적용의 경우≤ 인 경우 : 
    ≺ ≤ 인 경우 : 
   
≻ 인 경우 : 

   
평면 패널에 의해 제한받는 곡
면 단일 필드(예, 빌지 외판)의 
경우:

    ≤  ≻      
3.

 ≤    
경우 2에서와 같이

 ≻     
4.

 ≤       
 ≤ 인 경우 : 

   
 ≺ ≤ 인 경우 : 
   
≻ 인 경우 : 

    ≻   

변의 경계조건:
----------  자유변. 단순지지변.    고정변.

표 4 :  ≤ 의 곡면 패널에 대한 좌굴계수 및 경감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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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보강재

2.3.1 좌굴 모드
다음의 좌굴 모드를 검토하여야 한다.

• 보강재의 파손 (SI)
• 부착판의 파손 (PI)

2.3.2 평강의 웨브 두께
국부 면외 변형에 의한 강성의 감소를 고려하는 경우, [2.1] 및 [2.3.4]에서 평강 보강재의 경우 순 단면적 , 순 단
면계수  및 관성 모멘트  의 계산 시 보강재의 유효 웨브 두께(mm)는 다음 식에 의한 값을 사용한다.

wred  w w  
2.3.3 구평강(bulb)의 이상화
구평강(bulb)은 3장 7절 [1.4.1]에 따라 형강으로 치환하여 적용한다.

2.3.4 최종 좌굴 능력
  로 초기 설정한   경우, 보강재에 대한 최종 좌굴 능력은 다음 식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w   
 : 부착판을 갖는 보강재에 작용하는 보강재의 스팬 중앙에서의 유효 축 응력(Nmm)으로 다음 식에 의한

다.

   
 

 : 부착판을 갖는 보강재에 작용하는 공칭 축 응력.(Nmm)
• 유한요소 해석의 경우, 는 보강재 축의 방향으로 부착된 판에서의 [2.3.6]에 따른 유한요소 수정 응력

으로 한다.
• 규정 평가의 경우, 는 3장 7절 [3]에 따른 보강재의 하중 계산점에서, 3절 [2.2.1]에 따라 계산된 축응

력으로 한다.
• 격자 보 해석의 경우, 는 부착된 좌굴패널의 축을 따라 작용하는 응력으로 한다.

 : 재료의 규정 최소 항복응력.(Nmm)
 a)   보강재의 파손( )인 경우
 b)   부착판의 파손( )인 경우

 : 보강재의 굽힘응력(Nmm)으로 다음 식에 따른다.

 

 : [2.3.5]에 따른 판의 유효폭을 포함하는 보강재의 순 단면계수(cm)로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보강재의 파손(SI)에 대하여 보강재 플랜지의 상단에서 계산된 단면계수
• 부착판의 파손(PI)에 대하여 부착판에서 계산된 단면계수

 : 판에 의한 파손 압력계수:
  면외 압력이 보강재의 반대편 쪽에 작용하는 경우
  면외 압력이 보강재와 같은 쪽에 작용하는 경우

 : 보강재의 파손의 압력계수:
  면외 압력이 보강재의 반대편 쪽에 작용하는 경우
  면외 압력이 보강재와 같은 쪽에 작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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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외 하중()으로 인한 굽힘 모멘트(Nmm)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연속 보강재인 경우

  ×   스닙된 보강재인 경우

  ×   한쪽은 스닙, 다른 한쪽은 연속 보강재인 경우

 : 면외 하중(kNm )으로 다음에 따른다.
• 유한요소 해석의 경우, 면외 하중은 부착판에서 4절 [2.5.2]에 따른 평균압력으로 한다.
• 규정 평가의 경우, 면외 하중은 3장 7절 [3]에 따른 보강재의 하중 계산점에서 계산된 압력으로 한다. : 압력계수 =  보강재의 파손( )인 경우
 =  부착판의 파손( )인 경우

 : 보강재의 면외 변형  로 인한 굽힘 모멘트(Nmm)로서 다음 식에 의한 값

    , 전제조건으로   
  : [2.1]의 전체 탄성 좌굴능력 응력승수 : 전체 세장비를 고려하기 위한 변형 감소 계수

    ≤인 경우

   인 경우

 : 보강판의 전체 세장비의 참조비로서 다음 식에 의한 값

 



     
min_  _ 

 : 보강재의 이상화된 탄성좌굴 힘(N )으로 다음 식에 의한 값

    
 : [2.3.5]에 따른 부착판의 유효폭을 포함하는 보강재의 관성 모멘트(cm )로서  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

여야 한다.

 ≥ × 
 : 판의 순 두께(mm)로서 다음에 따른다.

• 규정 평가의 경우, 2개의 부착 패널의 평균 두께
• 유한요소 해석의 경우, 보강재의 어느 한 쪽에서의 고려하는 요소판 패널의 두께 : 가정 초기변형(imperfection, mm)으로서 다음 식에 의한 값
  : 스닙 보강재의 편심으로 인한 굽힘 모멘트(Nmm)로서 다음 식에 의한 값
 , 연속 보강재인 경우   한쪽 또는 양단에서 스닙된 보강재인 경우 : 한쪽 또는 양단에서 스닙된 보강재의 단부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계수로서 다음 식에 의한 값 = -1.2 보강재의 파손( )인 경우
 = 1.2 부착판의 파손( )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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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착판의 중앙점으로부터 [2.3.5]에 따라 부착판의 유효폭을 포함하여 계산된 보강재 중립축까지의 거리
 : 비틀림 변형에 의한 응력(Nmm )으로 다음 식에 의한 값

• 보강재의 파손( )인 경우 :
•  인 경우

     
 

  단, 전제조건  
•  ≤인 경우

   
• 부착판의 파손( )인 경우 :

    : 1차 지지부재 사이의 거리와 동등한 보강재 스팬,   . 트리핑 브래킷으로 보강된 경우, 는 1차 
지지부재와 부착된 트리핑 브래킷 사이의 최대 간격으로 한다. : 보강재 횡단면의 중심으로부터 보강재 플랜지의 자유단까지의 거리(mm)로 다음 식에 의한 값

   , 평강인 경우

  
   , 형강 및 구평강(bulb)인 경우

  
    , 2인 경우

  
     3인 경우

    형강

 : 계수로서 다음 식에 의한 값:

 
 

 : 비틀림 좌굴에 대한 참조응력(Nmm )으로 다음 식에 의한 값

  

 ∙ 

 ∙ : 표 5에 따른, 그림 1의 지점 C에 대한 보강재의 순 극관성 모멘트(cm ) : 표 5에 따른, 보강재의 순 상브난(St. Venant) 관성 모멘트(cm ) : 표 5에 따른, 그림 1의 지점 C에 대한 보강재의 순 섹토리알 관성 모멘트(sectorial moment of in-
ertia) (cm ) :  내의 반 파장(half waves) 수, 비틀림 좌굴에 대한 가장 작은 참조 응력으로서 양의 정수를 취한다.

 : 고정도로서 다음 식에 의한 값

   
구평강(bulb), 형강, 2 및  형강의 경우

 


평강인 경우

 : 웨브 순 면적(mm ) : 플랜지 순 면적(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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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강(1) 구평강(bulb), 형강, L2, L3 및 T 형강

  ×w w w  

 ×w w w
w  ×

w  
w  × 

 
 ×w w

구평강(bulb), 형강, L2 및 L3인 경우(2)

× 
 
  

T 형강의 경우

 × 
(1)  w는 웨브 순 두께(mm)이며, [2.3.2]의 w_red는 이 표에서 사용할 수 없다.
(2)  구평강(bulb) 및 형강인 경우 는 0으로 한다.

표 5 : 관성 모멘트

2.3.5 부착판의 유효폭
보강재 부착판의 유효폭  (mm)는 다음과 같다.
•  인 경우:

 • 유한요소 해석의 경우
   min 
 • 규정 평가의 경우

   min    
•  ≤인 경우:

•   : 유효폭 계수는 다음과 같다.

   
  

  ≥ 인 경우

       인 경우

 : 보강재의 유효 길이(mm)로서 다음과 같다.

   양단이 고정된 보강재인 경우

   한쪽 단부는 단순지지이며 다른 단부는 고정된 보강재인 경우
   양단이 단순지지인 보강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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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보강재 능력에 대한 유한요소 수정응력
4절 [2.4]에 따라 유한요소 해석에 의해 얻어진 참조응력(  및 )이 모두 압축인 경우, 는 다음의 식에 따라 수
정되어야 한다.
•  인 경우

 
•  ≥인 경우

  
2.4 1차 지지부재

2.4.1 개구에 인접한 웨브 판
개구를 갖는 1차 지지부재의 웨브 판은 조합 축압축 및 전단응력에 기초하여 좌굴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구에 인접한 양쪽의 웨브 판은 표 6과 같이 보강되지 않은 개별 패널로 간주하여야 한다.
[2.2.1]의 상관식은 다음의 값을 이용하여 적용한다.

•  
•  
•    : 표 3의 경우 1, 2 또는 3에 따라 고려하는 웨브 판 면적 내의 가중 평균 압축응력(Nmm). (즉, 표 6의 

P1, P2, 또는 P3)
표 6을 적용하는 경우, 가중 평균 전단응력은 다음에 따른다.

• 1차 지지부재에 모델링된 개구:
  : 고려하는 웨브 판 면적 내의 가중 평균 전단응력.(Nmm) (즉, 표 6의 P1, P2, 또는 P3)

• 1차 지지부재에 모델링 되지 않은 개구:
  : 표 6에 주어진 가중 평균 전단응력.(Nmm)

2.4.2 개구 주위 웨브의 경감계수
개구 주위의 웨브 패널의 경감계수( , , )는 표 6과 같다.

2.4.3
수직 보강재에 의하여 나누어지는 1차 지지부재 웨브의 등가 패널은 그림 2와 같이 이상화할 수 있다.

관통 보강재의 적어도 한쪽에 웨브 또는 컬러판이 설치되었다면, 
                  다른 슬롯 형상에 대해서도 패널 폭의 수정이 가능하다.

그림 2 : 웨브의 이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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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1)  , 


1차 지지부재 개구 이외의 개구

(a) 단부 보강이 없는 경우(2) 분리 경감계수는 
단부 응력비   을 가지고, 
표 3의 경우 3 
또는 6을 사용하여 
위치 P1 및 P2에 
적용하여야 한다.

분리 경감계수는 
표 3의 경우 18 
또는 19를 
사용하여 위치 P1 
및 P2에 
적용하여야 한다.

표 3의 경우 17을 적용하는 경우
공통 경감계수는 표 3의 경우 17을 
사용하여 위치 P1 및 P2에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로 한다.

표 3의 경우 17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공통 경감계수는 표 3의 경우 18 또는 
19를 사용하여 위치 P1 및 P2에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로 한다.

(b) 단부 보강이 있는 경우 분리 경감계수는 
응력비   을 
가지고, 표 3의 
경우 1에 대하여   또는 경우 2에 
대하여 를 
사용하여 위치 P1 
및 P2에 
적용하여야 한다.

분리 경감계수는 
표 3의 경우 15를 
사용하여 위치 P1 
및 P2에 
적용하여야 한다.

분리 경감계수는 표 3의 경우 15를 
사용하여 위치 P1 및 P2에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로 한다.

(c) 웨브 내 개구의 예

패널 P1 및 P2는 (a)에 따라서 평가하여야 한다.
패널 P3는 (b)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개구 위치에서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높이.(m) : 웨브 깊이에서 측정된 개구의 높이.(m)  :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높이()에 작용된 가중 평균 전단응력.(Nmm)
비고 (1) : 개구의 좌굴을 고려해야 하는 웨브 패널에는 음영이 표시되며 P1, P2 등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다.
비고 (2) : (a)와 같이 단부 보강 없이 개구를 가지는 1차 지지부재 웨브 패널인 경우, 특정 경계조건에 따라 좌굴 평

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면재 또는 "인라인 지지"가 없는 부착판을 따라 하나의 긴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 즉 모서리가 자유롭게 당겨질 수 있는 경우, 방법 B를 적용해야 한다. 이외의 경우, 일반적으로 
짧은 판의 단부가 판 플랜지에 붙는 경우 방법 A가 적용된다.

표 6 : 경감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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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구조의 좌굴강도

3.1 필러

3.1.1 좌굴 사용계수
축 방향 압축을 받는 스트럿 및 필러에 대한 좌굴 사용계수  는 다음과 같다.

 


 : 부재 내의 평균 축 압축응력(Nmm).
 : 최소 임계 좌굴응력(Nmm)으로 다음과 같다.

    ≤_인 경우

   _ _  _인 경우

 : [3.1.2]부터 [3.1.4]까지에 따른 최소 탄성압축 좌굴응력(Nmm).
_ : 고려하는 부재의 규정 최소 항복응력(Nmm). 조립 부재의 경우, 가장 낮은 규정 최소 항복응력이 사용

되어야 한다.

3.1.2 탄성 기둥 좌굴응력
축 압축을 받는 부재의 탄성 압축 기둥 좌굴응력  (Nmm)은 다음과 같다.

  

 : 횡단면의 축에 따른 가장 작은 순 관성 모멘트(cm).
 : 부재의 순 횡단면적(cm).
 : 부재의 길이(m)로 다음과 같다.

 a) 필러의 경우, 부재의 비지지(unsupported) 길이
 : 단부 지지계수로 다음과 같다.

 a) 필러의 경우
     •   양단이 단순지지인 경우
     •   한쪽 단부는 단순지지이며 다른 쪽은 고정인 경우
     •   양단이 고정된 경우

적절한 크기의 브래킷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필러 단부는 고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브래킷은 필러보다 더 큰 굽
힘강성을 갖는 구조부재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한다.

3.1.3 탄성 비틀림 좌굴응력
부재의 축 압축에 관한 탄성 비틀림 좌굴응력  (Nmm)는 다음과 같다.

  
 

 : 순 상브난(St. Venant) 관성 모멘트(cm), 횡단면의 예에 대한 표 7을 참조.
 : 횡단면의 전단 중심에 대한 순 극관성 모멘트(cm).

    
 : 와핑(Warping) 정수(cm), 횡단면의 예에 대한 표 7을 참조.
 : [3.1.2]에 정의된 부재의 길이(m).
 : 횡단면 중심에 대한 상대적인 전단 중심의 횡방향 위치(cm), 횡단면의 예에 대한 표 7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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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단면 중심에 대한 상대적인 전단 중심의 수직방향 위치(cm), 횡단면의 예에 대한 표 7을 참조.

 : [3.1.2]에 정의된 순 횡단면적(cm).
 : y축에 관한 순 관성 모멘트(cm).
 : z축에 관한 순 관성 모멘트(cm).
3.1.4 탄성 비틀림 / 기둥 좌굴응력
단면 중심과 전단 중심이 일치하지 않는 단면의 경우, 비틀림 및 기둥 좌굴모드 사이의 상호 작용을 검토하여야 한
다. 축 압축에 관한 탄성 비틀림 / 기둥 좌굴응력  (Nmm)은 다음과 같다.

   
 : 계수로 다음과 같다.

   


 : [3.1.3]에 정의된 횡단면 중심에 대한 상대적인 전단 중심의 횡방향 위치(cm).
 : [3.1.3]에 정의된 횡단면 중심에 대한 상대적인 전단 중심의 수직방향 위치(cm).

 : [3.1.2]에 정의된 순 횡단면적(cm).
 : [3.1.3]에 정의된 횡단면의 전단 중심에 대한 순 극관성 모멘트(cm).
 : [3.1.2]에 정의된 탄성 기둥 압축 좌굴응력.
 : [3.1.3]에 정의된 탄성 비틀림 좌굴응력.

3.2 파형격벽

3.2.1
파형격벽 파형의 플랜지와 웨브의 좌굴 사용계수는 파형에 평형한 수직 압축응력 및 전단응력의 조합을 기반으로 한
다.
[2.2.1]의 상호 작용 곡선은 다음 계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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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

      cm

  cm
   

   cm

     cm

       cm

  cm
   

   
  cm

  
       cm

            cm
  cm

      
     cm

      cm

        cm

    cm

    cm

   cm
비고 1: 모든 치수는 mm이다.
비고 2: 횡단면 특성은 전형적인 횡단면에 대하여 주어진 것이다. 기타 횡단면에 대한 특성은 직접 계산에 의하여 결

정되어야 한다.

표 7 : 횡단면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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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참조 응력을 기반으로 한 응력

기호

이 절에서 정의되지 않은 기호의 경우, 1장 4절을 참조한다.
 : 8장 5절에 정의된 패널의 장변 길이.(mm)
 : 8장 5절에 정의된 패널의 단변 길이.(mm)
 : 좌굴 패널의 번째 판 요소 면적.(mm)
 : 좌굴 패널의 판 요소 수.
 : 좌굴 패널의 짧은 단부를 따라 작용하는, 방향에서 번째 판 요소 중심에서의 실제 응력.(Nmm)
 : 좌굴 패널의 긴 단부를 따라 작용하는, 방향에서 번째 판 요소 중심에서의 실제 응력.(Nmm)
 : 5절에 정의된 단부 응력비.
 : 좌굴 패널의 번째 판 요소 중심에서의 실제 멤브레인 전단응력.(Nmm)

1. 응력 기반 방법

1.1 서론

1.1.1
이 절은 최소 자승법을 사용하여 선형 근사에 의한 고려하는 좌굴 패널의 단부를 따라 응력 분포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한다. 이러한 방법을 응력 기반 방법이라고 한다.
참조 응력은 고려하는 좌굴 패널의 국부계로 변환된 판 요소 중심에서의 응력 성분이다. 

1.1.2 정의
규칙적인 패널은 직사각형 모형의 패널이다. 불규칙 패널은 8장 4절 [2.3.1]에서 설명하고 있는 규칙적이지 아니한 패
널이다. 

1.2 응력 적용

1.2.1 규칙적인 패널
참조 응력은 다음의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 규칙적인 패널에 대하여 [2.1]의 정의를 따른다.  

a) 적어도 하나의 판 요소 중심은 규칙적인 패널의 긴 단부() 각각의 세 번째 부분에 위치하여야 한다. 
b) 이 요소 중심은 패널의 인접한 세 번째 부분의 적어도 하나의 요소 중심에서  이상의 패널의 국부 방향 

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참조 응력은 불규칙 패널에 대하여 [2.2]의 정의를 따른다. 

1.2.2 불규칙 패널 및 곡면 패널
불규칙 패널 및 곡면 패널의 참조 응력은 [2.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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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조 응력

2.1 규칙적인 패널

2.1.1 종방향 응력
좌굴 패널의 짧은 단부에 작용하는 종방향 응력( )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야 한다.

a) 판 좌굴평가의 경우,  의 분포는 다음과 같이 2차 다항곡선으로 가정한다.

   
가장 적합한 곡선( )은 가중치로서 각 요소의 면적을 고려하여 오차 제곱( )을 최소화하여 얻을 수 있다.

   
    

알려지지 않은 계수  ,  및  는 반드시 첫 번째 부분 유도( ,  및  에 관한  )에서 0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알려지지 않은 계수 ,  및  는 상기 3개의 방정식을 통하여 구할 수 있다.

          
  

   
   

   또는   의 경우, 는 무시하여야 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는 다음에 따른다.

  
 

   
min  
max   
종방향 응력은 다음에 따른다.
 max   
단부 응력비는 다음에 따른다.
 

b) 전체 보강패널 좌굴 및 보강재 좌굴 평가의 경우, 부착판의 짧은 단부에 작용하는  는 다음에 따른다.

  

 

응력( )에 대한 단부 응력비( )는 1.0으로 동일하다.

2.1.2 횡방향 응력
좌굴 패널의 긴 단부를 따라 작용하는 횡방향 응력()은 고려하는 좌굴 패널의 짧은 단부까지 모든 요소의 횡방향 
응력의 외삽에 의하여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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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좌굴 패널

 

의 분포는 일직선으로 가정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다. 
 
가장 적합한 곡선()은 가중치로서 각 요소의 면적을 고려하여 오차 제곱( )을 최소화하는 최소 자승법에 의하
여 얻을 수 있다.

   
   

알려지지 않은 계수 와 는 반드시 첫 번째 부분 유도(와 에 관한  )에서 0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알려지지 않은 계수 와 는 위의 2개의 방정식을 통하여 구할 수 있으며, 다음에 따른다.






  
   

   
   

   
   

   
 

  
   

   
   

   
   

   
 

 max
 maxmin  ≥인 경우

   인 경우

2.1.3 전단응력
전단응력()은 가중 평균방법을 사용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다음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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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불규칙 패널 및 곡면 패널

2.2.1 참조 응력
종방향, 횡방향 및 전단응력은 가중 평균방법을 사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이들은 다음에 따른다.

  

 

  

 

  
 

단부 응력비는 다음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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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편 9장

피로

제 1 절   일반사항

제 2 절   구조상세의 평가

제 3 절   피로평가

제 4 절   간이 응력해석

제 5 절   유한요소 응력해석

제 6 절   상세설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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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일반사항

기호

이 절에 정의하지 않은 기호에 대하여는 1장 4절을 참조한다.
 : 설계자에 의하여 규정된 설계 피로수명(년). 다만, 25년 이상이어야 한다.

1. 피로요건에 대한 규칙 적용

1.1 범위

1.1.1 일반사항
이 절은 설계피로수명,  과 동일한 북대서양 또는 세계전역(worldwide) 환경에서 운항시간을 고려하여 선박 구
조상세의 피로강도평가를 위한 150 m 부터 500 m 사이의 규칙 길이(L)를 가지는 선박에 적용하는 요건을 제공한다.

1.1.2 평가구역
다음의 피로파괴 유형을 예방하기 위하여 피로평가는 선박 화물창 구역에 위치한 구조상세에 대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 용접된 토우부터 시작하는 피로균열 및 판으로 진행하는 피로균열
• 용접되지 않은 자유단으로부터 시작하는 피로균열

1.1.3 평가되어야 하는 구조상세
피로평가가 요구되는 구조상세는 2절에 따른다.

• 검토되어야하는 구조상세는 다음과 같다.
• 4절에 따른 간이 응력해석 : 2절 [1] 또는
• 5절에 따른 유한요소 응력해석 : 2절 [2]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사안별로 우리 선급은 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1.1.4 상세설계기준
6절의 상세설계기준은 다음의 피로파괴 유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구조상세에서의 용접요건을 제공한다.

a) 용접 토우부터 시작되어 모재까지 이어지는 피로균열
b) 용접 루트부터 시작하여 용접된 판의 단면으로 진행되는 피로균열
c) 용접 루트부터 시작하여 용접 목을 통하여 진행되는 피로균열
d) 자유단에서 거친 표면 및 노치로부터 시작되어 모재까지 이어지는 피로균열

1.1.5 재료
피로평가는 390 N/mm2 이하의 규정 최소 항복응력의 강재에 대해 적용한다. 규정 최소 항복응력이 390 N/mm2 을 
초과하는 강재 및 피로성능이 향상된 강재를 사용하는 경우 S-N 곡선의 적용은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1.1.6 파랑하중
피로평가는 준정적(quasi-static) 파랑하중을 근거로 한다.

1.1.7 파랑하중 이외의 하중
피로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화물 진동과 같은 낮은 주기의 하중 또는 부분적으로 채워진 탱크의 슬로싱과 같은 충격
하중에 의한 피로는 이 장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1.1.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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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의

2.1 핫스폿

2.1.1
공칭 구조응력 변동의 조합효과 및 용접 형상에 의한 응력 상승 효과 또는 모재의 노치에 의한 유사한 효과에 의하
여 피로균열이 시작될 수 있는 구조 내의 위치가 핫스폿이다.
핫스폿은 다음에 위치할 수 있다.

• 용접 토우
• 부분용입 또는 필릿용접의 용접 루트
• 판의 자유단의 모재

2.2 공칭응력

2.2.1
공칭응력은 구조적 불연속 및 용접에 의한 응력집중은 고려하지 않는 광범위한 구조형상 효과를 고려한 구조부재의 
응력이다. 공칭응력은 9장 5절에 요구된 성긴분할 또는 상세분할 유한요소해석을 사용하거나 9장 4절에서 요구되는 
보-이론에 기초한 분석적 계산을 사용하여 얻어야 한다.

2.3 핫스폿 응력

2.3.1
핫스폿 응력은 구조적 불연속 및 용접된 부착물에 의한 응력집중을 고려한 용접 토우에서의 응력으로 용접 토우에서
의 노치에 의한 비선형 응력은 무시한다. 고려해야 하는 핫스폿은 용접 토우에서 판의 표면 상 2개의 주응력에 대응
한다. 첫 번째 주응력은 용접부에서 수직으로 ±45 ° 내에 작용하며, 두 번째 주응력은 ±45 ° 바깥쪽으로 작용한다.
핫스폿 응력은 공칭응력과 9장 5절 [5]에 따른 응력집중계수(SCF)를 곱하여 얻거나, 9장 5절 [3] 및 [4]에 따라 매우 
상세한 분할 유한요소해석에 의해 직접적으로 얻어야 한다.

2.4 자유단에서의 국부응력

2.4.1
자유단에서의 국부응력은 9장 5절 [3.2]에 따라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하여 유도된 판의 자유단에서의 응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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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피로응력

2.5.1
피로응력은 피로평가를 하기 위한 응력이다. 즉,

• 평균응력 효과 및 두께 효과 수정을 가진 용접 토우에 대한 두 개의 주 핫스폿 응력의 최대값
• 모재 표면 다듬질, 평균응력 효과, 두께 효과 및 재료강도에 의하여 수정한 자유단에서 국부응력

3. 가정

3.1 일반사항

3.1.1
피로평가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전제로 한다.

a) 선형누적 손상모델(즉, 9장 3절 [5]에 주어진 Palmgren-Miner‘ Rule)은 9장 3절 [4]에 주어진 설계 S-N 선도
와 관련하여 사용된다.

b) 설계피로수명,  은 25년 이상이다.
c) 규정된 준-정적 파랑하중은 북대서양 파랑환경에 기초한다. 이들은 등가설계파(EDW) 개념에 의한 초과확률수

준 10-2 에서 결정된다.
d) 순 두께 는 간이 응력해석에 사용되고, 총 두께 는 유한요소 응력해석에 각각 사용된다.
e) 용접 토우로부터 시작하는 균열에 대하여 사용된 응력의 종류는 핫스폿 응력이다. 용접되지 않는 상세의 자유

단으로부터 시작하는 균열에 대하여 사용된 응력의 종류는 자유단에서의 국부응력이다.
f) 피로응력 범위 ∆ 는 간이 응력해석에 의하여 계산되거나 또는 복잡한 형상을 가진 상세 유한요소 응력해석

에 의하여 계산될 수 있다.
g) 구조상세에 대한 응력 범위의 장기분포는 2-변수 웨이블(Weibull) 분포에 따르는 것으로 가정한다. 웨이블 형

상계수  는 1.0과 동일하며 피로응력 범위 ∆ 는 초과 참조 확률수준 10-2 로 주어진다.
h) 피로 검사에 대한 허용기준은 9장 3절 [2]에서 요구되는 설계피로수명에 대하여 전체 피로손상  는 1.0 미만

이어야 한다.

4. 방법론

4.1 기본원칙

4.1.1 일반사항
구조상세의 적절한 피로강도는 다음을 사용함으로써 보장된다.

• 설계요구사항을 제공하는 9장 6절에 주어진 상세설계기준.
• 핫스폿 응력계산을 위한 2가지 다른 방법을 토대로 피로수명 계산에 의한 피로강도평가 : 즉, 간이 응력해석

(simplified stress analysis) 및 매우 상세한 분할 유한요소 응력해석(very fine mesh element stress 
analysis).

4.2 간이 응력해석

4.2.1
4절에 요구된 간이 응력해석에 기초한 절차는 9장 2절 [1.1]에 주어진 종보강재 끝단 연결부의 용접 토우에서 핫스폿 
응력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공칭응력은 9장 4절 [3] 및 [4]에 따라 보 이론에 근거한 해석적 방법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핫스폿 응력은 9장 4절 
[5.2]에 따라 고려하는 상세의 응력집중계수(SCF)를 공칭응력에 곱하여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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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유한요소 응력해석

4.3.1
9장 5절에서 요구되는 유한요소 응력해석에 기초한 절차는 매우 상세한 분할 모델로부터 구조상세의 용접 토우에서
의 핫스폿 응력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핫스폿 응력은 일반적으로 구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 유한요소 모델에 크게 의존한다.
웨브로 보강된 십자형 이음부를 제외한 용접상세에 대해 용접 토우에서의 핫스폿 응력을 계산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
차는 9장 5절 [3.1]에 주어진다. 웨브로 보강된 십자형 이음부에 대해 플랜지 연결 부위에서의 핫스폿 응력을 계산하
기 위한 절차는 9장 5절 [4]에 주어진다. 용접되지 않는 부위에 대한 국부응력 계산은 9장 5절 [3.2]에 제공된다.
상세분할 유한요소해석이 생략된 경우, 필수적인 매우 상세분할 유한요소해석으로 피로평가가 수행되는 세부 목록은 
9장 2절 표 1 및 9장 2절 표 3에 주어진다.

4.4 피로설계기준

4.4.1
9장 6절에 주어진 상세설계기준은 중요한 구조상세의 향상된 피로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피로성
능이 만족함을 입증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를 대체하는 상세설계배치가 허용될 수 있다.

5. 부식모델

5.1 순 두께 또는 총 두께

5.1.1 일반사항
간이 방법에 의한 피로평가는 3장 2절에 따른 순 두께에 근거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유한요소 응력해석에 의한 피로
간도 평가 시 총 두께에 근거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5.1.2 응력 조정
간이 응력해석에 의해 계산된 응력에 대한 선체거더 응력은 보정계수  을 계산된 응력에 곱하여 조정되어야 한다.
 = 0.95

6. 적재상태

6.1 설명

6.1.1
피로해석은 [6.2]에 주어진 의도된 선박 운항에 따른 대표적인 적재상태에 대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6.2 적재상태

6.2.1
고려된 적재상태 및 각 적재상태에 대한 시간의 대응 부분,  은 표 1에 정의된다. 피로평가를 위한 표준 적재상태
는 4장 8절 [3]에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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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상태 
만재적재상태

평형수 탱크 - Full 0.7 1)

평형수 탱크 - Empty 0.3 1)

1) 두 가지 하중조건(최소 및 최대 호깅상태)은 확인해야 한다. 각각의 하중조건
에서 평형수 탱크의 시간 배분은 Full은 70 %, Empty는 30 %로 간주하고 
피로손상은 이 두 기여분의 합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표 1 : 각 적재상태에서 시간의 부분

7. 하중상태

7.1 가정

7.1.1
피로평가를 위하여 고려되는 하중상태는 4장 2절 [3]에 주어진다.
피로평가를 위한 설계하중시나리오는 4장 7절 표 3에 정의된다.
[6]에 정의된 각 적재상태에 대하여, 모든 피로 하중상태는 피로평가를 위한 동하중의 조합을 생성시키기 위하여 고
려하여야 한다.

7.1.2 지배적인 하중상태
각 적재상태에 대한 지배적인 하중상태는 취약한 위치의 피로응력 범위가 모든 피로 하중상태 중에서 최대값인 
경우의 하중상태로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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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구조상세 평가

기호

이 절에 정의하지 않은 기호에 대하여는 1장 4절을 참조한다.

1. 간이 응력해석

1.1 구조상세 평가

1.1.1
화물구역의 전 범위에 걸쳐 1절에 따른 간이 응력해석에 의하여 피로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는 취약한 구조상세는 다
음과 같다.

• 횡격벽에서 종방향 보강재의 단부 연결부.
• 늑판 및 특설늑골에서 종방향 보강재의 단부 연결부

2. 유한요소해석

2.1 구조상세 평가

2.1.1 일반사항
9장 5절에 따른 상세한 유한요소해석에 의하여 피로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는 취약한 구조상세는 [2.1.2]에 나타난다.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적인 피로평가가 요구될 수 있다.
표 2는 구조상세에 대한 핫스폿 목록이다.

2.1.2 매우 상세한 분할해석에 의하여 검토되는 상세
9장 5절 [1]부터 9장 5절 [4]에 따른 매우 상세한 분할해석에 의하여 피로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는 취약한 구조상세는 
표 1에 나타내었다.

번호 중요 상세 적용

1 중앙부 창구 모서리 컨테이너 화물창 1)

1) 선체 중앙부에 근접한 위치의 화물창

표 1 : 매우 상세한 분할해석 평가대상 구조상세

핫스폿 위치 핫스폿 응력의 계산 절차

핫스폿 1 : 갑판 모서리 곡률 단부
핫스폿 2 : 창구 모서리 곡률 단부 5절 [3.2]

표 2 : 갑판 및 종방향 창구 모서리에 대한 핫스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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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피로평가

기호

이 절에 정의되지 않은 기호는 1장 4절에 따른다.
 : 4장 2절 [3]에 규정된 하중 종류 HSM, FSM, BSR-P, BSR-S, BSP-P, BSP-S, OST-P 또는 OST-S를 

표시하는 접미사.
‘’가 표시하는 하중 종류: HSM-1, FSM-1, BSR-1P, BSR-1S, BSP-1P, BSP-1S, OST-1P 또는 

OST-1S
‘’가 표시하는 하중 종류: HSM-2, FSM-2, BSR-2P, BSR-2S, BSP-2P, BSP-2S, OST-2P 또는 

OST-2S : 하중조건을 표시하는 접미사
9장 1절 [6.2]에 정의된 하중조건 : 표 5에 따른 부식환경에서 노출된 시간 (년)

 : 설계수명, 25년
 : 9장 1절에 정의된 설계피로수명 (년)
 : [5]를 따라 계산된 피로수명 (년)
 : 공기중 환경에 대한 표 2 및 부식환경에 대한 표 3에서 주어진 설계 S-N 선도의 역기울기, 공기중 환경 

S-N 선도에 대한 역기울기는 N = 107 주기에서 부터 까지 변한다. : 9장 1절 [6.2] 정의된, 적용 가능한 하중조건의 개수
 : 9장 1절 [5.1.2] 정의된 수정계수
 : [3.3]에 주어진 판 두께 영향에 대한 수정계수
  : [3.2]에 주어진 평균응력 영향에 대한 수정계수
 : 환경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북대서양 환경인 경우
  세계전역(worldwide) 환경인 경우

1. 피로해석방법

1.1 누적손상

1.1.1
구조의 피로평가는 Palmgren-Miner 누적손상  의 적용에 기초한다.  는 다음을 따른다.

   
 



 : 응력범위 ∆의 반복 횟수
 : 응력범위 ∆에서 파손까지의 반복 횟수
 : 응력범위 블록의 총 개수
 : 응력범위 블록 지표

1.1.2
선박에서 구조상세의 장기 응력범위 분포는 1절 [3.1.1]에 주어진 2계수 웨이블 분포에 의해 설명되어야 한다. 피로
손상은 [5]에 주어진 폐쇄 형태 방정식에 의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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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피로강도평가

1.2.1
[2]를 따른 구조부재의 피로강도 평가는 다음 3가지 단계를 포함한다.

a) [3]에 따른 응력범위의 계산
b) [4]에 따른 설계 S-N 선도의 선택
c) [5]에 따른 누적손상도의 계산 및 피로수명의 계산

2. 허용기준

2.1 설계수명 및 허용기준

2.1.1
계산된 피로수명,  는 다음의 식을 따른다.
 ≥

3. 피로평가의 참조응력

3.1 피로응력범위

3.1.1
각 하중조건의 각 하중상태에 대한 피로응력 범위는 용접이음에 대하여 [3.1.2] 및 모재 자유단에 대하여 [3.1.3]에 
정의된다.
고려된 각 하중조건 의 응력범위는 1절 [7.1.2]를 따르는 지배적인 하중상태로부터 구해진 응력범위이다.
∆  max ∆ ∆  : 용접이음에 대하여 [3.1.2] 및 모재 자유단에 대하여 [3.1.3]에 정의된 하중조건의 하중상태에 대한 

피로응력범위 (N/mm²)

3.1.2 용접이음
용접이음에 대한 평균응력 영향, 두께 영향 및 와핑(뒤틀림) 영향에 대하여 수정된 피로응력범위 ∆ (N/mm²)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 간이 응력해석:∆   ∙∙∙∙∆ 
• 유한요소해석:

• 웨브 보강된 십자 이음:∆  ∙ ∙ max∆  ∆  
• 이외의 이음:∆  max max∆  ∆  : 용접선에 따라 응력변화의 효과에 대한 수정계수로서 0.96으로 한다.

 : 지지부재의 효과에 대한 수정계수로서 0.95로 한다.
∆   : 4절 [2.1.1]에 주어진 하중조건 의 하중상태 에서 동하중에 의한 핫스폿 응력범위 (N/mm²)
∆  : 핫스폿 주응력 범위, ∆ 에 의한 피로응력 범위 (N/mm²)

 ∆    ∙∙∙∙∆  ∆  : 핫스폿 주응력 범위, ∆ 에 의한 피로응력 범위 (N/mm²)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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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절 그림 7 및 그림 8의 A-A 선분의 각각 왼쪽 및 오른쪽
  : [3.2]에 주어진 평균응력 영향에 대한 수정계수
  : [3.2]에 주어진 평균응력 영향에 대한 수정계수
 : 와핑(뒤틀림) 영향으로 인한 수정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 1.07, 창구 모서리부에서 종방향 창구 코밍에 가장 근접한 갑판 종보강재 (그림 1 참조), 모든 적하상태
에 대하여 OST 상태가 지배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1.0으로 한다.

•  = 1.04, 다음의 갑판 종보강재 (그림 1 참조), 모든 적하상태에 대하여 OST 상태가 지배적이지 않은 경
우에는 1.0으로 한다.

• 창구 모서리로부터 1개의 웨브 간격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가장 근접한 갑판 종보강재 (그림 1 참조)
• 창구 모서리부의 종방향 창구 코밍에서 두 번째 근접한 보강재 (그림 1 참조)

•  = 1.0, 이외의 경우

그림 1 : 종방향 갑판 보강재의 와핑(뒤틀림)영향

∆   : 5절 [3.1.2], [3.3.2] 및 [4.2.3]에 따라 2가지 형식의 쉘 요소(4절점 또는 8절점)에 대하여 결정된, 용접 
토우에서 수직선의 ±45 ° 이내에 각각 작용하는 하중조건 의 하중상태 에서 동하중에 의한 핫스
폿 주응력 범위 (N/mm²)

∆   : 5절 [3.1.2], [3.3.2] 및 [4.2.3]에 따라 2가지 형식의 쉘 요소(4절점 또는 8절점)에 대하여 결정된, 용접 
토우에서 수직선의 ±45 ° 바깥쪽에 각각 작용하는 하중조건 의 하중상태 에서 동하중에 의한 핫
스폿 주응력 범위 (N/mm²)

3.1.3 모재의 자유단
모재 자유단에 대한 피로응력 범위 ∆  는 자유단에서 국부응력 범위 ∆  (N/mm²)로서 나타내며, 수정계수
와 함께 1절 [2.4]에서 정의된다.
∆  ∙∙ ∙∙∙∆  : [4.2.3]에서 모재에 대한 표면처리계수
 : 모재 강도에 대한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   : 하중상태 의 하중상태 에서 동하중에 의한 국부응력범위(N/mm2)는 다음과 같다.
∆         : 5절에 규정된 매우 상세한 분할 유한요소해석에 의해 구해진 하중상태의 의 하중상

태 ‘ ’ 및 ‘’에서 국부응력 (N/m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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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평균응력효과

3.2.1 평균응력효과에 대한 수정계수
용접이음의 각 핫스폿 주응력 범위 ∆  또는 자유단에서 국부응력 범위 ∆ 에 대해 고려된 평균응력 수
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a) 용접이음

       


min  ∆  

      ≥인경우
max  ∆ 

  
    인경우

b) 모재

       


min ∆  

       ≥인경우
max ∆ 

      인경우
    



   max ≤인경우
 max   max 인경우max  



max ∆    용접이음의경우
max ∆    모재의경우

 max   : [3.2.2]에 따라 계산된 모재 또는, [3.2.3] 또는 [3.2.4]에 따라 계산된 용접이음에 대한 피로 평균응력 
(N/mm2)

3.2.2 모재 자유단의 평균응력
하중조건 의 정하중 및 동하중 상태 ‘’ 및 ‘’에 의한 모재 자유단에 대한 피로 평균응력   (N/mm²)은 
국부응력에 기초한 다음 식에 의해 계산된다.

     
3.2.3 간이 계산방법에 대한 평균응력
간이 응력해석에 의하여 평가된 용접이음의 피로 평균응력은 4절 [2.2]를 따른다.

3.2.4 유한요소해석에 대한 평균응력
핫스폿 주응력 범위 방향,  및  에 속한 하중조건 의 하중상태, ‘’ 및 ‘’ 대한 정하중 및 동하중 상태에 
관하여 용접이음에 대한 피로 평균응력    및    (N/mm²)은 5절 [3.1.2] 및 [4.2.3]에 정의된 핫스
폿 응력구성에 기초한 다음 공식에 의해 계산된다.

               ∙ cos   ∙ sin    

         
      ∙ cos   ∙ 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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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소 좌표계의 x 방향 및 핫스폿 주응력 범위 좌표계의  주방향 사이의 각도 (5절 [3.1.2], [4.2.3]). 
좌표계의 x 방향은 용접 토우의 법선으로서 정의된다.

절대값이 45 ° 미만의 주응력 방향을 가지는 2개의 평균응력     및    중의 하나는 ∆  에 속
한  로서 정의된다. 다른 평균응력은 ∆ 에 속한  로서 정의된다.

3.3 두께 영향

3.3.1
판 두께는 주로 형상 효과를 통한 용접이음의 피로강도 및 관통 두께 응력분포에 영향을 미친다. 판 두께 영향에 대
한 조정계수 는 다음과 같다.

• 간이 응력해석인 경우  ,  ≤  mm인 경우, 

   ,    mm인 경우, 

• 유한요소해석의 경우
  ,  ≤  mm인 경우, 

   ,    mm인 경우, 

 : 간이 응력해석의 경우, 용접이음 또는 모재 자유단의 핫스폿에 인접한 고려하는 부재의 순 두께 (mm)
• 고려하여야 하는 보강재의 순 두께는 다음과 같다.

• 평강 및 벌브 형상 : 수정 없음
• 형강 및 T형 바 : 플랜지의 순 두께 : 유한요소해석의 경우, 균열이 시작 및 전파되는 용접이음 또는 모재 자유단의 핫스폿에 인접한 부재의 

총 두께이다. (mm)
• 십자 용접이음, 횡방향 T-이음 및 횡방향 부착물을 가진 판과 같이 90 °로 부착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하는 총 두께는 다음에 따른다.

 min  
 : 용접 및 용접되지 않은 연결부에 대하여 각각 표 1 및 표 4에 제공된 두께지수

  n은 고려하는 응력 방향에 따라서 선택되어야 한다. ∆ 및 ∆ 각각 용접에 대하여 수직 및 수
평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토우 거리(mm). 그림 2에 나타나며, 다음에 따른다.
     : 그림 2에 나타나는 연속적인 판의 총 두께 (mm)

 : 그림 2에 나타나는 핫스폿이 평가될 경우, 횡방향 부착판의 총 두께 (mm)
 : 필릿용접 각장 (mm)
용접이음의 피로수명을 개선하기 위해 용접 후처리 방법이 적용되는 경우, 두께지수는 [6]에 제공된다.

그림 2 : 십자 용접이음, 횡방향 T-이음 및 횡방향 부착물을 가진 판에 대한 토우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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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이음 범주 설명 형상 조건 n

1

십자이음,
횡방향 T-이음,
횡방향 부착물을 

가진 판

용접 그대로 0.25

용접 후처리 
개선방법에 의해 
처리된 용접 토우

0.2

2 횡방향 맛대기 용접

용접 그대로 0.2

평평하게 그라인딩 
또는 용접 후처리 
개선 방법에 의해 
처리된 용접 토우

0.1

3
종방향 용접

또는 판 가장자리 부착

모든 조건 0.1

용접 후처리 
개선방법에 의해 
처리된 용접 토우

0.1

표 1 : 용접이음 : 두께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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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이음 범주 설명 형상 조건 n

4 평강 또는 벌브형상의 
종방향 부착

모든 조건 0

용접 후처리 
개선방법에 의해 
처리된 용접 토우 

(1)

0

5 종방향 부착 및 이중판

용접 그대로 0.2

용접 후처리 
개선방법에 의해 
처리된 용접 토우

0.1

6 종방향으로 지지되는 
종방향 부착 및 이중판

용접 그대로 0.1

용접 후처리 
개선방법에 의해 
처리된 용접 토우 

(1)

0

(1) 종방향 단부 연결부의 용접 후처리에 의한 적용 가능한 이점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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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N 선도

4.1 기본 S-N 선도

4.1.1 수용능력
피로강도에 대한 용접된 강재 연결부 및 강재 모재의 수용능력은 구조상세에 적용된 응력범위와 파손에 이르는 일정 
진폭하중의 반복 횟수 사이에 관계를 형성해 주는 S-N 선도에 의하여 정의된다.

4.1.2 설계 S-N 선도
피로평가는 피로시험으로부터 획득한 S-N 선도의 사용을 기초로 한다. 설계 S-N 선도는 관련된 실험 자료에 대해 
생존확률 50 %에 해당하는 평균 S-N 선도 아래로 2개의 표준편차로서 나타낸다. 표 2 및 표 3에 주어진 설계 S-N 
선도는 생존확률 97.7 % 해당한다.

4.1.3 S-N 선도 적용범위
S-N 선도는 규정된 최소 항복응력 390 N/mm2 까지 연강 및 고장력강에서 적용 가능하다.

4.1.4 공기 중 환경
그림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공기 중 환경에서 기본 설계 선도는 다음과 같이 log(∆) 및 log(N) 사이의 선형관계로 
주어진다.log   log   ∙ log∆
log   log   log  .
 : 표 2에 주어진 평균 S-N 선도에 관련된 상수
 : 표 2에 주어진 설계 S-N 선도에 관련된 상수
 : 표 2에 주어진 log(N)의 표준편차∆ : 표 2에서 주어진 설계 S-N 선도에 관련된 주기 N = 107 에서의 응력범위 (N/mm2)

등급


m
표준편차  107 사이클에서

설계응력범위
2×106 사이클에서

설계응력범위

 log  log   ∆  N/mm2 N/mm2

B 2.343E15 15.3697 4.0 0.1821 1.01E15 100.2 149.9

C 1.082E14 14.0342 3.5 0.2041 4.23E13 78.2 123.9

D 3.988E12 12.6007 3.0 0.2095 1.52E12 53.4 91.3

표 2 : 공기 중 환경에서 기본 S-N 선도 자료

그림 3 : 공기 중 환경에서 기본 설계 S-N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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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부식환경
그림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부식환경에 대한 기본 설계 선도는 다음과 같이 log(∆) 및 log(N) 사이에 선형관계로 
주어진다.
log   log   log∆
 : 응력범위 ∆을 받을 때 파단에 이르는 예상 사이클 수
 : 표 3에서 주어진 설계 S-N 선도에 관련된 상수.

등급  m 2×106 사이클에서 설계응력범위 (N/mm2)

 5.05×1014 4.0 126.1

 2.12×1013 3.5 101.6

 7.60×1011 3.0 72.4

표 3 : 부식환경에서 기본 S-N 선도 자료

그림 4 : 부식환경에서 기본설계 S-N 선도

4.2 S-N 선도의 선택

4.2.1 용접이음
공기 중 환경에 노출된 용접이음의 피로평가에 대해 표 2에 정의된 S-N 선도 D가 이용된다. 부식환경에 대해 표 3
에 정의된 S-N 선도 가 이용된다.

4.2.2 모재 자유단
공기 중 환경에 노출된 자유단에서 모재의 피로평가에 대해 표 2에 정의된 S-N 선도 B 또는 C가 이용된다. 부식환
경에 대해 표 3에 정의된 S-N 선도  또는 가 이용된다.

4.2.3 표면처리계수
S-N 선도 C는 표 4의 표면처리계수에 따라 운항에 따른 부식, 쇠모 및 찢어짐에 의한 노치 발생의 가능성을 고려하
여 용접되지 않는 위치의 대부분에 적용한다.
쇠모, 부식 및 찢어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가 되는 경우 표 4와 같이 고품질 표면처리에 대하여 S-N 선도 B를 
적용할 수 있으며, 5절 [2]에 따른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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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구성, 피로균열위치 및 응력 방향 모서리 절단 절차 모서리 처리 표면처리 n   S-N 
선도

1

압연 또는 사출 판 및 단면, 
이음 없는 파이프, 표면 또는 
압연 결함 없음

N/A N/A 표면 또는 압연 
결함 없음 (1)(2) 0.0 0.94 B

2

절단 모서리 기계절단
(열 가공 절단, 
전단 모서리 

절단)

부드러운 그라인딩 
(Smooth 

grinding), 하중 
방향과 평행한 

방향의 홈 
(groove)에 의한 
챔퍼링(chamfere
d) 또는 둥글게 

가공된 절단 
모서리

균열 및 노치가 
없는 부드러운 

표면 (1)(2)
0.1 1.00 B

손상되거나 
둥글게 가공된 
절단 모서리

균열 및 노치가 
없는 부드러운 

표면 (1)(2)
0.1 1.07 B

모서리 처리 안함
균열 및 심각한 

노치가 없는 
표면(검사절차) 

(1)(2)

0.1 1.00 C

불꽃에 의한 수동 
열 절단 모서리 처리 안함

균열 및 심각한 
노치가 없는 

표면(검사절차) 
(1)(2)

0.1 1.24 C

(1) 고려되어야 하는 절단의 형상에 관한 응력증가.
(2) 5절 [2]에 따른 상세요소분할 해석.

표 4 : 용접되지 않은 이음 : 두께지수 및 표면처리계수

5. 피로손상계산

5.1 일반사항

5.1.1
설계 피로수명은 다른 하중조건 및 부식방지의 제한 때문에 시간 간격의 수로 구분된다.
부식방지(즉, 도장시스템)는 공기 중 환경에서 구조상세가 보호되는 것과 같이 제한된 기간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고 
가정한다. 표 5에 명시된 설계수명의 나머지 부분 동안 구조상세는 보호되지 않는다. 즉, 부식환경에 노출된다.

5.1.2
[5.2]에 주어진 요소 피로손상은 보호된 조건(즉, 공기 중 환경) 또는 보호되지 않은 조건(즉, 부식환경)의 특정 환경
조건에 관련된 특정 하중조건  동안 축적된 손상이다.
[5.3]에서 주어진 조합 피로손상은 공기 중 및 부식 환경시간에 대한 특정 하중조건 에 대해 축적된 손상의 조합
이다.
[5.4]에 주어진 전체 피로손상은 모든 하중조건에서 구해진 조합 피로손상의 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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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요소 피로손상

5.2.1
각 피로 하중조건 에 대한 요소 피로손상은 지배적인 하중상태에 대하여 구한 피로응력 범위를 근거로 하여 보호
된 공기 중 환경 및 보호되지 않은 부식환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독립적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ln 

∆  ∙ ∙ 
 : 설계수명 동안 선박에 의해 경험된 파도 주기의 총 수는 다음과 같다.

   ×      log
 : 적하 및 양하, 수리 등의 시간을 제외한 항해상태에서 시간을 고려한 계수로 다음과 같다.

   .
 : 1절 표 1에 주어진 각 하중조건에서 시간의 부분
∆  : 10-2의 초과 참조 확률수준에서 피로응력범위 (N/mm2)
 : 10-2의 초과 참조 확률수준에 상응하는 사이클 횟수로 다음과 같다.

   
 : Weibull 형상 변수로 다음과 같다.

   
 : 완전 감마 함수
 : 공기 중 환경에 대한 표 2 및 부식환경에 대한 표 3에서 주어진 설계 S-N 선도 상수
 : S-N 선도의 역경사의 변화를 고려하는 계수(m)로 다음과 같다.

• 공기 중 환경

   
    ∆ ∙  ∆   

   ∆  
∆   

• 부식환경  
 : 불완전 감마함수
∆ : 표 2에 주어진 N = 107 주기에서 설계 S-N 선도의 두 선분 교점에 상응하는 응력범위 (N/mm2)
∆ : S-N 선도의 역경사의 변화로 다음과 같다.

∆  
5.3 조합 피로손상

5.3.1
각 하중조건 에 대한 보호된 상태, 즉, 공기 중 환경 및 보호되지 않는 부식환경에서의 조합 피로손상은 다음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

       ∙
      ∙



    : [5.2.1]에 주어진 하중조건 에 대해 공기 중 환경의 요소 피로손상.
   : [5.2.1]에 계산된 하중조건 에 대해 부식환경의 요소 피로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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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이음 또는 구조상세의 위치 부식환경 시간 (년)

평형수 탱크 5

화물창 구역

0보이드 스페이스

이외의 구역

표 5 : 부식환경 시간 

5.4 전체 피로손상

5.4.1
모든 적용 가능한 하중조건에 대한 전체 피로손상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5.3]에 주어진 적용 가능한 하중조건에 대한 조합 피로손상.

5.5 피로수명 계산

5.5.1
피로수명,  는 다음과 같다.

  
 

 ≤   인 경우

    
   

 이외의 경우

  : 공기 중 환경에서 모든 하중조건에 대한 전체 피로손상은 다음과 같다.

   
    

  : 부식환경에서 모든 하중조건에 대한 전체 피로손상은 다음과 같다.

   
    

6. 용접 개선 방법

6.1 일반사항

6.1.1
용접 후 피로강도 개선 방법은 요구되는 피로수명을 달성하는 추가 수단으로 고려되며, 품질관리절차 및 3장 4절의 
부식방지에 영향을 받는다. 

6.1.2 용접 후처리의 장점에 대한 제한
용접 후처리 이점이 적용 가능한 구조상세에 대하여, 용접 후처리 효과가 제외된 고려하는 구조상세에 대하여 설계
단계에서 피로수명은  /1.47 이상이어야 한다.
비고 1:  가 25년 일 때, 계산된 용접 후처리 효과가 제외된 고려하는 구조상세에 대한 설계단계에서의 피로수명은 

17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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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조립 단계에서 용접 후처리 방법
조립 단계에서 피로강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본 편에서 고려된 하나의 기본적인 용접 후처리 방법은 용접 형상 통제 
및 절단자국의 그라인딩에 의한 결함 제거이다.

6.1.4 용접 토우
개선방법은 용접 토우에 적용된다. 즉, 용접 토우에서 일어나는 잠재적인 피로파손의 관점에서 용접의 피로수명을 증
가시키기 위함이다. 다른 위치에서 파손 시작의 가능성은 항상 고려되어야 한다. 용접 후처리를 적용함으로서 용접 
토우에서 루트로 파손이 이동된 경우, 이음의 전반적인 피로 성능의 상당한 개선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용접 루트에 
대한 개선은 용접 토우에 적용된 처리로부터 기대할 수 없다.
각 방법의 간략한 설명 및 얻을 수 있는 개선 정도는 [6.2]에서 주어진다.

6.1.5 용접 후처리를 위한 용접 유형
용접 개선이 계획될 때 12장 3절 [2.4]에 따라 최소 루트 면의 완전 또는 부분 용입용접은 용접 루트에서 균열 가능
성을 완화시키기거나 또는 제거하기 위해 이용되어야 한다.

6.2 용접 토우 절단자국에 대한 그라인딩

6.2.1
용접 토우에서 응력집중을 감소시키거나 결함을 제거하여 좋은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숫돌 연마 도구(burr 
grinding)를 사용하여 가공할 수 있다. (그림 5 참조) 침입, 언더컷, 및 콜드랩과 같은 결함을 제거하기 위해 용접 토
우에 인접한 재료는 제거되어야 한다. 그라인딩의 깊이는 눈에 보이는 언더컷의 바닥 아래로 0.5 mm 이어야 한다. 
절단자국에 대한 그라인딩의 전체 깊이는 2.0 mm와 가공된 판의 국부 총 두께의 7 % 중 작은 값 미만이어야 한다. 
이 요건을 따르지 않는 언더컷은 승인된 방법에 의해 수리되어야 한다.

6.2.2
작은 곡진 홈에 의한 해로운 노치 효과를 피하기 위하여, 그라인딩된 용접 토우에서 절단자국의 지름은 판 두께에 
비례하여 가공되어야 한다. 10.0에서 50.0 mm의 판 두께를 가지는 용접이음에 대하여, 지름은 10.0에서 25.0 mm 
범위에 있어야 한다. 홈의 루트 곡률의 결과는 0.25 _ 이상이어야 한다. 절단자국에 대한 그라인딩 후 용접 목
두께 및 각장은 승인된 도면에 나타난 규칙 요건 또는 증가된 용접 크기를 만족하여야 한다.
검사절차는 용접 토우 곡률, 절단자국에 대한 그라인딩 깊이 및 용접 토우 언더컷이 완전히 제거되는지의 검토를 포
함하여야 한다.

그림 5 : 그라인딩 용접 토우 형상의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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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피로 개선 계수

6.3.1
절단자국에 대한 그라인딩의 이점은 계수 1.3 (즉, 1.3의 유효 응력 범위의 감소)에 의해 피로강도가 증가하여 공기 
중의 손상을  까지 감소시키는 것이다.
 : 3절 [5.3.1]에 주어진 공기 중의 피로손상

6.4 적용

6.4.1
이 절에서 제공된 용접 후 개선 방법 및 피로 개선 계수의 적용은 다음 제한에 따라야 한다.

• [6.1.5]에 따르는 용접 유형.
• 용접 개선은 높은 주기의 피로조건 하에 구조상세의 피로강도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피로개선 계

수는 낮은 주기(즉,  ≤ ×일 때)의 피로조건에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서 N은 파손 수명 주기의 수이다.
•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피로 개선 계수는 6.0에서 50.0 mm 두께 강판의 용접 및 이음에 사용되어야 한

다.
• 피로 개선 계수는 종방향 단부 연결부를 제외한 용접된 횡방향 맛대기 용접, 용접된 T-연결 / 십자 용접 및 용

접된 종방향 부착 용접에 적용된다.
• 기계적인 손상의 영향이 있는 지역에 인접한 피로 개선은 적절히 보호된 경우 보장할 수 있다.
• 상호 비드 토우의 처리는 그림 6에 나타낸 것처럼 큰 다중 패스 용접에 대하여 요구된다.
• 조선소는 용접 후처리가 적용된 선박의 세부사항 및 위치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그림 6 : 용접면에서 상호 비드 토우를 제거하기 위한 용접 토우 절단자국에 대한 그라인딩의 범위

7. 공사

7.1 적용

7.1.1
일반적으로 구조상세에 대한 피로 성능은 조립정렬 및 용접 컨트롤을 포함하는 강화된 작업기준을 채택함으로써 개
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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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건조 상세에 대한 공사제어

7.2.1 조립 정렬 및 허용기준제어
건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조립 정렬상태는 구조상세에 대하여 피로 성능을 감소시키는 추가적인 응력집중을 유발할 
수 있다. 조선소는 12장 1절에 규정된 건조요건에 적합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7.2.2 용접형상 제어
양호하지 못한 용접형상은 추가적인 응력집중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용접 토우에서 좋은 형상 및 매끄러운 형
상 변화를 얻기 위하여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용접형상 제어(즉, 강화된 공사)는 취약한 용접 토우 위치 주위에서 
우리 선급에 의해 요구될 수 있다.
용접 노치 응력집중은 플랭크 각 및 용접 토우 반경의 직접 함수이다.
언급한 S-N 선도 유효성은 50 °의 최대 평균값의 용접 플랭크 각 및 0.5 mm의 최소 평균값의 용접 토우 반경을 
기본으로 한다. 용접상세는 계산된 피로수명을 고려하는 취약한 지역에 대한 승인을 위하여 제출하도록 요청될 수 
있다.

7.2.3 용접 후처리 방법
용접 후처리 방법은 [6]에 명시된 구조상세의 피로저항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설계단계에서 계산된 피로수명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처리에서 파생된 이점을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개구 모양의 개
선, 부드러운 브래킷 토우, 국부적인 두께 증가 또는 구조상세의 형상 변화와 같은 대안의 설계방법을 사용하여도 피
로수명이 합리적으로 달성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이러한 이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사안별로 우리 선급에 
의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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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간이 응력해석

기호

이 절에서 정의하지 않은 기호에 대하여는 1장 4절을 참조한다.
 : 4장 2절 [3.1] 규정한 동하중상태 HSM, FSM, BSR-P, BSR-S, BSP-P, BSP-S, OST-P 또는 OST-S를 

나타내는 아래첨자.
‘’는 동하중상태 HSM-1, FSM-1, BSR-1P, BSR-1S, BSP-1P, BSP-1S, OST-1P 또는 OST-1S를 나
타낸다.
‘’는 동하중상태 HSM-2, FSM-2, BSR-2P, BSR-2S, BSP-2P, BSP-2S, OST-2P 또는 OST-2S를 나
타낸다.

 : 하중조건을 나타내는 아래첨자
1절 [6.2]에 정의된 “만재적재”

 : 3장 7절에 정의된 보강재의 유효 굽힘 스팬(m)
 : 고려되는 종방향 위치에서 선체거더의 수직 순 관성 모멘트 (m4)
 : 고려되는 종방향 위치에서 선체거더의 수평 순 관성 모멘트 (m4)
 : 고려되는 하중 계산점의 횡방향 좌표 (m)
 : 고려하는 하중 계산점의 수직 좌표 (m)
 : 기선에서 수평 중립축까지의 거리 (m)
 : 1절 [5.1.2]에 정의된 조정계수
 : [5.2]에 주어진 축하중으로 인한 응력에 대한 기하하적 응력집중계수
 : [5.2]에 주어진 면내압력으로 인한 응력에 대한 기하하적 응력집중계수
 : [5.1]에 정의된 비대칭 보강재 형상으로 인한 응력집중계수

1. 일반사항

1.1 적용

1.1.1
이 절은 단순 응력평가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며 이 절차는 종통 보강재 단부 연결부의 피로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1.1.2
그림 1에 나타난 종 보강재 주위의 핫스폿 응력범위 및 핫스폿 평균응력은 다음의 위치에서 종 보강재의 플랜지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a) 횡방향 웨브 또는 늑판 이외의 위치
• 화물창의 횡격벽

     상대변위로 인한 추가적인 핫스폿 응력은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b) 횡방향 웨브 또는 늑판 위치

• 화물창의 횡격벽
     상대변위로 인한 추가적인 핫스폿 응력은 고려되어야 한다.
[5.1]에 따르는 비대칭 보강재 형상 및 [5.2]에 따르는 ‘A' 및 'B'점에서 보강재 단부 연결 형상으로 인한 응력 집중계
수가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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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정

1.2.1
다음 가정은 종보강재 단부 연결부에 대한 피로평가에 적용한다.

a) 핫스폿 응력은 다음을 근거로 한다.
• 공칭응력
• [5]에 주어진 응력집중계수
• 1절 [6]에 명시된 적재조건

b) 종보강재 단부 연결부 형태는 [5.2]에서 설명한다.

1.2.2
[5.2]에 주어진 단부 연결부는 축 및 면외하중을 받는 전형적인 이음부 형상을 기초로 한다. 구조상세가 표 3에 보인 
것과 다른 경우, 유한요소해석은 [5.3]에 따라 피로강도 관점에서 해당 상세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2. 핫스폿 응력

2.1 핫스폿 응력범위

2.1.1
하중조건 의 하중상태 에 대한 동하중으로 인한 핫스폿 응력범위는 다음 식을 따른다. (N/mm2)
∆                              ,    : [3.1.1]에 정의된 전체 선체 거더 파랑 굽힘 모멘트에 의한 응력 (N/mm2)
  ,    : [4.1.1]에 정의된 국부 동압력에 의한 응력 (N/mm2)
  ,    : [4.2.4]에 정의된 파랑에서 상대변위에 의한 응력 (N/mm2)

2.2 핫스폿 평균응력

2.2.1
하중조건 의 하중상태 에 대한 동하중으로 인한 핫스폿 응력범위는 다음 식을 따른다. (N/mm2)
                
하중조건 의 하중상태 에 대한 경우:
  : [3.2.1]에 정의된 정수중 선체거더 굽힘 모멘트에 의한 응력 (N/mm2)
  : [4.1.2]에 정의된 국부 정압력에 의한 응력 (N/mm2)
  : [4.2.6]에 정의된 정수중 상대변위에 의한 응력 (N/mm2)
   : 국부 동하중에 의한 평균응력 (N/mm2),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    : [4.1.1]에 정의된 국부 동압력에 의한 응력 (N/mm2)
   : 전체 파랑 굽힘 모멘트에 의한 평균응력 (N/mm²)로서 다음 식을 따른다.

         
  ,    : [3.1.1] 정의된 전체 파랑 굽힘 모멘트에 의한 응력 (N/m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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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체거더 응력

3.1 선체거더 파랑 굽힘 모멘트에 의한 응력

3.1.1
하중조건 의 하중상태  및 에 대한 선체거더 응력은 다음 식을 따른다. (N/mm2)

   ∙  
      

     

  :  및 에 동등한  에 의한 하중조건 에 대해 고려된 종방향 위치에서 선체거더 하중 계산점의 
4절에 정의된 고려하는 동하중상태의 수직 파랑 굽힘 모멘트 (kNm)

  :  및 에 동등한  에 의해 하중조건 에 대해 고려된 종방향 위치에서 선체거더 하중 계산점의 
4절에 정의된 고려하는 동하중상태의 수평 파랑 굽힘 모멘트 (kNm)

3.2 정수중 선체거더 굽힘 모멘트

3.2.1
하중조건 에서 정수중 굽힘 모멘트에 의한 선체거더 핫스폿 응력은 다음 식을 따른다. (N/mm2)

    
∙∙   ∙ ∙    

 : 고려된 종방향 위치의 선체거더 하중 계산점의 4장 4절에 정의된 허용 정수중 수직 굽힘 모멘트 (kNm)
  : 표 1에 정의된 허용 정수중 수직 굽힘 모멘트의 부분

하중조건  
적재상태 정수중 굽힘 모멘트

만재상태
평형수 탱크 - 만재

최대 호깅 모멘트 호깅 상태에서 0.9
평형수 탱크 - 공창

만재상태
평형수 탱크 - 만재

최소 호깅 모멘트 호깅 상태에서 0.1 1)

평형수 탱크 - 공창
1) min는 적하지침서에서 얻어진 최소 설계 호깅 모멘트이다. 만약, min가 0.1 보다 

큰 경우, min는 0.1 로 대체하여야 한다.

표 1 : 허용 정수중 수직 굽힘 모멘트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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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부 보강재 응력

4.1 보강재 굽힘으로 인한 응력

4.1.1 동압력에 의한 응력
하중조건 에 대한 하중상태  및 에서 국부 동압력에 의한 핫스폿 응력은 다음 식을 따른다. (N/mm2)

     
              

 
 

  : 하중조건 에 대한 하중상태  및 에서 4장 5절 [1.4]에 따른 스팬 중앙부의 동적 파랑압력 
(kN/m2)

  : 하중조건 에 대한 하중상태  및 에서 4장 6절 [1.1.1]에 따른 스팬 중앙부의 탱크 동적 액체압력 
(kN/m2)
보강재의 양 측면에 작용하는 압력(즉, 보강재의 부착판 또는 보강재 측에 작용)은 관련 하중조건이 있을 
경우, 동시에 고려될 수 있다.

,  : 압력 일반계수는 다음을 따른다.
   고려하는 압력이 보강재 측에 적용될 경우   상기 이외의 경우

 : 파랑압력의 비선형성에 대한 조정계수로 다음을 따른다.
      인 경우

   
      ≤ 인 경우

   
      ≤  인 경우

       ≤  인 경우

   
     ≤  인 경우

   
     ≤  인 경우

   
      ≤ 인 경우

     ≤ 인 경우
 : 4장 5절에 정의된 수선에서의 압력과 동일한 수두 (m)
 : 스팬 의 가까운 단부로부터 핫스폿까지의 거리 (m) (그림 1 참조)
 : 부착판의 유효폭 을 고려하여 계산된 고려하는 보강재의 순 단면계수 (cm3)
 : 스팬의 끝단부 및 단부 브래킷과 지지부재의 근처에서 규정된 부착판의 유효폭(mm)으로 다음을 따른다.

    ∙min

  ∙ 

   × ≥ 인 경우

     ×   ×  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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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핫스폿을 위한 xe 및 유효 스팬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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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정압력에 관한 응력
하중조건 에 대하여 국부 정압력에 의한 핫스폿 응력은 다음과 같다. (N/mm2)

    
         

   : 하중조건 에서 정적 외부압력 (kN/m2) (4장 5절 [1.2] 참조)
  : 하중조건 에서 정적 액체 탱크압력 (kN/m2) (4장 6절 [1.1.1] 참조)

양 측면에 작용하는 압력은 하중조건에서 관련된 경우 동시에 고려된다.
   : 압력 평균계수는 다음과 같다.

   고려하는 압력이 보강재 측에 적용될 경우
   상기 이외의 경우

4.2 상대변위에 의한 응력

4.2.1 일반사항
다음에 위치한 트랜스버스 웨브 또는 늑판에 부착된 종보강재 끝단 연결부에 대하여

• 화물창의 횡격벽,
상대변위로 인한 추가적인 핫스폿 응력은 고려되어야 한다.

4.2.2 상대변위의 정의
상대변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종부재에 대하여, 상대변위는 횡격벽에서의 종부재 변위 대비 첫 번째 선수(Fwd) 또는 선미(Aft) 트랜스버스 
특설늑골(또는 늑판)에서 종부재의 변위로 정의한다.

4.2.3 부호 규정
상대변위에 의한 핫스폿 지점(즉, 종부재의 플랜지)에서의 응력이 인장력인 경우, 상대변위의 부호는 양의 부호이다.

4.2.4 컨테이너선
하중조건 의 하중상태  및 에 대하여 상대변위에 의한 추가적인 핫스폿 응력은 [4.2.5]에 규정된 유한요소법
을 이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4.2.5 유한요소법으로부터 구해진 상대변위에 의한 응력
다음 절차는 상대변위에 의한 응력을 계산하기 위하여 7장 2절 [2]에 따른 화물창 모델을 기초로 한다. 두 지점 “a” 
및 “f”에 대해 하중조건 의 하중상태  및 에 대한 상대변위에 의한 응력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직접 계산하
여야 한다.

  


   위치 인경우
   위치 인경우        (N/mm2)

  : 그림 2에 나타난 위치를 표시하는 아래첨자
  : 그림 2에 나타난 횡격벽으로부터 후(Aft) 및 전(Fwd) 방향을 표시하는 아래첨자
 : 표 3에 정의된 점 "A" 또는 "B"에 상응하는 위치 "a" 또는 "f "의 굽힘에 의한 응력 집중계수
         : 하중조건 의 하중상태  및 에 있어서, 각각 횡격벽과 전

(Fwd) 및 후(Aft)의 트랜스버스 웨브 또는 늑판 사이의 상대변위로 인한 점 ‘a’ 및 ‘f’에서의 부가응력
(N/mm2)으로 각각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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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Fwd) 및 후(Aft) 종통재의 순 관성 모멘트 (cm4)
   : 전(Fwd) 및 후(Aft) 보강재의 순 단면계수 (cm3)
   : 전(Fwd) 및 후(Aft) 종통재의 스팬 (m) (그림 2 참조)
   : 각각   및  의 가까운 단부로부터 위치 “a” 또는 “f”에서의 핫스폿까지 거리(m) (그림 1 

참조)
     : 횡격벽과 전(Fwd) 및 후(Aft) 트랜스버스 웨브(또는 늑판) 사이의 부착판에 대한 수직방향의 상

대변위 (mm) (그림 2 참조)

그림 2 : 상대변위의 정의 (선측 종통재의 예)

4.2.6 정수중 상대변위에 의한 응력
횡격벽과 인접한 트랜스버스 웨브 또는 늑판 사이의 부착판에 대하여 수직방향의 상대변위로 인한 부가 핫스폿 응력
은 동적 국부응력  과 정적 국부응력   및 정압력을 고려한 동압력으로 대체하여, [4.2.4]의 절차에 따라 구하여
야 한다. (N/mm2)

5. 응력집중계수

5.1 비대칭 보강재

5.1.1
웨브 중앙부 두께 위치에서 계산된 면외하중 하에 조립 및 압연앵글 보강재의 비대칭 플랜지에 대한 응력집중계수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그림 3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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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립식 형상의 경우

  
 압연 앵글 형상의 경우

  : 플랜지 모서리부터 웨브 중심선까지 거리에 해당하는 보강재의 편심거리 (mm) (그림 4 참조)
 : 플랜지의 순 너비 (mm) (그림 4 참조)
 : 플랜지 순 두께 (mm) (그림 4 참조)
 : 면재를 포함한 보강재 높이 (mm) (그림 4 참조)
 : 웨브 순 두께 (mm) (그림 4 참조)
 : 웨브 순 높이 (mm) (그림 4 참조)
 : 부착판의 순 두께 (mm) (그림 4 참조)
 : 계수로써 다음과 같다.

  
  

 : 보강재 간격 s 와 동일한 부착판 폭을 가진 보강재의 순 단면계수 (cm3)

그림 3 : 대칭 및 비대칭 플랜지를 가진 보강재의 굽힘응력

그림 4 : 보강재 – 순 치수

5.1.2 벌브형상
벌브형상 계수는 등가의 조립식 형상을 이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그림 5 참조) 등가의 조립식 형상의 플랜지는 
벌브형상과 동일한 값(즉, 수직축 및 중립축 위치에 있어서 같은 단면적 및 관성 모멘트)을 가져야 한다.
등가 조립형상 치수의 HP 벌브 형상의 예는 표 2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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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 벌브형상 및 등가 조립형 형상

HP-구평강 총 두께의 등가 조립 플랜지

높이 (mm) 총 웨브 두께,  (mm)  (mm)  (mm)   (mm)

200 9 - 13  + 24.5 22.9 ( + 0.9)/2

220 9 - 13  + 27.6 25.4 ( + 1.0)/2

240 10 - 14  + 30.3 28.0 ( + 1.1)/2

260 10 - 14  + 33.0 30.6 ( + 1.3)/2

280 10 - 14  + 35.4 33.3 ( + 1.4)/2

300 11 - 16  + 38.4 35.9 ( + 1.5)/2

320 11 - 16  + 41.0 38.5 ( + 1.6)/2

340 12 - 17  + 43.3 41.3 ( + 1.7)/2

370 13 - 19  + 47.5 45.2 ( + 1.9)/2

400 14 - 19  + 51.7 49.1 ( + 2.1)/2

430 15 - 21  + 55.8 53.1 ( + 2.3)/2

표 2 : HP 등가 조립 형상 치수

5.2 종통 보강재 단부 연결부

5.2.1
축 및 면외하중을 받는 단부 연결부에 대한 응력집중계수  및  는 표 3에 주어진다. 소프트 토우에 대한 표 3에 
주어진 값은 토우 형상이 [5.2.5]에 주어진 요건을 만족할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또한, 면외하중에 대한 응력집중
계수  는 상대변형에 의한 응력에 대하여 이용되어야 한다.

5.2.2 이외의 연결 형식
표 3에 주어진 이외의 연결 형식이 있는 경우, 제안된 연결 종류에 대한 피로강도는 핫스폿 응력을 직접 구하기 위
해 5절에 규정된 매우 상세한 분할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거나 또는 [5.3]에 따른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한 응력집중계
수를 계산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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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겹침 연결
종통 보강재에 대한 종겹침 연결 형태(즉, 종통재의 웨브에 부착용접)는 화물창 구역에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5.2.4 웨브 보강재에 연결되지 않는 단부 보강재
다음에 인접한 위치에 웨브 보강재가 생략되거나 종방향 플랜지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 1.1 하방 선측외판.
• 선저.
• 1.1 하방 내측 선체 종격벽.
• 내저판.

다음의 사항이 요구된다.
• 그림 6에 정의된 완전한 칼라(Collar) (즉, 표 3의 연결형식 ID 31) 또는,
• 6절 [2.1]에 규정된 절단면(Cut-out)에 대한 상세설계.

6절 [2.2]에 주어진 컬러를 포함하는 1차 지지부재의 웨브판의 절단면(Cut-out) 주위의 핫스폿 응력을 기초로 한 유
한요소해석을 이용하여 피로가 평가 될 경우, 6절 [2.1]에 주어진 절단면(Cut-out)과 동일함이 인정될 수 있다.

그림 6 : 완전한 칼라

5.2.5 웨브 보강재 및 이면 브래킷의 소프트 토우
웨브 보강재 및 이면 브래킷의 토우 형상 단부 연결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
 ≤ 
 ≤max  : 토우의 각 (그림 7 참조)
 : 토우의 높이 (mm) (그림 7 참조)
 : 브래킷의 총 두께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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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권장 상세설계
소프트 토우 및 이면 브래킷을 가진 종방향 단부 연결부에 대한 권장 상세설계는 그림 7에서 주어진다.

그림 7 : 소프트 토우 및 이면 브래킷에 대한 상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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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연결형식 (2)(3) A 점 B 점   

1(1)

1.28 ≤ 인 경우
1.36   ≤ 인 
경우
1.45  인 경우

1.40 ≤ 인 경우
1.50   ≤ 인 
경우
1.60   인 경우

1.28 ≤ 인 경우
1.36   ≤ 인 
경우
1.45   인 경우

1.60

2(1)

1.28 ≤ 인 경우
1.36   ≤ 인 
경우
1.45  인 경우

1.40 ≤ 인 경우
1.50   ≤ 인 
경우
1.60   인 경우

1.14 ≤ 인 경우
1.24   ≤ 인 
경우
1.34  인 경우

1.27

3 1.28 1.34 1.52 1.67

4 1.28 1.34 1.34 1.34

5 1.28 1.34 1.28 1.34

6 1.52 1.67 1.34 1.34

7 1.52 1.67 1.52 1.67

표 3 : 응력집중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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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연결형식 (2)(3) A 점 B 점   

8 1.52 1.67 1.52 1.67

9 1.52 1.67 1.28 1.34

10 1.52 1.67 1.52 1.67

11 1.28 1.34 1.52 1.67

12 1.52 1.67 1.28 1.34

13 1.52 1.67 1.52 1.67

14 1.52 1.67 1.34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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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연결형식 (2)(3) A 점 B 점   

15 1.52 1.67 1.52 1.67

16 1.52 1.67 1.28 1.34

17 1.28 1.34 1.52 1.67

18 1.28 1.34 1.34 1.34

19 1.28 1.34 1.28 1.34

20 1.28 1.34 1.52 1.67

21 1.28 1.34 1.52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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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연결형식 (2)(3) A 점 B 점   

22 1.28 1.34 1.34 1.34

23 1.28 1.34 1.28 1.34

24 1.28 1.34 1.52 1.67

25(1)

1.28 ≤ 인 경우
1.36   ≤ 인 
경우
1.45  인 경우

1.40 ≤ 인 경우
1.50   ≤ 인 
경우
1.60   인 경우

1.14 ≤ 인 경우
1.24   ≤ 인 
경우
1.34  인 경우

1.25 ≤ 인 경우
1.36   ≤ 인 
경우
1.47  인 경우

26 1.28 1.34 1.34 1.47

27 1.52 1.67 1.34 1.47

28 1.52 1.67 1.34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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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대안설계

5.3.1 대안설계의 응력집중계수 유도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경우, 대안설계에 대한 기하학적 응력집중계수는 5절에 주어진 절차에 따라 매우 상세한 분할 
유한요소해석에 의해 계산되어야 한다. 매우 상세한 분할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한 보강재 단부 연결부에 대하여 기하
학적 응력집중계수를 구하기 위한 추가요건은 아래와 같이 주어진다.

a) 유한요소 모델범위: 유한요소 모델범위(그림 8 참조)는 중앙늑골에 위치한 고려된 상세를 가진 종보강재 방향
으로 최소한 4개의 특설늑골 간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같은 종류의 단부 연결부는 모든 특설늑골에서 모델링이 
되어야한다. 횡방향에 대하여 모델은 한 개의 보강재 간격으로 제한될 수 있다.

b) 하중 적용: 일반적으로 두 개의 하중상태가 고려되어야 한다.
• 모델 끝단에서 적용된 강제변위에 의한 축 하중 및
• 외판에 적용된 단위 압력 하중에 의한 면외하중

번호 연결형식 (2)(3) A 점 B 점   

29 1.28 1.34 1.34 1.47

30 1.28 1.34 1.34 1.47

31(4) 1.13 1.20 1.13 1.20

32
(4)(5)(6) 1.13 1.14 N/A N/A

(1) 부착물 길이, d(mm)는 스캘럽의 공제 없이 종보강재 플랜지에 용접된 부착물의 길이로 정의한다.
(2) 종보강재가 평강이고 웨브 보강재 / 브래킷이 평강 보강재에 용접된 경우, 표의 응력집중계수는 1.12를 곱하여야 한

다. 이것은 웨브 보강재 / 브래킷의 두께가 평강 두께의 0.7배를 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규정은 보강재 플랜지의 
단부와 웨브 보강재 / 브래킷 사이의 간격이 8.0 mm 미만의 경우 비대칭 형강(구평강(bulb) 또는 앵글 같이 간격이 
8.0 mm 미만인 형강)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3) 겹침이음 / 부착물을 가진 설계 ([5.2.3] 참조)
(4) 웨브 보강재가 생략되거나 종보강재 플랜지에 연결되지 않은 경우의 상세는 번호 31 및 32를 참조한다. ([5.2.4] 참

조)
(5) 컬러 및 / 또는 웨브판이 플랜지에 용접되지 않은 번호 32의 연결 형식의 경우, 슬롯 모양에 상관없이 이 표의 응력

집중계수가 사용되어야 한다.
(6) 피로평가 지점 ‘A'는 보강재 웨브와 횡특설늑골 또는 러그판 사이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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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경계 조건:
• 대칭조건은 판 플랜지의 종방향 절단위치, 특설늑골 및 웨브 보강재 상단에서 횡방향 및 수직방향 절단위치에 

적용된다.
• 면외압력 하중: 모델은 전 및 후단 양쪽의 모든 자유도에서 고정되어야 한다.
• 축 하중: 모델은 강제 축 변위가 전단에 적용되는 경우 모델 후단의 종방향 변위에 대하여 또는 이와 반대의 

경우에 고정되어야 한다.
d) 유한요소 분할 밀도: 고려하는 핫스폿의 위치에서 요소 크기는 보강재 플랜지의 두께 또는 보강재의 종류에 따

라 10.0 mm이어야 한다. 모델의 남아 있는 부분에서 요소 크기는 이어야 한다. 여기서, s 는 보강재 간격
을 말한다.

그림 8 : 기하학적 응력집중계수를 구하기 위한 매우 상세한 분할 유한요소 모델 
(면재를 갖는 보강재의 예)

상기에 규정된 2가지 하중상태에 대하여, 응력집중계수는 다음을 따른다.
• 축하중 상태:

 


• 굽힘하중 상태:

 


 : 축하중에 대한 보강재 플랜지에서의 핫스폿 응력 (N/mm2)
 : 유한요소 계산에 적용된 축하중에 대하여 [3.1]을 따르는 보강재 플랜지에서 계산된 공칭 축응력 

(N/mm2)
 : 단위 압력 하중에 대한 보강재 플랜지에서 결정된 핫스폿 응력 (N/mm2)
 : 유한요소 계산에 적용된 단위 압력 하중에 대하여 핫스폿 주위에서 [4.1]을 따르는 보강재 플랜지에서 계

산된 공칭 굽힙응력 (N/mm2)
대안 설계에 대한 응력집중계수의 유도는 문서화되어야 하고 우리 선급에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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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유한요소 응력해석

1. 일반사항

1.1 적용

1.1.1
이 절은 유한요소 응력해석에 의한 피로평가에 적용된다. 이 방법은 핫스폿 응력 접근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 요건은 
용접 및 용접되지 않는 핫스폿 모두에 대해 주어진다. 핫스폿 응력은 용접이음의 구조상세에 의한 구조적 불연속을 
고려하지만 용접 토우의 노치 효과는 제외한다.

1.1.2
핫스폿 응력은 일반적으로 구조 표현에 사용한 유한요소 모델 및 핫스폿 응력을 계산하기 위한 절차에 크게 의존한
다. 핫스폿 응력에 기초한 유한요소 계산을 위하여 이 절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은 적용될 수 없다.

1.1.3
‘a’ 및 ‘b’에 표기된 2가지 종류의 핫스폿은 표 1에 설명된다. 이는 판에서 위치 및 용접 토우에서 방위에 따라 정의
된다. (그림 1 참조)

종류 설명

a 판 표면의 용접 토우에서 핫스폿

b 판 끝단 주위의 용접 토우에서 핫스폿

표 1 : 핫스폿의 종류

그림 1 : 핫스폿의 종류

1.1.4
용접 상세에 대하여 용접 토우에서 핫스폿 응력의 계산 방법은 웨브 보강 십자이음을 제외하고 [3.1]에 주어진다. 용
접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국부응력의 계산에 대한 방법은 [3.2]에 주어진다.

1.1.5
횡격벽과 내저판 연결부 및 수평 스트링거 힐과 같은 웨브 보강된 십자이음에서 핫스폿 응력의 계산에 대한 방법은 
[4]에 주어진다.

1.1.6
[5]에 주어진 단순 연결부에 대하여, 핫스폿 응력방법의 제한적 특성에 주의하여야 한다.



14 편 컨테이너선 구조규칙
 9 장 피로 14 편 9 장 5 절

416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2. 유한요소 모델링

2.1 일반사항

2.1.1
피로평가에 대한 핫스폿 응력의 평가는 높은 응력집중 위치 주위에서 매우 상세한 분할 요소 사용이 요구된다. 이러
한 매우 상세한 분할 구역은 전체 모델에 포함된다(그림 2 참조). 화물창의 성긴(coarse) 분할 요소는 7장 2절 [2.4]
에 따라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대신하여 매우 상세한 분할 유한해석은 화물창의 전체 모델로부터 구한 경계조건을 
적용하여 매우 상세한 분할 구역을 가진 분할된 국부 유한요소 모델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2.1.2 부식모델
피로평가를 위하여 이용된 매우 상세한 분할 요소 모델은 1절 [5.1]에 따라 총 두께 을 이용하여 만들어져야 한다.

2.1.3 별도의 국부 유한요소 모델
별도의 국부 유한요소 모델을 이용하는 경우, 계산된 응력이 설정된 경계조건 및 적용하중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
지 않도록 국부모델의 범위를 잡아야 한다. 상세 분할 요소 모델의 경계는 가능한 화물창 모델에서 거더, 스트링거 
및 늑판과 같은 인접한 1차 지지부재이어야 한다. 국부모델의 경계에서 횡방향 특설늑골 스트링거판 및 거더는 국부
모델에서 나타낼 필요가 없다.

2.1.4
‘a’ 형식 핫스폿에 대한 핫스폿 응력의 평가는  × 의 분할 크기를 갖는 셀 요소에 기초하여야 하며, 여기서 은 
고려된 핫스폿에 인접한 판의 총 두께이다. ‘b’ 형식 핫스폿에 대한 핫스폿 응력의 평가는 10×10 mm의 분할 크기
를 갖는 셀 요소에 기초하여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분할 크기는 매우 상세한 분할 요소 구역 내에 유지하여야 하며 
피로 핫스폿 위치로부터 모든 방향으로 최소한 10개의 요소에 걸쳐 확장하여야 한다. 성긴 분할과 매우 상세한 분할 
구역 사이에서 요소의 전환은 점차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허용할 수 있는 분할 품질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
환 분할 요소는 작은 요소로부터 큰 요소로 점진적인 전환을 가진 일정한 모양의 분할을 가져야 한다. 해치코밍과 
갑판에 인접한 분할 전환의 예는 그림 3에 나타난다.

2.1.5
매우 상세한 분할 요소 영역에서는, 굽힘 및 막 특성을 갖는 4절점 셀 요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4절점 요소는 면내
응력이 완전한 선형이어야 하고, 요소의 순수 면내 굽힘은 정확히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응력 구배가 심한 경우, 8
절점 박판 셀 요소가 실행 가능하다면 사용하여야 한다. 셀 요소는 판의 중립면에 나타내야 한다. 실적용을 위하여, 
서로 다른 두께를 연결하는 판들은 그 중심선이 일치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즉, 두께 변화 위치에서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용접부 기하학적 형상과 구조적 불일치에 대한 모델링은 요구되지 않는다.

2.1.6
매우 상세한 분할 요소 영역에 근접한 모든 구조는 쉘 요소로 명확히 모델링 하여야 한다. 가능하다면 삼각형 요소
는 피하여야 한다. 극단적인 종횡비(예를 들어 3을 초과하는 종횡비) 및 찌그러진 요소(예를 들어 요소의 모서리 각
이 60 ° 미만 또는 120 ° 초과)의 사용을 피하여야 한다.

2.1.7
특설늑골에서 보강재 연결부를 위한 절단면(cut-out), 판의 단부 및 해치 코너부와 같은 자유단에서 응력평가를 해
야 하는 경우, 요구하는 국부단부 응력 값을 구하기 위해 인접한 판 두께와 같은 깊이 및 무시할 수 있는 너비를 갖
는 보 요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 해치코밍 및 갑판

2.2.1
[2.1]의 일반적인 요건 이외에도 이 절에서 모델링 요건은 해치코밍 / 갑판의 모델링에 적용 가능하다. 피로해석에 대
한 해치코밍 / 갑판의 선택은 화물창 유한요소해석으로부터 나타낸 응력수준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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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분리된 국부 유한요소 모델을 이용하는 경우, 최소 범위는 다음에 따른다.

a) 횡방향으로 선박의 반 폭 이상
b) 길이방향으로 고려한 해치코밍 / 갑판이 위치한 화물창의 중심점으로부터 인접한 화물창 및 고려된 해치코너 /

해치코밍 단부 브래킷에서 가장 가까운 화물창의 중심까지
c) 수직방향으로 코밍의 상판에서 사이드 스트링거와 내측 선각의 교차부까지

2.2.3
해치코밍 및 갑판은 막 및 굽힘 특성 모두를 가지는 셀 유한요소에 의하여 나타내야 한다. 그림 4는  ×  분할 
크기를 가지는 매우 상세한 분할 구역의 해치코밍 및 갑판의 전형적인 유한요소 모델을 보여준다.

2.2.4
유한요소 분할 개선의 수준은 해치코너 형상으로 인한 응력집중을 핫스폿 응력에 포함하여야 한다. 해치코밍 및 갑
판의 단부가 평가되어야 한다. 갑판에서 해치코밍 단부 브래킷 및 용접된 토우 연결부의 브래킷의 자유단 또한 평가
되어야 한다. 요구되는 국부단 응력 값([2.1.7] 참조)을 구하기 위하여, 해치 개구 코너 판의 단부 또는 해치코밍 단부 
브래킷의 자유단에는 인접한 판 두께 및 무시할 수 있는 너비와 같은 깊이를 갖는 보 요소를 이용하여야 한다.

2.2.5
특히 고려하는 부분의 국부 구조형상을 나타내야 한다. 해치코너 지역은 단부에서 국부응력을 포함하기 위한 충분히 
작은 크기의 요소를 이용하여 분할되어야 한다. 둥근 모서리에 대한 창구 곡률 판의 반경을 표현하기 위하여 일반적
으로 90도 호(Arc)에서 최소 15개의 요소를 이용하여야 한다.(그림 5 참조) 타원형 또는 포물선 코너에 대해, 최소 
15개의 요소를 안쪽 곡률 단부에서 반 장축의 종방향 거리의 절반에 위치한 단부의 점까지 이용하여야 한다. 해치코
너의 타원형 단부에서 전체 20개의 요소를 이용하여야 한다.(그림 6 참조) 그러나 곡률의 자유단에 따른 요소 단부 
치수는 나타낸 판의 두께 이상이어야 하며 나타낸 판의 두께는 5배 이하여야 한다. 실용적인 분할 고려가 필요한 경
우를 제외하고, 이상적인 높이는 브래킷 판 이상 유지되어야 하고 스트링거 판, 갑판 및 코밍으로 확장하여야 한다. 
분할 전환은 브래킷 토우에 근접하게 배열되지 않아야 한다.

2.3 경계조건

2.3.1 화물창 모델
화물창 모델의 단부에 적용된 경계조건은 7장 2절 [2.5]에 따른다.

2.3.2 분리된 국부 유한요소 모델
핫스폿 응력범위를 평가하기 위하여 분리된 국부 유한요소 모델이 이용되는 경우, 경계조건 및 하중적용은 7장 3절 
[4.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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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화물창 모델에 직접 포함된 매우 상세한 분할 지역

그림 3 : 성긴(coarse)분할과 매우 상세한 분할 사이의 변환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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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 매우 상세한 분할 구역,  ×  분할의 갑판 및 해치코밍의 국부 유한요소 모델

그림 5 : 둥근 해치코너에 대한 분할밀도

그림 6 : 타원형 해치코너에 대한 분할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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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웨브 보강된 십자형 이음 이외의 상세에 대한 핫스폿 응력

3.1 용접상세

3.1.1
핫스폿 ‘a’ 종류에 대해 구조 핫스폿 응력,  은  ×  분할 밀도를 가지는 유한요소해석으로부터 계산하며 다음
의 식으로 구할 수 있다.
  ∙ 
 : 표면 주응력 (N/mm2), 교차점으로부터 의 위치에서 계측
 : 용접 토우 주변의 판 총 두께 (mm)
‘a’ 종류 핫스폿이 웨브 보강된 십자이음으로서 분류된 구조상세에 [4.2]의 응력이 적용되어야 한다.
‘b’ 종류 핫스폿에 대해 응력분포는 판 두께에 의존되지 않으며, 즉, 구조 핫스폿 응력,  은 분할 밀도 10×10
mm의 유한요소해석으로부터 파생되며 다음의 식으로 구할 수 있다.
  ∙ 
 : 표면 주응력(N/mm2), 5.0 mm의 용접 토우로부터 절대적인 거리에서 계측

3.1.2 응력계측방법
요소 종류에 따라서 다음 응력 계측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 4절점 셀 요소:
중심점에서 요소 표면 응력 구성은 ‘a’ 종류 핫스폿에 대한 교선으로부터  거리에 위치한 응력 계측점
에서 하중상태 ‘’ 및 ‘’에 대한 응력 구성을 결정하기 위해 선 A-A(그림 7 참조)에서 선형으로 추정된
다. 2개 주 핫스폿 응력 범위는 선 A-A의 각 측면(side L 및 side R)으로부터 계산된 응력 구성 텐서 차
이(하중 상태 ‘’ 및 ‘’ 사이)로부터 응력 계측점에서 결정된다. 요소 좌표계의 방향 x 및 주 핫스폿 응력 
범위 좌표계의 주방향  사이에 각 는 결정되어야 한다.

• 8절점 셀 요소:
8절점 요소 종류를 사용하는  ×  요소 분할과 함께 요소 중간부분 절점은 핫스폿 ‘a’ 종류에 대해  거리에 선 A-A에서 위치한다. 이 절점은 응력 계측점과 일치한다. 하중상태 ‘’ 및 ‘’에 대한 요소 
표면 응력 구성은 선 A-A(그림 8 참조)의 각 측면(side L, side R)에 위치한 각 인접한 요소 내에 외삽법 
없이 직접 이용해야 한다. 두 개의 주 핫스폿 응력 범위는 선 A-A의 각 측면으로부터 계산된 응력 구성 
텐서 차이(하중 상태 ‘’ 및 ‘’ 사이)로부터 응력 계측 점에서 결정된다. 요소 좌표계의 방향 x 및 주 핫
스폿 응력 범위 좌표계의 주방향  사이에 각 는 결정되어야 한다.

‘b’ 종류 핫스폿의 피로평가에 대해, 보 요소는 피로응력 범위를 나타내기 위해 이용된다. 응력범위는 보 요소에서 축 
및 굽힘응력에 기초한다. 면내 너비는 무시할 수 있는 반면에 보 요소는 연결판 두께와 같은 너비를 가져야 한다.

그림 7 : 4 절점 요소에 대한 응력 계측 및 핫스폿 응력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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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 8 절점 요소에 대한 응력계측 및 핫스폿 응력의 결정

3.1.3
위의 계측 절차는 요소 표면응력을 기초로 한다. 일반적으로 유한요소 소프트웨어에서 요소응력은 요소 내부에 위치
한 가우스 적분법에서 계산된다. 유한요소 소프트웨어에서 실행된 요소 종류의 고려하는 요소 중앙점 또는 요소 끝
단의 표면에서 고려된 응력 계측점에서 실제 응력을 결정하기 위해 몇 차례 보간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3.2 모재

3.2.1
자유 판 단부에서 피로평가에 대하여, 보 요소는 피로응력 범위를 구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면내 너비는 무시할 
수 있는 반면에 보 요소는 연결판 두께와 같은 너비를 가져야 한다.

4. 웨브-보강된 십자이음에 대한 핫스폿 응력

4.1 적용

4.1.1
다음 구조상세는 웨브-보강된 십자이음으로서 고려된다.

a) 수평 스트링거의 힐 (그림 9 참조)
b) 종격벽-내저판 연결부
c) 횡격벽-내저판 연결부

웨브 보강된 십자이음과 관련된 핫스폿의 두 가지 종류는 평가되어야 한다.
• 웨브 보강된 십자이음의 플랜지에서의 핫스폿
• 웨브 보강된 십자이음의 웨브 주위의 핫스폿

4.1.2
웨브-보강된 십자이음의 플랜지에서의 핫스폿을 계산하기 위한 절차는 [4.2]에 따른다.

4.1.3
웨브-보강된 십자이음의 웨브 주위의 핫스폿을 계산하기 위한 절차는 [4.3]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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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 웨브-보강된 십자이음

4.2 플랜지에서 핫스폿 응력의 계산

4.2.1
웨브 보강된 십자이음의 플랜지에서 핫스폿 응력에 대하여, 표면 주응력은 고려된 부재와 인접 부재 사이의 교차 선
으로부터 실제 용접 토우 위치까지 이동된 지점에서 계측되어야 하며, 1.12가 곱해져야 한다. 교차 선은 중심선에 
일치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십자이음의 중간 두께를 나타낸다.
핫스폿 응력은 다음에 따른다. (N/mm2)
    : 이동된 응력 계측점에서의 표면 주응력 (N/mm2)
교차 선으로부터 떨어진 이동된 응력 계측점은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 1번 판의 총 두께 (mm) (그림 10 참조)
 : 확장된 필렛용접의 각장 (mm), 다만,  이하이어야 한다. (그림 10 참조)

4.2.2
이동된 지점에서 응력은 다음 식에 따라 계산되며 그림 11에 나타나 있다.
      ∙      ∙
    : 이동된 지점에서의 굽힘응력(N/mm2)으로서 다음과 같다.

            :  위치에서 전체 표면응력(N/mm2) (막응력 및 굽힘응력 포함)
  :  위치에서 막응력(N/mm2)
 : 판 각의 핫스폿 응력 수정계수로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   인 경우,

   
  

 
•   인 경우,

   
 

 
•   인 경우,

   
 

 
 : 웨브 보강된 십자이음을 형성하는 판 사이의 각 (그림 11 참조)



14 편 컨테이너선 구조규칙
 9 장 피로 14 편 9 장 5 절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423

주어진 각도 중간의 연결에 대한 수정계수는 상기 값의 선형보간에 기초로 하여 파생되어야 한다. 계산된 핫스폿 응
력은 3절 [4.2]에 따른 용접 토우 연결부에 대한 핫스폿 S-N 곡선과 연관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그림 10 : 웨브 보강된 십자이음부의 기하하적 변수

그림 11 : 웨브 보강된 십자이음부에서 핫스폿 응력의 계산에 대한 절차

그림 12 : 웨브 보강된 십자이음부에 대한 응력 계측점 결정

4.2.3
선 A-A 왼쪽 및 오른쪽의 2개 첫 번째 요소의 중심점에서의 표면 주응력은 평균값으로 웨브 위치(선 A-A) 주위의 
표면 주응력으로 취해진다. 그림 12에 나타난 에 위치한 응력 계측점에서의 핫스폿 주응력을 결정하기 위하여, 
하중상태 ‘' 및 ’'에 대한 표면 주응력은 선 A-A를 따라 선형보간 한다. 2개의 주 핫스폿 응력 범위는 하중상태 
‘' 및 ’'사이의 응력 계측점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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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웨브에서 핫스폿 응력의 계산

4.3.1
그림 13에 나타난 웨브 주위에 위치한 핫스폿은 그림 13에 표현된 수직 및 수평 요소 교선으로부터  거리 떨어
진 교선에서 최대 표면 주응력에서 정의된 핫스폿을 가지고 검토되어야 한다. 교선은 중간 정렬선으로 가정되는 십
자이음의 중간 두께에서 취해진다. 핫스폿 응력은 다음과 같다. (N/mm2)
   :   거리 떨어진 교차 선에서 최대 표면 주응력 (N/mm2)
교차 떨어진 지점의 응력 계측점은 다음과 같다.

  
 : 웨브 총 두께 (mm), (그림 13 참조)
 : 연장된 필릿용접 각장 (mm)

  min ,  : 수직 및 수평 용접선의 각장(mm), (그림 13 참조)

그림 13 : 웨브 주위의 핫스폿

5. 핫스폿 응력접근의 제한

5.1 핫스폿 응력접근의 적용

5.1.1
1절 [2.3.1]에 주어진 핫스폿 응력 접근은 그림 14의 방향 I에서 응력 흐름이 고려되는 경우, 단순 십자이음 및 단순 
T-이음에 적용 가능하지 않다. 핫스폿 위치 ‘c’(방향 I)에서 용접에 법선 방향의 응력에 대하여, 쉘 모델에서 한 면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처럼 횡방향 판으로의 응력 흐름은 존재하지 않으나, 이는 핫스폿 위치 ‘a’에 면내 방향(방향 II)
에 대한 응력을 유도한다.
그림 1에 나타난 횡방향 판 뒷면에 브래킷이 시공될 경우, 횡방향 판에 법선 방향 강성, 횡방향 판으로 흐르는 응력, 
핫스폿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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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단순 십자이음 및 단순 T-이음에 대한 ‘c’ 위치의 핫스폿 응력은 [3.1]에 주어진 응력 계측 절차와 기하학적 응력집
중 계수 1.3을 곱하여 결정되며, 다음과 같다. (N/mm2)
   ∙ 

그림 14 : 직각으로 작용하는 면내 하중 하에서 용접된 부착판의 체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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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상세설계 기준

기호

이 절에 정의하지 않은 기호에 대하여는 1장 4절을 참조한다.

1. 일반사항

1.1 목적

1.1.1
설계기준은 다음 관점을 고려하여 구조설계 과정에서 초기 단계에 피로저항 상세설계를 제공한다.

• 피로설계 원리의 적용
• 건조허용 및 다른 실용성 고려
• 운항 경험 및 피로성능

1.1.2
설계기준은 다음 단계에 따라 선박 구조상세의 설계에 적용한다.

• 선체 구조 내에 잠재적인 취약 구역 강조
• 각 취약한 구조상세에 대한 피로 핫스폿 위치의 식별
• 적합한 해결책을 선택함으로서 대체할 수 있는 개선된 형상의 세트 제공
• 기하학적인 형상, 치수, 용접 요건 및 건조 허용에서의 요건
• 용접 토우 그라인딩과 같은 피로수명 개선의 제작 방법

1.2 적용

1.2.1
이 절에서 설명된 구조상세는 주어진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되어야 하며, 그 외 상세설계 형상은 만족할만한 피로성
능의 검증을 통하여 인정될 수 있다.

2. 보강재 - 늑골 연결부

2.1 설계 기준 A

2.1.1
웨브 보강재가 생략되거나 종방향에 연결되지 않는 경우, 절단(cut out)에 대한 설계는 다음 부재에 대하여 타이트 
컬러(tight collar) 또는 개선된 설계 기준 “A”(표 1 참조) 또는 대등한 설계가 권장된다.

•  하방 선측외판
• 선저
•  하방 내측 선체 종격벽
• 내저판

표 1의 설계 기준과 다른 설계의 경우, 예를 들어 [2.2]에 따른 유한요소해석을 사용하여 피로성능을 검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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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브 보강재가 생략되거나 종방향 플랜지가 연결되지 않는 경우, 횡방향 웨브에서 종방향에 대한 절단(cut out).

설계 기준 A

1 2

3 4

비고 1: ‘*’ 표시의 소프트 토우는 용접으로부터 곡진 부분까지 부드럽게 전환하고 용접 각장에 알맞도록 필요한 
치수로 하여야 한다. 최대 15.0 mm 또는 횡방향 웨브 / 컬러 판 / 러그판의 두께 중 큰 값.

비고 2: 치수 1 및 4는 허용되는 겹친 러그판을 보여준다.

취약 위치 높은 응력 집중을 가지는 절단 주위의 위치 및 용접단부에 인접한 위치

상세설계기준 용접이음에 의해 전달된 전단 하중 및 국부 압력 하중에 의한 횡방향 웨브에서 높은 응력 집중을 피
하기 위한 개선된 슬롯 현상

조립편차 IACS Recommendation No. 47에 따른 모든 연결부재의 정렬 및 절단의 정확한 치수 통제 확보

용접기준 횡방향 웨브와 종방향 보강재 웨브의 연결부 주위에 노치 또는 언더컷이 없는 둘러치는 용접

표 1 : 설계 기준 A - 보강재-늑골 연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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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그림 1에 나타낸 것과 다른 설계는 만족스러운 피로성능의 검증을 조건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상대적인 
유한요소해석을 이용) 상대적인 유한요소해석은 그림 1에 주어진 다음 모델링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그림 1 : 등가 설계의 검증에 대한 유한요소 모델

2.2 보강재 - 늑골 연결부의 등가 설계

2.2.1
[2.1]에 보강재-늑골 연결부에 대한 요구된 설계를 따르지 않을 경우, 대안설계는 설계 기준 “A”와 같은 등가 피로강
도 또는 만족스러운 피로성능을 가지는 것이 검증되어야 한다. 대안설계는 [2.2.2]부터 [2.2.5]까지 주어진 절차를 따
라 검증되어야 하며, 그 결과의 문서를 우리 선급에 제출하여야 한다.

2.2.2
[2.2.3] 및 [2.2.4]의 절차는 횡방향 링(즉, 이중저 및 이중선측)에서 모든 위치에 대하여 대안설계가 등가 피로강도를 
가지는 것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공된다. 대안설계 및 요구된 설계의 핫스폿 응력은 절단에 인접한 취약한 핫스폿에
서 비교되어야 한다. 취약한 핫스폿은 상세설계에 의존하며 우리 선급의 동의하에 선택되어야 한다. 핫스폿 응력은 5
절 [3.1] 및 [3.2]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 자유단에서 용접 핫스폿은 ‘b’ 종류의 핫스폿으로 분류됨을 유의하여야 한
다. 검토를 위한 전형적인 핫스폿의 예는 2절 [2]와 같다.

2.2.3
매우 상세한 유한요소 모델은 이중선측 또는 이중선저에 인접한 거동을 해석하기 위하여 작성된다. 모델은 단면에서 
3개 보강재의 범위를 가져야 한다. (즉, 전 / 후 방향 모두에서 4개 보강재 간격 및 종방향 범위는 늑골의 1/2이다.) 
전형적인 모델은 그림 1에서 나타낸다. 접근용 개구는 모델에서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러그 또는 특설늑골과 종방향 
보강재 웨브 연결부, 특설늑골에서 러그 및 절단의 특설늑골 및 자유단에서 러그의 연결부는 판의 총 두께 크기
( × )의 요소로 모델링 되어야 한다. 판의 총 두께 크기의 분할은 모든 방향에서 최소한 5개 요소를 연장하여야 
한다. 이 지역 외의 분할 크기는 5절 [2]의 요건에 따라 점차 증가되어야 한다. 겹침 러그판의 편심은 모델에 포함되
어야 한다. 횡방향 웨브 및 러그판은 편심 요소(횡방향 판 요소)에 의하여 연결되어야 한다. 편심 요소의 높이는 횡
방향 웨브의 중간층과 웨브-프레임 판의 총 두께 의 2배 두께를 가지는 러그판 사이의 거리이다. 필릿 용접을 
나타내는 편심 요소는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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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셀 요소에 의한 편심 러그판의 모델링

2.2.4
3가지 하중상태는 설계기준 및 대안설계의 모델에 적용된다.

• 단위 값의 외부압력, 모델의 상단 및 하단에서 고정된 경계조건.
• 모델 상단에서 규정된 단위 변위량에 의한 전단응력 및 모델 하단에서 고정된 경계조건
• 모델 상단에서 규정된 단위 변위량에 의한 축하중 및 모델 하단에서 고정된 경계조건

모델의 전 및 후 부분은 이중 선체 구조에서 거동을 설명하는 대칭조건을 가져야 한다. 하중적용 및 경계조건은 그
림 3과 같다.

2.2.5
보강재-늑골 연결부의 실제 위치에 있는 대안설계의 매우 상세한 모델이 해석되는 경우, 대안설계는 서브 모델링 기
술을 이용하여 만족스러운 피로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검증할 수 있다. 대안설계는 1절의 피로 허용기준을 만족할 경
우 허용된다. 피로 허용기준은 1절, 3절 및 5절에 설명된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검토한다. 대안설계는 특별한 위치에 
분석된 경우에 이에 대한 허용이 고려된다.
 

그림 3 : 하중 적용 및 경계조건 - 대안설계의 검증에 대한 유한요소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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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편 10장

기타구조

제 1 절   선수부

제 2 절   기관구역

제 3 절   선미부

제 4 절   슬로싱이 작용하는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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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선수부

기호

이 절에 정의되지 않은 기호는 1장 4절에 따른다.
 : 패널 종횡비에 관한 수정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다만, 1.0 이상일 필요는 없다.

 : 굽힘 모멘트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단부의 구속에 따른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양단이 낮은 고정인 경우(단순지지)
   한쪽이 고정, 다른 쪽은 단순지지인 경우
   연속된 부재 또는 양단에 브래킷이 있는 경우

 : 보강재의 유효 웨브 깊이(mm). 3장 7절 [1.4.3]에 따른다.

 : 4장 5절 [3.3.1]에 따른 선저 슬래밍 압력.(kNm)
 : 4장 5절 [3.4.1]에 따른 선수 충격 압력.(kNm)

1. 일반사항

1.1 적용

1.1.1
이 절의 요건은 1장 1절 [2.4.2]에 따른 선수부의 다음 구조에 대하여 적용한다.

• 선수구조
• 선수재

이에 추가하여, 이 절의 요건은 충격하중을 받는 다음 구조에도 적용한다.
• [3.2]에 따른 선수 선저부
• [3.3]에 따른 선수부

2. 구조배치

2.1 늑판 및 선저 거더

2.1.1 늑판
횡늑골 방식인 경우, 실체늑판을 각 웨브 늑골 위치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종늑골 방식인 경우, 실체늑판의 간격은 
3.5 m 또는 횡늑골 4개 간격 중 작은 것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선체 중심선에서 늑판의 최소 깊이는 최전방 화물창에 요구되는 이중저 깊이 이상이어야 한다.(2장 3절 [2.3] 참조)

2.1.2 선저 거더
선체 중심선에 중심선 거더를 선미 방향으로 연장하거나 또는 디프 거더나 중심선 격벽을 설치하여 지지구조를 설치
하여야 한다. 중심선 거더가 설치된 경우, 최소 깊이 및 두께는 화물창 지역의 이중저 깊이에 요구되는 것 이상이어
야 하고, 상단은 보강되어야 한다. 
횡늑골 방식인 경우, 선저 거더의 간격은 2.5 m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종늑골 방식인 경우, 선저 거더의 간격은 
3.5 m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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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대체설계 검증
설계자가 격자해석이나 유한요소해석에 의해 검증을 수행하고 수행한 해석의 전체 문서를 제공하는 경우, [2.1.1], 및 
[2.1.2]에 따른 간격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적용 허용기준은 6장 6절 [3]에 따르며 유한요소해석은 7장의 요건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2.2 선측외판 지지구조

2.2.1 특설 늑골
1장 4절 표 5의 특설늑골 간격  (m)는 다음 식에 따른다. 다만, 3.5 m보다 클 필요는 없다.   
특설늑골의 유효스팬이 10.0 m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구를 갖는 평판(perforated flats)이 설치되어야 
한다.

2.2.2 스트링거
선수격벽 스트링거 전방의 횡늑골 방식은 약 3.5 m 간격이어야 한다. 스트링거의 유효스팬은 10.0 m 이하이어야 하
며, 특설늑골에 의하여 적절히 지지되어야 한다.

2.2.3 대체설계 검증
설계자가 보 해석이나 유한요소해석에 의해 선측외판 지지 구조물의 검증을 수행하고 수행한 해석의 전체 문서를 제
공하는 경우, 특설늑골 및 스트링거의 간격은 증가시킬 수 있다.
적용 허용기준은 6장 6절 [3]에 따르며 유한요소해석은 7장의 요건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2.3 트리핑 브래킷

2.3.1
선수격벽 전방에 있고 수직 방향으로 보강된 선측외판 및 탱크 격벽에 대하여는, 그림 1에 따라 1차 지지부재, 갑판 
및 / 또는 플랫폼 사이에 2.6 m를 넘지 않는 간격으로 트리핑 브래킷을 설치하여야 한다. 
트리핑 브래킷의 건조 두께는 연결된 선측 늑골 웨브의 건조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그림 1 : 트리핑 브래킷

2.4 구상선수

2.4.1 일반사항
구상선수가 설치되는 경우, 구조배치는 구상선수가 적절히 지지되고 선수 피크구조와 일체되어야 한다.

2.4.2 다이어프램
구상선수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깊은 중심선 웨브와 함께 약 1.0 m 간격의 수평 다이어프램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한
다. 일반적으로 수직 횡방향 다이어프램은 피크 늑골로부터 구상선수 늑골로 변화하는 부위에 배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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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특별한 구상선수에 대한 설계
넓은 구상선수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강으로써 중심선 제수격벽이 일반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긴 구상선수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강으로써 횡방향 제수격벽 또는 튼튼한 특설늑골이 설치되어야 한다.

2.4.4 앵커 및 체인케이블 접촉에 대한 보강
구상선수의 전단 및 앵커 조작 중에 앵커 및 체인과 접촉되는 부위의 외판에 대하여 두께를 증가시켜야 한다. 증가
된 판 두께는 [4.1.1]에 따른 평판 선수재에 요구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3. 충격하중을 받는 구조

3.1 일반사항

3.1.1 적용
이 항은 선수부 구조에 발생하는 국부 충격하중에 대한 보강요건을 규정한다. [3.2] 및 [3.3]의 충격하중은 4장 5절 
[3]에 따른다.

3.1.2 일반 치수요건
6장의 해당 치수요건에 추가하여 [3.2] 및 [3.3]의 요건이 적용되어야 한다. 충격하중에 의한 국부치수 증가는 하드 
스팟(hard spot), 노치 및 기타 유해한 응력집중의 상세 및 회피에 충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3.2 선저 슬래밍

3.2.1 적용
4장 5절 [3.2.1]에 의한 최소 선수흘수  가 0.045 보다 작은 경우, 선수선저부는 선저 슬래밍 압력에 대하여 추가
로 보강하여야 한다. 선저부 보강 시 흘수는 외판전개도 및 적하지침서에 명시되어야 한다.(1장 5절 참조) 
1차 지지부재의 하중 계산점은 3장 7절 [4]에 따른다.

3.2.2 보강범위
보강범위는 선저의 평편부 및 기선으로부터 500 mm 높이까지 그리고 보강재를 포함한 판의 FP로부터 0.3 전방까
지로 한다.(그림 2 참조) 선저 슬래밍에 대하여 보강범위 밖에서의 치수는 종강도 및 / 또는 횡강도의 연속성을 유지
하기 위하여 테이퍼 되어야 한다.

그림 2 : 선저 슬래밍에 대한 보강범위

3.2.3 선저 슬래밍에 대한 설계
선저 슬래밍 지역 내의 보강재 끝단부는 지지부재를 관통하여 보강재를 연속되게 하거나, 3장 6절 [3.2]에 적합한 단
부 브래킷을 설치하여 고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보강재 주위의 격벽을 포함한 1차 지지부재의 치수 및 배치는 [3.2.6]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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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선체외판
선박의 원통형 부분 내의 횡식으로 보강된 만곡부 외판을 제외한 선체외판의 순 두께 (mm)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 판 용량 수정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3.2.5 외판 보강재
[3.2.2]에 따른 보강범위 내의 외판 보강재는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한다.

a) 보강재의 순 웨브 두께 (mm)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b) 보강재의 순 소성 단면계수 (cm)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 유효 설계압력.(kNm)   : 전단력 분포계수
=0.7

3.2.6 1차 지지부재의 선저 슬래밍 하중면적
[3.2.7]에 따른 치수는 4장 5절 [3.2]의 슬래밍 압력을 다음 식에 의한 선체외판의 이상화된 하중면적  (m ) 에 
적용하는 것을 기초로 한다. 

 
3.2.7 1차 지지부재
늑판 및 거더의 웨브 내 개구의 크기 및 수는 전단면적을 고려하여 최소화하여야 한다.

a) 전단면적
1차 지지부재 웨브의 전단면적  (cm ) 은 다음 식에 의한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b) 슬래밍 전단력의 간이 계산
격자 영향이 무시될 수 있는 1차 지지부재의 단순 배치인 경우, 전단력  (kN ) 은 다음에 따른다.      : 스팬 내 위치에 따른 최대 전단력 분포계수로서 그림 3에 따른다.
   : 패치하중(kN )으로 다음 식에 따른다.

              : 유효 설계압력(kNm)
           : 스팬 방향의 슬래밍 하중 면적의 범위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다만, 0.5  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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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지지부재에 의하여 지지되는 충격면적의 폭으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다만,  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m)

그림 3 : 단순 1차 지지부재의 전단력 분포계수 
c) 슬래밍 전단력의 직접계산법

1차 지지부재가 복합 배치인 경우, 1차 지지부재의 최대 전단력  은 표 1에 따른 직접계산법에 의하여 계
산하여야 한다. 격자 해석으로 응력 수준을 결정할 경우, 공칭 전단응력은 0.9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d)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두께
1차 지지부재의 순 웨브 두께  (mm) 는 다음 식에 의한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 웨브 보강재 간격(mm)

해석방법 모델 범위 늑판의 가정 단부 고정

보이론 유효 굽힘 지지부재 사이 부재의 전체 스팬 양단 고정

이중저 격자
종방향 범위 : 한 개의 화물창

횡방향 범위 : 내저판 반폭
늑판 및 거더 : 모델경계에서 고정

비고 1. 각 1차 지지부재의 최대 전단력은 [3.2.6]의 하중면적에 하중패치를 적용하여 구한다. 이 때 하중패치
는 스팬 길이에 해당하는 하중면적의 수만큼 적용한다.

비고 2. 길이 및 폭에 있어서 보다 넓은 범위의 모델이 고려될 수 있다.

표 1 :  의 유도에 대한 직접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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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선수충격

3.3.1 적용
선수 선측 구조는 선수 충격하중에 대하여 보강되어야 한다.

3.3.2 보강범위
보강범위는 FP의 후방 0.1 로부터 전방까지 그리고 수직방향으로 최소 설계 평형수 흘수 (1장 4절 [3.1.5] 참
조) 상부 및 선수루(있는 경우)까지 연장되어야 한다.(그림 4 참조)
4장 5절 [3.3.1]에 따른 플래어 각 가 선수단으로부터 0.1 위치에서 40 ° 보다 클 경우, 선수 보강범위는 선수단으
로부터 0.15 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보강된 지역 밖에서의 치수는 종강도 및 / 또는 횡강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테이퍼 되어야 한다.

그림 4 : 선수충격에 대한 보강범위

3.3.3 선수 충격하중에 대한 설계
a) 선수 충격지역에서는 실행 가능한 한 전방으로 종늑골 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선수 충격지역 내의 보강재 단부 연결은 지지부재를 관통하여 보강재를 연속되게 하거나, 3장 6절 [3.2]에 적
합한 단부 브래킷을 설치하여 고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b) 갑판 및 격벽을 포함한 1차 지지부재의 치수 및 배치는 [3.3.6]에 적합하여야 한다. 최대 선수 충격하중을 받는 
부분의 경우, 일반적으로 선체외판에 수직으로 배치된 웨브 보강재를 설치하고 보강재 양쪽에 칼라 판을 설치
하여야 한다. 

     외판 늑골을 지지하는 갑판 및 격벽의 주 보강재 방향은 지지되는 외판 늑골의 스팬 방향과 평행하게 하여 좌
굴에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4 선측외판
선측외판의 순 두께 (mm)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 판 용량 수정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4장 5절 [3.4.1]에 따른 선수 충격 압력.(k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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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선측외판 보강재
[3.3.2]에 정의된 보강지역 내의 외판 보강재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a) 보강재의 순 웨브 두께 (mm)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b) 부착판을 포함한 보강재의 순 소성 단면계수 (cm)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 유효 설계압력.(kNm)   : 전단력 분포계수
=0.5 수직 보강재의 상단 및 수평 보강재
=0.7 수직 보강재의 하단

3.3.6 1차 지지부재
a) 선수 충격지역 내 1차 지지부재는 강도의 유효한 연속성을 확보하고, 하드 스팟을 회피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야 한다.
b) 1차 지지부재 단부 브래킷의 자유변은 적절히 보강되어야 한다. 브래킷 끝단의 설계는 횡단면의 급격한 변화를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c) 트리핑 브래킷은 단부 브래킷의 단부 및 1차 지지부재의 플랜지가 너클되거나 굽은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d) 선수 충격 보강구역의 1차 지지부재의 순 두께 (mm)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e) 1차 지지부재의 단면계수  (cm)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f) 단부 브래킷의 토우 / 지지부에서 1차 지지부재 웨브의 전단면적 (cm)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 유효 설계압력.(kNm)   : 6장 6절 표 14에 따른 전단력 분포계수
 : 웨브 보강재 간격(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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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 외판 1차 부재와 외판 사이의 각도

4. 추가 치수 요건

4.1 평판 선수재

4.1.1  
평판 선수재의 순 두께  (mm)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보다 클 필요는 없다.

 : 수평 스트링거(부분 또는 전체), 브레스트 훅 또는 이와 동등한 수평보강재 사이의 간격.(m) 
하기 만재흘수선 상방 0.6 m 위치에서부터 까지의 평판 선수재의 순 두께는 0.8  까지 점차 감소시킬 수 
있다.

4.1.2 브레스트 훅 및 다이어프램
[3.3.1]의 선수충격 보강지역 주위의 브래스트 훅 / 다이어프램의 최소 순 두께 (mm)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
어야 한다.

  
 : 1장 4절 표 5의 웨브 보강재 간격(mm). 보강재가 없는 경우 웨브의 깊이로 한다.

4.2 스러스터 터널

4.2.1
터널 판의 순 두께  (mm)는 선수 스러스터 근처의 외판에 요구되는 순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이에 추가하여 
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 터널의 내경(mm)으로서 970 mm 이상이어야 한다.
터널의 바깥쪽 끝에 봉 또는 격자가 설치되는 경우, 봉 또는 격자는 유효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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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관구역

1. 일반사항

1.1 적용

1.1.1
이 절의 요건은 기관구역 내 구조의 치수 및 배치에 적용한다. 기관 제조자의 요건에 따라 선박을 설계하는 것은 조
선소의 책임이다.

2. 기관실 배치

2.1 구조 배치

2.1.1
기관구역의 갑판 / 격벽에 개구가 설치되는 경우, 갑판, 선측 및 선저구조를 지지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2.1.2
기관, 축 등의 모든 부분은 하중을 선체구조에 분산시키도록 지지되어야 한다. 인접한 구조는 적절히 보강되어야 한
다.

2.1.3
1차 지지부재는 유효한 구조적 설계가 되도록 연속된 보강재 및 정렬된 필러지지를 고려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2.1.4
횡늑골 방식의 기관구역에 대하여 특설늑골의 간격은 일반적으로 늑골 다섯 개 간격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특설늑
골은 상단과 하단에서 적절한 강성의 부재와 연결되어야 하고 갑판 트랜스버스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한다.

2.1.5
횡격벽에서 종보강재의 단부연결은 적절한 고착, 측면지지를 제공하여야 하고,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프트 토
우 브래킷을 설치하여야 한다. 종보강재와 겹침방식으로 연결되는 브래킷이 설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2.1.6
횡늑골 방식이 채택된 경우, 필러 또는 필러격벽을 고려한 적절한 종거더를 배치하여 갑판 보강재를 지지하여야 한
다. 설치된 경우, 갑판 트랜스버스는 단부고정 및 강도의 횡방향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설늑골과 일치하여 배
치되어야 한다. 종늑골 방식이 채택된 경우, 갑판 보강재는 필러 또는 필러격벽을 고려하여 특설늑골과 일치하는 갑
판 트랜스버스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한다.

2.1.7
기관실 케이싱은 필러 또는 필러격벽을 고려하여 갑판 트랜스버스 및 종거더를 적절히 배치하여 지지되어야 한다. 
특별히 큰 기관실 케이싱 개구에 대하여는, 크로스타이가 필요할 수 있다. 이들은 갑판 트랜스버스와 일치하여 배치
되어야 한다.

2.1.8
주 추진기관, 감속기, 축 및 스러스트 베어링의 거치대, 그리고 이들 거치대의 지지구조는 예상되는 모든 하중상태에
서 요구되는 정열 및 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관 제조자의 검토를 위하여 다음 도면의 제출이 고려되어야 한다.

a) 주 추진기관의 거치대
b) 감속기의 거치대
c) 스러스트 베어링의 거치대
d) a), b) 및 c)의 지지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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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중저

2.2.1 이중저 높이
기관구역의 위치에 상관없이 중심선에서의 이중저 높이는 2장 3절 [2.3.1]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이 깊이는 주
기 거치대의 형식이나 깊이에 따라 상당히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기관구역이 매우 크거나 경하상태와 만재상태의 흘수차가 큰 경우 조선소는 상기 높이를 증가시켜야 한다. 
기관구역 내의 이중저 높이가 인접구역과 다른 경우, 종부재의 구조적 연속성은 적절한 종방향 범위에 걸쳐 내저판을 
경사시켜 확보하여야 한다. 경사진 내저판의 너클은 늑판 근처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중저 구조의 전체 강도가 영향
을 받지 않는다면 국부적으로 낮은 이중저 높이가 허용될 수 있다.

2.2.2 중심선 거더
이중저에는 중심선 거더를 설치하여야 한다. 중심선 거더 상의 맨홀을 위한 개구는 이중저로의 접근 및 유지보수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국부적으로 보강되어야 한다.

2.2.3 선저 선측 거더
기관구역에서 선저 선측 거더의 수는 인접한 지역에 따라, 구조의 적절한 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히 증가되어
야 한다. 종늑골 방식 이중저 내의 선저 선측 거더는 기관구역에 인접한 지역 내에서 선저 종보강재와 연속되어야 
하고, 종보강재 간격의 3배 이하로 최대 3.0 m 보다 크지 아니한 간격이어야 한다.

2.2.4 기관 거치대에 인접한 거더
기관 거치대에 인접하여 추가로 선저 선측 거더를 설치하여야 한다.

2.2.5 종늑골 방식 이중저의 늑판
이중저가 종늑골 방식인 경우, 늑판은 주기관과 추력 베어링 아래 모든 늑골에 설치되어야 한다. 주기관 및 베어링 
거치대의 바깥측에서는 늑판을 늑골 한개 건너마다에 설치할 수 있다.

2.2.6 횡늑골 방식 이중저의 늑판
기관구역의 이중저가 횡늑골 방식인 경우, 늑판은 매 늑골마다 배치되어야 한다.

2.2.7 맨홀 및 웰
시트 및 인접한 지역의 근처에 위치한 늑판에 설치되는 맨홀의 수 및 크기는 이중저로의 접근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것으로 최소화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맨홀의 가장자리는 플랜지로 보강되어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경우, 늑판은 맨홀의 측면에 평강으로 
적절히 보강되어야 한다. 
이동식 다공판을 가진 맨홀이 기관실 후단격벽의 근처에 배치된 웰 부근의 내저판에 설치되어야 한다. 
터널의 배수는 터널 후단에 위치한 웰로 이루어지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2.2.8 내저판
주기관 또는 스러스트 베어링이 내저판에 직접 볼트 체결이 되는 경우, 내저판의 순 두께는 19.0 mm 이상 이어야 
한다. 거치 볼트는 늑판 및 종거더에 가능한 가깝게 배치되어야 한다. 판 두께 및 거치 볼트의 배치는 또한 제조자의 
권고를 고려하여야 한다.

2.2.9 무거운 설비
내저판 상에 무거운 설비가 직접 탑재되는 경우, 늑판과 거더의 두께는 적절히 증가되어야 한다.

3. 기관 거치대

3.1 일반사항

3.1.1
주기관 및 스러스트 베어링은 작용하는 다양한 중력, 추력, 토크, 동력 및 진동력을 견디기에 충분한 강도의 거치대
에 의하여 선체구조에 유효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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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고출력 내연기관 또는 터빈 장치인 경우, 거치대는 일반적으로 이중저 구조와 일체형이어야 한다. 기관 거치대 또는 
터빈기어 케이스 및 스러스트 베어링 근처의 내저판 두께를 충분히 증가시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그림 1 제 1
형식 참조)

3.1.3
그림 2 제 2형식의 거치대로 지지되는 주기관의 경우, 기관으로부터 인접한 구조에 전달되는 힘은 가능한 한 균등하
게 분산되어야 한다. 거치대를 지지하는 종방향 부재는 이중저 내의 거더와 일치하여야 하고, 횡방향 보강재는 늑판
과 일치되게 배치되어야 한다.(그림 2 제 2형식 참조)

그림 1 : 기관 거치대 형식 1

그림 2 : 기관 거치대 형식 2

비고 1 : 브래킷은 가능한 한 커야 한다. 기관 제조자의 권고에 따라 기관 거치대의 
거더와 간섭되는 경우 브래킷은 생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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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내연기관 및 스러스트 베어링의 거치대

3.2.1
내연기관 및 스러스트 베어링 거치대의 치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기관의 일반적인 강성 및 평형력을 벗어난 경우
의 설계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2.2
일반적으로, 내연기관 및 스러스트 베어링의 거치대에는 두 개의 거더를 설치하여야 한다.

3.3 보기의 거치대

3.3.1
보기는 기관으로부터의 하중을 지지구조에 균등하게 분배하도록 적절한 크기와 배치를 가지는 거치대 상에 고정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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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선미부

기호

이 절에 정의되지 않은 기호는 1장 4절에 따른다.
 : 4장 5절 [3.5.1]에 따른 선미 슬래밍 압력.(kNm)

1. 일반사항

1.1 적용

1.1.1
이 절의 요건은 선미격벽 후방 구조의 치수 및 배치에 적용한다.

2. 선미피크

2.1 구조 배치

2.1.1 늑판
늑판은 선미피크 내에서 각 늑골 간격마다 설치되어야 하고, 최소한 선미관 상부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늑판이 터널 
갑판 또는 갑판까지 연장되지 아니한 경우, 늑판의 상단은 플랜지로 보강하여야 한다. 
러더혼의 후면 근처와 러더혼 내의 웨브에 일치하여 두꺼운 늑판이 설치되어야 한다. 이들은 첫 번째 갑판 또는 터
널 갑판까지 연장되도록 요구될 수 있다. 이 지역에서 절단, 스켈롭 또는 기타 개구는 최소화 하여야 한다.

2.1.2 플랫폼 및 선측 거더
선미피크 내의 플랫폼 및 선측 거더는 바로 전방부에 위치한 플랫폼 및 선측 거더와 일치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만일 선체의 형상 및 접근의 필요성 때문에 이러한 배치가 불가능한 경우, 폭이 넓은 테이퍼링 브래킷을 사용하여 
선미피크와 바로 전방의 구조 사이의 구조적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선미피크가 선측이 종늑골 방식인 기관구역에 인접한 경우, 선미피크 내의 선측 거더에는 테이퍼링 브래킷을 설치하
여야 한다.
선미탱크 상단으로부터 노천갑판까지의 깊이가 2.6 m 보다 크고 선측이 횡늑골 방식인 경우, 가능한 전방의 구조와 
유사하게 일치시기 위하여 한개 또는 그 이상의 선측 거더를 설치하여야 한다.

2.1.3 종방향 격벽

일반적으로 선미피크 상부의 선체 중심선에는 매 늑골 간격마다 보강된 비수밀 종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튀어나온 
선미가 매우 크거나, 수밀 또는 제수격벽으로 분리된 구역의 최대 폭이 20.0 m를 넘는 경우, 추가의 종방향 제수격
벽이 요구될 수 있다.

2.1.4 대체설계 검증

설계자가 격자해석이나 유한요소해석에 의해 검증을 수행하고 수행한 해석의 전체 문서를 제공하는 경우, [2.1.1], 
[2.1.2] 및 [2.1.3]에 정의된 간격 및 배치 요건이 증가될 수 있다. 적용 허용기준은 6장 6절 [3]에 따르며 유한요소해
석은 7장의 요건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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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선미피크의 늑판과 거더의 보강

2.2.1
프로펠러 상부에 위치한 선미피크 평형수 또는 청수 탱크의 늑판 및 거더의 보강재는 [2.2.2] 및 [2.2.3]에 따라서 설
계되어야 한다. 이 규정은 종방향으로 러더의 전단과 프로펠러 보스의 후단 사이의 지역, 횡방향으로 프로펠러의 지
름 이내의 지역에 위치한 보강재에 적용된다.

2.2.2
늑판 및 거더의 보강재 높이 (mm)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평강 보강재인 경우
  구형 보강재 및 플랜지 보강재인 경우
  : 그림 1에 따른 보강재의 길이로서 5.0 m보다 클 필요는 없다

2.2.3
단부 브래킷은 다음과 같이 설치되어야 한다.

a) 가 4.0 m를 넘는 경우, 브래킷은 상단 및 하단에 설치되어야 한다.
b) 가 2.5 m를 넘는 경우, 브래킷은 하단에 설치되어야 한다.

 : 보강재의 총 길이(m)로서 그림 1에 따른다.

그림 1 : 선미피크 내 늑판 및 거더의 보강

3. 선미재

3.1 일반사항

3.1.1
선미재는 강판 또는 중공단면을 가진 주강으로 제작될 수 있다. 적용하는 재료 상세 및 강재의 등급에 대하여는 3장 
1절을 참조하여야 한다. 기타 재료 또는 구조의 선미재는 특별히 고려되어야 한다. 

3.1.2
주강 및 조립 선미재는 적절한 간격으로 선미재 요구 두께의 80 % 이상인 총 두께 판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주강에
서는 급격한 단면변화를 피하여야 한다. 모든 단면은 적절한 테이퍼링 반경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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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프로펠러 상부에 있어서, 선형이 전폭에 걸치고(full) 중심선에 지지구조가 있는 경우 선미재의 총 두께는 [3.2.1]에 
의한 두께의 80 %까지 감소할 수 있다. 

3.2 프로펠러 포스트

3.2.1 프로펠러 포스트의 총 치수

프로펠러 포스트의 총 치수는 1축선에 대하여는 표 1, 2축선에 대하여는 표 2의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1 및 표 2와 다른 프로펠러 포스트의 치수 및 비율에 해당되는 경우, 프로펠러 포스트 단면의 종축에 대한 단면 
계수가 표 1 또는 표 2의 프로펠러 포스트 치수로 계산한 것 이상이어야 한다.

3.2.2 프로펠러 축 보싱

1축선의 경우, 프로펠러 포스트를 포함하여 프로펠러 축 보싱의 두께는 직사각형 단면의 바 프로펠러 포스트에 대하
여 [3.2.1]에서 요구하는 치수 “b”의 60 % 이상이어야 한다.

프로펠러 포스트의 
총 치수(mm)

조립식 프로펠러 포스트 주조식 프로펠러 포스트 직사각형 단면을 가지는 주조 
또는 단조의 바 형식의 

프로펠러 포스트

a   
b   
   -

 -  -

   -

R - 50mm -

표 1 : 1축선 – 프로펠러 포스트의 총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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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펠러 포스트의 
총 치수(mm)

조립식 프로펠러 포스트 주조식 프로펠러 포스트 직사각형 단면을 가지는 주조 
또는 단조의 바 형식의 

프로펠러 포스트

a     
b     
t1     -

t2     -

t3 -   -

     -

표 2 : 2축선 – 프로펠러 포스트의 총 치수

3.3 연결

3.3.1 선체 구조와의 연결

선미재는 선미구조와 유효하게 연결되어야 하고, 선미재의 하부는 용골과의 유효한 연결을 위하여 프로펠러 포스트
의 전방으로 1500+6  mm 이상의 길이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다만, 선미재가 선미격벽을 넘어서까지 연장될 필요
는 없다.

3.3.2 용골과의 연결

선미재 하부의 두께는 중실바(solid bar) 용골 또는 판 용골의 두께까지 점차 감소시킬 수 있다. 
판 용골의 경우, 선미재의 하부는 용골과 유효하게 연결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3.3 트랜섬 늑판과의 연결

타주 및 프로펠러 포스트는 이중저 높이보다 낮지 않은 높이를 갖고 다음 식에 의한 두께보다 두꺼운 순 두께를 가
지는 트랜섬 늑판에 연결되어야 한다.(mm)
   
3.3.4 중심선 내용골과의 연결
선미재가 주강인 경우, 선미재의 하부에는 실행 가능한 한 중심선 내용골과의 연결을 위하여 종방향 웨브를 설치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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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판 구조에 대한 특별한 치수 요건

4.1 외판

4.1.1 선미재와 연결된 외판
선미재와 연결된 외판의 순 두께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mm)
   
보스 및 용골판 주위 외판의 순 두께 (mm)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 3장 7절 [2.2.2]의 패널의 너비(mm)

4.1.2 두꺼운 외판
[2.1.1]에 의한 두꺼운 늑판 근처에는 두꺼운 외판이 국부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두꺼운 늑판의 바깥쪽에서의 외판
의 두께는 실행 가능한 방법으로 점차 경감될 수 있다. 러더혼의 판이 외판 쪽으로 곡률을 가지는 경우, 외판과 연결
되는 곳의 곡률  (mm)은 다음 이상이어야 한다.
  
4.1.3 스터스터 터널 판
터널 판의 순 두께  (mm)는 10장 1절 [4.2.1]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선미 슬래밍 하중을 받는 구조

5.1 일반사항

5.1.1 적용
이 항은 길이 150 m 이상 선박의 선미선저부 구조에 발생하는 국부 충격하중에 대한 보강요건을 규정한다. [5.2]의 
선미 슬래밍 하중  은 4장 5절 [3]에 따른다. 6장의 해당 치수요건에 추가하여 [5.2]의 요건이 적용되어야 한다.

5.2 선미 슬래밍

5.2.1 적용
선미선저구조는 선미 슬래밍 하중에 대하여 보강되어야 한다.

5.2.2 보강범위
일반적으로 보강은 AE의 전방 0.1 로부터 후방지역 그리고 수직방향으로 최소 설계 평형수 흘수  (1장 4절 표 
2 참조) 상부로 연장되어야 한다. 
보강된 지역 밖에서의 치수는 종강도 및 / 또는 횡강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테이퍼 되어야 한다.

5.2.3 선체외판
선체외판의 순 두께 (mm)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 판 용량 수정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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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외판 보강재
[5.2.2]에 따른 보강범위 내의 외판 보강재는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한다.

a) 보강재의 순 웨브 두께 (mm)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b) 보강재의 순 소성 단면계수 (cm)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 유효 설계압력.(kNm)   : 전단력 분포계수
 

5.2.5 1차 지지부재
늑판 및 거더의 웨브 내 개구의 크기 및 수는 전단면적을 고려하여 최소화하여야 한다.

a) 단면계수
     1차 지지부재의 단면계수  (cm)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b) 전단면적
     스팬을 따라 임의의 위치에서 1차 지지부재 웨브의 전단면적 (cm)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 6장 6절 표 14에 따른 전단력 분포계수
c)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두께

     [5.2.2]에 따른 보강범위 내의 1차 지지부재 순 두께,  (mm) 는 다음 식에 의한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 유효 설계압력.(kNm)   : 6장 6절 표 14에 따른 전단력 분포계수
 : 웨브 보강재 간격(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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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슬로싱 압력을 받는 탱크

기호

이 절에 정의되지 않은 기호는 1장 4절에 따른다.
 : 패널 종횡비에 대한 보정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다만, 1.0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 3장 7절 [2.1.1]에 의한 패널의 길이.(mm)
 : 3장 7절 [2.1.1]에 의한 패널의 너비.(mm)
 : 3장 7절 [1.1.2]에 의한 유효 굽힘 스팬.(m)
 : 4장 6절 [3.3.2]에 의한 유효 슬로싱 길이.(m)
 : 4장 6절 [3.4.2]에 의한 유효 슬로싱 너비.(m)

 : 5장 1절 [1.5]에 의한 고려하는 종방향 위치에서 선체거더 순 수평 관성 모멘트.(m)
 : 4장 4절 [2.2.2]에 의한 고려하는 지점에서의 항해상태 선체거더의 호깅 및 새깅 정수중 허용 굽힘 모멘

트.( kNm)
 : 5장 1절에 의한 기선에서 수평 중립축까지의 거리.(m)
 : 고려하는 하중계산점 또는 기준점의 수직 좌표.(m)
 : 3장 7절 [2.2] 또는 3장 7절 [3.2]에 의한 하중 계산점에서 계산된 선체거더 굽힘응력으로 다음 식에 따른

다.(Nmm)
   

1. 일반사항

1.1 적용

1.1.1
이 절의 요건은 탱크 내에 발생할 수 있는 국부적인 슬로싱 하중에 대한 보강요건에 적용한다. 
탱크 내 액체의 자유로운 움직임으로 인한 슬로싱 하중은 4장 6절 [3]에 따른다.

1.2 일반 요건

1.2.1 연료 탱크 및 평형수 탱크의 적재 높이
모든 연료 탱크 및 평형수 탱크의 치수는 다음에 대하여 이 절에 규정된 슬로싱 요건을 따라야 한다.
  ⦁평형수 탱크에 대하여 제한 없는 적재 높이
  ⦁4장 6절에 따른 과 동일한 비중의 연료를 적재하는 연료 탱크에 대하여 제한 없는 적재 높이

1.2.2 구조상세
슬로싱 하중에 기인한 국부치수 증가는 하드 스팟, 노치 및 기타 유해한 응력집중의 상세 및 회피에 충분히 고려하
여야 한다.



14 편 컨테이너선 구조규칙
10 장 기타구조 14 편 10 장 4 절

452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1.3 슬로싱 압력의 적용

1.3.1 일반사항
다음 탱크의 구조부재는 [1.3.4] 및 [1.3.5]에 따른 설계 슬로싱 압력 ln  및 에 대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a) 선수피크 및 선미피크 평형수 탱크
b) 액체가 자유 운동할 수 있는 기타 탱크 즉, 평형수 탱크, 연료유 탱크, 메탄올 연료 탱크 및 청수 탱크 등

유효 슬로싱 길이 가 0.03  보다 작은 경우, ln에 관련된 계산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유효 슬로싱 
너비 이 0.32  보다 작은 경우, 에 관련된 계산은 요구되지 아니 한다.

1.3.2 최소 슬로싱 압력

4장 6절 [3.2]에 따른 최소 슬로싱 압력 min은 [1.3.1]의 값보다 작은 유효 슬로싱 길이  또는 너비 를 
가지는 탱크에 적용해야 한다.

1.3.3 평가대상 구조부재

다음의 구조부재가 평가되어야 한다.
a) 탱크의 경계를 이루는 판 및 보강재
b) 제수격벽의 판 및 보강재
c) 탱크 내에 위치한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및 웨브 보강재
d) 탱크 내의 1차 지지부재를 지지하는 트리핑 브래킷

1.3.4 종방향 액체 운동에 의한 설계 슬로싱 압력의 적용
4장 6절 [3.3.2]에 따른 종방향 액체 운동에 기인한 설계 슬로싱 압력 ln는 그림 1과 같이 다음의 부재에 적용
되어야 한다.

a) 횡방향 수밀격벽
b) 횡방향 제수격벽
c) 횡방향 수밀 및 제수격벽의 스트링거
d) 횡격벽으로부터의 다음에 의한 거리 중 작은 것 내에 있는 종격벽, 갑판 및 내측 선체의 판 및 보강재

• 0.25 
• 고려하는 높이에서 탱크 내부에 위치하는 경우, 횡격벽과 첫 번째 특설늑골 사이의 거리 

이에 추가하여, 그림 1과 같이 특설늑골이 격벽으로부터 0.25  내에 있는 경우, 횡방향 수밀 또는 제수격벽 부
근의 첫 번째 특설늑골은 4장 6절 [3.3.3]에 의한 슬로싱 압력  에 대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4장 6절 [3.2]에 따른 최소 슬로싱 압력 min은 모든 기타 부재에 적용되어야 한다.



14 편 컨테이너선 구조규칙
10 장 기타구조 14 편 10 장 4 절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453

그림 1 : 종방향 액체 운동에 기인한 슬로싱 하중의 적용

1.3.5 횡방향 액체 운동에 의한 설계 슬로싱 압력의 적용
4장 6절 [3.4.2]에 따른 횡방향 액체 운동에 의한 설계 슬로싱 압력 는 그림 2와 같이 다음의 부재에 적용되어
야 한다.

a) 종방향 수밀격벽
b) 종방향 제수격벽
c) 종방향 수밀 및 제수격벽의 수평 스트링거
d) 종격벽으로부터의 다음에 의한 거리 중 작은 값 내에 있는 스트링거 및 갑판을 포함한 횡 수밀격벽의 판 및 

보강재
• 0.25 
• 고려하는 높이에서 탱크 내부에 위치하는 경우, 횡격벽과 첫 번째 거더 사이의 거리 

이에 추가하여, 그림 2와 같이 거더가 종격벽으로부터 0.25  내에 있는 경우, 종방향 수밀 또는 제수격벽 주위
의 첫 번째 거더는 4장 6절 [3.4.3]에 따른 슬로싱 압력 에 대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4장 6절 [3.2]에 따른 최소 슬로싱 압력 min은 모든 기타 부재에 적용되어야 한다.

1.3.6 횡방향 및 종방향 유체 운동의 결합
횡방향 및 종방향 유체 운동에 기인한 슬로싱 압력은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므로 구조부재는 종방향 및 횡방향 유체 운동에 기인한 최대 슬로싱 압력에 기초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1.3.7 추가적인 슬로싱 충격 평가
유효 슬로싱 너비 이 0.56 보다 크거나 또는 유효 슬로싱 길이 가 0.13 보다 큰 탱크인 경우, 슬로싱 하
중 평가 지침에 따라 추가적인 슬로싱 충격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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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횡방향 액체운동에 기인한 슬로싱 하중의 적용

2. 치수요건

2.1 판

2.1.1 순 두께
슬로싱 압력이 작용하는 탱크 경계 및 제수격벽을 형성하는 판의 순 두께 (mm)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 허용 굽힘응력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계수는 표 1에 따르며, 다만, max 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 새깅 및 호깅 굽힘 모멘트의 최대값에 상응하는 선체거더 굽힘응력.(Nmm)
 : [1.3]에 따른 ln ,  혹은 min 중 가장 큰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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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기준 구조부재   

AC-S

다음에 국한되지는 않지만, 이를 포함하는 화물
창 구역 내의 종강도 부재

• 갑판
• 평면 종격벽
• 수평 파형 종격벽
• 종방향 거더 및 스트링거

종방향으로 보강된 판 0.9 0.5 0.8

횡방향 또는 
수직방향으로 보강된 판 0.9 1.0 0.8

다음을 포함한 기타 강도부재
• 수직 파형 종격벽
• 평면 횡격벽
• 파형 횡격벽
• 횡방향 스트링거 및 특설늑골
• 화물창 구역 밖의 탱크 경계 판 및 1차 지지부재

0.8 0.0 0.8

표 1 :   ,    및     

2.2 보강재

2.2.1 순 단면계수
슬로싱 압력이 작용하는 보강재의 순 단면계수  (cm)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 굽힘 모멘트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각 끝단부에서 회전에 대하여 고정된 보강재인 경우. 일반적으로 연속 보강재는 고정으로 간주

하여 적용한다.
  , 한쪽 혹은 양쪽 끝단부에 회전에 대하여 고정되지 아니한 보강재의 경우. 일반적으로 불연속 보

강재에 적용한다.
 : 허용 굽힘응력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a) 선체거더 응력을 받는 부재들 : 표 2의 계수에 따른다.
 b) 그 외의 경우 :  max. : [1.3]에 따른 ln ,  혹은 min 중 가장 큰 값.

max : 표 3에 따른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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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거더 굽힘응력의 
부호,  (1)

면외압력이 
작용하는 쪽(2)

보강재 
경계조건(3)  계수 

인장 
(+)

보강재 측

F - F 12      

다만, max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F - S 8     
다만, max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S - S 8  max

판 측

F - F 12  max
F - S 8  max
S - S 8     

다만, max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압축
(-)

보강재 측

F - F 12  max
F - S 8  max
S - S 8     

다만, max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판 측

F - F 12     
다만, max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F - S 8   
  

다만, max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S - S 8  max
(1) 는 호깅 및 새깅상태에 대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2) 고려하는 탱크 내부에 있는 1차 지지부재 및 제수격벽의 슬로싱 압력은 보강재 및 판 측에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
(3) F - F는 회전에 대하여 보강재의 양단이 고정된 것을 의미한다.                                           
  F - S는 회전에 대하여 보강재의 한쪽 끝단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단은 고정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S - S는 회전에 대하여 보강재의 양단이 고정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표 2 : 허용 굽힘응력 계수  

허용기준 구조부재    

AC-S

다음에 국한되지는 않지만, 이를 포함하는 화물창 구
역 내의 종강도 부재:

• 갑판 보강재
• 종격벽의 보강재
• 종방향 거더 및 스트링거의 보강재

종방향 보강재 0.85 1.0 0.75

횡방향 또는 
수직방향 보강재 0.7 0.0 0.7

다음을 포함한 기타 강도부재
• 횡격벽의 보강재
• 횡방향 스트링거 및 특설늑골의 보강재
• 화물창 구역 밖의 탱크 경계 및 1차 지지부재의 보강재

0.75 0.0 0.75

표 3 :   ,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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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차 지지부재

2.3.1 웨브 
1차 지지부재의 웨브 순 두께 (mm)는 다음 이상이어야 한다.

  
 : [1.3]에 따른 ln , , ,  및 min중 가장 큰 값. 압력은 그림 1 및 그림 2와 같

이 부재의 높이에 따른 분포를 고려하여 3장 7장 [4.1]의 하중 작용점에서 계산되어야 한다.
 : [2.1.1]에 따른 허용 굽힘응력 계수

2.3.2 웨브 보강재
슬로싱 압력이 작용하는 1차 지지부재 웨브 보강재의 순 단면계수  (cm)는 다음 이상이어야 한다.

  

 : [1.3]에 따른 ln , , ,  및 min중 가장 큰 값. 압력은 그림 1 및 그림 2와 같
이 부재의 높이에 따른 분포를 고려하여 3장 7장 [3.2]의 하중 작용점에서 계산되어야 한다.

 : [2.2.1]에 따른 허용 굽힘응력 계수
 : [2.2.1]에 따른 굽힘 모멘트 계수

2.3.3 1차 지지부재를 지지하는 트리핑 브래킷
트리핑 브래킷의 유효 길이  이내 기선 부근의 1차 지지부재를 지지하는 트리핑 브래킷의 순 단면계수  ( cm )와 
개구 및 슬롯을 공제한 순 전단면적 ( cm )는 다음 값 이상이어야 한다.

 

  
 : [1.3]에 따른 ln , , ,  및 min중 가장 큰 값. 평균 압력은 그림 1 및 그림 2

와 같이 부재의 높이에 따른 분포를 고려하여 트리핑 브래킷의 중앙점에서 계산될 수 있다.
 : 트리핑 브래킷 사이 또는 기타 1차 지지부재 또는 격벽 사이의 평균 간격.(m)

 : 트리핑 브래킷의 높이.(m) (그림 3 참조)
 : 트리핑 브래킷에 대한 허용 굽힘응력 계수로서 0.75로 한다.
 : 트리핑 브래킷에 대한 허용 전단응력 계수로서 0.75로 한다.

트리핑 브래킷의 단면계수 계산에 사용되는 부착된 판의 유효너비는 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림 4 : 트리핑 브래킷의 유효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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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편 11장

선루, 갑판실 및 선체의장

제 1 절   선루, 갑판실 및 승강구

제 2 절   불워크, 보호난간 및 물결막이

제 3 절   의장설비

제 4 절   갑판설비에 대한 지지구조

제 5 절   창구



14 편 컨테이너선 구조규칙
11 장 선루, 갑판실 및 선체의장 14 편 11 장 1 절

선급 및 강선규칙 2024 461

제 1 절  선루 및 갑판실

기호

이 절에 정의되지 아니한 기호는 1장 4절을 따른다.
 : 고려하는 선루의 측면 또는 갑판에 작용하는 압력으로서 다음에 따른다.(kNm)

   노출 갑판의 경우
   비노출 갑판의 경우
   선루의 측면인 경우

 : 4장 5절 [2] 및 4장 5절 [4.2]에 따른 노출 갑판의 면외압력(kNm). 
 : 4장 6절 [5]에 따른 비노출 갑판의 면외압력(kNm).
   : 4장 5절 [4.3]에 따른 선루의 측면의 면외압력(kNm).
  : 4장 5절 [3.3.1]에 따른 선수충격요건에 영향을 받는 선측외판의 면외압력(kNm).
  : 4장 5절 [4.4.1]에 따른 선루격벽 및 갑판실 벽에 대한 외압(kNm).
 : 4장 4절에 따른 파랑계수
  : 3장 7절에 정의된 유효 굽힘스팬(m)
 : 3장 7절에 정의된 유효 전단스팬(m)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보, 거더 및 횡방향 부재에서 한쪽 또는 양쪽 끝단이 단순지지인 경우
    그 외의 경우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인 경우

1. 일반사항

1.1 적용

1.1.1
이 절의 요건은 강재의 선루 및 갑판실에 적용한다.
요건은 표 1에 나타내었다. 

항목 선루 갑판실

노출 갑판 [3.1.1] [3.2]
비 노출 갑판 [3.2.2]부터 [3.2.5] [3.2]
측벽 [3.1.1] [3.3]
단부 격벽(선수 및 선미) [3.3] [3.3]

표 1 : 적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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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이 절을 적용함에 있어서, 선루는 선체중앙부 0.4 L 의 선미 또는 선수에 위치하거나 길이가 0.15 L 보다 작은 것으로 
고려한다.

1.1.3
이 절을 적용함에 있어서, 선체중앙부 0.4 L 이내에 위치한 갑판실의 길이는 0.2 L 이하로 고려한다.

1.2 총 치수

1.2.1
3장 2절 [1.1.3]과 관련하여,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3]에 언급된 모든 치수산정 및 치수는 총 치수이다.

2. 구조배치 

2.1 구조적 연속성

2.1.1 갑판실의 격벽 및 측벽
후단격벽, 전단격벽 및 선측 격벽은 격벽, 거더 및 필러와 같은 갑판 하부구조에 의해 유효하게 지지되어야 한다. 
측벽, 주종격벽 및 주횡격벽은 거주구의 여러 층에 걸쳐 일치시켜야 한다. 이러한 구조적 배치가 불가능한 경우, 기
타 유효한 구조로 지지되어야 한다. 
조립단계에서의 불연속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측면에서의 모든 개구는 견고히 보강되어야 
하고 충분한 둥근 모서리를 가져야 한다. 문 및 유사한 개구의 상부 및 하부에는 연속된 코밍 또는 거더를 설치하여
야 한다.

2.1.2 갑판실 모서리부
강력갑판에 부착된 갑판실의 모서리부에서는 갑판 하부 지지구조로 하중을 전달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2.2 단부 연결

2.2.1 갑판 보강재
횡 방향 보는 3장 6절 [3.2.1], [3.2.2] 및 [3.2.3]에 적합한 브래킷에 의하여 선측 늑골과 연결되어야 한다. 종 방향
의 벽 및 거더를 통과하는 보는 종 방향의 벽의 보강재 및 거더의 웨브와 각각 브래킷 없이 용접으로 연결할 수 있
다.

2.2.2 종방향 및 횡방향 갑판거더
면재는 3장 6절 [4.3]에 따른 트리핑 브래킷에 의해 보강되어야 한다. 

2.2.3 선루 늑골의 단부 연결
수직 늑골은 하부의 주늑골 또는 하부에 충분한 지지구조를 갖는 갑판과 용접되어야 한다.

2.3 격벽의 국부보강

2.3.1
큰 개구 및 구명설비 또는 기타 장비나 의장품 등의 큰 하중을 지지하는 부분은 국부적으로 보강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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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수

3.1 선루 측벽 및 갑판

3.1.1 노출 측판 및 갑판
선루 측판이 선측외판의 일부인 경우, 노출된 측판과 노출된 갑판, 보강재 및 1차 지지부재의 순 치수는 이 절의 ,  및 으로 6장 3절, 4절, 5절 및 6절의 적용 가능한 요건을 각각 만족하여야 한다. 3장 2절의 순 치수 방
법 및 3장 3절의 부식추가는 고려되어야 한다.
선루 측판이 선측 외판의 일부가 아닌 경우, 노출된 측판과 지지구조를 포함한 노출된 갑판은 [3.3], [3.2.1] 및 
[3.2.3]부터 [3.2.5]까지 주어진 요건을 각각 만족하여야 한다.

3.2 갑판실 갑판

3.2.1 노출 갑판
갑판실의 노출 갑판 판의 총 두께 exp (mm)는 다음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exp   1층인 경우

exp   2층인 경우

exp   3층 및 그 상부인 경우

 : 보강재 또는 보의 표준 참조 간격으로 다음 식에 의한 값. (mm)
   
피복재에 의해 보호되는 갑판인 경우, 갑판의 총 두께는 1.5 mm 감소시킬 수 있다. 다만, 5.0 mm보다 작아서는 아
니 된다. 나무 이외의 다른 피복재가 사용되는 경우, 피복재가 강판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피복재는 갑판에 유효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3.2.2 비노출 갑판
갑판실 비노출 갑판의 총 두께  (mm)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exp 고려되는 층에서

    다만, 5.5 mm 이상이어야 한다.

3.2.3 갑판보 및 보강재
갑판실 갑판의 갑판보 및 보강재의 총 단면계수 (cm3 ) 및 총 전단면적 (cm2 )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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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거더 및 트랜스버스
갑판실 갑판의 갑판 거더 및 트랜스버스의 총 단면계수 (cm3 ) 및 총 전단면적 (cm2 )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거더의 깊이는 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갑판보의 연속을 위하여 스켈롭이 있는 거더의 웨브 깊이는 최소한 갑
판보 깊이의 1.5배이어야 한다.

3.2.5 갑판 거더 및 트랜스버스의 격자 해석
갑판 거더 및 트랜스버스가 격자구조와 같이 작용하도록 배치된 경우에는, 총 치수에 근거한 구조모델과 함께 추가
적인 해석이 수행될 수 있다. 이에 따른 응력은 다음의 허용굽힘, 전단 및 등가 응력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N/mm2)
   
     
   

3.3 갑판실 벽 및 선루단 격벽

3.3.1 적용
[3.3]의 요건은 개구 및 거주구의 유일한 보호를 형성하는 선루단 격벽 및 갑판실 벽에 적용한다. 건현갑판, 선루갑
판 또는 가장 낮은 층의 갑판실 정판의 개구를 보호하지 않는 갑판실의 격벽 치수에 대하여는 특별히 고려할 수 있
다. 해당 격벽이 거주구역을 포함하지 않거나 선박의 운항에 필수적인 장비를 보호하지 않는 경우, 기관실 위벽을 보
호하지 않는 갑판실의 격벽 치수는 특별히 고려할 수 있다.

3.3.2 판
판의 총 두께 (mm)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가장 낮은 층인 경우

    상부 층인 경우. 다만, 5.0 mm 이상이어야 한다.

3.3.3 보강재
보강재의 총 단면계수 (cm3)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이 요건은 가장 낮은 층 보강재의 웨브가 갑판과 유효하게 용접된 것으로 가정한다. 다른 형식의 단부 연결에 대한 
치수는 특별히 고려되어야 한다. 갑판실의 선측 보강재의 단면계수는, 간격  와 스팬  을 고려하여야 하며, 바로 밑
에 위치한 갑판 상 선측 늑골보다 클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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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불워크, 보호난간 및 물결막이

1. 일반사항

1.1 적용

1.1.1
노출된 건현갑판 및 선루갑판의 경계, 제1층 갑판실의 경계 및 선루의 끝단에는 불워크 또는 보호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최소 높이

1.2.1
불워크 또는 보호난간의 높이는 피복재로부터 측정하여 최소한 1.0 m이어야 하며, [2.2] 및 [3.2]의 요건에 따라 제작
되어야 한다. 다만, 이 높이가 선박의 통상 작업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보다 낮은 높이가 허용될 수 있다. 보다 낮은 
높이의 허용이 요청되는 경우, 정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불워크

2.1 일반사항

2.1.1
판재 불워크는 상단부가 적절한 레일로 보강되고 2.0 m 이하의 간격으로 스테이 또는 브래킷으로 보강되어야 한다. 
스테이 또는 판재 브래킷의 자유변은 보강되어야 한다.

2.1.2
선체중앙부 0.6  내에서, 불워크는 선체거더 응력을 받지 않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2.1.3
불워크는 계선 파이프 부근에서 적절히 보강하고 두께를 증가시켜야 한다. 현문 또는 기타 개구는 선루단으로부터 
가능한 한 떨어져 배치하여야 한다.

2.1.4
불워크는 계선 및 예인용의 호저홀, 페어리더 부근 및 슈라우드용 아이플레이트 또는 하역장치에 사용되는 기타 태
클 부근에서도 적절히 보강되어야 한다.

2.1.5
불워크의 개구는 적어도 [3.2.2]에 규정된 횡봉을 설치하는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선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야 한다. 
이를 위하여 횡봉을 대신하여 약 230 mm 간격으로 수직 레일 또는 봉을 인정할 수 있다. 

2.1.6
계류장치가 불워크에 큰 하중을 가하는 경우, 스테이의 강도를 적절히 증가시켜야 한다.

2.2 불워크의 구조

2.2.1 판
노출된 건현갑판 및 선루갑판의 경계에서 불워크 판의 총 두께는 표 1에 주어진 값 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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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워크의 높이 총 두께

1.8 m 이상 동일한 위치에서의 선루 측벽의 요구되는 두께로써 11장 1절 [3.2.1]에 
따라 구한다. 다만, 6.5 mm 이상이어야 한다.

1.0 m 6.5 mm

중간높이 선형보간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표 1 : 불워크 판의 두께

2.2.2 스테이
스테이의 총 단면계수 (cm)는 다음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 갑판상면으로부터 난간 상면까지의 불워크 높이(m)
 : 스테이의 간격(m)
단면계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갑판에 연결된 재료만을 포함하여야 한다. 스테이의 벌브 또는 플랜지는 갑판에 연결된 
경우 고려될 수 있다. 불워크 판이 현측후판에 연결된 경우, 600 mm를 넘지 아니하는 부착판의 폭이 포함할 수 있다.

2.2.3
불워크가 끝나는 곳에는 스테이나 증가된 강도의 브래킷을 개구 끝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불워크 스테이는 적절한 
갑판하부 보강재에 의하여 지지되거나 연결되어야 한다. 보강재는 불워크 스테이 연결부에서는 양면 연속 필릿용접
이 적용되어야 한다.

2.2.4
선루의 끝단 및 측판이 불워크로 연결되는 부분은 측판과 동일한 두께이어야 하고, 이러한 부분의 불워크에 개구가 
있는 경우 두께를 증가시키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보강되어야 한다.

3. 가드레일

3.1 일반사항

3.1.1
선루가 트렁크에 연결된 경우, 건현갑판의 노출부 전체 길이에 걸쳐 오픈 레일이 설치되어야 한다.

3.2 보호난간의 구조

3.2.1
보호난간의 지지대는 다음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a) 고정식, 탈착식 또는 힌지식의 지지대는 약 1.5 m의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b) 적어도 매 3번째 지지대는 브래킷이나 스테이에 의해 지지되어야 한다.
c) 탈착식 또는 힌지식 지지대는 직립된 상태에서 고정될 수 있어야 한다.
d) 둥근 현측후판을 가지는 선박인 경우, 지지대는 갑판의 평평한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e) 용접된 현측후판을 가지는 선박인 경우, 지지대는 현측후판, 상부 스탠드 또는 연속된 거터 바에 부착되어서는 

아니 된다.

3.2.2
보호난간의 최하부 횡봉과 갑판 또는 상부 스탠드까지의 간격은 230 mm를 넘어서는 아니 되며, 나머지 횡봉의 간
격은 380 mm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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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특별한 경우 및 제한된 길이 내에서 보호난간 대신에 와이어로프가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와이어로프는 턴버클을 
이용하여 팽팽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3.2.4
두 개의 고정된 지지대 및 / 또는 불워크 사이에 설치되는 경우, 보호난간 대신에 체인이 인정될 수 있다. 개구가 큰 
경우, 횡봉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인에 수직 봉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물결막이(Breakwater)

4.1 일반사항

4.1.1 배치
0.85 L 전방 갑판 상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물결막이(breakwater) 또는 대등한 보호 구조물(예, 고래등갑판
(whaleback deck) 또는 귀갑갑판(turtle deck))이 설치되어야 한다.

4.1.2 물결막이의 치수
a) 물결막이의 권장 높이는 다음에 따른다. (m)        다만, _min 이상이어야 한다.

_min    
  : 하기만재흘수선과 물결막이의 하단(bottom line)간의 거리(m).

    

     

       (0.6 ≦≦ 0.8)

 : L 의 후단에서부터 물결막이까지의 거리 (m).
고래등갑판 또는 귀갑갑판의 평균 높이는 그림 1에 따라 유사하게 결정할 수 있다.

b) 물결막이는 최소한 물결막이 뒤편의 수송하고자 하는 갑판화물의 폭 만큼 넓어야 한다.

그림 1 : 고래등갑판(Whaleback)

4.1.3 컷아웃(cutouts)
물결막이 주요 지지부재의 웨브에서 컷아웃은 필요 최소한으로 감소시켜야 한다. 컷아웃의 자유단은 보강재로 보강
하여야 한다. 만약 물결막이에 대한 하중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판 내에 컷아웃이 발생하는 경우, 개별 하나의 컷아웃
(single cutout) 면적은 0.2 m2를 넘지 않아야 하며, 컷아웃 면적의 전체 합은 물결막이 판의 전체 면적의 3 %를 넘
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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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하중
a) 치수 결정을 위한 하중은 다음에 따른다. (kNm)     

 는 다음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 250 m인 경우

50  > 250 m인 경우

  

  sin 다만, 는 중심선에서 결정,  ≦  ≦ 
4.1.5 판 및 보강재

a) 판의 순 두께는 다음에 따라 결정된다. (mm)
     ∙ 다만, min 이상이어야 한다.

min    
b) 보강재의 순 단면계수는 다음에 따른다. 보강재는 구조부재의 양단에 연결되어야 한다. (cm)

  
  

c) 20 ° 미만의 경사각을 가진 고래등갑판의 경우, 판 및 보강재의 치수는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4.1.6 1차 지지부재 
구조의 1차 지지부재인 경우, 응력 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때 허용 등가응력  (N/mm2 )는  를 초과할 수 
없다.

4.1.7 좌굴강도
구조부재의 좌굴강도는 8장 5절에 따라 증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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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의장설비

1. 일반사항

1.1 적용

1.1.1
묘박설비는 4편 선체의장의 관련 사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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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갑판설비에 대한 지지구조

1. 일반사항

1.1 적용

1.1.1
갑판설비 및 의장품의 지지구조와 지지대는 4편 선체의장의 관련 사항을 따른다.

1.1.2
갑판설비가 작동하중 및 그린 파랑하중과 같은 복합하중을 받는 경우, 작동하중 및 그린파랑하중은 거치대 및 지지
구조의 강도평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1.2 제출자료

1.2.1
1장 3절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앵커 윈들러스 및 체인스토퍼

2.1 일반사항

2.1.1
윈들러스는 갑판에 유효하게 거치되고 고정되어야 한다.

2.1.2
선박 건조자 및 윈들러스 제조자는 거치대가 윈들러스 설비의 안전한 작동 및 유지보수에 적절하다는 것을 확인하여
야 한다.

2.1.3
지지구조는 [2.1.5] 및 [2.1.6]에 규정된 각 하중시나리오에 대하여 응력이 [2.1.12] 및 [2.1.15]의 허용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1.4
이러한 요건은 순 치수를 기반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2.1.5
다음의 하중상태에서 앵커의 작동을 적절히 검토하여야 한다.

a) 체인스토퍼가 설치되었지만 윈들러스에 부착되지 않은 경우 : 앵커체인 최소 파단강도의 45 %
b) 체인스토퍼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체인스토퍼가 윈들러스에 부착된 경우 : 앵커체인 최소 파단강도의 80 %
c) 체인스토퍼 : 앵커체인 최소 파단강도의 80 %

2.1.6
다음의 힘들이 0.25 L 전방의 그린파랑하중에 의한 설계하중에 대하여 검토되어야 하는 독립된 하중상태에 적용되어
야 한다.(그림 1 참조)
        (kN), 축에 수직으로 작용
        (kN), 축에 평행하게 작용(선내측 및 선외측 방향이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 정면 투영 면적(m)
 : 측면 투영 면적(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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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수로서 다음 식에 의한 값. 다만, 2.5보다 클 필요는 없다.
    , 

 : 축에 평행하게 측정한 윈들러스의 폭(m). (그림 1 참조)
 : 윈들러스의 전체 높이(m). (그림 1 참조)

그림 1 : 힘과 중량의 방향

2.1.7
윈들러스를 갑판에 고정시키는 볼트, 초크 및 스토퍼에 그린파랑 설계하중에 의한 하중이 계산되어야 한다. 윈들러스
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볼트를 포함하는 몇 개의 볼트 그룹 N에 의하여 지지된다. (그림 2 참조)

그림 2 : 볼트 배치 및 부호규정 

2.1.8
인장을 양으로 하는 볼트 그룹(또는 볼트)  내의 축력  및 는 다음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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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윈들러스 축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kN)
 : 윈들러스 축에 평행하게 작용하는 볼트 그룹  내의 힘(kN)으로 선내측 또는 선외측 중 큰 값 
 : 윈들러스 거치대로부터 윈들러스 축까지의 높이(cm) (그림 1 참조)
 ,  : 전체 N 개의 볼트 그룹의 기하학적 중심으로부터 볼트 그룹 의  및  좌표(cm). 힘이 작용하는 반대 

방향을 양으로 한다.
  : 그룹  내의 모든 볼트의 단면적(cm)
   : N 개의 볼트 그룹에 대하여  방향 관성(cm)으로 다음 식에 따른다. 

  
  : N 개의 볼트 그룹에 대하여  방향 관성(cm)으로 다음 식에 따른다. 

    : 윈들러스의 중량에 의한 볼트 그룹 에서의 정적 반력(kN)

2.1.9
볼트 그룹 에 작용하는 전단력  및  그리고 합성력 는 다음 식에 따른다.
    
  
  : 마찰계수로서 0.5로 한다.
 : 윈들러스 중량(ton)
 : 중력가속도로 9.81 m/s2 로 한다.
 : 볼트 그룹의 수

2.1.10
[2.1.5] 및 [2.1.6]에 규정된 하중에 의한 합성력은 지지구조의 설계 시에도 고려하여야 한다.

2.1.11
윈들러스의 제동기를 위하여 별도의 거치대가 설치되는 경우, 제동기는 [2.1.5]에 따른 하중상태 (a) 및 (b)가 작용한
다고 가정하여 합성력의 분포를 계산하여야 한다.

2.1.12
지지구조에 전달되는 앵커 설계하중으로 인한 응력은 다음의 허용 값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 법선응력: 1.0 
• 전단응력: 0.6 

2.1.13
각 볼트 그룹  내의 개별적인 볼트 내에서의 그린파랑 설계하중으로 인한 인장 축응력은 상기 힘을 받는 상태에서
의 볼트 내력의 50 %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하중은 앵커체인 방향으로 작용하여야 한다. 설치된 볼트가 한쪽 또는 
양쪽 방향으로 이들 전단력을 지지하도록 설계된 경우, 본미세스(von-Mises) 등가응력은 볼트 내력의 50 %를 넘어
서는 아니 된다.

2.1.14
그린파랑 설계하중   및 로 인한 수평방향 힘은 전단 쵸크에 의하여 지지될 수 있다. 거치대에 접착을 위하여 
수지가 사용되는 경우, 계산에 합당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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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
지지구조에 전달되는 그린파랑 설계하중으로 인한 응력은 다음의 허용 값 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 법선응력: 1.0 
• 전단응력: 0.6 

3. [삭제]

4. 크레인, 데릭, 리프팅 마스트 및 구명설비

4.1 일반사항

4.1.1
일반적으로 구명설비의 지지구조 및 안전사용하중이 30 kN 보다 크거나 지지구조에 대한 최대 전도 모멘트가 100
kNm보다 큰 크레인, 데릭, 리프팅 마스트의 지지구조는 이 요건을 따라야 한다.

4.1.2
이 요건은 갑판과 크레인, 데릭 및 리프팅 마스트의 지지구조의 연결에 적용한다. 크레인, 데릭 또는 리프팅 마스트
가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선급 및 강선규칙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4.1.3
이 요건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는 아니한다.

a) 구명설비용 지지대를 제외한 선원 또는 여객을 위한 승강설비의 지지
b) 하역설비의 페데스털(pedestal) 또는 갑판연결부 상부의 지주(post) 구조
c) 하역설비의 일부로 고려되는 거치 볼트와 그 배치

하역설비라 함은 크레인, 데릭 또는 리프팅 마스트로 정의된다.

4.1.4 안전사용하중의 정의
안전사용하중이라 함은 하역설비가 임의의 특정 아웃리치(outreach)에서 들어 올릴 수 있다고 보증된 최대하중으로 
정의된다.

4.1.5 자중
자중은 모든 권상장구(lifting gear)의 중량을 포함한 하역설비의 계산된 총 자중이다.

4.1.6 전도 모멘트(overturning moment)
전도 모멘트는 아웃리치 및 자중을 고려하여, 안전사용하중에서 작동 시 하역설비에 의하여 발생하는 하역설비와 선
체 구조의 연결부에서 계산되는 최대 굽힘 모멘트이다.

4.1.7
크레인 페데스털 및 데릭 마스트의 정의는 그림 3에 따른다.

4.1.8
갑판 및 갑판하 구조는 하중 및 최대 전도 모멘트에 대하여 데릭 마스트 및 크레인 페데스털을 적절히 지지할 수 있
어야 한다. 갑판이 관통되는 경우, 갑판은 적절히 보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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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크레인 페데스털 및 데릭 마스트

4.1.9
갑판구조의 구조적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갑판하 부재는 크레인 페데스털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하며 다음에 따른다.

a) 페데스털이 갑판상부 브래킷이 없이 갑판에 직접 연결되는 경우, 크레인 페데스털에 직접 일치되도록 적절한 
갑판하 구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크레인 페데스털이 브래킷이 없이 갑판에 부착되는 경우 또는 크레인 페데스
털이 갑판을 통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크레인 페데스털과 갑판의 용접 및 갑판하 지지구조는 적절한 완전용
입 용접이어야 한다. 용접연결부의 설계는 [4.1.15]에 따라 용접연결부의 계산된 응력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b) 페데스털이 브래킷으로 갑판에 직접 연결되는 경우, 갑판하 지지구조는 하중을 만족스럽게 전달하고 구조적으
로 취약한 지역을 피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갑판상 브래킷은 페데스털의 내측 또는 외측에 설치될 수 있고 
갑판 거더 및 웨브와 일치되어야 한다. 급격한 단면의 변화에 의한 응력집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
다. 브래킷 및 하중을 직접 전달하는 기타의 구조와 갑판하 지지구조는 적절한 완전용입 용접으로 갑판에 용접
되어야 한다. 용접 연결부의 설계는 [4.1.15]에 따라 계산된 응력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4.1.10
갑판 재료는 크레인 페데스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두꺼운 삽입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구조가 인장
을 받는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덧댐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1.11
[4.1.13] 및 [4.1.14]에 규정된 하중상태에 대하여 응력이 [4.1.15]의 허용 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좌굴 손상에 견딜 수 있는 지지구조의 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4.1.12
이러한 요건은 총 치수를 기반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4.1.13
항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된 하역설비인 경우, 설계하중은 하역설비의 자중에 안전사용하중의 1.3배를 더한 값이어
야 한다.

4.1.14
구명설비의 지지구조의 설계하중은 안전사용하중의 2.2배로 취하여야 한다.

4.1.15
지지구조의 응력은 다음 허용 값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법선응력 : 0.67 
• 전단응력 :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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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삭제]

6. 기타 갑판설비

6.1 지지 및 부착

6.1.1
다음의 일반요건은 선체 구조상에 상대적으로 작은 하중을 부과하는 기타설비의 지지 및 부착의 설계에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세의 배치도 및 도면승인은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6.1.2
지지위치는 선체 구조에의 부착이 끝단 브래킷의 끝단과 같이 갑판개구 및 응력집중부에서 떨어지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지지의 설계는 갑판에의 부착이 하드 포인트(hard point)의 생성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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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창구

1. 일반사항

1.1 적용

1.1.1
창구는 4편 선체의장의 관련 사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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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편 12장

건조

제 1 절   건조 및 제작

제 2 절   용접시공

제 3 절   용접이음의 설계

제 4 절   극후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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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건조 및 제작

1. 일반사항

1.1 공사

모든 공사는 조선해양산업의 품질 요구수준에 적합해야 하고 검사원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용접은 2절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어떤 결함도 페인트, 시멘트 또는 기타 합성물로 도장되기 전에 검사원이 만족하도록 보수되어
야 한다.

1.2 제작표준

1.2.1
구조물 제작은 IACS Recommendation No. 47 또는 제작/건조 개시 전에 우리 선급의 인정을 받은 공인 제작표준
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2.2
제작/건조 중에 사용되어야 하는 제작표준은 제작/건조 개시 전에 우리 선급의 입회 검사원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
다.

1.2.3
제작표준에는 다음의 항목에 대한 적용범위 및 허용한도가 설정되어야 하고, 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a) 절단면 가장자리 : 절단면 가장자리의 경사도 및 거칠기
b) 플랜지가 있는 보강재, 브래킷 및 조립 보강재 : 플랜지의 너비 및 웨브 깊이, 웨브와 플랜지의 각도, 그리고 

플랜지의 평면도 또는 면재의 상부 직선도
c) 필러 : 갑판 사이의 직선도 및 원통 모양 구조의 지름
d) 브래킷 및 평판 보강재 : 트리핑 브래킷과 평판 보강재 자유단에서의 뒤틀림
e) 소조립 보강재 : 면재 및 웨브의 스닙 끝단부 상세
f) 판조립 : 평블록 및 곡블록의 치수(길이와 너비), 뒤틀림, 직각도 그리고 판에 대한 내부재의 편차
g) 3차원 블록의 조립 : 3차원 평블록 및 곡블록의 경우, 판조립에 대한 기준에 추가하여 상부와 하부판 사이의 

비틀림 편차
h) 특별 조립 : 상부 및 하부 거전 사이의 거리, 선미재의 비틀림, 주기관 거치대 정판의 폭 및 길이, 프로펠러 보

스 및 선미재, 스케그 또는 솔피스의 보링이 선미 주요부의 용접을 완료한 후 시행되는 경우 또는 블록 보링을 
하는 경우, 축계정렬의 방법 및 순서가 우리 선급에 제출되어야 하며 인정되어야 한다. 러더, 핀틀 및 축의 취
부 및 정렬은 선미 주요부의 용접을 완료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핀틀, 러더스톡 및 러더축의 접촉상태는
(conical surface) 최종 설치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i) 판재의 맞대기 이음 : 판재 맞대기 이음 정렬
j) 십자 이음 : 십자 이음의 중심선과 힐라인(heel line)에서 계측된 정렬
k) 내부재의 정렬 : T자형 플랜지의 정렬, 판 보강재의 정렬, T자형 이음과 겹침이음의 간극, 그리고 조립 및 탑

재 용접이음에서 스캘럽과 연속 보강재를 위한 개구 사이의 거리
l) 용골과 선저 계측 : 선박의 전 길이 및 두 인접한 격벽간 거리의 변형, 선수부와 선미부의 코킹업 및 선박 중

앙부 늑판의 상승 정도
m) 치수 : 수선간장, 중앙부에서의 형 폭 및 형 깊이, 프로펠러 보스의 선미단에서 주기관까지의 거리
n) 늑골 사이 판의 직선도 : 외판, 내저판, 격벽, 상갑판, 선루갑판, 갑판실 및 벽의 늑골 사이의 변형
o) 늑골을 포함한 판의 직선도 : 외판, 내저판, 격벽, 강력갑판과 그 외의 구조에서 늑골을 포함하여 계측된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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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단, 판의 단부

2.1 일반사항

2.1.1
절단부, 창구 모서리 등의 자유변(절단면)은 적절히 가공처리 되어야 하며 노치가 없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절단면의 
드래그 라인 등은 완만하게 그라인딩 처리를 하여야 한다. 모든 모서리 또는 높은 응력을 받는 부분의 경우에 적절
한 둥근 모양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화염 또는 기계 절단된 판재 또는 면재의 자유변은 그 모서리가 예리해서는 안되며, 위에 규정한 대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절단면의 드래그 라인 등에서 적용하며, 특히 현측후판의 상부 가장자리 및 이와 유사하게 용접 이
음부, 단면 변화부 또는 구조적 불연속부에 적용되어야 한다.

2.1.2
창구 모서리는 기계 절단하여야 한다.

3. 냉간가공

3.1 특수 구조부재

3.1.1
노치인성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선체 거더의 높은 응력을 받는 부재의 경우(즉, 둥근 거널과 만곡부 외판과 
같이 3장 1절 표 3에서 Class III이 요구되는 구조부재), 냉간 가공하는 경우, C-Mn강(3장 1절 참조)은 판재의 안쪽 
굽힘 반지름은 건조 판두께의 10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3.3]에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허용 안쪽 굽
힘 반지름은 경감시킬 수 있다. 

3.2 파형격벽

3.2.1
파형격벽에 대해 냉간 가공된 판의 안쪽 굽힘 반지름은 C-Mn강(3장 1절 참조)에 대해 건조 판 두께의 4.5배 이상이
어야 한다. 다만, [3.3]에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허용 안쪽 굽힘 반지름은 경감시킬 수 있다.
 
3.3 굽힘 반지름(Low bending radius)

3.3.1
안쪽 굽힘 반지름이 [3.1] 및 [3.2]에 따라 각각 건조 두께의 10배 또는 4.5배 이하일 경우, 이 요건을 만족하는 입
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굽힘 반지름은 어떤 경우에도 건조 두께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최소한으로 다음 추가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a) 모든 굽은 판에 대하여
• 굽은 부위에 대하여 100% 육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자분탐상검사를 무작위로 실시하여야 한다.

b) a)항에 추가하여, 탱크 경계의 곡면 판인 경우에는
• 강재는 D/DH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 재료는 변형시효 조건에서(strain-aged condition) 충격시험을 하고,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변형량

은 제작 중 적용되는 최대 변형량으로       과 같아야 한다.   는 판재의 건조 두
께이고  는 굽힘 반지름이다. 한 개의 시험대에 계산된 변형량 또는 5% 중 큰 값으로 영구 변형을 가하고 
250°C에서 한 시간 동안 인공시효 처리를 한 후 샤르피 충격시험을 한다. 변형시효 후의 평균 충격에너지는 
사용되는 강재 등급에 대한 충격시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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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열간가공

4.1 온도 요건

4.1.1
강은 임계온도의 상한과 하한 사이에서 가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만약 압연강, 제어 압연강, TMCP강 또는 일반적인 
강에 대한 가공온도가 650°C를 초과하거나, 또는 담금질 후 템퍼링 열처리 강에 대한 가공온도가 템퍼링 온도에 비
해 적어도 28°C보다 더 낮지 않다면, 기계적 실험을 실시하여 이러한 온다가 강의 인장 및 충격 특성에 나쁜 영향
을 주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4.2.1]에 따라 선상가열 또는 점가열에 의하여 곡 가공 또는 곡직되는 부위에 대
해서는 이러한 기계적 시험이 요구되지 않는다.

4.1.2
가공과 응력완화 열처리를 위해 TMCP 강에 대해 [4.1.1]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열처리를 한 경우에는, 대표적인 재
료를 이용한 시공절차 시험을 실시하여 기계적 특성이 명시된 요구사항을 만족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4.2 선상가열 또는 점가열

4.2.1
선상가열 혹은 점가열에 의한 곡가공 또는 곡직은 재료의 특성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승인된 절차에 따라 수
행되어야 한다. 표면 가열 온도는 강판 등급에 적용 가능한 최대 허용한계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절하여야 한다.

5. 조립 및 정렬

5.1 일반사항

5.1.1
개별 구조 요소를 조립하거나 단면을 탑재하는 동안 지나치게 큰 힘을 가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개별 구조부재에 
발생된 주요변형은 다음 조립공정 이전에 수정되어야 한다.
용접완료 후 곡직과 정렬은 재료의 특성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의심되는 경우, 우리 
선급은 절차시험 또는 시공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5.1.2
구조부재는 IACS Recommendation 47 표 7의 요건에 따라 정렬되거나,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공인 제작 기준의 요
건에 따라 정렬되어야 한다.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재인 경우, 필요시 시험구멍을 뚫어 확인한 후 다시 용접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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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용접 가공

1. 일반사항

1.1 적용

1.1.1
이 절의 요건은 선체 구조 용접이음부의 용접 준비, 시공 및 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용접절차에 대한 적용범위

1.2.1 용접 형식, 크기 및 재료
용접 형식, 크기 및 재료에 대한 이 절의 요건은 다음 고려 사항들에 기초한 것이다:

• 이음형식
• 이음의 취약성
• 이음 내 응력의 크기, 형태 및 방향
• 모재 및 용접 재료의 재료특성
• 용접 간극의 크기

1.2.2 용접준비, 시공 및 검사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강선 규칙 2편의 요건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2. 용접절차, 용접용 재료 및 용접사

2.1 일반사항

2.1.1
모든 용접은 우리 선급의 강선 규칙 2편을 따라 승인된 용접용 재료를 사용하여 승인된 용접절차에 따라 우리 선급
의 기량자격을 보유한 용접사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자동 용접기 및 장비를 조작하는 작업자는 충분히 훈련되고 우리 선급 강선 규칙 2편에 의해 자격이 증명된 사람이
어야 한다. 

3. 용접이음

3.1 일반사항

3.1.1
용접이음은 승인된 도면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3.1.2
조선소에서 채택한 품질기준은 우리 선급에 제출되어야 하며, 별도로 규정되지 않는 한 모든 용접이음부에 적용되어
야 한다. 

3.1.3
채택한 용접절차 때문에 발생하는 평판, 조립 등의 전반적인 수축의 영향과 조립순서에 대하여 주의하여야 한다. 용
접은 과도한 중단 없이 각 용접이음부가 올바른 순서에 따라 완료되도록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가능한 한 용
접은 각 부분이 하나 또는 여러 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음부의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또는 조립품의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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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완성된 용접이음부의 품질은 우리 선급의 입회검사원이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선 및 루트 간격은 승인된 용접
절차에 따른다. 연결되는 부재 사이의 간격은 IACS Recommendation No. 47에 주어진 최대값 또는 우리 선급이 
승인한 공인 제작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연결되는 부재 사이의 간격이 규정된 값을 초과하는 경우, 승인된 
용접절차 시방서에 따라 수정되어야 한다. 

3.1.5
두꺼운 평판이나 형강을 용접하는데 작은 크기의 필릿 용접이 사용되는 경우, 승인된 용접절차 시방서에 기초하여 
용접하여야 한다. 예열, 저수소계 용접봉 또는 저수소 용접절차의 사용과 같은 특별한 방법이 인정된다.

3.1.6
두꺼운 구조 부재를 상대적으로 얇은 판에 용접하는 경우, 용접크기와 용접순서에 대해 수정이 요구될 수 있다.

3.1.7
용접되는 각 강재에 요구되는 최소치보다 높은 등급의 용접용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품질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사용되는 용접용 재료는 12장 3절 [2.5.2]에 규정된 최소값보다 큰 용착금속 항복강도를 가질 수 있으며 또한 용접크
기는 높은 등급의 용접용 재료에 대한 항복강도를 근거로 결정할 수 있다. 

3.1.8
일반적으로, 맞대기 이음은 양면 모두 용접되어야 한다. 반대쪽 면을 용접하기 전에 부적절한 금속은 뒷면에서 적절
한 방법으로 제거되어야 한다. 일면 맞대기 용접은 승인된 용접절차 시방서에 따라 특정한 용도에만 허용된다. 

3.1.9 용접 접합부 정렬
연속 필릿 용접으로 부착되는 보강재가 완전히 종료된 맞대기 또는 심 용접부를 교차하는 경우, 교차하는 부근의 용
접부는 편평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보강재 웨브의 맞대기 용접부도 필릿 용접이 되기 전에 용접한 
후 편평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편평하게 처리된 부분의 가장자리는 노치 또는 단면 형상의 급격한 변화 없이 완만한 
형상이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강재 웨브에 스캘럽을 시공하여야 한다. 스캘럽은 돌
림용접이 충분하게 될 수 있는 위치 및 크기이어야 한다. 

3.1.10  누설 멈추개(Leak stoppers)
구조부재가 탱크의 경계를 관통하는 경우, 인접한 구역으로의 누설은 위험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부재에 대하여는 탱크 경계의 양쪽으로 적어도 150mm 이상 완전 용입용접을 하여야 한다. 이를 대신
하여 그 부재에 대하여 구획의 바깥쪽 경계에 근접하여 적절한 형상의 작은 스캘럽을 시공하고, 모든 주위를 주의 
깊게 용접할 수 있다. 

4. 비파괴 검사(NDE)

4.1 일반사항

4.1.1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되는 비파괴 검사 방안서는 검사 위치와 검사 수, 적용된 용접절차 및 비파괴 
검사방법 등과 관련된 필요한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조선소는 모든 용접이 만족스럽게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기 위
하여 용접완료 후 육안검사를 하여야 한다. 육안검사에 추가하여 용접이음은 초음파탐상시험, 방사선투과시험, 자분
탐상시험, 와류탐상시험, 액체침투탐상시험 또는 용접형태에 적합한 그 외의 인정 가능한 방법 중 하나 또는 이들의 
조합을 사용하여 검사되어야 한다. 위의 검사는 우리 선급 강선 규칙 2편 요건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4.1.2
용접에 대한 비파괴 검사는 용접의 균열이나 허용되지 않는 내부 결함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비파괴 검사 방안서
에 표시된 위치에 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비파괴 검사는 공인 기준에 따라 공인 단체에 의하여 증명된 유자격자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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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창구 코밍

4.2.1
건조 중 비파괴 검사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4절 [2]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4.2.2
인도 후 비파괴 검사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정기 비파괴 검사는 4절 [3]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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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용접이음의 설계

기호

 : 필릿 용접의 유효면적(cm ) : 루트면(mm ) : 용접계수

 : [2.5.2]에 따른 용착 금속의 항복강도를 고려한 수정계수

 : 용접금속의 총 용착 길이(mm)

 : 연속 필릿 용접, 겹치기 필릿 용접 또는 단속 필릿 용접의 각장(mm )

 : 용접 연결부의 길이(mm )

    : 용착금속의 최소 항복강도(Nmm )   : 연결 부재의 건조 두께(mm )

 : 필릿 용접 허용 간극으로 2.0mm로 한다. 

 : [2.5.3]의 필릿 용접 목 두께(mm)

1. 일반사항 

1.1 적용

1.1.1
이 절의 요건은 선체구조 용접이음부의 설계에 대하여 적용하고, 2절 [1.2.1]에 언급된 사항을 기초로 한다.

1.1.2
용접 크기와 용접 상세를 나타내는 도면 및 / 또는 사양서는 승인용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1.1.3
용접각장은 표 1에 주어진 최소 용접각장을 만족하여야 한다.

1.2 대안

1.2.1
이 절에 주어진 요건은 선체건조에서 전기 아크 용접에 대한 최소 요건을 고려한 것으로 이를 대체하는 방법, 배치 
및 상세는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T 이음 또는 십자이음

2.1 적용

2.1.1
판과 다른 판의 연결뿐 아니라 판과 1차 지지부재 및 보강재 웨브와의 이음은 그림 1에 나타낸 필릿용접 또는 용입
용접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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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착된 부재의 건조 두께(mm )

 : 연결 각도(deg )
그림 1 : T 또는 십자이음

2.1.2
연결부에 높은 응력이 걸리거나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결되는 판의 가장자리에 개선을 주어 부분 용입용접 
또는 완전 용입용접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2 연속 필릿 용접

2.2.1
다음의 위치에는 연속용접이 적용되어야 한다.

a) 모든 부재의 면재와 웨브의 연결부
b) 고장력강이 사용된 모든 필릿 용접부
c) 창구코밍, 갑판 승강구 및 그 외의 개구를 포함한 풍우밀 갑판 및 구조물의 경계
d) 탱크와 수밀구획의 경계
e) 탱크와 화물창 내부의 모든 구조
f) 탱크 경계의 보강재 및 1차 지지부재
g) 선미의 모든 구조와 선미 격벽의 보강재 및 1차 지지부재
h) 선수의 모든 구조
i) 단부 브래킷, 러그, 스캘롭을 포함한 보강재 및 1차 지지부재의 끝부분 연결부 및 다른 부재와 직각으로 연결

되는 부분의 용접
j) 주 선체에서의 모든 겹치기 용접부
k) 선수부 0.3   내의 1차 지지부재와 보강재의 선저 외판과 용접
l) 평강 종 보강재와 판의 용접
m) 고장력강판에 설치되는 소형 의장품과 기타 연결부 또는 부착품
n) 필러 상부와 하부
o) 창구코밍 스테이의 웨브와 갑판의 연결부([2.4.5] 참조)

2.3 단속 필릿 용접

2.3.1
연속용접이 요구되지 않을 경우, 단속용접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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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보, 보강재, 늑골 등이 단속으로 용접되고 슬롯이 있는 거더, 받침대 또는 스트링거를 관통하는 경우, 모든 교차부의 
양쪽에 한 쌍의 양면 단속 용접이 시공되어야 한다. 또한 보, 보강재 및 늑골은 거더, 받침대 및 스트링거에 유효하
게 용접되어야 한다. 단속용접 또는 일면 연속용접이 허용되는 경우, [2.5.2] 및 [2.5.3]에 적합한 양면 연속용접을 전
단스팬의 1/10 범위에 걸쳐 적용하여야 한다. 

2.3.3 갑판실
갑판실 건 구역(dry spaces of deckhouses)에 대하여 일면연속 필릿 용접이 허용될 수 있다.

2.3.4 일면 연속용접의 크기 계수가 2.0 인 경우, 일면 연속용접의 크기는 단속용접에 대하여 [2.5.2]에 요구된 필릿용접과 같다. 

2.4 부분 또는 완전 용입용접

2.4.1 고응력부 정의
이 절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고응력부란 상세분할 유한요소해석을 시행하고 용접부에 인접한 요소의 상세분할 항
복 사용계수가 7장 3절 [6.2]에 따른 상세분할 허용사용계수의 90 %를 초과하는 구역을 의미한다.

2.4.2 부분 또는 완전 용입용접
높은 인장응력이 작용하는 구역 또는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에는, 완전 용입용접 또는 부분 용입용접을 하여야 
한다. 완전 용입용접의 경우, 이면 용접 전 가우징(gouging) 등으로 루트면을 제거하여야 한다. 부분 용입용접의 경
우, 루트면은 3 mm와     사이 값이어야 한다. 

홈의 루트까지 용접 비드가 용입되도록 만들어진 홈 개선각은 일반적으로 40° 에서 60° 사이 값으로 한다. 
완전 / 부분 용입용접의 용접 비드는 홈의 루트를 덮어야 한다. 부분 용입용접의 예는 그림 2에서 주어진다. 극후강판
의 부분 용입용접 크기는 다음 식을 만족하여야 한다.

그림 2 : 부분 용입용접

   ≥  ∙ ∙ ∙        : 그림 2의 용접 크기 : 위치에 따른 계수로서, 평형수 탱크 및 빌지웰은 1.1로 하고 그 외 부분은 1.0으로 함 : 용접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2.4.3 일면 부분 용입용접
일면개선 부분 용입용접인 경우, 개선 반대쪽의 필릿 용접은 [2.5.2]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2.4.4 완전 또는 부분 용입용접의 범위
[2.4.5] 및 [2.4.6]의 개별 위치에서 완전 또는 부분 용입용접의 범위는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완전 /
부분 용입용접의 최소 범위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기준점(즉, 구조부재의 교차점, 브래킷 토우의 끝단부 등)으
로부터 300 mm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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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완전 용입용접이 요구되는 위치
다음의 위치 및 이 편의 다른 요건에 따라 요구되는 위치에는 완전 용입용접을 하여야 한다. 

a) 둥근 창구코밍의 모서리부와 갑판의 용접
b) 수직 파형격벽이 하부스툴 없이 설치된 경우, 화물창 지역 내에서 내저판과 수직 파형격벽의 용접
c) 수직 파형격벽이 하부스툴 없이 설치된 경우, 파형격벽 플랜지와 일치하는 이중저 내의 구조부재와 내저판의 

연결부
d) 하부스툴의 정판과 수직 파형격벽의 용접
e) 파형격벽의 하부스툴 정판과 측판의 연결부
f) 파형격벽의 하부스툴 측판과 내저판의 연결부
g) 개구의 치수가 300 mm를 초과할 때, 중앙부 0.6   이내의 강력갑판, 현측후판 및 선저외판과 개구의 보강재 

또는 파이프 관통부의 용접
h) 강도계산용 흘수 하부에 있는 해수 흡입구, 러더 트렁크 및 트랜섬을 포함하는 선체 외부를 형성하는 건조 두

께 12.0 mm  이하의 판과 인접한 판들의 용접
i) 크레인 페데스탈과 관련 브래킷 및 지지구조
j) 갑판과 종방향 창구코밍 단부 브래킷의 토우 연결부(측면 코밍 단부 브래킷의 토우로부터 0.15    범위 이내,   는 창구코밍 높이)
k) 외판과 러더혼 및 샤프트 브래킷의 용접

2.4.6 부분 용입용접이 요구되는 위치
다음의 위치에는 [2.4.2]에 의한 부분 용입용접을 하여야 한다.  

a) 강도계산용 흘수 하부에 있는 해수 흡입구, 러더 트렁크 및 트랜섬을 포함하는 선체외부를 형성하는 건조 두께 
12.0 mm 초과인 경우의 판과 인접한 판들의 용접

2.4.7 상세 분할 유한요소 해석
고응력부의 경우, 최소한 [2.4.2]의 부분 용입용접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완전 또는 부분 용입용접의 최소범위는 
다음보다 커야 한다. 

a) 가장 높은 항복 사용계수를 갖는 요소로부터 어느 방향으로든 150 mm
b) 위에서 언급한 항복 사용계수를 초과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범위

2.5 용접 크기 기준

2.5.1
요구되는 용접 크기는 0.5 mm 간격으로 반올림하여야 한다.

2.5.2
연속 필릿 용접, 겹치기 이음 또는 단속 필릿 용접의 각장 은 다음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 표 1에 따른다.

 : 유효 판 두께
        ≤ mm인 경우
          mm인 경우
  =          mm인 평강 종보강재

 : 용접 종류에 따른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양면 연속용접인 경우
   단속용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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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선 형상에 따른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개선이 없는 용접인 경우
   일면 / 양면 개선 및     의 용접인 경우

 : 계수로서 다음 식의 의한 값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 용착부의 최소항복응력(Nmm )으로 다음 이상이어야 한다.      Nmm    Nmm인 연강의 용접     Nmm    ∼  Nmm인 고장력강의 용접     Nmm    Nmm인 고장력강의 용접     Nmm    Nmm인 고장력강의 용접 : 구조부재의 종류에 따른 용접계수로서 표 2, 표 3 및 표 4에 따른다.
 : 용접되는 부재(abutting member)의 재료계수 : 용접 종류에 대한 수정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양면 연속용접인 경우
   단속 또는 체인용접인 경우

 : 연속된 필릿 용접부 사이의 거리(mm)

2.5.3
그림 3과 같이, 용접 각목 은  이상이어야 한다. 

그림 3 : 용접 치수 정의

구역 최소 각장(mm )

화물창 구역 4.5

선루 및 갑판실 3.5

그 외 구역 4.5

표 1 : 최소 용접 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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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부 
일반적인 보강재

디프 탱크 격벽 단부 (스팬의 15%), 단부 브래킷 0.30
상기 이외의 경우 0.20

일반적인 1차 지지부재(1)

단부 (스팬의 15%), 단부 브래킷 0.38
상기 이외의 경우 0.24
보강재와 1차 지지부재 연결부, 그림 4 (a) 0.30

수밀 경계
디프 탱크, 그림 4 (b) 0.48
수밀 구획, 그림 4 (b) 0.38

갑판

강력 갑판
선박중앙부 0.6 , 그림 4 (a) PPW(3)

상기 이외의 경우, 그림 4 (a) 0.48
기타 갑판 0.30

창구 코밍(2)

창구 모서리 곡률반지름 끝단(R.E.)+100 mm, 
그림 5 PPW(3)

횡방향 창구코밍, 창구코밍 높이의 15%(5), 그림 5
PPW(3) 

or 
0.38

상기 이외의 경우
PPW(4) 

or 
0.38

이중 선체
선측 및 선저 구조

거더(1)
단부(6) (스팬의 15%), 그림 4 (a) 0.38
중심선 거더 0.30
상기 이외의 거더 0.24

늑판, 스트링거,
웨브 프레임(1)

단부(6) (스팬의 15%), 그림 4 (a) 0.38
상기 이외의 경우, 그림 4 (a) 0.24

기관 구역
중심선 거더 용골 및 내저판 0.38
늑판 중심선 거더 0.38

선수 및 선미 구역
흘수선 상부 0.20
흘수선 하부 0.30

선루, 수밀 경계를 제외한 갑판실 0.20
상기 이외의 경우 0.38
(1) [2.5.7]에 따른 전단 응력에 의해 용접 계수는 결정될 수도 있다.
(2)   = 0.43 화물창 구역 이외의 창구 코밍
(3) PPW : [2.4.2]에 따른 부분 용입용접
(4) PPW : [2.4.2]에 따른 부분 용입용접. 다만,     
(5) 250 mm 보다 클 필요는 없다.
(6) 1차 지지부재의 단변 길이보다 클 필요는 없다.

표 2 : 용접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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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적인 웨브 단면

(b) 수밀 및 비수밀(서포트) 격벽

그림 4 : 선체 부재의 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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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종방향

  

(b) 횡방향

그림 5 : 창구코밍 용접

선체구역 연결부 

창구덮개

수밀/유밀 연결부 0.48

보강재의 끝단 0.38

상기 이외 0.24

마스트, 데릭포스트, 크레인 받침대 등 갑판/갑판 하부 보강구조 0.43

갑판 기계류 받침대 갑판 0.24

계류 장비 받침대 갑판 0.43

덮개 형식 접근 개구를 위한 링 모든 곳 0.43

선측외판 문 및 수밀문의 보강 모든 곳 0.24

외판 및 수밀문의 프레임 모든 곳 0.43

환풍기 및 공기관의 코밍 갑판 0.43

환풍기 등, 피팅 모든 곳 0.24

환풍기, 공기관 등의 코밍과 갑판 갑판 0.43

배수구 및 배출구 갑판 0.55

불워크 스테이 갑판 0.24

불워크 판 갑판 0.43

보호난간, 스텐션 갑판 0.43

셀가이드 이면 브래킷 격벽 0.24

콘 브래킷 갑판 및 거더 0.43

래싱 브릿지, 컨테이너 스탠션 갑판 PPW(1)

클리트 및 피팅 창구코밍 및 창구 덮개 0.24(2)

(1) PPW : [2.4.2]에 따른 부분 용입용접
(2) 최소 용접계수.       mm인 경우, 는 0.62   를 넘을 필요는 없다. 설계에 따라 용입용접이 

요구될 수 있다.

표 3 : 기타 의장품에 대한 용접계수

2.5.4
표 2 및 표 3에 규정하지 않는 1차 지지부재에 대해서는 표 4의 용접계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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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
연결부 

부재 취부되는 부재

1차 
지지부재

웨브 판

외판, 갑판, 내저판, 격벽

전단 스팬의 단부 15 % 이내와 부재의 끝단까지의 
연결부 0.48

이외의 경우 0.38

면재 판

탱크 / 화물창에서 선수단으로부터 0.125 내에 
위치한 부재

0.38

면재의 단면적이 65.0 cm를 초과하는 경우의 상기 
이외의 구역

0.38

상기 이외의 경우 0.24

단부 연결부
평형수 탱크 및 화물창의 경계부근 0.48

이외의 경우 0.38

표 4 : 1차 지지부재의 용접계수

2.5.5
부착되는 종보강재 웨브의 유효 두께, 가 15.0 mm를 초과하고 부착판의 두께를 초과하는 경우, 용접은 양면 연
속용접이어야 하고, 용접 각장은 다음 중 가장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a) 0.30    :   는 부착판의 건조 두께로서 30 mm 이하로 한다.
b) 0.27     :   는 용접되는 부재의 건조 두께. 용접 각장의 크기는 8.0 mm를 초과할 필요

는 없다. 
c) 표 1에 따른 용접각장

2.5.6
최소 용접 크기가 [2.5.2]의 두 번째 식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외판, 갑판 또는 격벽의 용접은 보강재가 부재를 관통
한다면 절단부의 재료손실을 고려해야 한다. 슬롯부의 너비가 보강재 간격의 15 %를 초과하는 경우 용접 각장의 크
기는 다음 식에 의한다.


 
 : 보강재 간격(mm ) (그림 6 참조) : 슬롯 사이의 웨브판의 길이(mm ) (그림 6 참조)

그림 6 : 보강재 관통부의 유효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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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1차 지지부재 단부 연결부의 전단면적
전단 스팬의 10 %를 포함하는 1차 지지부재의 끝단부 용접은 용접 면적이 부재의 총 횡단면적과 동등한 것이어야 
한다. 용접각장 은 다음 식에 따른다. 

   
   

 :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높이(mm)

   : 전단스팬의 10 %를 포함하는 단부 연결부의 웨브의 총 요구 두께(mm)로서 화물창 유한요소해석으로부
터 항복에 대해 가장 높은 평균사용계수 또는 화물창 구역 바깥에서 1차 지지부재에 대한 전단면적 요
건에 따른 값으로 한다. : 용접 연결부의 길이(mm ) (그림 7 참조)

 : 용착 금속의 총 길이(mm ) (그림 7 참조)

   
용접 각장은 [2.5.2]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비고 1: 길이 는 용접 연결부의 길이를 말한다. 양면연속 필릿용접을 한 용착 금속의 총길이 는 용접 연결부의 
길이 의 2배이다.

그림 7 : 1차 지지부재의 전단면적

2.5.8 종보강재
판재와 종보강재의 용접은 보강재 끝단부에서 3장 7절 [1.1.3]의 전단스팬 15 %의 범위 내는 양면 연속용접이어야 한
다. 
1차 지지부재 부근에서 양면 연속용접부 길이는 종보강재의 깊이 또는 끝단부 브래킷의 깊이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2.5.9 갑판 종늑골
갑판 종늑골의 경우 1차 지지부재와 종늑골의 교차부는 양면 연속용접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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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  브래킷에 의해 확보되는 증늑골의 연속성
종강도 부재가 1차 지지부재에서 단절되고, 강도의 연속성이 브래킷에 의해 확보되는 경우, 용접면적 은 그 부
재의 횡단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용접면적  (cm )는 다음 식에 의한다. 

   

2.5.11  용접 크기의 경감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은 자동 깊은 용입용접 절차를 적용하고, 또한 품질관리로 용접 부재 사이의 틈을 1.0 mm이
하로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표 2에 따른 용접계수를 15 % 경감시킬 수 있으나, 필릿 용접 각장을 1.5 mm  초과
하여 경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선소가 아래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 용접계수는 20 %까지 경감
시킬 수 있으나, 필릿 용접 각장을 1.5 mm 초과 경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a) 최소 및 최대 루트 간격을 포함하는 용접절차 인정시험에 의해 확인된 적절한 용접 절차에 따라 작업할 것.
b) 루트에서의 용입량은 경감되는 각장과 최소한 같은 양일 것.
c) 품질관리 체계가 확립되어 있음을 입증할 것.

2.5.12  용접 크기 경감의 정당성
용접 크기의 경감 방법 중 어느 하나가 적용된 경우, 그 경감을 정당화하는 요건을 도면에 나타내야 한다. 도면에는 
경감된 용접 길이에 대한 용접 설계와 치수요건 및 용접 각장의 경감없이 [2.5.2]에 주어진 용접 각장 요구치를 자세
히 나타내야 한다. 또한, 두 용접 각장의 차이와 그들의 적용요건을 설명하는 주석이 도면에 추가되어야 한다. 

3. 맞대기 용접이음

3.1 일반사항

3.1.1
보강패널 구조의 판 요소에서 이음은 일반적으로 맞대기 용접에 의해 연결되어야 한다.(그림 8 참조)

그림 8 : 전형적인 맞대기 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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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두께 차이

3.2.1 테이퍼
건조 두께 차가 4.0 mm보다 큰 경우의 판을 용접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두꺼운 판을 테이퍼 가공한다. 테이퍼부의 
길이는 두 부재의 건조 두께 차의 3배 이상이어야 한다. 

4. 다른 종류의 용접이음

4.1 겹치기 이음

4.1.1 구역
겹치기 이음용접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아 적용할 수 있다. 겹치기 이음용접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a) 이중판의 바깥 둘레 용접.
b) 매우 작은 응력을 받는 내부 구조요소.

4.1.2 겹침 너비
겹치기 이음을 적용하는 경우, 겹침 너비 는 연결되는 판의 건조 두께의 3배 이상 4배 미만이어야 한다(그림 9 
참조). 연결되는 판 중 얇은 판의 건조 두께가 25.0 mm  이상인 경우, 겹치기 이음의 적용은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
다.

그림 9 : 겹치기 이음에서 필릿용접

4.1.3 칼라의 겹침(Overlaps for lugs)
웨브와 격벽판을 관통하는 보강재 슬롯의 칼라(러그) 겹침의 범위는 칼라 총 두께의 3배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50.0 mm를 넘을 필요는 없다.

4.1.4 겹침 단부 연결
겹침 단부 연결은 각 가장자리에 대하여 그림 9과 같은 용접 각장 (mm )으로 연속용접하여야 하며, 두 각장의 
합은 얇은 판 두께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4.2 슬롯 용접

4.2.1
슬롯 용접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선박의 중앙부 0.6   이내의 선체
외판 바깥쪽 및 강격갑판 상의 이중판에 대한 슬롯 용접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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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슬롯은 둥글게 가공되어야 하고, 75.0 mm의 최소 슬롯 길이 와 건조 두께 2배의 너비  을 가져야 한다. 
이중 보강판 또는 유사한 위치에 슬롯 용접을 적용하는 경우, 슬롯 간의 거리 는 일반적으로 최소 슬롯 길이 의 2 ~ 3배로 하고 250 mm 이하이어야 한다(그림 10 참조). 필릿 용접의 크기는 얇은 판의    및 용접계
수 0.48을 이용하여 [2.5.2]의 두 번째 식에 의한다.

그림 10 : 슬롯 용접

4.2.3 막음판(Closing plates)
내부 웨브에 판을 연결함에 있어서, 용접을 위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웨브에 취부된 면재에 슬롯 용접으
로 막음판을 부착할 수 있다. 

4.2.4
슬롯은 둥글게 가공되어야 하고 90.0 mm의 최소 슬롯 길이 와 건조 두께 2배의 최소 너비 을 가져야 한
다. 슬롯 절단부는 매끄럽게 가장자리가 직각이어야 하며, 슬롯 간의 거리 는 일반적으로 140 mm를 넘지 않아
야 한다. 슬롯은 용접으로 채워져서는 아니 된다. 

4.3 스터드 및 리프팅 러그 용접

4.3.1
높은 응력이 발생하는 주요 구조 부위에 영구 또는 임시의 스터드 또는 리프팅 러그를 용접으로 취부하는 경우, 적
용하는 위치는 승인용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 연결부 상세

5.1 빌지킬

5.1.1
표 5에 따라 그라운드 바는 연속 필릿 용접으로 외판에 연결되어야 하고, 빌지킬은 그라운드 바에 연속 필릿 용접으
로 연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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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는 구조부재
용접 각장(mm)

끝단에서(1) 이외의 경우

외판에 연결되는 그라운드 바        
그라운드 바에 연결되는 빌지킬 웨브        

   : 그라운드 바의 건조 두께(mm)   : 빌지킬 웨브의 건조 두께(mm)
(1) : 3장 6절 그림 18 및 그림 19에서 “끝단”의 정의 참조

표 5 : 빌지킬의 연결

5.1.2
빌지킬과 그라운드 바의 맞대기 용접은 그림 11에서 나타낸 것처럼 서로 멀리 떨어져야 하고 외판의 맞대기 용접과
도 멀리 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외판의 맞대기 용접은 그라운드 바와 교차부에서 평평하게 되어야 하고, 그라운
드 바의 맞대기 용접은 빌지킬과 교차부에서 평평하게 되어야 한다. 그라운드 바의 맞대기 용접과 외판 사이의 직접
연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거 가능한 뒤판(backing)을 이용하여 작업할 수 있다. 

5.1.3
그라운드 바는 표 5에 의한 용접 각장으로 연속 필릿 용접되어야 한다. 그라운드 바의 단부에서의 용접 각장은 그림 
11과 같이 그라운드 바의 건조 두께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표 5에 주어진 것처럼 증가해야 한다. 판 연결의 그라운드 
바 단부에서의 용접 크기의 변화는 45 ° 이하의 용접 측면 각도로 형성되어야 한다. 

5.1.4
일반적으로 스캘럽 및 컷아웃은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균열 멈춤 구멍은 가능한 그라운드 바에 근접하여 빌지킬 
맞대기 용접 내에 뚫려야 한다. 구멍의 지름은 맞대기 용접의 폭보다 커야하고 최소한 25.0 mm이어야 한다. 맞대기
용접에 비파괴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균열 멈춤 구멍은 생략될 수 있다.

그림 11 : 빌지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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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필러 단부 연결부

5.2.1
필러 단부 연결부의 유효 필릿 용접 면적  (cm )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용접 길이와 용접 목
두께의 곱).

     
 

 : 고려하는 구조의 설계 하중(kN ) : 계수

  = 0.05 (압축 하중만 받는 필러)

  = 0.14 (인장 하중을 받는 필러)

5.3 두 판의 연결 각도가 작은 경우

5.3.1
두 판의 각도 가 그림 12에서처럼 75 ° 미만인 경우, 큰 각도를 가지는 측에서 필릿 용접의 크기 은 다음 식에 
따라 증가되어야 한다. 

  sin


 : [2.5.2]에 따른 필릿 용접의 각장(mm )

 : 두 판이 이루는 각도(deg ) (그림 12 참조)

그림 12 : 연결 각도

5.3.2가 45 ° 미만인 주요 강도 부재 연결부는 건조구역(dry space) 및 보이드 스페이스에만 적용된다(그림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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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극후강판 적용

1. 적용

1.1 일반사항

1.1.1
이 절의 요건은 [1.1.2] 및 [1.1.3] 각각에 따른 극후강판이 사용된 컨테이너선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이 절의 요건은 종방향 구조부재에 사용되는 극후강판에 대한 취성파괴 방지를 위한 수단이 언제 요구되는지를 파악
한다.

1.1.3
이 절의 요건은 강력갑판 영역 내의 종방향 구조부재에 대한 극후강판 적용을 위한 기본 개념을 제공한다. 

1.1.4
이 절의 요건은 균열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한 컨테이너선의 극후강판에 적용하는 다음 방법을 정의한다. 

a) [2]의 비파괴검사
b) [3]의 인성증가용접
c) [4]의 취성균열정지 설계

[2], [3] 및 [4]에 규정된 조치의 적용은 [5]에 따라야 한다.

1.1.5
이 절의 적용에서, 강력갑판 영역은 강력갑판, 창구옆코밍, 창구코밍정판 및 그에 부착된 종보강재를 의미한다.

1.2 강종

1.2.1
이 요건은 강력갑판 역역의 종방향 구조부재에 YP36, YP40 및 YP47 강판이 사용된 경우에 적용한다. 

1.2.2
YP36, YP40 및 YP47은 최소 규정 항복강도가 각각 355, 390 및 460 Nmm인 강판을 의미한다. 

1.2.3
YP47 강판이 강력갑판 영역의 종방향 구조부재에 사용되는 경우, YP47 강판은 규칙 2편 1장 3절에 규정된 
EH47-H이어야 한다. 

1.3 두께

1.3.1
두께가 50 mm를 넘고 100 mm 이하인 강판에 대하여는, 취성균열의 발생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2], [3] 및 
[4]에 규정된 안전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1.3.2
두께가 100 mm를 넘는 극후강판에 대하여는 취성균열의 발생과 전파의 방지에 관련하여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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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조 중 비파괴검사(5항의 안전조치 No.1)

2.1 일반사항

2.1.1
[5]에서 건조 중 NDT가 요구되는 경우, NDT는 [2.1] 및 [2.2]에 따라야 한다. [4.3.5]에 규정된 것과 같은 향상된 
NDT는 적절한 표준을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2.1.2
화물창 구역의 모든 상부(upper flange) 종방향 구조부재의 선체 블록간의 모든 맞대기 용접이음부에 대하여는 초
음파탐상검사(이하 UT라고 한다)를 하여야 한다.

2.1.3
종방향 구조부재에는 그림 1과 같이 내측 종격벽의 최상부판, 현측후판, 강력갑판, 창구코밍, 창구코밍 정판 및 그에 
부착되는 종보강재를 포함한다. 

그림 1 : 상부 종방향 구조부재

2.1.4
UT 검사방법에 대하여는 적용지침 2편 부록 2-7에 따르는 이외에 다음의 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a) 탐상은 그림 2의 예와 같이 최소한 일면 양쪽(가급적 루트면 양쪽 탐상 권고)에서 탐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b) 탐촉자의 굴절각은 70 °를 포함한 2개의 굴절각(45 ° 또는 60 °)을 병용하여 탐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c) 표준시험편을 사용하여 감도 조정을 하는 경우의 감도 보정량은 KS B 0896 또는 동등 이상의 표준에 따른다. 
d) 결함의 위치를 평가하여 융합부족(LF) 등의 방향성 결함으로 의심되는 경우, 결함 에코의 높이에 관계없이 6dB법으로 길이를 측정하고, 판정(기준 25.0 mm  이하)하여야 한다. 
e) 조선소는 극후판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검사에 종사하는 검사자에 대하여 방향성 결함의 검출 및 판정과 관련

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시켜야 한다. 
f) 가로방향 결함 검출을 위하여 그림 3의 예와 같이 일면 양쪽에서 15 ° 각도로 용접선에 평행하게 또는 용접 

비드위에서 UT 검사를 추가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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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일면 양쪽 탐상 예

그림 3 : 가로방향결함 검출을 위한 UT 검사 예

2.2 판정 기준

2.2.1
UT 판정 기준에 대하여는 적용지침 2편 부록 2-7에 따라야 한다. 

2.2.2
UT 판정 기준은 관련된 취성균열 방지절차에 대한 고려 하에 조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정 결과가 적용지침 2편 
부록 2-7의 요건보다 더 엄격해야 하는 경우, UT 절차는 더 엄격한 감도로 수정되어야 한다.

3. 인성증가 용접(5항의 안전조치 No.2)

3.1  

취성파괴를 식별하고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로서 5항의 B를 선택한 경우에는 인성증가 용접을 수행하여야 한다.

3.2  

충격시험편은 [3.2.1]에 따라 채취한다.

3.2.1
충격시험편은 용접부 중심 “WM”, 용융선상 “FL”, 용융선으로부터 2.0 mm의 용접 열영향부, 용융선으로부터 5.0mm의 용접 열영향부에서 채취한다.

3.3  

충격시험편은 모재의 충격시험 시험온도 및 흡수에너지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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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성균열 정지설계(5항의 안전조치 No.3, 4 및 5)

4.1 일반사항

4.1.1
[4]에 기술된 취성균열 정지강은 5항의 안전조치 No. 3, 4 및 5의 조치를 취하고 강력갑판 강재 등급이 YP40보다 
높지 않은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균열 시작 및 전파 방지를 위한 다른 조치는 우리 선급과 합의하
여야 한다.

4.1.2
화물창 구역 내에는 취성균열 전파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취성균열 정지설계는 이러한 조치를 사용
한 설계를 의미한다. 

4.1.3
취성균열 정지설계는 일반적으로 선체 블록 간의 맞대기 용접부에 적용된다. 그러나 균열은 이러한 연결부를 벗어나 
발생 및 전파될 수 있으므로 [4.2.2.b]에 따라 적절한 안전조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4.1.4
취성균열 정지강은 지침 2편 1장 3절의 정의에 따른다.

4.2 취성균열 정지설계의 기능 요건

취성균열 정지설계의 목적은 적절한 위치에서 균열의 전파를 정지시키고 선체거더의 대형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것
이다. 

4.2.1
취성균열 시작 및 전파가 가장 쉬운 위치는 창구옆코밍 혹은 강력갑판의 블록 간 맞대기 용접 이음부이다. 결합부가 
정렬되는 블록 제작의 다른 위치는 맞대기 용접 이음부를 따라 균열 시작 및 전파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4.2.2
다음의 경우가 고려되어야 한다.

a) 취성균열이 맞대기 용접 이음부를 따라서 직진 전파하는 경우
b) 취성균열이 맞대기 용접 이음부에서 시작되어 용접부를 벗어나 모재로 전파하는 경우, 또는 취성균열이 맞대기 

용접 이음부가 아닌 다른 용접부에서 시작되어 모재로 전파하는 경우
c) b)의 ‘다른 용접’은 다음을 포함한다. (그림 4 참조)

 □1 창구옆코밍(정판 포함)과 종보강재의 필릿용접
 □2 창구옆코밍(정판, 종보강재 포함)과 부착물의 필릿용접(예, 창구옆코밍 정판과 창구덮개 패드판의 필릿용접부)
 □3 창구옆코밍 정판과 창구옆코밍판의 필릿용접
 □4 창구옆코밍판과 강력갑판의 필릿용접
 □5 강력갑판과 내측선체 / 격벽의 필릿용접
 □6 강력갑판과 종부재의 필릿용접
 □7 현측후판과 상갑판의 필릿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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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 다른 용접부

4.3 취성균열 정지설계의 개념 예

다음은 취성균열 전파 방지를 위해 취성균열 정지설계에 사용할 수 있는 인정 가능한 예로 간주된다. 상세한 설계배
치는 우리 선급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른 조치도 우리 선급의 검토를 받고 인정될 수 있다. 

4.3.1 [4.2.2.b]에 대한 취성균열 정지설계:
취성균열이 코밍으로부터 발생하여 하부의 구조로 전파하는 것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강력갑판은 화물창 구역의 적절
한 범위까지 취성균열 정지강이 사용되어야 한다. 

4.3.2 [4.2.2.a]에 대한 취성균열 정지설계:
창구옆코밍의 블록 간 맞대기 용접 이음부와 강력갑판의 블록 간 맞대기 용접 이음부가 이격(shift)되어 있는 경우, 
이격 간격은 300 mm 이상이어야 하며, 창구옆코밍은 취성균열 정지강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그림 5 참조)

그림 5 : 적절한 이격 간격 시공 예

4.3.3
창구옆코밍 용접부가 갑판 용접부와 만나는 지점에서 블록 간 맞대기 용접이음부 부근에 균열정지구멍(crack arrest 
hole)을 시공하는 경우, 맞대기 용접이음부 하단의 피로강도가 평가되어야 한다. 취성균열의 전파가 용접선으로부터 
창구옆코밍 또는 강력갑판으로 벗어날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이 조치에는 창구옆코밍판
을 취성균열 정지강으로 적용하는 것을 포함한다.(그림 6 (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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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창구옆코밍 용접부가 갑판 용접부와 만나는 지점에서 블록 간 맞대기 용접 이음부에 취성균열 정지강으로 된 균열정
지 삽입판(arrest insert plates) 또는 높은 균열정지인성 특성을 가지는 용접금속삽입(weld metal inserts)으로 시
공하는 경우, 취성균열의 전파가 용접선으로부터 창구옆코밍 또는 상갑판으로 벗어날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이 조치에는 창구옆코밍판을 취성균열 정지강으로 적용하는 것을 포함한다.(그림 6 (b) 참조)

그림 6 : 취성균열 정지설계 시공 예

4.3.5  
취성파괴를 식별하고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로서 [5]의 선택 B를 선택한 경우, 건조 중 NDT로는 [2]에 규정된 표
준 UT 검사 대신에 회절파 시간측정법(TOFD) 혹은 Phased Array UT(PAUT)와 같은 더욱 엄격한 결함 판정기준
을 사용하는 향상된 NDT를 적용하여야 한다.

4.4 취성균열 정지강 선정

4.4.1
컨테이너선 강력갑판에 적용하는 취성균열 정지강은 표 1에 따른다. BCA1 및 BCA2는 규칙 2편에서 정의한다.

4.4.2
취성균열 정지강은 표 1에 따라 두께 50.0 mm를 초과하는 각각의 개별 구조부재에 대해서 선택되어야 한다.

4.4.3
표 1에 규정된 취성균열 정지강을 사용하는 경우, 창구옆코밍과 강력갑판의 용접 결합부는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부
분 용입용접이어야 한다.
선박 블록 결합부 근처에서, 균열 전파 방지를 위한 추가 수단이 실행되고 우리 선급이 합의한 경우, 갑판 및 창구옆
코밍 연결부에 대체 용접 세부사항을 사용할 수 있다.

구조부재 (1) 두께(mm) 취성균열 정지강 

강력갑판    ≤  BCA1의 YP36 혹은 YP40

창구옆코밍
   ≤  BCA1의 YP40 혹은 YP47

   ≤  BCA2의 YP40 혹은 YP47
(1) 부착된 종보강재 제외함

표 1 : 구조부재 및 두께에 따른 취성균열 정기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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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극후강판의 사용에 대한 안전조치
표 2의 두께 및 항복강도는 창구코밍 정판 및 창구옆코밍에 대한 것으로, 안전조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표 2의 
두께 및 항복강도는 강력갑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창구코밍 정판 및 창구옆코밍의 건조 두께가 표 2의 값보다 작다면, 강력갑판의 두께 및 항복강도에 관계없이 
안전조치는 요구되지 않는다. 

항복강도
(kgf/mm2)

두께
(mm) 선택

안전조치
1 2 3+4 5

36
50 < t ≤ 85 N.A. N.A. N.A. N.A.
85 < t ≤ 100 O N.A. N.A. N.A.

40
50 < t ≤ 85 O N.A. N.A. N.A.

85 < t ≤ 100
A O N.A. O O
B O* N.A.** N.A. O

47 (FCAW) 50 < t ≤ 100
A O N.A. O O
B O* N.A.** N.A. O

47 (EGW) 50 < t ≤ 100 O N.A. O O
안전조치:

번호 안전조치 내용
1 모든 대상 블록 간 맞대기 용접부에 NDT 적용(건조 중) [2] 참조.
2 인성증가 용접 적용(건조 중). [3] 참조.

3 용접선을 따른 취성균열 직진 전파를 대비한 취성균열 정지설계(건조 중). [4.3.2], [4.3.3] 또는 
[4.3.4] 참조

4 용접선에서 벗어나 모재로 취성균열의 전파를 대비한 취성균열 정지설계(건조 중). [4.3.1] 참조

5 필릿 및 부착품 용접부와 같이 다른 용접부로부터 균열의 전파를 대비한 취성균열 정지설계(건조 
중). [4.3.1] 참조

기호:
(a) “O”는 “적용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b) “N.A.”는 “적용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c) 선택 “A” 및 “B” 중에서 선택.
비고:
* : See [4.3.5].
** : See [3].

표 2 : 극후강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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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YP47 강판의 적용
이 항은 2편 1장 311.에서 규정하고 있는 YP47 강판에 적용한다.

6.1 선체구조(설계) 요건

6.1.1
선체거더 강도평가를 위한 재료 계수는 0.62로 하여야 한다. 

6.1.2
창구옆코밍의 맞대기 용접 이음부 및 의장품을 고정하기 위한 필릿용접 이음부는 창구 코너(hatch corner)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여 응력집중의 영향을 피하여야 한다.

6.1.3
창구옆코밍의 창구 코너를 포함하는 자유변(free edge)은 피로강도에 유해한 노치와 같은 결합이 없어야 한다. 그림 
7과 같이 자유변의 가장자리에 그라인딩을 하여 적절한 피로강도를 가질 수 있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그림 7 : 창구 코너부의 적절한 변 조치 예

6.1.4
창구덮개 패드(hatch cover pads) 및 컨테이너 패드(container pads)와 같은 의장품을 부착하는 경우, 의장품의 
가장자리에 테이퍼를 주거나 또는 부착위치에서 판의 두께를 증가시키는 등 의장품과 선체구조 사이에 강성의 차이
가 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1.5
선체구조와 의장품 사이의 연결부 같은 구조부재에 극후강판이 적용될 때에는 구조상세에 대하여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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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편 13장

운항-신환기준

제 1 절   기본원칙 및 검사요건

제 2 절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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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기본원칙 및 검사요건

1. 기본원칙

1.1 적용

1.1.1
이 장의 목적은 선체 구조부재의 허용 쇠모한도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1.1.2
이 기준은 이 규칙에 따라서 우리 선급에 등록되어 운항중인 선박에만 적용한다.

1.1.3
명시된 신환기준에 대하여 선체구조를 평가하기 위하여 두께 계측을 하여야 한다.

1.1.4
선체 검사 요건은 1편 2장 1절, 2절, 3절 및 4절을 적용한다. 

1.2 부식허용 개념

1.2.1 부식허용
부식허용은 3장 2절 [1.1.2]와 같이 국부 및 전체 부식의 2가지 관점으로 구성된다.

1.2.2 평가
선박의 운항 수명 동안, 국부 및 전체 부식 신환기준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구조부재의 계측 두께가 2절 [2]의 신환 두께보다 크다면, 3장 3절에 주어진 부식추가가 반영된 신조선 요건 및 관련
된 모든 하중과 한계상태 즉, 항복, 좌굴 및 피로를 고려하는 신조선 요건에 대한 평가는 선박의 운항 수명 동안 요
구되지 않는다. 

1.2.3 강재신환
국부 혹은 전체 부식허용을 초과하는 경우, 강재 신환이 요구된다. 

2. 선체검사요건

2.1 일반사항

2.1.1 최소 선체검사요건
두께 계측을 포함하여 선급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최소 선체검사요건은 1편에 따른다.([1.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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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허용기준

기호

   : 건조 두께(mm)

   : 감소 두께(mm)

 : 예비 두께(mm)로서 0.5 mm로 한다.

   : 자발적 추가 두께(mm)

1. 일반사항

1.1 적용

1.1.1
이 절은 허용기준의 적용에 대한 요건을 제공한다.

1.2 정의

1.2.1 갑판 구역
갑판 구역은 선체거더강도에 기여하는 다음 항목을 포함한다.

a) 강력갑판
b) 종방향 창구코밍
c) 현측후판
d) 선측외판
e) 내측판 및 기타 종격벽판(있는 경우)

위의 언급된 판에 부착된 종보강재, 거더 및 스트링거

1.2.2 선저 구역
선저 구역은 선체거더강도에 기여하는 다음 항목을 포함한다.

a) 용골판
b) 선저외판
c) 만곡부 외판
d) 선저거더
e) 내저판
f) 위에 언급된 판에 부착된 종보강재
g) 선측외판

1.2.3 중립축 구역
중립축 구역은 갑판 구역 및 선저 구역 사이의 다음 요소를 포함한다.

a) 선측외판
b) 내측 종격벽 및 종격벽(있는 경우)
c) 이중선측 스트링거

선체거더의 웨브를 형성하는 경사진 종강도 부재에 대하여, 구역에 포함되는 부재의 면적은 수직면에 투영된 면적을 
기초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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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환기준

2.1 국부부식

2.1.1 국부 구조부재의 신환두께
국부 구조부재는 국부 지지부재 및 1차 지지부재를 포함한다. 
계측된 두께  (mm)가 다음 식에 의한 신환두께  (mm )보다 작을 경우 강재 신환을 하여야 한다. 

                          : 표 1에 따른 쇠모한도

국부
쇠모
한도

부재 명칭
쇠모한도

Class I

강력갑판과 현측후판 및 이들 부재에 붙어있는 종통부재
선측외판 및 선저외판 
스트링거 갑판
내저판
종격벽 및 선측 종격벽 판
디프탱크의 격벽판
이중저의 늑판 및 거더
횡방향 웨브 및 이중선측 스트링거
갑판 종거더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및 면재
화물창 늑골의 웨브, 면재 및 브래킷

0.2

유효갑판(3)

선루갑판
화물창구 측선 내의 갑판
디프탱크의 격벽판 이외의 수밀격벽판
창구덮개(휨보강재 포함) 및 창구코밍(휨보강재 포함) 
2차 보강재(2)의 웨브, 면재 및 브래킷

0.25

점식 등의 국부적인 부식 0.3
(1) 제조후등록선박인 경우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2차 보강재라 함은 1차 지지부재에 의하여 지지되는 보강재를 말하며, 다른 보강재를 지지하지 않는 부재

를 말한다.
(3) 유효갑판의 정의는 3편 5장 103.에 따른다.

표 1 : 부재별 쇠모한도,        

2.1.2 신환부위
일반적으로 [2.1.1]의 신환기준에 기초하여 신환이 요구되는 부위는, 원래의 것과 동등 이상의 등급(grade) 및 항복강
도를 갖고 다음의  (mm ) 이상의 두께를 갖는 재료를 삽입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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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대체 방법
계측된 두께 가 다음과 같은 경우(과도한 부식), 1편 2장 202. 1항 (31)호의 요건에 따른다. 

 ≤        

구조요소의 양면이 보이드 구역 또는 건구역에 있을 경우, 대체 방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2.2 전체부식

2.2.1 적용
선체 종강도는 3차 정기검사(Special Survey No.3)부터 계측, 신환 또는 보강된 구조부재의 두께를 사용하여 평가
되어야 한다.

2.2.2 신환기준
선체거더강도 기준은 다음에 따른다.

a) 갑판 및 선저 구역 : 계측 두께에 의하여 결정된 갑판 및 선저의 현재 선체거더 단면계수는 5장 1절에 따라 
제공 총 두께로 계산된 단면계수의 90 % 이상이어야 한다. 이를 대신하여, 선저 구역과 갑판 구역의 현재 단
면적, 즉 고려하는 구역에서 계측된 부재의 단면적의 합이 제공 총 두께로 결정된 해당 구역에 대한 단면적의 
90 % 이상이어야 한다. 

b) 중립축 구역 : 중립축 구역에 대한 현재의 단면적, 즉 이 구역의 계측 두께에 의한 단면적의 합은 ‘제공 총 두
께 – 0.5  ’ 에 의해 계산된 중립축 구역의 단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주어진 횡단면에서 선체거더강도에 기여하는 모든 부재의 제공 총 두께의 실제 감소가 갑판 및 선저 구역에서
는 10 % 미만이고, 중립축 구역에서는 0.5 미만인 경우, 이 횡단면의 선체거더강도 기준은 만족하는 것이며, 계측
된 두께를 사용하여 다른 구역에 대하여 계산할 필요는 없다.
제공 총 두께는 3장 2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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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편 1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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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고박설비

1. 적용

1.1 일반사항

1.1.1
컨테이너 고박장비에 대한 검토는 7장 부록 7-2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2024
선급 및 강선규칙 적용지침

제 14 편

컨테이너선 구조규칙

GA-14-K                    한  국  선  급



「적용지침의 적용」

이 적용지침은 선급 및 강선규칙을 적용함에 있어 규칙 적용상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는 
사항 및 규칙에 상세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 정한 것으로서 해당 규정에 추
가하여 이 적용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적용지침에서 정하는 것과 동등하다고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고려할 수 있다.



- i -

제 14 편 “컨테이너선 구조규칙”의 적용

1. 이 지침은 별도로 명시하는 것을 제외하고 2024년 7월 1일 이후 건조 계약되는 선박에 적용한
다. 

2. 2021년판 지침에 대한 개정사항 및 그 적용일자는 아래와 같다.

적용일자 : 2024년 7월 1일 

<개정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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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4-1  화물창 화재 시 소화를 위한 담수조건의 강도평가

1. 일반사항

1.1 적용

1.1.1 범위
이 부록은 규칙에 추가하여 지침 8편 부록 8-9 405.의 5항에 따라 화물창 내의 화재 시 소화를 위하여 담수 요건
을 갖추는 컨테이너선의 강도평가에 적용한다. 여기서 ‘담수’란 화물창에 물을 채우는 것을 의미한다.

1.1.2 제한
화물창 담수조건은 사고 상태로 간주하여 설계하중 및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선박은 비손상 상태로서, 횡경사가 없는 상태를 가정한다.

1.2 적하지침서 및 적하지침기기

1.2.1 적하지침서
적하지침서에는 이 부록에 따라 강도평가 된 각 화물창의 담수가능수위가 명시되어야 한다.
담수 시에는 적하지침기기에 실제 적하상태 및 담수 수위를 입력하고 [2.2]의 허용 종굽힘 모멘트 및 전단력을 초과
하지 않음을 확인하도록 적하지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2.2 적하지침기기
적하지침기기에는 지정된 계측점에서, 임의의 화물창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담수되었을 때 정수중 수직 굽힘 모
멘트, 정수중 수직 전단력 및 비손상 복원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야 한다.

2. 하중

2.1 적용

2.1.1  
이 조항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규칙 4장을 참조한다.

2.1.2 강도 평가 계수
담수 시 강도 평가에 사용하는 강도 평가 계수 는 0.8을 사용한다.

2.2 선체 거더 하중

2.2.1 담수 시 정수중 수직 허용 굽힘 모멘트
담수 시 정수중 수직 허용 굽힘 모멘트 는 다음 식과 같이 계산한다. 

 
 : 고려하는 선체 횡단면에서 항해시 수직 정수중 허용 굽힘모멘트(kNm). 규칙 4장 4절 [2.2.2]에 따른다.
 : 고려하는 선체 횡단면에서 항해시 수직 파랑 굽힘모멘트(kNm). 규칙 4장 4절 [3.2.1]에 따른다.
 : 담수 시의 강도 평가 계수. [2.1.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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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담수 시 정수중 수직 허용 전단력
담수 시 정수중 수직 허용 전단력 는 다음 식과 같이 계산한다.

 
 : 고려하는 선체 횡단면에서 항해시 정수중 허용 전단력(kN). 규칙 4장 4절 [2.3.1]에 따른다.
 : 고려하는 선체 횡단면에서 항해시 수직 파랑 전단력(kN). 규칙 4장 4절 [3.3.1]에 따른다.
 : 담수 시의 강도 평가 계수. [2.1.2]에 따른다.

2.3 내부 하중

2.3.1 담수 시 강도평가를 위한 압력
[2.4]의 담수 시 정적 설계 하중(S) 시나리오에 대하여, 화물창 구획 수밀 경계의 임의 하중점에 작용하는 담수로 인
한 내부압력(kNm)은 다음 식에 의한다.

 
  

 : 해수밀도, 1.025 t/m3

 : 중력가속도, 9.81 m/s2

 : 담수 시의 압력 높이로서 다음에 따른다 (m). 
    : 담수 가능 수위로서 내저판 상면으로부터의 높이 (m).

 : 내저판 상면으로부터 하중점까지의 높이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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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설계 하중 시나리오

2.4.1 담수 시 강도평가에 대한 설계 하중 시나리오
담수 시 설계 하중 시나리오는 표 1에 따른다.

설계 하중 시나리오 담수 상태

하중 성분 사고하중
(A)

선체 거더

 
 -

 -

 -

국부 하중

  외부 갑판(그린하중) -

 선체 외곽(envelope) -

 
 평형수 탱크 -

 기타 탱크 -

 담수 구획의 경계 
  컨테이너 -


 건구역의 내부 갑판 -

 외부 갑판(분포하중) -

 외부 갑판(집중하중) -

표 1 : 담수 시 강도평가에 대한 설계 하중 시나리오

2.5 적하 상태

2.5.1 담수 시 화물창 강도 평가를 위한 적재 조건
담수 시의 화물창 강도 평가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적하 상태는 표 2에 주어진다.

번호 적하 상태
정수중 하중 동적 하중

흘수
컨테이너하중 % of 

perm. 
SWBM

% of 
perm. 
SWSF

중앙 
화물창 
구역화물창 창구덮개 상부

담수 상태

A2 
중앙 화물창: 담수

인접한 화물창: 
40t/FEU

모든 평형수 탱크: 
공창 

40ft 컨테이너 
적재하중

100%
(새깅 

또는 최소 
호깅)

- Static

중량 화물 경량 화물 평형수 탱크 연료유 탱크

표 3 : 담수 시 화물창의 강도 평가를 위한 하중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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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체국부 구조치수

3.1 적용

3.1.1  
규칙 6장에 따라 담수 시 화물창 구역에 대한 선체국부 구조치수를 평가한다.

3.2 설계 하중 조합

3.2.1 담수 시 판, 보강재 및 1차 지지부재의 설계하중조합
담수 시 화물창 구역의 판, 보강재 및 1차 지지부재에 대한 설계 하중조합은 표 3에 따른다.

구조 부재 설계하중조합 하중성분 흘수 설계하중 적하상태

화물창 구역 FD-2  - A 담수상태

표 3 : 담수 시 설계 하중 조합

4. 화물창 구조 해석

4.1 적용

4.1.1  
규칙 7장 1절 및 2절에 따라 담수 시 화물창 구조 해석을 수행한다.

4.2 설계하중 조합

4.2.1  
담수 시 화물창 구조 해석을 위한 하중 조건은 표 2에 따른다.

4.3 내부하중

4.3.1 담수 시 내부압력
내부압력은 표 1의 담수 상태 설계하중시나리오에 대하여 [2.3.1]에 따라 계산한다.

4.4 선체거더 하중

4.4.1  
선체거더 하중은 표 2에 따른 정수중 선체거더 수직 굽힘모멘트를 적용한다.

4.4.2 담수 시 목표 선체거더 수직 굽힘모멘트
주어진 유한요소 하중조합에 대한 종방향 위치에서의 목표 선체거더 수직 굽힘모멘트 는 다음에 따른다.

  (kNm)

 : [2.2.1]에 따른 담수상태에 대한 고려하는 종방향 위치에서의 허용 정수중 굽힘모멘트 (kNm)
의 값은 표 2에 따른 하중 조건에 대한 각 개별 화물창의 중앙부에서의 최대 선체거더 굽힘모멘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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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대체 평가방법

4.5.1 담수 시 1차 지지부재의 강도평가
담수 시 1차 지지부재의 강도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비선형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하여 재료의 소성을 고려하는 방법을 
대체 평가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평가 절차 및 방법을 우리선급에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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